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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

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법정 복지제도로 운 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의 

재정출연에 의하여 설계 및 운 되는 전형적인 사적 복지제도이면서도 우

리나라에서는 법정 제도로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 복지제도의 성

격을 띠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퇴직금제도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관한 논의는 1988년 국민연

금의 도입과 1995년 고용보험(실업급여)의 도입으로 인하여 촉발되고 본

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도입을 필두로 사회보장체계가 본격

적으로 형식적인 틀을 하나씩 갖추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체계가 전무하

거나 미흡한 사회경제 구조에서 그간 실제적으로 복합적인 사회보장기능

(노후소득 및 실업보장)을 수행해 왔던 퇴직금제도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재고를 시대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아울러 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국가 및 

기업간 경쟁의 강화, 고용 및 보상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인구의 노령화 

및 복지수요의 변화 등은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퇴직금제

도의 운 현황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발전방안의 연구를 중요한 정책과제

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장기발전방안과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이 연구보고서는 그간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이 분야의 관련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장기발전방향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해결되어야 할 정책이슈와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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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장기발전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이 

연구보고서는 노동부의 2000년도 정책연구비를 지원받아 본원이 주관하여 

구성한 전문가 연구포럼을 통하여 발표되고 토론된 정책연구논문들을 바

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방하남 박사가 총괄하고 대표집필을 맡았으

며, 공동 연구자로 본원의 김호경 박사, 김원식 교수(건국대), 이호  상무

(MetLife-Korea)가 기초연구팀을 이루어 퇴직금제도의 개선과 연금제도

의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담당하 다. 그리고 학계와 정부, 관련 민간기

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포럼에서 주요 연구주제와 이슈들에 관한 발

제와 토론을 통하여 퇴직금제도의 장기발전방안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

안을 논의하 다.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 중 퇴직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는 이정

우 교수(인제대)가, 퇴직금제도의 운 실태에 관해서는 정진호 박사(한국

노동연구원)가,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와 최근의 동향에 관해서는 권병구 부

장(삼성생명)이, 미국의 적격기업연금제도(Defined Benefit형 및 Defined 

Contribution형)에 관해서는 고광수 박사(증권연구원)의 발제문에 기초하

고, 그리고 ‘퇴직금제도 개선에 대비한 세제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신기철 

팀장 및 송승일 부조사역(금융감독원)의 작성 원고에 기초하거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작성을 위한 자료조사 및 원고정리

는 박은정 연구원(이화여대 법학과 박사과정)이 맡아서 수행하 다. 그리

고 연구포럼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본 연구에 공헌한 학계 및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도 컸음을 밝힌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노동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둔다.

2000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李 源 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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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의 개관

1. 퇴직금제도의 발전과정

가. 퇴직금제도의 도입 및 법정제도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

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

에 대하여 적용이 강제되는 법정 복지제도로서 시행되어 오고 있다. 당시 

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2년 이상 근속근로자에 대하여 근속연수 10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1년당 30일의 임금을,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하여는 10년을 넘는 매 1년에 대하여 60일분의 임금”을 기업단위의 취업

규칙(就業規則)에 의해 임의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이 당시의 

퇴직금은 정식 퇴직금제도라기보다는 해고자에 대한 일종의 해고수당(解

雇手當) 혹은 퇴직수당(혹은 전별금)의 성격이 강했다. 

그 후 1961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30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현

재와 같이 근속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근속연수 매 1년에 대하여 적

어도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 규정함으로써 적용

대상이 제한된 법정 제도로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법에서는 “사용자

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각 사업장은 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퇴직금규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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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준을 명시하게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4차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설정

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는 제28조 

제2항을 신설하여 동일 사업 내의 차등제도 설정을 금지하 다. 종래의 경

우에는 기업이 임의적으로 동일 사업장 내에서도 사무직에게는 누진제, 생

산직에게는 법정제를 적용하는 등 차별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

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컸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함이 개정 이유 중의 

하나로 여겨진다. 

나.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1975년 근로기준법 제3차 개정 이후부터 1989년 제8차 개정에 이르기까

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75년 4월 28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하여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던 퇴직금제도를 16인 이상의 사업장

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 으며, 1987년 12월 28일 제7차 개정에서는 10인 

이상의 사업체로, 1989년 3월 29일 제8차 개정에서는 5인 이상의 사업체로 

그 수혜대상이 늘어나게 되었다(표 1-1). 

<표 1-1>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연혁

제도발전 주요 내용 특기사항

1953년 근로기준법에 의해 임의제도로 도입(2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매 1년에 30일분, 10년 이상의 1년에 대하여서는 60일분의 퇴

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임의제도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해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제도로 규정(1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30일분 이상 지급)

강제적용

1975년 적용대상을 16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최초 확대적용

1980년
4차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퇴직금제도의 설정시 기업 내 차등

의 금지

기업내 차등 

혜택 금지

1987년 적용대상을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차 적용확대

1989년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3차 적용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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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적용확대와 함께 전체 근로자 중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비율

도 점차 증가하여 왔는데 30인 이상의 기업에 강제적용이 되던 1966년에

는 전체 취업자의 5.4%에 지나지 않았으나 1998년 현재는 적용대상 근로

자수 약 578만 명에, 전체 취업자 대비 약 30%(임금근로자대비 약 48%)에 

이르고 있다(표 1-2). 

<표 1-2>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적용확대 추이

(단위 : 명, %)

적용대상 규모 적용대상자수 취업자대비 경제활동인구대비

1966

1975

1980

1985

1990

1998

30인 이상

16인 이상

16인 이상

10인 이상

 5인 이상

 5인 이상

    452,951

  1,448,099

  2,841317

  3,786,000

  5,366,000

  5,786,000

 5.4

12.2

20.7

23.9

29.8

30.1

 5.0

11.7

19.7

24.3

29.0

29.7

자료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민재성‧문형표‧안종범‧김용하

     (1992).

그러나 우리나라 퇴직금제도의 적용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여전히 

낮은 편이다.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큰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50%, 39%가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퇴직금제도가 우리나라처럼 강제제도로 

시행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는 전체 경제활동인구가 적용을 받고 있다. 

한편 노후소득보장이 주로 공적연금에 의해 이루어지는 국과 독일에서

도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각각 29%, 42%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표 1-3).

다.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노사관계제도 개혁과정에서 다시 제

기되어 1997년 근로기준법의 개정과 함께 퇴직금제도 관련법규도 다음과 

같이 개정이 되었다. 즉 현행 퇴직금제도의 임의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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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주요 OECD국가들의 사적연금(Private Pensions)제도 적용현황 

미 국  국 일 본 독 일 프랑스

제도의 강제성 임의 임의 임의 임의 강제

적용률

(경제활동인구대비)
50% 29% 39%+ 42%(서독만) 100%

급부형식
확정급부

확정갹출
확정급부 확정급부 확정급부 확정급부

총임금대체율

(사회보장 포함)
68% 68% 60% 60% 67%

출처 : Turner and Watanabe(1995) : 14∼15.

나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제도로 존속하되 법 제34조 제3항과 제4항

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직연금보험제가 신설되었다. 퇴직금관련 

개정법의 내용은 <표 1-4>와 같다.

1) 퇴직보험제도

개정 근로기준법(제34조 제4항)에서는 퇴직금의 사외적립과 퇴직일시금

의 연금화를 위한 정책 유인의 일환으로 ‘퇴직보험제’를 명시하고 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

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

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퇴직보험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운 할 수 있도록 하 다. 

퇴직보험은 과거의 퇴직신탁제도와는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로 하여 가입하며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

다. 이 경우, 퇴직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기존의 퇴직금제도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시에는 퇴직

보험의 취급기관을 보험회사로만 제한하 으나 최근(1997년 9월)에 시행

령을 통하여 은행 및 투자신탁회사 등으로 취급기관을 확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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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퇴직금 제도 신구 조문 대비표

구  법 신  법

제28조(퇴직금제도) ①사용자는 계속근

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

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

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  

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

어서는 아니된다.

〈3항 신설〉

〈4항 신설〉

제34조(퇴직금제도) ①-②〈구법과 같

음〉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

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

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연금보험 기타 

이에 준하는 보험(이하 ‘퇴직연금보험’이

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

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연금

보험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

니된다. 

부칙 제5조(퇴직금제도에 관한 경과조

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

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자료 :노동부, 『노동관계법령집』, 1997

이러한 퇴직보험제를 신설한 것은 퇴직금이 근로자에게 있어 실직 후 중

요한 생계의 원천이 되지만, 이것을 보험화할 경우 일시금 지급에 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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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자금 부담을 줄여 주고 근로자측에 대하여도 기업의 자금난으로 인하

여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

이었다. 그러나 개정법의 퇴직보험제도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업이 시행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었을 뿐 강제제도가 아니

어서 기업 차원에서의 시행비율이 극히 미미한 명목상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법 제34조 제3항 전단).

과거와 같이 퇴직금을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불로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

은 장기근속자나 다수 근로자가 일제히 퇴직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도산

의 위기에 처한 경우를 고려할 때 기업의 자금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

라 근로자측에 있어서도 실제 퇴직이 있기 전이라도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임금의 성격을 갖는 퇴직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점’을 퇴직

금 중간정산제도의 도입 이유로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근속중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은 근로자측의 ‘요구’, 즉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후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어 정산 시점으로부터 새로이 기산

하는 것으로 하여 형평을 기하 다(동조 동항 후단).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도입은 명목상으로는 소유권자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지만 근속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함으

로써 결과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즉 근로자의 목돈에 대한 필요성과 기업의 

퇴직누적금 경감의 이해가 서로 반대 방향에서 합치해 중간정산이 남용될 

경우 노후소득원으로서의 퇴직금 기능은 그만큼 손상을 입게 될 것이기 때

문이다.

또한 중간정산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근속기간이 중간정

산 기점으로부터 새로이 계산되어 누진율이 적용될 경우 총 근속기간에 대

한 퇴직급여액수가 중간정산을 안할 경우보다 적어지게 된다. 따라서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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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는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물론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아 다른 고

수익 상품에 재투자한다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지만 대부분이 당장

의 목돈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고 또 재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중간정산의 득실은 보장된 것이 아니고 

기업에서의 임금인상률 등에 따라 손익은 달라지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가진 근로기준법 개정의 의도는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퇴

직연금보험제를 새로이 도입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기업의 실정에 맞게 퇴

직금제도가 탄력적으로 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퇴직보험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가 동시에 도입되어 한편으로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유인하고 다른 한편으

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허용함으로써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에 서로 

반대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즉 퇴직금으로 하여금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근로생애 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자금(중간정산) 혹은 퇴직후의 

노후소득보장(퇴직연금)이라는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을 갖도록 하

다. 따라서 현재의 법개정은 앞으로 퇴직금제도의 발전방향이 기업의 경

사정 내지는 근로자들의 개인적 선호에 의해 많은 향을 받도록 만들어 

놓음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향의 제도발전 가능성이 더 약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3) 임금채권보장법

한편, 근로기준법의 개정과는 별도로 1996년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는 노동관계법 개정에 관한 논의에서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하여야 한다

는 한국노총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임금채권 우선변

제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산 기업이 자본

잠식 상태인 경우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한국노총이 요구하 다.  이에 따라 사

용자가 매년 당해 연도에 지급한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퇴직급여충당금

으로 은행 등과 같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요구하 다.  그리고 적

립된 기금은 퇴직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하 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를 상당부분 관철한 부분이 ｢임금채권보장법｣이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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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정부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1).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기업이 임

금총액의 0.2% 내에서 기여도록 하고 있다. 

1999년 지급된 체당금은 360개 사업장에서 약 1만 2,000명에 대하여 약 

388억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중 퇴직금 부분은 195억원으로 50.2% 다. 

1998년 퇴직금 적용대상자가 약 580만명이라고 가정할 때 0.02%가 이 제

도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1998년 6월의 부도율이 0.075 음을 

감안할 때 부도기업의 3분의 1 정도가 퇴직금 불능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

다2).

그러나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한계는 미불임금이나 퇴직금이 전액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연령별로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상한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3). 변제 한도는 최종임금의 3월분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제한

하고 있다4). 그리고 제9조에서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하여

는 사업주의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 다. 이 때 부담금은 기업의 

재무 위험에 따라 결정된다기보다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일부를 단순히 사

외적립한 수준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근로자의 기

득권인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책을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안

전망이라고 보아야 하고,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의 기능을 하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표 1-5> 체당금 종류별 지급실적

(단위: 명, 백만원, %)

사업장 인 원
체  당  금

전 체 임 금 퇴직금

1998. 7∼12 100 4,639 16,122(100.0)  7,786(48.3)  8,336(51.7)

1999 360 12588 38,813(100.0) 19,319(49.3) 19,494(50.7)

자료: 노동부, ｢‘9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388억원 체불임금 지급｣, 2000.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사업주의 부담금).

2) 노동부, 「’99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388억원 체불임금 지급」, 2000. 3.

3)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당금의 상한액).

4)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채권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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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퇴직금제도의 사회경제적 기능상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퇴

직자에 대한 소득보장’의 목적으로 최초로 도입된 이후 현재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용되는 법정 복지제도로 운 되고 있다. 퇴직금은 기업의 

재정출연에 의하여 설계 운 되는 전형적인 사적 복지제도이면서도 우리

나라에서는 법정 제도로 존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공적 복지제도의 성격

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처음 도입 당시의 퇴직금제도는 퇴직자에 대한 

공로보상의 성격으로 사용주가 지불하는 ‘전별금’의 성격이 강했으나 제도

가 정착되면서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추후 보상으로서의 ‘후불임

금’의 성격을 더 갖게 되었다. 성격이 어떠하든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초기에 다른 소득보장제도가 취약하던 우리나라에서 근

로자의 중간퇴직시 재취업까지의 실업보험의 기능과 정년퇴직시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동시에 담당해 왔다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퇴직금제도가 사회적 제도로서 본격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국민연금, 1995년 고용보험의 도입으로 사회보장제도

가 그 형식적 틀을 갖추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퇴

직후의 노후소득보장을, 고용보험은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보호를 목적으

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제도가 수행해 온 기존의 기능들이 사회보장제도

에 의해 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사회보장적 기

능, 즉 노후소득보장과 중간 실업기간 동안의 실업급여의 기능은 상당부분 

분담되거나 축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국민연금과 중복되기 때문에 퇴

직금의 기능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현대 사회보장체계의 일반적인 

발전방향과는 어긋나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소득보장과 소득재분배 기능

에 초점을 맞춘 공적연금이 근로자들의 퇴직후 소득보장을 담당하는 데 한

5)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국가에 의한 노동력 통제의 필요가 높았던 개발경제 시

기에 집단적 노사관계를 억압하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의 개별적 노동관계에 있어

서는 규제가 덜 엄격하던 노동통제정책의 산물로서 기업의 비용부담에 의한 공공

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여 온 제도(박경숙‧박능후, 1991)라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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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으므로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사적연금인 기업연금을 통해 공적

연금의 제한점을 보충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노후소득보장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상호보완적인 이층보장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후자의 역

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할 때 오히려 퇴직금제도 존재 

자체는 큰 추가적인 부담 없이 우리나라도 다층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를 정비해 나갈 수 있는 장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는 연금관련 각종 세제정책 등을 통하여 임의제도인 기업연금이 보다 보편

적으로 시행되도록, 그리고 시행이 될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또한 

기업의 도산‧폐업 등으로 인해 제도가 소멸되더라도 연금 지급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인정책과 규제정책을 병행해 쓰고 있다. 

그러므로 퇴직금제도와 국민연금이 그 기능이 중복되는 것 자체가 문제

가 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문제는 오히려 퇴직금이 선진국들처럼 

연금제도가 아닌 일시금제도로 시행되고 있어서 공적연금과 함께 ‘이층보

장’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동시에 기업측에서는 퇴직금제도가 

강제제도로서 기업의 인사관리기능(즉 우수인력의 확보 및 종업원 복지)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경 상 부담만 되고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1) 노후소득보장 효과와 문제점

현행 퇴직금제도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는 ①일시금으로 지급되어 대부분 퇴직 당시의 

일시적 가계수요에 의해 처분이 되고 있다는 것 이외에 ②퇴직금제도의 

적용범위가 그간 꾸준히 확대되어 왔지만 여전히 보편적이지 않고 제한적

이며(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③급여에 있어서 종사하고 있는 기업규모

나 경 사정에 따라 근로자계층간의 불평등이 크고, ④운 상의 규제나 

법적인 지급보장이 미흡하여 보장성과 공공성이 크게 미흡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민재성 외, 1984/1992; 박경숙‧박능후, 1991; 박 범, 1992; 이

근창, 1986; 정회한, 1994 참조).

<표 1-6>은 1998년 2월에 전국 지방노동관서와 인력은행에 구직등록을 

한 전직실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퇴직시 퇴직금의 

수급 여부 및 수급액, 퇴직금 및 퇴직수당만으로 생계유지 가능한 기간 등

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이다(한국노동연구원, 1998). 조사대상 구직자의 

60.5%만이 퇴직시 법정퇴직금을 수급하 거나(43.9%) 조만간 받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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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16.6%) 나타났고, 나머지 39.5%는 퇴직금을 수급하지 못하 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전체 구직자의 18.8%가 

퇴직금의 수급권이 있으나 수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표 1-6). 수

급권이 있으나 퇴직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의 대다수는 근무

하던 회사의 도산․폐업 혹은 경 사정의 악화로 인해 자금의 확보가 어려

워서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 회사의 지급의무 불이행도 약 13%를 차

지하고 있음). 구직자 중 퇴직금을 수급한 사람의 약 50%가 500만원 미만

의 퇴직금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20%는 200만 원 미만을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6> 법정퇴직금 수급 여부 및 수급액 분포

(단위 : %)

 수급 여부 비율  수급액 구분 비율

 받았음 

 조만간 받을 것임 

 받지 못하고 있음 

 해당 사항 없음 

43.9

16.6

18.8

20.7

200만원 미만

200만∼500만원 미만

500만∼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19.7

30.5

20.1

29.7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

법정퇴직금의 수급액 분포를 보면 수급을 하 거나 수급 예정인 퇴직자

들의 평균 퇴직금은 1,189만원이고 표준편차는 1,941만원으로 나타나고 있

다. 한편 최소 수급액은 13만원이고 최대 수급액은 2억원까지 편차가 크며, 

전체 수급자의 65%가 1,000만원 미만을 수급하고 있다(표 1-7 참조).

위의 평균 퇴직급여는 전체 피용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150만원으로 

잡을 경우 약 8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값이 

488만원에 지나지 않아 수급자의 50%가 480만원 미만의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대다수의 실직자들의 경우 실직기간 동안 퇴직금이 안

정된 생계보장책이 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된다.

설문에서 “받은 퇴직금을 주로 어떤 용도에 썼거나 쓸 계획인가”라는 질

문에 대해 ‘본인과 가족의 기본 생활비’로 쓴다고 응답한 비율이 과반수를 

넘은 53%에 이르고 있고, ‘미래를 위해 저축 혹은 투자한다’고 응답한 비율

은 약 21%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실직자들의 경우 퇴직금은 실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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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퇴직시 받은 법정퇴직금의 평균 수급액 및 최소-최대액

(단위 : 만원)

통계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최소 최대

액수 1,189 488 1,941 13 20,0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

동안의 기본 생계보장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8). 이는 

실업기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생계비로 혹은 퇴직 

당시의 목돈 수요에 써버리기 때문에 미래의 노후소득보장으로서의 퇴직

금은 그만큼 고갈되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30인 이상 규모의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조사(방하남, 1997)에서도 

이직시 받은 퇴직금의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저축 혹은 투자’에 쓴 비

율은 약 33%에 지나지 않았고, ‘기타 다른 생활비’에 쓴 사람이 44%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자녀들의 결혼, 학비마련’ 등에 쓴 

비율이 11%, ‘주택마련 혹은 주택이전’에 쓴 비율이 6.6%, 사업자금에 쓴 

비율이 5.7%를 차지하 다.

퇴직금이 이렇게 소비되는 데는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가지

고 있는 한계 그리고 기업의 빠른 정년퇴직 관행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표 1-8> 퇴직금의 사용 용도 

(단위 : %)

 용    도 비 율

 기본 생활비 

 미래를 위한 저축 혹은 투자

 본인의 사업자금 

 직업훈련 및 교육수강

 주택마련, 이전, 전세금 등 

 자녀의 학비 혹은 결혼비용  

 채무변제  

 기 타

53.1

20.9

4.3

4.1

4.6

3.5

7.6

2.1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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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생애 후

반기에 퇴직금이 주로 소요되는 주요 지출항목들인 자녀들의 학자금, 결혼

자금 및 주택마련자금 등이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대부

(loan) 등에 의해 충당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의 저축에 의해 해결되어

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은 그러한 가계지출항

목들에 묶여 있어 노후소득을 위한 재투자나 저축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

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이 반드시 연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의 기업연금제도에서도 세제상의 불이익

이나 지급액의 감액이라는 제한이 가해지기는 하지만 일시금의 선택사항

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될 경우 그 일시금

이 노후소득원으로 재투자되는 대신 퇴직 당시의 가계지출 요구에 의해 소

비되어 버리고 노후소득원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둘째로 퇴직일시금이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데는 우리나

라 기업의 고용구조상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자발적 조

기퇴직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퇴직이 공적연금 수급연령(대부분 65

세)에 이루어지는 데 비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공적연금

인 국민연금의 수급연령(현재 60세)보다 훨씬 빠른 나이(평균 55세)에 노

동시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은퇴해야 하는 고용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

기 때문에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퇴직연령과 연금의 수급개시연

령 간에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간극이 존재한다. 이렇게 조

기퇴직한 근로자들은 퇴직 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퇴직금을 자기사업에 투

자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는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위와 같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생애주기에 따른 가계지출 수요 및 

조기퇴직의 노동시장 구조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급여의 경우 근로계층간의 형평성에 약간 문제

점이 있다. 즉 고학력 상위 직급자로서 장기근속한 근로자들에 한하여서는 

노후보장적 효과가 있겠으나 저학력 하위 직급자나, 직업(장)이동이 심한 

불안정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전무하거나 극히 미약하여 법정제

도라는 형식적 강제성 이외에 공적인 복지제도로서는 효율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극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이동이 심하고, 학력별․직급

별 임금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퇴직일시금제도의 

노후보장적 기능은 크게 미흡할 수밖에 없다. 즉 근로생애 기간 동안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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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안정하여 중도퇴직이 잦은 근로자들은 총 근로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는 절대액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수급이 근로생애 기간 동안 분

산되어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목돈마련도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2) 중간퇴직시 실업보험의 기능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1995년 고용보험이 도입되어 실업수당을 통해 타의에 의하

여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의 실업기간 동안의 생계와 구직활동을 사회적으

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이 도입되지 않았던 1995년 이전까지

는 직장 퇴직시 주어지는 퇴직금이 실업수당적인 기능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방식은 실업기간의 생계비를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의 사유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평균임금*근속연수’로 되어 

있어서 전직을 위해 퇴직하는, 실업기간이 없거나 아주 짧은 이직자들에게

는 퇴직수당과 같은 기능을 한 반면 강제퇴직 등으로 실업기간이 오랜 장

기실업자들에게는 실업보험적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

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중도퇴직률 즉 이직률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

에 속한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조업의 월평균 이직률은 5.15 

%로 일본의 1.78%나 미국의 4.23%보다 훨씬 높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의 이같은 상대적 높은 이직률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불경기에

서도 크게 감소됨이 없는 일관된 추세를 보여준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조사(1984)에 의하면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령별 중도퇴직률은 17

세 이하가 52.2%, 18∼19세가 60.2%, 20∼29세가 36.5%인 데 반해 40∼

49세는 17.6%, 50∼59세는 20.3%의 퇴직률을 보이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

록 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이 낮을수록 임금수준과 근

속연수가 낮고 따라서 퇴직금이 아주 적을 것으로 고려해 볼 때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퇴직금이 적은 젊은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퇴직금의 실

업보험적 기능은 아주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도퇴직금을 실업기간의 생활비로 사용하 다면 

어느 정도 충분하 는가를 질문을 하 는데 응답 결과를 보면 6개월 이하

의 실업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은 36.3%가 충분하다고 하 고, 약 50.5%가 

불충분 또는 매우 불충분하다고 응답하 으며, 6개월 이상의 실업경험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18.8%인 반면, 불충분 또는 매우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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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중도퇴직금의 실업기간 생활보장 효과

(단위 : %)

매우 충분 어느정도 충분 불충분 매우 불충분 무응답

6개월 이하

7개월 이상

4.0

1.4

32.3

17.4

34.3

26.1

16.2

43.5

13.1

11.6

전체

(100.0)

3.0

(5)

26.2

(44)

31.0

(52)

27.4

(46)

12.5

(21)

자료: 이근창(1986).

약 70.5%로 나타났다(표 1-9).

이와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의 1998년 실태조사에서는 “다른 소득이 없

을 경우 퇴직금과 퇴직수당만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가”를 물어보았는데 응답자의 70% 이

상이 6개월 미만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2개월 정도 가능하

다고 대답한 비율이 약 35%, 3∼5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36%, 6∼12개월은 약 16%를 차지하여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87%가 1년 

미만 동안만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응답하 다(가구주의 경우만을 제한

하여 보아도 비슷한 분포가 나옴. 표 1-10). 이는 실직자들이 퇴직시 퇴직

금+퇴직수당을 받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6개월 이상 기본 생

계비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조사 결과로 볼 때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중도퇴직자

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실업보험의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

나 실업보험 기능 자체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동

<표 1-10> 퇴직금+퇴직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유지 가능기간
(단위 : %)

기 간  비 율 기 간 비 율

1∼2개월

3∼5개월

 6∼12개월

34.7

35.9

16.0

     1년

     2∼3년

     3년 이상   

7.3

4.0

2.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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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우리나라 퇴직금제도는 정년퇴직 이전의 중도퇴직시마다 중간정산

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중간 근속연수도 짧아지기 때문에 실업보험

적 혜택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정년퇴직 후 노후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전직을 위한 이직자들의 경우도 퇴

직금이 지급됨으로써 그 당시에는 상여금을 받는 것 같지만 정작 정년퇴

직시에는 퇴직금이 적어져 퇴직 후의 소득보장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

이다. 

나. 퇴직금 지급형태상의 문제: 퇴직일시금제도의 한계

우리나라 기업의 퇴직금은 외국의 퇴직연금과는 달리 취업규칙에 정해

진 정년퇴직시 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저축

하기보다는 퇴직 당시의 가계소비수요, 특히 자녀교육비 및 자녀결혼비, 부

채상환, 내집 마련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 퇴직금의 기능이 분산되는 문제

점이 있다. 

퇴직일시금의 이러한 사용실태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시기(55∼60세)가 

자녀교육 및 자녀결혼비 등의 소비수요가 가장 큰 시기인데 근로자는 이 

시기에 목돈을 받게 됨으로써 노후를 위한 대처보다는 우선 자녀를 위하여 

사용하는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 하고 있다 (표 1-11 참조). 

이러한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조기정년제와 직접 관련되는데 만약 

서구사회와 같이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된다고 하면 현직에 있을 때 자녀교

육 및 자녀결혼을 다 마무리하게 되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다 해도 

퇴직연금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노후생활보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퇴직일시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의 기능상의 문제점

은 일시금이라는 지급형태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보다는 중도퇴직시 혹

은 정년퇴직시 수급하는 퇴직일시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생애 가계지출 구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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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1>  퇴직금의 생활비 외의 사용처(복수응답비율)

(단위 : 명, %)

사 용 처 실 수 비율

자 녀 교 육 비

자 녀 결 혼 비

저          축

자    사  업

부 동 산 매 입

부  채  상  환

내  집  마  련

주  식  투  자

자녀의사업밑천

국 공 채 매 입

친지의사업투자

197

172

140

76

49

48

40

39

21

12

7

63.1

55.1

44.9

24.4

15.7

15.4

12.8

12.5

6.7

3.8

2.2

  주 : 실수는 정년퇴직자 312명 중 복수 응답의 실수이며, 비율은 312명에 대한 것임.

자료 :이근창(1986).

다. 퇴직금제도의 운 상의 문제점

1) 누적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와 기업의 재정부담

퇴직금은 퇴직시에 대비하여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임금

의 8.3%(법정률)+누진율만큼을 계속 적립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적퇴직

금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채무의 총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총액은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누진율 등에 의해 정해지는데, 누진율은 근속연수가 길수록 증가되기 때문

에 근무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이 길수록 누적퇴직금 또한 커지게 된다. 

과거의 조사자료(박 범, 1992)에 의하면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의 평

균 지급률은 1991년에 근속연수 5년에 6.5개월,  10년에 14.7개월, 20년에 

34.1개월, 30년에 55.3개월이었으나, 최근의 조사자료(방하남, 1998)에 의

하면 근속연수 5년에 6.1개월, 10년에 13.3개월, 20년에 30.3개월, 30년에 

47.9개월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기적으로 퇴직금의 누진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가 점점 길어지게 

됨에 따라 누적되는 퇴직금 부채가 점증하게 되었고 기업은 경 상의 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누진율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경 상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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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2> 근속연수별 퇴직금지급 평균 월수
(단위 : 개월)

근속연수
전 체 기 업 누진율 적용기업

1982 1991 1996 1982 1991 1996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4

10.9

16.9

23.1

29.2

35.2

 5.3

11.0

17.0

23.2

29.4

35.7

 5.3

10.8

16.6

22.5

28.4

34.3

 6.4

14.6

24.2

34.3

44.5

54.5

 6.5

14.7

23.8

34.1

44.8

55.3

 6.1

13.3

21.6

30.3

39.0

47.9

자료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1998. 6 : 37.

장기근속자의 생산성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누진제를 통하여 장

기근속 유인을 축소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기업의 퇴직금 부담은 무엇보다 임금인상률이 퇴직금에 그대로 반 되

고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연공서열적 보상체제에 의해 근속연수에 따른 누

진율의 증가폭이 과다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길어짐에 따라 

증가되는 퇴직금 부담은 동일한 기업 내에서도 입직세대간의 형평성 문제

를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의 형태로 오히려 근로

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하게 되어 선(先)입직세대의 후한 급여혜택이 후(後)

세대에 고용불안이라는 비용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대간의 

불평등한 급여 이전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퇴직금 부담의 원천은 바로 1980년 후반 이후 

임금의 급상승, 평균 근속연수의 증가로 인한 누적퇴직금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1-13>은 1996년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누적퇴직급여충당금의 규모를 추정한 것이다.

<표 1-13> 기업의 평균 누적퇴직급여충당금 규모(1996년도)
(단위 : 만원, %)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

누적퇴직급여

충당금/자본금

누적퇴직급여

충당금/총자산

누적퇴직급여

충당금/근로자수

548,529.36 0.34 0.032 1,313.13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 1998 : 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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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방하남, 1996)의 조사에 의하면 1996년 현재 기업당 퇴

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은 평균 54억 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자본금 

대비 누적퇴직급여충당금은 34%, 총자산 대비 누적퇴직급여충당금은 

3.2%, 근로자 1인당 누적퇴직급여충당금은 1,313만원으로 나타남으로써 

경 상의 잠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기업 특히 대기업과 공기업들에서의 과다한 누진율 적용은 기업경 상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경직된 연공임금체계와 근속기간의 장기화

에 따른 누적퇴직금 부담의 증가는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제도 등의 형태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역으로 위협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표 1-13 

참조).

1996년 기준으로 기업에서 퇴직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규모는 

퇴직금 수급자 1인당 1,362만원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지급된 퇴직금은 자

본금 대비 24.4%, 인건비 대비 14.73%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표 

1-14 참조). 여기서 실제 퇴직금을 수급한 수급자 1인당 추정액 1,362만원

은 앞에서 본 누적퇴직금/퇴직근로자수, 즉 근로자 1인당 누적되어 있는 

퇴직금의 액수 1,313만원과 유사한 액수이다.

근로자 1인당 누적퇴직금에 기업의 총근로자수를 곱하면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기업이 안게 되는 예상퇴직금 채무의 규모가 될 것이

다. 또한 이 예상퇴직금 채무의 규모가 1996년 회계연도 동안 기업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 규모(1,362만원)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30인 이상 규모 사업체들이 잠정적으로 지고 있는 근로자 

1인당 퇴직금 채무액의 규모가 약 1,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표 1-14> 기업의 평균 퇴직금 지급액(1996년도)                  

(단위 : 만원, %) 

퇴직금수급자당 지급금액 지급퇴직금/자본금 지급퇴직금/인건비

1,362.65 21.40 14.73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 1998 : 53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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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6) 이러한 퇴직금 채무액의 규모를 기업특성에 따라 보다 정치하게 분

석해 보면, 기업의 규모, 업종, 조직형태, 노조 유무, 기업의 역사별로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15 참조).

퇴직금의 채무액은 기업의 규모가 크고, 기업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커지

며, 조직형태별로는 주식회사보다 정부투자기관이나 기타 공기업이, 노조

가 있는 기업이 없는 기업보다 더 크며, 산업별로는 특히 금융․보험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기업특성별 누적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금 지급액
(단위 : 만원)

특 성 구 분
누적퇴직급여

충당금/근로자수

퇴직금 수급자당 

지급금액

기업규모별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571.59

 773.83

1,168.52

1,553.94

 601.46

1,020.66

1,263.92

1,649.37

업종별

의류 및 섬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운수․창고업

금융 및 기타 서비스업

 821.77

1,274.81

1,475.76

1,004.96

1,873.80

 845.88

1,603.38

1,465.35

1,095.77

1,684.89

조직형태별
주식회사

정부투자 및  기타

1,170.22

2,474.61

1,316.51

1,865.10

노조유무별
있다

없다

1,594.70

 741.16

1,748.24

 709.92

기업역사별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814.47

 901.77

1,331.02

1,694.07

 516.12

 886.32

1,200.55

2,108.14

  전 체 1,313.13 1,362.65

  주 : 종사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

자료 :방하남, 한국기업의 퇴직금제도 연구 , 1998 : 49, 53에서 재인용.

6) 참고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의 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1997년 

조사에서도 40대 이상의 이직자들의 평균 퇴직금 수령액이 약 1,400만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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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형태 및 임금체계의 유연화에 따른 현행 퇴직금제도의 비현실성

현행 퇴직금제도는 한 직장에 계속 근속한 기간에 대하여 이직 전 최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임금 등의 

큰 차이가 없을 경우 한 직장에 장기 근속할수록 그리고 근속기간 동안의 

임금 프로파일과는 상관없이 최종 평균 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 액수는 높

게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용형태 및 근속기간에 있어서 장기근속 정

규 상용직 중심의 고용형태와 임금체계에 있어서 연공서열적 임금체계에 

제도적 정당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

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전체 근로계층에서 계약직, 임시직, 시간제 등 비

정규근로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비정규근로자

의 증가추세에 따라 과거 평생고용의 모델하에서 정규직 장기근속자를 중

심으로 설계된 제반 사회보장제도들은 사회적 차원의 재고를 요구받고 있

으며 퇴직금제도는 그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다른 한편 기업의 임금체계가 점차 연봉제로 전환됨으로써 퇴직금제도

와 관련하여 두 가지 변화가 예측된다. 하나는 연봉제의 운 방식에 따라 

퇴직금제도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연봉시스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운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해마다 정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최종 혹은 중도 퇴직 후의 소득보장제도로

서의 퇴직금제도는 그 존재의미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이는 법정 퇴직

금 자체가 기업의 연봉 설정시 보수의 일부로 흡수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제도로서의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봉과는 별도로 독립적인 제도로 운 될 경우 기업의 퇴직

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은 퇴직금이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보장과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후불임금으로

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평균 임금을 그 산정기초로 하여 현재

의 실질임금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체력단련비, 식대, 차량유지

비, 학자금 보조비 등이 연봉에 산입되는 경우 평균 임금이 높아짐으로써 

퇴직금의 지급액수가 높아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 즉 연봉제로 대표되는 임금체계의 유연화와 함께 근로생애 

동안의 임금수준이 과거 연공서열제도하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불안정해지

고 최종 퇴직시점에서의 개별적 임금수준과 퇴직금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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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짐으로써 개인의 퇴직 후의 소득보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서 현

재와 같은 퇴직금제도는 점차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잃어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라. 퇴직금 지급보장의 문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사회적 필요성 혹은 당시의 정치․경제적 고

려에 의하여 제도의 도입 자체만을 법으로 강제화해 놓고 추후의 제도적 

발전이나 운 상의 합리화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 고려가 없이 현상유

지되어 온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퇴직금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말할 때 가장 자주 논의되는 지급보장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자본금에 대한 누적퇴직금 부담의 과중 문제나 기업도산에 따른 퇴

직금의 지급보장 문제 그리고 중소기업들에서의 퇴직금 운  문제, 퇴직금

의 중간정산 문제 등도 결국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퇴직금 지급보장성의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 퇴직금

에 대한 지급보장은 누적퇴직금을 위해 기업에서 어느만큼의 준비 재정을 

마련해 두는가에 달려 있다. 누적퇴직금의 준비 재정은 기업의 회계상 퇴

직급여충당금의 항목으로 계정될 수 있는데, 누적퇴직금에 대한 퇴직금 준

비 재정의 비율이 곧 퇴직금에 대한 기업의 지급보장 수준이 된다.

1) 기업의 퇴직급여충당금 적립현황

<표 1-16>은 과거의 각종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기업의 퇴직급여충

당금의 적립형태별 분포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1982년에 

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사내 유보하는 기업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사외 유보를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사내 유보를 하거나 퇴직금준

비금을 설정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1991년 한국노동연구원(박 범, 1992)의 조사에서 퇴직금준비금이 미설정

된 기업이 전혀 없고 사내+사외유보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은 조사대상이 

300인 이상인 점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현행 제도상 기업의 누적퇴직금 적립 정도는 미미한 상태에 

있고 이에 따른 지급보장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누적퇴직금이 자본금

을 초과하게 되는 기업이 나오고 있으며, 기업도산시 종업원이 일시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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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6>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현황(조사기업 및 근로자 기준)      

(단위 : %)

구  분
1982(민재성)1) 1988(정경배)2) 1991(박 범)3)

(기업기준)기업기준 근로자기준 기업기준 근로자기준

전액 사내유보 48.4 9.4 17.3 11.9 19.0

사내=사외혼합 21.5 34.5 11.3 46.1 73.0

잔엑 시외유보 8.9 6.6 16.1 10.0 8.0

퇴직금 미설정 21.2 9.5 55.2 32.0 -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 30인 이상 사업장 대상 

2) 30인 이상 사업장대상 

3) 300인 이상 사업장 대상

직할 경우 퇴직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어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청산받지 

못하는 사례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199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체

불액은 약 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그 중 약 70% 이상이 퇴직금이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지급보장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2) 임금채권 최우선변제조항의 개정

제도적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1997년) 근로기준법의 임금채권(퇴직금 

포함) 최우선변재조항(제37조 제2항)이 헌법과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

의 판결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오던 퇴직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까지 

흔들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기업도산시 질권 혹은 저당권

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서 변제되는 퇴직금의 범위는 ‘최종 3년

간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것’으로 한정된다.7) 헙법재판소의 불합치 판정 

이후 퇴직금의 법적 보장장치가 약해지자 경 이 어려워지거나 도산 위험

이 높은 기업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회사를 자발적으

7) 그러나 우선변제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997년 8월 2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발생한 부분을 보호한다는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다만 합산한 금액

은 250일분의 평균 임금(법정률 퇴직금 8년 5개월분에 해당)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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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만두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3) 퇴직적립금에 대한 세제

퇴직금제도의 지불보장성이 미약한 것은 퇴직금 관련 세제정책의 부적

절성에도 그 이유가 있다.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부동산

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에 충

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이 필요경비로 계상된 때는 소정의 범위 안

에서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시행령에서는 총 충당의무금의 50%까지 사

내적립(book reserve)된 금액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을 하고 있어서 퇴직급

여충당금에 대하여 계정상에만 존재하는 사내적립과 지불보장이 되는 사

외적립을 세제상 차별하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

고 있다.8) 대부분의 외국 제도에서는 기금의 안정성 보장이 미흡하다는 이

유로 사내적립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내에 적

립할 경우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서 사외적립을 통한 지불보장 방향

으로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외적립분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의 

안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사내적립과

의 세제상의 차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의 기업연금이 기업이 자의적으로 설립하고 운 할 수 있는 임의적 

제도임에도 일정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연금을 적격연금(qualified plan)과 비적격연금으로 구분하고 적격연

금의 경우만 세제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대부분의 기업연금이 정부가 정하

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유도한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금 관련 세제는 혜택에 있어서 이러한 제도 차별적인 요소

가 결여되어 있어 제도개선의 가장 강력한 유인인 세제정책이 제기능을 발

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지불보장이 관련법과 제도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은 1998년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

8) 단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사외적립이 될 경우만 손비인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적립금도 기업이 담보대출을 받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보장책

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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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드러났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하면서 법으로 정한 임금 및 퇴직

금의 지불불능 상태가 대량 발생하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사회적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임금 및 

퇴직금의 부분적인 지불보장을 위해 임금채권보장기금(임금의 0.2%)이 설

립되었고 근로자들은 사용주가 지불불능 상태에 처할 경우 이 기금으로부

터 3개월분까지의 퇴직금을 지불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극히 제한된 부분적인 보장이며 임시적인 처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World Ban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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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퇴직금제도의 운 실태1)

1. 퇴직금지급근거 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퇴직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취업규칙(53.9%), 단체협약

(11.2%) 등 별도의 문서로 규정되어 있지만, 별도의 규정 없이 근로기준법

을 준용하는 기업체의 비율도 34.9%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규모

가 크고,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으며, 설립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취

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과 같은 별도의 문서를 지급근거 규정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별도의 규정 없이 근로기준법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준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기업규모가 세할수록 현저하게 높은데, 이를 살펴

보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규

모에서 각각 68.9%, 52.9%, 34.4%, 16.0%, 7.5%, 8.2%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기업체에서 근로기준법을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준용하는 

1) 본 장에서 사용된 통계 및 자료표 등은 1999년 말 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비농

민간기업 중에서 추출된 약 4,000개 기업체의 인사․노무부서장, 사업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노동연구원(정진호, 2000)이 실시한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서베이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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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비율이 높은 것은 기업규모가 세할수록 법정퇴직금이 강제적으

로 적용된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고 또한 기업의 설립연도가 일천하여 퇴직금 

지급사유가 거의 발생하지 않은 데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

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

다(1980. 12. 31 신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하나의 기업체 내에서 

퇴직금의 근로자간 차등적용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퇴직금 차등금지조항은 거의 대부분의 기업에서 준수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의 기업(5.1%)에서는 여전히 퇴직금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퇴직금 차등적용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①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별 차등(34.0%), ②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대

상 근로자(기존/신규근로자)별 차등(30.2%), ③직종(생산직/사무․관리․

기술직)별 차등(18.2%), ④적용 규정(단체협약/취업규칙)별 차등(17.6%) 

등의 순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개별 기업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퇴직금 규정의 변경 여부를 살펴보

면 변경하지 않은 기업체(85.4%)가 변경한 기업체(14.6%)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 그런데 특히  퇴직금 규정을 변경한 기업체의 비율은 금융 및 

보험업(J) 또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이거나,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

<표 2-1> 퇴직금 지급규정 실태
(단위 : %)

전산업 제조업(D)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지급근거규정

취업규칙 53.9 51.7 63.8 53.9 52.4 63.9 

단체협약 11.2 7.5 28.3 9.2 5.7 31.6 

규정 없음 34.9 40.8 7.9 36.8 41.9 4.5 

차등적용

여부 및 사유

적용기업체 비율 5.1 5.5 3.5 4.2 4.4 2.4 

적용규정별 차등 17.6 17.6 17.4 17.1 18.4 0.0 

규정변경에 따른 차등 30.2 30.9 26.1 29.3 26.3 66.7 

고용형태별 차등 34.0 32.4 43.5 32.9 34.2 16.7 

직종별 차등 18.2 19.1 13.0 20.7 21.1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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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 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상대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퇴직금 규정의 변경 형태를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기업체(37.0%)가 불리하게 변경된 기업체(29.0%)보다 약간 많다고 인사노

무담당자는 전반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기업체의 비율은 공기업체의 비율

이 높은 산업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또는 설

립 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분석 결과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퇴직금 누진제 폐

지 정책과도 어느 정도 연관된 것으로 유추된다.

2. 퇴직보험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4항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

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997. 12. 24 신설).

가. 가입 여부

현재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26.2%로 일반적인 예

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도입 역사가 매

우 일천하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특히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퇴직보험

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퇴직보험 가입률도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 연도가 오래

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가입/미가입 사유

한편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가입사유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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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①퇴직금지급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적 가입(88.8%), ②단체협약 또는 

근로자 요구에 따른 타율적 가입(11.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

석 결과는 퇴직보험 가입이 거의 대부분 사업주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도 73.8%에 이르고 있다. 

특히 퇴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미가입 사유를 살

펴보면 ①퇴직보험료 부담 또는 경 에 실익 없음(56.6%), ②퇴직보험 금

융상품 또는 퇴직보험제도에 대한 무지(37.5%)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일부 기업체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퇴직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무지 때문에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유

추된다.

<표 2-2> 퇴직보험제도 실태

(단위 : %)

  전산업 제조업(D)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가입여부  가입기업체 비율 26.2 21.8 46.2 27.1 23.1 53.0 

가입사유

 퇴직금 부담완화 자

율적 가입
88.8 89.2 88.1 90.9 91.9 88.4 

 단협/근로자 요구

 타율적 가입
11.2 10.8 11.9 9.1 8.1 11.6 

미가입

사유

 보험료 부담 또는 경

실익 없음
56.6 55.3 67.3 58.9 57.9 72.4 

 금융상품 또는 제도 

자체 모름
37.5 39.4 22.0 36.1 37.2 21.9 

 기 타 5.9 5.3 10.7 5.0 4.9 5.7 

3. 퇴직금누진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규정된 퇴직금지급은 최저 한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자유롭게 규정할 수 있다. 

즉 퇴직금누진제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지급 최저 한도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상향하여 규정한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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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누진제 실태 및 형태

현재 퇴직금누진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17.3 

%에 불과하다2). 그러나 퇴직금누진제 기업체의 비율은 금융 및 보험업(J)

이거나,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 연도

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퇴직금누진

제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누진제의 구체적인 형태를 살펴보

면 ①근속연수에 비례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체 31.2%, ②근속연

수에 차등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체가 68.8%로 나타나고 있다.

<표 2-3> 퇴직금누진제 실태

(단위: %, 월)

전산업 제조업(D)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누진제여부

및 형태

적용기업체 비율 17.3 13.0 36.8 14.1 10.4 37.4 

근속연수 비례 31.2 41.2 15.7 37.5 50.7 14.8 

근속연수 차등 68.8 58.8 84.3 62.5 49.3 85.2 

근속연수별 

지급률

 5년차 5.1 5.1 5.3 5.1 5.0 5.2 

10년차 10.4 10.2 11.1 10.2 10.1 10.8 

15년차 15.7 15.4 16.9 15.3 15.2 16.3 

20년차 21.0 20.6 22.8 20.4 20.2 21.8 

나. 근속연수별 지급률 실태

한편 표본기업체 전체에 대하여 지급월수로 환산된 퇴직금지급률은 ①

산업대분류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J)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

지만, ②기업규모, 노동조합 조직 유무, 설립 연도 등 산업 이외의 기업체

의 다른 특성과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3).

2) 본 실태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

이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데, 이러한 차이는 조사대상 기업체 

규모의 차이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3) 자료의 제약상 근속연수에 비례적으로 누진율을 적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도 법정 

지급률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그런데 전체 분석대상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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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

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1996. 12. 31 신설). 

가. 근거규정 실태

이와 같이 신설된 조항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달리 중도퇴직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중이라도 퇴

직금의 중간정산이 현재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일

부 기업체에서는 취업규칙(22.3%), 단체협약(7.9%) 등 별도의 문서로 규정

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기업체(69.8%)가 거의 대부분이다.

비록 중간정산제도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과 같은 별도의 문서로 규

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금융 및 보험업(J)이거

나,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또는 설립 연도가 오

래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중간정산제 실태

이와 같이 신설된 조항에 따라 지난 2년 동안(1998∼99년)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실시한 기업체의 비율은 1998년의 25.5%에서 1999년에는 32.4%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9년을 중심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기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설립 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또는 금융 및 보험업(J),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에 

속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에서 근속연수에 비례적으로  누진율이 적용되는 기업체의 비율은 5.3%, 차등적

으로 적용하는 기업체의 비율은 11.8% 그리고 법정 지급률만큼 적용하는 기업체의 

비율이 82.9%이기 때문에 위의 가정에 따른 분석 결과는 그다지 왜곡되지는 않는

다.



32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표 2-4>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태

(단위 : %)

전산업 제조업(D)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지급근거

규정

 취업규칙 22.3 21.0 27.9 20.3 19.8 27.0 

 단체협약 7.9 5.0 21.2 6.9 4.2 24.2 

 규정없음 69.8 74.0 50.9 72.3 76.0 48.8 

실시기업체

비율

 1998년 25.5 22.3 40.1 26.8 25.0 38.9 

 1999년 32.4 28.5 50.2 32.4 29.3 51.8 

실시 사유
 근로자측 요구 76.6 75.2 80.4 81.5 81.0 83.8 

 사용자측 편의 23.4 24.8 19.6 18.5 19.0 16.2 

다. 실시 사유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사유를 살펴보

면 근로자측의 요구(76.6%)가 사용자측의 편의(23.4%)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사용자측의 편의에 따른 중간정산 비율

이 낮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극히 일부 기업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이 근로자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실시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5.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이란 “종업원 퇴직시 지불하는 퇴직금 비용으로 쓰기 위

한 법인의 준비금”으로 정의되며, 이는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비율이 높을수록 퇴직금 지급보장

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업원퇴직보험(소위 ‘종퇴보험’)보다는 개

별 근로자가 수급권자인 새로운 형태의 퇴직보험이 퇴직금의 지급보장성

이 훨씬 높다.

가. 사외적립 실태

그런데 퇴직급여충당금 전체가 아닌 일부라도 사외적립하고 있는 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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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은 26.4%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표본기업체 전체에 대하여 사외적

립 비율을 추정하면 사외적립 비율은 약 14.2%에 불과하다4). 이와 같이 

비록 사외적립 기업체의 비율이나 평균적인 사외적립 비율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지만, 이들 수치 또한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

나, 또는 설립 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퇴직금지급준비율 실태

또한 만약 기업이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

하는 경우에 가용 재원을 사외적립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한정시킨다면 퇴

직금지급준비율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 특히 퇴직금지

급준비율은 기업규모가 세하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또

는 설립 연도가 일천한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퇴직금누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부문에서 퇴직

금 수급 가능성도 매우 취약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 사내유보 활용실태

이와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 비율 또는 퇴직금지급준비율이 낮

은데, 만약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도 기업의 단기 운전자금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보장성은 더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내유보 퇴직급여충당금을 운전자금으로 일부라도 활용

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47.9%에 이르고 있다. 또한 표본기업체 전체에 

대하여 추정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운전자금 활용 비율은 40.7%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비율 모두 기업규모가 작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

4) 자료의 제약상 사외적립 비율은 퇴직급여충당금 결손값(missing value)에 대해서

는 사외적립 비율을 0이라고 가정하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에 따른 통계

적 편의는 발생할 수 있다.

5) 참고로 자료의 제약상 1999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1999년 6월 현

재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사업체의 1년 이상 근속한 약 450만명 전체 근로자

에게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상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1인당 

평균 1,351만원이며 전체 퇴직금 총액은 약 61조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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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또는 설립 연도가 짧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5> 퇴직급여충당금 실태

(단위 : %)

전산업 제조업(D)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사외적립 여부

및 비율

 적립기업체 비율 26.4 18.7 61.1 26.2 19.5 69.0 

 사외적립 평균 비율 14.2 10.5 30.9 13.5 10.3 33.4 

퇴직금지급준비율

(사외적립/퇴직금예상총액)
10.8 7.3 26.7 10.4 7.4 29.3 

사내유보활용

여부 및 비율

 활용기업체 비율 47.9 49.2 42.2 49.3 50.6 41.3 

 사내활용 평균 비율 40.7 42.1 34.3 41.8 43.1 33.3 

6. 명예퇴직제도

명예퇴직제도란 “근로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정년이 되기 이전에 

조기퇴직하되, 기업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표 2-6> 명예퇴직 실태

(단위 : %)

전산업 제조업(D)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지급규정 여부 규정 기업체 비율 12.8 8.9 30.3 7.7 5.3 22.5 

명예퇴직금

지급기준

사

무

직

 근속연수 47.6 48.5 46.5 53.9 51.1 57.5 

근속연수및직급 27.8 26.0 30.0 23.4 22.3 24.7 

기타 24.6 25.5 23.5 22.8 26.6 17.8 

생

산

직

근속연수 54.3 53.9 54.8 59.9 56.0 65.6 

근속연수및직급 24.0 22.1 26.9 17.8 16.5 19.7 

기타 21.7 24.0 18.3 22.4 27.5 14.7 

실시기업체

비율

1998년 5.9 3.0 18.9 3.1 1.5 13.6 

1999년 5.3 3.1 15.1 2.5 1.2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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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거규정 실태

이러한 명예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12.8%에 지나

지 않는다. 이 비율도 누진제 및 중간정산제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설립 연도가 오래되거나, 또는 금융 

및 보험업(J),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일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

나. 지급 기준

비록 명예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극히 작지만, 이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기준을 직

종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무․관리․기술직에서는 ①근속연수(47.6%), ②근속연수 및 

직급(27.8%), ③기타(24.6%)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생산직

에서도 ①근속연수(54.3%), ②근속연수 및 직급(24.0%), ③기타(21.7%)

의 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명예퇴직수당도 일반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속연수가 가장 

중요한 지급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직급은 명예퇴직수당의 부차적인 

지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 지급 실태

한편 지난 2년 동안 명예퇴직을 실시한 기업체의 비율은 1998년의 5.9%

에서 1999년에는 5.3%로 약간 감소하 다. 특히 1999년을 중심으로 명예

퇴직을 실시한 기업체의 비율을 살펴보면 이 비율은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설립 연도가 오래되거나, 또는 금융 및 보험

업(J)일수록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7. 정년제와 퇴직금

정년제도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속의 의사 및 능력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

시키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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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년 실태

이러한 정년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63.1%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설립 연도가 

오래되거나, 또는 금융 및 보험업(J)일수록 정년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기

업체의 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직종별 차등정년제는 근로기준법 제5조의 균등처우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년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년 분포를 살펴보면 사무․관리․기술직은 57.1세, 생산직은 

56.6세로 정년의 직종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정년 분포

를 보다 세분하여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년은 거의 대부분 55세, 60세, 58세 

등의 순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나. 정년퇴직 시점 결정방식 

한편 정년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시점 결정

방식을 살펴보면 ①만연령으로 해당 일이 속한 월(71.7%), ②만연령으

로 해당 일이 속한 연말(22.4%), ③만연령으로 해당 일이 속한 월의 다음 

월 이후(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년퇴직 시점의 결정방식은 만

연령으로 해당 일이 속한 월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 추가보상 여부

그런데 정년퇴직자에게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보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

<표 2-7> 정년제와 퇴직금 실태

(단위 : %, 세)

전산업 제조업(D)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정년규정 여부  규정 기업체 비율 63.1 55.7 96.1 60.5 54.6 97.6 

직종별 정년
 사무관리기술직 57.1 57.1 57.0 56.5 56.8 56.1 

 생산직 56.6 56.5 56.6 56.3 56.4 56.1 

추가보상 여부  추가보상 기업체 비율 13.7 13.3 14.8 14.8 13.0 21.3 



제 2장 퇴직금제도의 운 실태 37

급하는 규정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업(89.3%)에서 추가적인 보

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정년퇴직금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은 산업분류, 

기업규모, 노조 유무, 설립 연도 등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그다지 관련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연봉제와 퇴직금

연봉제란 “근로자 개개인의 능력․실적 및 공헌도를 평가하여 연간 단

위로 임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정의될 수 있다. 최근 대기업의 사무․관

리․기술직을 중심으로 새로운 임금결정체계인 연봉제가 확산되고 있다. 

가. 실시 여부

이러한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25.1%로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율은 기업규모가 크거나, 노

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거나, 설립 연도가 오래되거나, 그리고 비생산직 근

로자의 비중이 높은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E), 금융 및 보험업(J), 부동

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K) 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2-8> 연봉제와 퇴직금 실태

(단위 : %)

전산업 제조업(D)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전  체

300인

미만

300인

이상

연봉제 

실시여부
실시 기업체 비율 25.1 21.6 40.7 21.5 18.2 42.2 

연봉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에 지급
57.2 40.0 78.0 58.4 49.1 82.2 

연봉 재계약시 전년도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17.9 19.3 14.5 15.5 16.3 13.3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
19.2 25.5 5.0 19.6 26.3 2.2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

지 않음
5.8 7.2 2.5 6.6 8.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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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금 지급방식

한편 연봉제가 실시되고 있는 기업체에서 연봉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방식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살펴보면 ①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에 

지급(57.2%), ②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19.2%), ③연

봉재계약시 전년도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17.9%), ④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음(5.8%)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2-8 참조). 

그런데 특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

체의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거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기업일수

록 상대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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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퇴직보험제도의 운 현황과 개선방안

1. 퇴직보험의 도입 배경 및 의의

법정퇴직금제도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다. 법정퇴직

금은 실직을 포함한 퇴직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자의 한 직장에 대한 평균 재직연수가 5.3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직시의 실업급여로서의 기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1995년에는 고

용보험제도가 시행되어 법정퇴직금제도의 실업급여로서의 기능은 어느 정

도 퇴색하 으나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

에 법정퇴직금제도의 실업급여로서의 기능은 아직도 남아 있는 실정이다.

퇴직보험제도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퇴직금을 사외

에 예탁하는 것으로서, 그 수급권이 직접 근로자에게 있다는 것이 특징이

다. 또한 사업주가 납입한 보험료는 손비인정되고, 근로자가 납입한 보험

료는 퇴직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과세가 연기된다.

퇴직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

외에 위탁적립함으로써 퇴직금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 즉 

그동안 기업의 도산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

써 근로자의 실직시 법정퇴직금을 받지 못할 경우 생활보장의 수단이 제대

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에 대

한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 다. 뿐만 아니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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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고 개인연금 등도 가입수가 제한적이며 보

장기간이 짧아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에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안전하게 사외에 위탁함으로써 퇴직금에 대한 

지급보장 및 노후보장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이 요망되어 왔다. 기

업의 입장에서도 퇴직금 재원을 사외에 위탁하지 않을 경우 누적되는 퇴직

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자금부담 요인을 안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서 퇴직보험은 기업의 자금운용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향을 미칠 것이

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1988년 1월, 개인연금이 1994

년 6월에 도입되었으며, 1999년에는 퇴직보험이 도입되었다. 하지만 현행 

퇴직보험은 2층의 기업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제도, 설계, 지

급보장, 노후생활보장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점을 남겨 두

고 있다.

2. 퇴직보험의 특징

가. 근로자의 직접 수급권 보장

퇴직보험(퇴직신탁)의 보험료 납부는 계약자인 사업주가 부담하나, 근로

자의 퇴직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시 그 수급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특

징이다. 이에 반해 과거 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이나 은행의 근로

자퇴직적립신탁의 경우,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수급권이 없고 연계대출 등

으로 운 되고 있어 퇴직금의 지급 기반이 불안정적인 실정이다.

나. 적립금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 금지

과거 종업원퇴직적립(이하 ‘종퇴보험’)보험의 경우 가입자(기업)가 동 보

험을 담보로 한 연계차입이 가능하 으므로 기업의 도산시 금융기관이 상

계처리하거나 기업주가 보험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채무를 상환하

는 데 사용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

다. 이에 반해 퇴직보험의 경우는 기업주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금융기관의 대출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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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차입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차이점을 간

략히 정리해 보면 <표 3-1>과 같다. 

<표 3-1> 종퇴보험과 퇴직보험의 비교

구  분 종  퇴  보  험 퇴 직 보 험

제도적 의의
-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적립제도

- 기업주별 관리가 관행

- 법정퇴직금으로 인정

-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보장

- 근로자별 관리가 기본

수 급 권 - 근로자 동의시 기업주 - 근로자

대출여부 - 많은 기업이 대출과 연계
- 퇴직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 또

는 양도금지

취급기관 - 생명보험회사, 은행
- 생명․손해보험회사, 신탁겸

은행, 투자신탁회사

가입기업 - 16인 이상 단체 - 5인 이상 단체

종    목 - 확정금리형(7.5%) - 확정금리형(6.0%), 금리연동형

지급형식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보험)

회계처리 - 일반계정 - 특별계정(일반계정과 분리)

보험료의

회계처리
- 기업의 자산으로 계상

- 기업의 비용으로 계상

  ․퇴직급여충당금 감소

근 거 법 - 법인세법 - 근로기준법

다. 금융기관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

퇴직보험 취급 금융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

지시킬 의무가 있고, 계약체결 후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매

년 기업의 보험료 납부상황과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액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퇴직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나 

계약사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노동조합 대표자, 

노사협의회 대표자 등 근로자 대표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계

약 내용 등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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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본 보전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퇴직신탁)은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불능 사태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토록 하여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서, 기업이 퇴직보험(퇴직

신탁)을 가입한 경우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고, 퇴직보험 

등에 의해 지급되는 일시금은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규정(근로기준법 제34

조 제4항)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수납받은 퇴직자

산의 안전한 운용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물론, 최소한 납입보험료 이

상 항상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퇴직보험은 법정퇴직금의 안전한 

사외위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3. 퇴직보험 도입의 효과

가. 기업

퇴직보험은 기업의 자금관리의 안정화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근

로자의 퇴직금 지급 일정에 대비해 어느 정도 계획적인 자금관리가 가능하

도록 해줌으로써 일시 거액의 퇴직금 지급부담(중간정산 및 구조조정 등)

이 경감된다. 뿐만 아니라 퇴직보험료 부담에 대해 전액 손비인정함으로써 

세제혜택에 의한 기업의 실질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퇴직보험 관련 세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근로기준법 제34조)되

어 있으며, 이러한 퇴직금제도에 대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내에 적립하

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50%(1999년부터 40%)까지 손비인정되고, 

사외적립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생명보험회사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에 가

입하는 경우에만 납입보험료에 대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까지 손비인

정되어 왔다. 하지만 퇴직보험에 가입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퇴직보험에 가입하여 기업

이 납입하는 보험료는 퇴직급여 추계액 범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되고 있

다. 하지만, 종업원의 퇴직시 지급되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일시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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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6)

나. 근로자

퇴직보험의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이 직접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기업의 

적자 도산시에도 퇴직금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경우 통상 

60세가 되어야 노령연금의 지급이 개시되나,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정년퇴

직연령은 대부분 55세 전후이므로 퇴직보험은 60세까지의 기간 동안 가교

연금(bridge pension)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2> 퇴직보험 시장규모 예측

구      분 1998년

 ① 대상근로자수

 ② 월평균 임금

 ③ 근속연수

 ④ 퇴직급여 추계액 규모 (①×②×③)

 ⑤ 사내적립 가능금액 (④의 50%)

 ⑥ 종퇴보험 사외적립분

4,918천명

1,430천원

     5.6   년

394,109억원

     197,055억원

167,604억원

 ⑦ 신규 시장규모 (④-⑤-⑥)  29,450억원

주: 노동부, 199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보고서 , 재정.

   경제부, 월간경제동향  1999. 1. 자료를 인용하여 추정.

다. 금융시장

퇴직보험의 발전은 사적연금제도의 확대에 따른 연금기금의 확대 및 운

의 장기화로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중․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기존 종업원퇴직적립보험의 가입규모 등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퇴직보

험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된다.

6) 이에 대한 관련 세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기업부담 보험료의 손비인정), 소

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퇴직연금(연금재원) 또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

세 부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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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가. 종 류

퇴직보험은 적립방법의 기준으로 보면 확정금리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

분하여 볼 수 있다. 확정금리형이란 예정 이율(연 6.0%)로 준비금을 부리

(附利)하고 자산수익률이 6%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수익자에게 배

당하고 일부는 적립하 다가 자산수익률이 6%를 하회할 경우에 그 차액

을 보전하는 형태인 데 비해, 금리연동형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공시기준 이율(회사채 수익률, 국고채 수익률의 평균)의 80∼120% 범위 

내에서 매월 보험회사가 정하여 준비금을 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운용방식의 기준으로 볼 때는 계약자(기업)별로 보험료를 운용하는 단

독운용형과 계약자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운용하는 합동운용형의 두 종류

가 있다.

퇴직급 지급방법에 의해 분류해 보면 연금지급식, 일시금지급식,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혼합식 등이 있다.

나. 가입대상

퇴직보험 가입대상은 사업주와 근로자로서 사업주란 근로기준법상 퇴직

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를 말하며, 근로자(수익자)는 가입 

기업 또는 단체의 퇴직금 규정상 퇴직금 지급대상인 근로자 및 임원 중 계

약자가 제출한 가입자 명부에 기재된 자를 말한다.

한편,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 사업주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

정되어 근로자가 퇴직시 총 퇴직금 중 퇴직보험(퇴직신탁)에 의한 지급액

과의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퇴직보험(퇴

직신탁)에 가입하기 전에 노동조합 대표자나 노사협의회 대표자 등 근로자 

대표에게 계약내용 등을 주지시키도록 되어 있다.

다. 근로자의 수급권

근로자의 퇴직시 및 계약 해지시에 금융기관은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

는 일시금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수익자가 근로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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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기업이 이를 양도하거나 가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의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라.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에서 계약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기업이 존속

하는 한 계약기간은 계속 유지되나 기업의 합병, 파산, 다른 금융기관으로

의 계약 이전 등의 경우 중도해지는 가능하나 중도해지 수수료가 차감된

다.

마. 보험료

보험료의 산출방식은 연금수리방식을 적용한다. 연금수리방식이란 장래

의 퇴직급여를 근속기간, 퇴직률, 급여상승률, 예정 이율을 사용하여 적정 

보험료를 산출하는 통계적 방법을 말한다. 즉 퇴직시까지 급여의 일정비율

의 해당 금액을 매년 평균적으로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퇴직금의 계획적인 

사외적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과거근로채무보험료, 연금충실화보험료 등으로 

구분된다. 기본 보험료란 퇴직보험 가입 이후 퇴직일까지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과거근무채무보험료는 퇴직보험 가입일

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일정기간(10년 이

내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이는 퇴직금 적

립금의 충실화를 기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액 또

는 정률방식으로 납입된다. 연금충실화보험료는 연금지급방식에서 퇴직보

험에 의한 퇴직금이 기업의 퇴직금 규정상의 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 대비

해 납입하는 보험료이다. 이들 보험의 납입은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등으로 이루어진다.

바. 퇴직금의 지급

퇴직금의 지급시기(수익자 확정시기)는 정년퇴직시, 중도퇴직시, 사망퇴

직시, 중간정산시 등이다. 

지급기준은 적립비율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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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르되 금융기관에 적립된 금액 중 퇴직근로자의 지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퇴직금 규정상 금액과의 차액은 기업이 지

급하도록 되어 있다.

지급형태별로 보면 생보사의 경우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일시금 등이 

있고, 손보사의 경우 확정연금형, 일시금 등이 있다. 종신연금형이란 근로

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확정연금형은 정해진 기간

(예: 10년)만 지급하는 형태이다.

사. 중도해지

중도해지에는 일반해지와 특별해지의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일반해지란 

가입 금융기관 변경 등의 경우이며, 이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

다. 일반해지의 경우 중도해지에 따른 퇴직금의 귀속은 근로자에게 있으

나, 거래 금융기관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금융기관으로 퇴직금이 이전된

다.

특별해지란 기업의 합병, 파산, 업양도, 폐업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특

별해지의 경우 해약환급금 중 가입근로자에게 총퇴직급여 추계액을 한도

로 하여 근로자별 퇴직급여 추계액에 비례하는 방법으로 지급되고, 총퇴

직급여 추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업에 반환된다.

아. 재정 결산

근로자의 퇴직 및 신규 채용에 따른 수익자수의 변동, 물가상승에 따른 

임금변동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액에 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

며, 자산운용 실적 등에 의한 가입기업별 퇴직보험 재정상태의 변동이 발

생하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퇴직보험 계정의 중간결산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재정결산은 연 1회 계약체결일자 또는 별도로 정해진 일자에 정산하며, 

중간정산, 명예퇴직, 제도변경 등 퇴직보험 재정에 큰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 임시 결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결산 결과 보험준비금(적립금액 

평가액)이 목표적립률에 해당하는 퇴직금 추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업

에 반환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와 상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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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금융기관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의무

금융기관은 퇴직보험(퇴직신탁) 계약을 기업과 체결하기 전에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 내용의 주요 사항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금융기관은 매년 기

업의 보험료(신탁부금) 납부상황과 피보험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예상

액을 수익자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한편, 기업은 퇴직보험을 중도해지할 

경우에나 계약사항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노동조합 대

표자, 노사협의회 대표자 등 근로자대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차. 특별약관의 부가

가입기업이 선택하는 사항으로 생명보험회사는 재해사망특약, 재해장해

연금특약 등을 부가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회사는 일반상해사망담보특약, 

업무중상해사망담보특약 및 생활안정자금담보특약 등을 부가할 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표 3-3>와 같다.

<표 3-3> 가입기업의 선택사항

재해사망특약
보험기간중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하 을 때 유족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

재해장해연금

특약

보험기간중 근로자에게 일정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약정

한 연금을 지급

일반상해사망

담보특약

보험기간중 근로자가 사고로 신체상 상해를 입고 180일 이내에 사망

시 유족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업무중상해사망

담보특약

보험기간중 근로자가 업무중(출퇴근 포함)에 신체상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시 유족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생활안정자금

담보특약

보험기간중 신체상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5. 은행 퇴직신탁의 주요내용

가. 종 류

은행에 의해 운 되는 퇴직신탁은 원본보전형 불특정금전신탁의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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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입대상

퇴직신탁의 가입대상은 위탁자로서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규정을 

적용받는 기업 또는 단체와 수익자로서 가입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이다.

다. 신탁기간

퇴직신탁의 신탁기간은 신탁계약일에서 신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종료일

까지이다.

라. 신탁부금 산출방식

신탁부금은 퇴직금 추계액 방식에 의해 산출된다. 이에 의하면 퇴직신탁

의 신탁부금은 위탁자의 퇴직금 추계액 범위 내에서 목표적립 비율, 목표

적립 기간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마. 신탁재산의 운용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은 위탁자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는 합동

운용방식과 단독운용방식이 있다. 합동운용이란 둘 이상의 위탁자의 신탁

재산을 합동 관리․운용하는 방식이며, 단독운용이란 위탁자별로 신탁재

산을 관리․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자산운용방식으로는 주식안정형 

및 채권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식안정형이란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며, 대출,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90% 이상 보유하는 방식이며, 채권형이란 채권, 유동성 자산 

및 기타자산을 50% 이상 보유하는 방식이다. 양자의 경우 모두 대출 운용

은 50% 이하로 제한된다.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변경일로부터 3년 경과 

이후에는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신탁 또는 퇴직신탁간

(합동․단독형, 주식안정․채권형)의 신탁자산의 편․출입은 전면 금지되

고 있다.

신탁 이익의 지급방법은 위탁자의 결산일에는 신탁금에 원가하고, 퇴직

금 지급시 등에는 지급액에 신탁 이익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신탁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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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기준가격 방식에 의한 실적배당으로 이루어지며, 이익의 계산시기

는 위탁자의 매회계연도 결산일, 퇴직금 지급일 및 신탁해지일 또는 종료

일이다. 

신탁보수는 수탁자의 매회계연도 결산일, 신탁재산 청산일에 취득이 가

능하며, 신탁보수율은 합동운용의 경우 수탁자가 모든 위탁자에 대해 동일

한 보수율을 적용하고, 단독운용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별로 상이한 보수

율을 결정한다.

수익자는 퇴직, 사망, 중간정산 등 급부사유 발생시에 수익권을 취득하

며, 동 수익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급부금은 적립

비율방식에 의한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되며, 채권형은 접수일로부터 3 업

일, 주식안정형은 접수일로부터 4 업일 내에 지급된다.

바. 원본 보전

퇴직신탁의 해지 또는 신탁 종료시 신탁기간중 발생한 신탁 이익의 합계

액이 음수인 경우 그 음수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중도해지에는 특별

중도해지와 일반중도해지가 있으며, 특별중도해지는 위탁자가 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합병, 업양도로 인하여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

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이며, 일반중도해지란 부득이한 사유로 위

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도해지 수수료는 특별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없으나, 일반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수탁자별로 계약기간별 차등하여 자율결정한다. 중도해지 수수

료는 합동운용의 경우 당해 펀드에 편입하고, 단독운용의 경우 수탁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사. 양도 및 담보제공 금지

퇴직신탁의 위탁자 및 수익자 모두 수익권에 대한 양도 및 담보제공은 

금지되어 있다.

아. 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통지

퇴직신탁의 계약체결 후 수탁자는 계약 사실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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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재계산 후 전

년도 신탁부금 납부상황 및 일시금 수급 예상액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계약의 이전

퇴직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이전을 요청할 경우 신탁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수탁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 수수료는 중도해지수수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6. 취급현황 및 문제점

퇴직보험의 근거법은 노동부의 ‘근로기준법’이다. 1996년 12월 동법 제28

조(퇴직금제도)를 개정하여 퇴직연금보험 도입근거를 마련하 고, 1997년 

3월에는 퇴직연금보험은 보험사만 취급토록 동법 조항을 개정하 다. 1997

년 12월에는 동법 제34조(퇴직금제도)를 재개정하여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

금신탁으로 확대함으로써 보험회사에서 취급하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 

신탁을 법정퇴직금제도의 사외위탁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1998년 2월

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퇴직보험 등)를 개정하여 퇴직일시금신탁

에 대해서는 연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 다.

1998년 8월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2(퇴직보험 등의 범위)를 

개정하여 취급기관을 지정하 다. 이에 따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 취급기

관(은행, 농․수․축협)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 회사(투신, 투신

운용회사)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생보사․손보사)가 취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취급기관의 지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기존의 종업원퇴직적립보험

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퇴직보험 상품의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 으나 은

행 및 투자신탁은 퇴직신탁에 대한 기존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뿐

만 아니라 법정퇴직금제도의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외에 위탁

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본 보장이 되어야 하나, 신탁 상품의 속성 및 유가증

권의 시가평가제도 등으로 현실적으로 원본 보전이 어렵기 때문에 상품 개

발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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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퇴직보험 및 종퇴보험의 취급현황

(단위 :개, 억원)

취급기관수 금  액 비    고

종퇴보험(신탁)

생 보 사 25 113,736     책임준비금

은    행 7 2,502     잔 액

소    계 32 116,238

퇴직보험(신탁)

생 보 사 18 46,869     책임준비금

손 보 사 11 3,473         〃

은    행 17 2,003     잔 액(5월 말)

소    계 46 52,345

전    체 78 168,583

종퇴보험에서 퇴직보험으로의 전환 및 활성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약

이 지적되고 있다. 즉 종퇴보험을 당장 폐지할 경우 대출과 연계된 일부 

계약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커서 동사들의 자금난

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신설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종퇴보험이 전체 

보험료의 20∼40%를 차지하고 있어 일시에 판매 중지할 경우 급격한 경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퇴직보험 및 퇴직신탁의 도입 초기에는 시장규모는 사내적립금액 및 종

퇴보험 가입현황을 감안할 때 당장은 크지 않을 것이나 향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업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수 증가와 중간정산 등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퇴직금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1998년도의 근로자 5인 이

상 기업의 총퇴직금 추계액은 1997년도의 43조원에 비하여 10%가 감소

한 39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 중 사내적립으로 손비인정이 가능한 20조

원(퇴직금 추계액의 50%)과 생보사의 종퇴보험에 가입한 16조 8,000억원

(1998. 12월 기준)을 제외할 경우, 당장은 퇴직보험의 추가 가입시장은 크

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2001년부터는 종퇴보험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퇴직보험으로의 전환에 대한 모멘텀

(momentum)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종퇴보험의 수탁고 현황은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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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생보사의 종퇴보험 및 은행의 종퇴신탁 금액 (1998. 12월 말)

(단위 : 천건, 억원)

종퇴보험 종퇴신탁 전  체

보유건수 1,561 32 1,593

예 탁 액 170,451 4,685 175,136

현행 퇴직보험의 보험료 산정방식은 확정급부형이고, 급부의 지급형태

는 연금형(은행, 투신은 일시금)이며, 기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

다. 특히 은행 및 투신의 경우는 일시금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어 은행 및 투신의 퇴직신탁은 자체적으로는 기업연

금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평균 재직연수가 

5.3년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종신토록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이상 

퇴직보험(퇴직신탁)이 노후보장 수단으로서의 연금지급 기능을 제도적으

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퇴직보험(퇴직신탁)은 매

우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노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7. 향후방안 및 제도 개선점

현행 퇴직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퇴직금제도에 대한 보완책일 뿐 

기업연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근속연수를 고려할 경우 근로자의 퇴직시에 노후보장을 할 

수 있는 기업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기업연금체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연금으로서의 퇴직보험의 이동성(portability)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퇴직금제도의 연장

선인 확정급부형(DB)의 경우 연금 재정의 합리화와 건전성 유지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금의 이동성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확정갹출형(DC) 

연금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현행 퇴직연금 및 퇴직신탁을 기업연금의 형태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전

환비용이 수반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를 설계 운용하면서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기업연금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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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사회적 역할과 근로자에 미치는 향 등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납입원금 이상을 보전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운용 기준과 이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위한 기준 및 방안을 설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신탁제도는 손익을 모두 수익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원본 보장이 원

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더구나 현실적으로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제도 때문

에 원본 보장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기금 건전성 유지 및 감독제도의 보완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취급 금융기관의 적자 도산시 근로자의 안전한 퇴직금 수급

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퇴직

보험에 대한 지급보장 문제는 단순히 취급 금융기관의 안전한 자산운용에 

의해 유지되도록 기대할 수는 없다. 단순한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규

정만으로는 퇴직보험에 대한 지급보장이 충분히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

이다. 왜냐하면 기금의 불안정성은 퇴직보험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과오

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금융환경 자체의 변동성으로 말미암아 기술

적으로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퇴직보험의 지급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

도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의 퇴출시 또는 연금 수급자를 

보호하며 지급보장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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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퇴직금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의 논의

1. 퇴직일시금의 연금화에 관한 논의

가. 퇴직금제도 개선논의의 제기

1991년 열렸던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발표회(1991. 4. 30.)에서는 

퇴직금제도 개선논의를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각종 사회

보장제도가 없었던 제도 초기(1950년대)에는 임금보완, 실업수당, 퇴직 후 

생계유지적 성격이 강했으나, 기업의 연륜이 길어지고 국민연금(1988년)을 

비롯한 각종 소득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는 퇴직금이 노후생활, 노동

력의 확보, 전직시의 실업급여 등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

의 강제적 각종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법정퇴직금제도는 성격과 기능상 유

사한 부분이 많아서 퇴직금제도의 고유한 기능인 기업의 경 합리화 수단

으로 자율적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 다7). 

나. 개선방안

이 학회에서 제기하 던 퇴직금제도의 개선점은 ①퇴직금의 사외적립 

및 일시금의 연금화정책(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 ② 기업

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부실 적립이 일반화

7) 민재성(1991), “국민연금, 퇴직금 및 기업연금의 상호관계”, 한국사회보장학회 

1991년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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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상태이고, 적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내의 운전자금으로 유용되는 경우

가 허다하다. 따라서 기업의 도산이나 폐쇄시 근로자의 퇴직금지급청구권

을 보존하여 줄 방법이 없다. 이러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퇴직

급여충당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는 점이었다8).

여기서 퇴직금의 연금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기업측의 관점에서는 ①노사관계의 안정, ②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요소가 사라짐에 따라 생산성향상 기대, ③종신근속 권장 가능, ④정

년제도에 의한 퇴직의 원활성 기대, ⑤합리적․계획적인 자금지출로 기업

의 자금조작 용이, ⑥연금기금의 사외적립의 경우 재무계획의 장기적 방

법이 용이하게 되고 사무절차의 간소화, 전문적인 적정관리 기대 가능과 

같은 점 때문에 연금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근로자측의 관점에서는 ①퇴직일시금의 연금화에 따라 생활보

장적 성격의 강화, ②퇴직일시금의 관리․운 에 따르는 것과 같은 위험요

소가 없다, ③퇴직 후에도 퇴직 전과 같은 생활감정․생활관습을 지닐 수 

있다, ④연금제도의 실시로 노후의 생활 불안이 해소되고 정년제의 실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노령 고임금자의 정체없이 종업원 일반에게 승진의 

길이 열릴 수 있다, ⑤소득세액의 계산에서 유리하다는 것 등이다.9)

다. 퇴직일시금제도로부터 기업연금제도로의 이행방안

그렇다면 어떻게 퇴직일시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할 수 있을 것

인가. 이에 대하여 한국사회보장학회에서는,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에서는 

지급 기준을 퇴직 시점의 평균 임금에 두고 있고 퇴직금 수급의 기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초기에는 확정급부제도를 선택하여야겠으나, 성숙 

시기에는 미적립 채무 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확장갹출제도도 병행 실시

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10). 다만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라는 우리

8) 민재성(1991), 18∼20쪽.

 9) 신수식(1991),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991년 한국사회보장학

회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문, 159∼160쪽.

10) 전덕순(1991), “기업연금제도의 유형과 설계”, 1991년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

술발표회 발표문,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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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관습 때문에 세제혜택이 없는 사외적립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반

드시 세제혜택이 필요한 바, 나름대로의 적격요건에 따라 세제혜택을 줌으

로써 기업연금제도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적격연금제도를 도입하

는 것이 필요하다11)고 주장하 다. 

2.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1997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자료12)를 보면, 퇴직금지

급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①기업 도산시의 임금채권을 확보하기 위

하여 임금보장기금제도를 신설할 것(이에 따라 1998년 2월 20일 임금채권

보장법이 신설되었고, 여기서 보장되는 임금의 범위는 1997년 헌법재판소

의 임금채권 등에 대한 우선변제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임금 3개

월분 및 퇴직금 3년분을 보장받게 되었다), ② 1997년 법개정으로 새로 도

입된 퇴직연금제도와 중간정산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기존 퇴직금제도를 보

완할 것, ③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국민연금으로 대

체하는 공사연금 연계를 실시할 것, ④퇴직금공제제도를 활용할 것, 즉 개

별 기업 단위에서 퇴직금을 적립할 것이 아니라 다수 기업의 퇴직금을 적

립하도록 하여 퇴직연금보험제도와 병존할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을 제안하 다.

한편, 제8차 근로기준제도 개선소위 토의자료에서는, 퇴직금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 중의 하나가 기업연금제도 고, 1997년 8월 21일 근로기

준법 제37조 제2항의 퇴직금 부분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퇴직금

을 사내유보하는 현행의 퇴직일시금보다는 사외에 기금을 적립하는 기업

연금제도의 활성화가 시급함을 주장하기도 하 다13).

여기서 기업연금제도(혹은 퇴직연금보험)가 필요한 이유는, 첫째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고 있고, 둘째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즉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급보장이 미흡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리고 

11) 전덕순(1991), 124쪽.

12) 이철수, ｢퇴직금지급제도 개선방안｣, 1997년 노사관계개혁 참고자료집 , 노사관

계개혁위원회.

13) 오창수, ｢기업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1997년 노사관계개혁 참고자료집 , 노사

관계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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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그것의 형태는, 현행 퇴

직금제도는 확정급부제도의 성격을 가지므로 기업연금제도 도입이 현행 

퇴직금제도의 대체방안이라면, 기업연금제도는 비갹출제도이면서 확정급

부제도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며, 이것을 기초로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퇴직일시금제도를 존속시키면서 연금제도를 추가하는 경우)은 확정

갹출제로 운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을 제안하 다. 

둘째, 기업연급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세제

우대정책이 필요하고, 따라서 입구세제 우대정책으로서 ①기업부담 보험

료에 대하여 기업의 손비(필요경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고, ②기업부담 보

험료는 근로자 근로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③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하 다. 한편 출구세제 우대정책으로는, ①퇴직연금(생존시)에 대

해서는 비과세할 것, ②퇴직일시금 및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과세할 것, 

③유족연금 또는 일시금(사망시)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동시에 상속재산

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주장하 다. 

한편, 기업연금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① 3∼5년마다 재정을 재

계산할 것, ②보험사 도산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둘 것, ③지급여력

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주장한 바 있다.

3. 2000년 노사정위원회에서의 퇴직금제도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노사관계소위원회 토론자료14)에서는, 퇴직금제도

의 여러 가지 기능(노령연금 및 고용보험적 역할, 일시금제도로서 자산 형

성의 기능)을 감안할 때, 퇴직일시금제도는 퇴직금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

면서도 보다 성숙한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즉 정년퇴직시의 노후소득 보장

을 위해서는 기업연금이나 공적노령연금제도로의 전환으로, 중도퇴직시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역할은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대체하며, 기타 장

기적 자산형성의 목적을 위해서는 장기성 저축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하 다. 

14) 김용하, “한국법정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2000년 노사정위원회 노사관계소위원

회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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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임의화라는 문제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의 노동비용 부담과 근로자의 복지 수준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조세부담률 및 사회보험부담률 수준과 정부의 

공적보장 및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것

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퇴직금의 연금화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① 기업연금제도의 역할 정립 : 퇴직금제도가 공적연금과는 별개의 독립

적인 제도로 발전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이 공적연금과의 

연계장치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세

제혜택을 부여하는 적격연금제도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② 일단 부여된 연금수급권은 미국의 기업연금관리공사와 같은 감독기

관을 설치하여 적절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장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연금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금수급권의 이전이 가

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기업연금과 관련하여 개발된 상품 중에는 그러한 

제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연금수급권의 이전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기업연금 상품 자체가 기업연금 회사별로 일정한 정형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호환성이 있는 제도를 공유하여야 한다.

④ 재원 조달은 부과방식(pay-as-you-go-system)이 아닌 적립방식

(funding system)으로, 적립방식 가운데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확정급

여방식이 유리할 것이지만, 장기적 재정안정성 측면과 연금수급권보장장

치의 유지를 위해서는 확정(률)갹출방식이 유리할 것이다. 

⑤ 적정연금수준 : 일반적으로 합리적 소득대체율은 평균적 근로자층에

게 있어서 공적연금의 경우 약 40∼50%,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합한 경

우는 50∼70%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⑥ 실질가치의 보호 : 연금급여는 일정기간에 대하여 재평가함으로써 일

정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도 연금급여에 반 하는 제도를 구사해야 할 것이지만, 사적 기관

에서 물가변동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 세제혜택 :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보험제도와 신탁제도 모두 보험료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손금에 산입되고,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의 대상

이며, 급여액의 경우 비과세를 하고 있어 외국의 세제혜택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퇴직연금 혹은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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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신탁에 가입할 경우 부담금을 경감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9조). 

⑧ 기업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그것은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적용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바, 자 업자 및 불완전

취업근로자에게는 이와 같은 기회가 제공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전 국

민의 형평성 측면에서 자 업자에게도 적용 가능한 기업연금 유사제도를 

개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4.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의 퇴직금 개선방안15)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공사연금제도 개

선방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계은행과의 제2차 구조조정 차관도입 협상에

서 세계은행이 한국 정부에 대해 공적연금제도와 사적연금제도의 통합적

인 발전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한 대책으로서 공․사 연

금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여기에서는 이 중 퇴직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

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으로서 ①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업의 사외적

립률이 매우 저조함으로써, 기업 도산시 퇴직자에 대한 지급보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 ②직장의 잦은 이동과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노후보장기

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퇴직금의 소득보장기능과 지

급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제시한 퇴직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네 가

지 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안 : 현 제도의 보완

제1안은 현 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제도별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형평성과 장기 재정안성성을 확보하자는 것으로서, 퇴직금제도

는 ①기업연금제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임금의 3∼8.3% 내에서 기업

연금제도로 전환하며, 나머지는 퇴직일시금 혹은 부가적인 기업연금으로 

선택을 허용하고 사업장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금계정을 계속 

15)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 「공사연금제도 개선의 기본구상」, 200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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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며, ② 퇴직일시금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로 사내유

보 또는 사외적립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후자의 경우에는 세제상의 우대혜

택을 부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4-1] 제1안에 따른 노령소득보장의 기본구조

        ∘제도별 평균 급여율(40년 가입 기준)

개인연금 개인연금

95% 부가연금(일시금)

(15%)
개인연금

부가연금

(퇴직금)

(20%)

부가연금

(퇴직금)

(20%)
기업연금(20%)

80%

공무원

연금

(80%)

사학연금

(80%)
60% 국민연금

(60%)

근로자 자 자 공적직역

나. 제2안 : 국민연금제도 중심의 개선

제2안은 퇴직금의 일부를 법정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 자 자에 대하여 

국가인정개인연금제도를 신설하여 이를 국민연금과는 별도의 제2층의 연

[그림 4-2] 제2안에 따른 노령소득보장의 기본구조

개인연금 개인연금 개인연금

부가기업연금 부가직역연금

법정기업연금

(20∼30%)
국가인정개인연금

신직역연금

(20∼25%)

국    민    연    금

(독신 45%, 부부 50%)

주:
근로자

: 법적강제
자 자

: 자발적
공무원․사립학교교원․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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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도로 개선하자는 안이다. 여기서 퇴직금 부담률은 현행 8.3% 중 6%를 

최저한의 법정 기업연금으로 전환(부담의 상한선은 12%로 제한)하는 한

편, 기업연금은 사외적립에 의한 확정기여연금으로 운 (소득대체율 약 

23%)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 제3안 : 일체형 이층연금

제3안은 현행의 국민연금을 이원화하여, 균등부분을 ‘상생연금’(18세 이

상 전 국민이 가입)으로 전환하고, 소득비례부분은 ‘국민연금’(소득파악 가

능한 자를 중심으로 소득비례연금으로 운 )으로 재편하는 한편,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는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안으로서,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내적립시에는 세제혜택을 부

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4-3] 제3안에 따른 노령소득보장의 기본구조

개인보장
개인연금․개인저축

직역연금

기업보장

퇴직금 기업연금

소득비례 국민연금

사회보장 상생연금

피용자 자 자
공무원․군인

․사학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라. 절충모형

제4안인 절충모형안은 위의 1, 2, 3안에 제시된 개선모형의 긍정적 효과

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3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

도록 제시하는 방안으로서, ① 1층 소득보장체계는 공공의 책임에 의한 전 

국민 공통의 공적연금체계의 ‘기초연금’으로서 현행 국민연금의 근본 틀을 

유지하도록 하고, ② 2층 소득보장체계는 ‘소득비례연금’으로서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전환하여 기업연금을 개편하고 자 자나 농어민 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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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는 이에 해당되는 개인연금에 의한 소득비례연금체계를 갖추도록 하

며, ③ 3층 소득보장체계는 일반 민 보험이나 저축 등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자율에 의하여 보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퇴직금은 법정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

자, 임시․시간제 근로자 등에도 적용하고, 보험요율은 최저 8.33% 수준을 

유지(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부담 상한선은 16%로 제한)하도록 하되, 부담

률 8.33% 중 0.3%는 지급보장 안정기금으로 적립하고, 0.03%는 기업의 보

험료 납부 불능에 대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기업연금은 사외적립에 의한 완전적립방식을 운 하도록 하고 있

다.

[그림 4-4] 제4안에 따른 노령소득보장의 기본구조

3층 보장 민  간  노  후  보  장  상  품

2층 보장 법정 기업연금 법정 개인연금 소득비례직역연금

1층 보장 기     초     연     금

근로자

(불안정고용 포함)

자 자

(농어민 포함)

공무원․사립교원

․군인

5. 세계은행 백서에서의 한국연금제도 개선방안16)

가. 한국 연금제도에 대한 종합적 비판

세계은행(World Bank)에서는 2000년 3월 10일의 보고서에서, 전환기의 

한국 연금제도에 관한 평가 및 대안을 제기하 다. 여기서는 현재 한국에

는 공적연금으로의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가 있어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잠정적 재원체계는 존재하고 있으나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에 대한 국가 차

원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국민․근로계층간․피용자와 자 자 간

의 기여율과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제도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인 차

16) World Bank, “Republic of Korea : The Korean Pension System at a 

Crossroads”, Report No. 20404-KO, May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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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크다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 연금제도(공무원연금, 국민

연금, 사립교원연금 등)간의 연계가 거의 전무하여 공적연금의 보편적 적

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도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여전히 분절된 제도

로 존재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연금과 퇴직금제도로의 노사공동 기여율인 

17.3%(사용자 : 12.8%〔퇴직금제도 8.3% ＋ 국민연금 4.5%〕＋ 근로자 

: 4.5%)는 적지 않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근로자들의 경우 퇴직금제

도가 퇴직 후 노후소득원으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아, 비용대비 가장 비효

율적으로 운 되고 있는 체계라는 것이다. 

<표 4-1> 공적연금과 퇴직금제도의 기여율 비교
(단위 : %)

연금, 퇴직금
고용주 피용자 전  체

총임금 대비 총임금 대비 총노동비용 대비

   국민연금 (A) 4.5 (자 업자=3.0) 4.5 8.6

   퇴직금 (B) 8.3 0 7.7

   A+B 12.8 4.5 16.8

   공무원 7.5 7.5 14.5

   교원 6.5 6.5 12.6

한편, 연금과 퇴직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4-5] 35년간 근속하고 각 연도에 퇴직할 경우

연 금 -퇴 직 금 에  의 한  소 득 대 체 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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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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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1 0년 2 02 0년 2 03 0년

퇴 직 년 도

최
종

임
금

대
체

율

퇴 직 금 국 민 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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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35년간 근속 후 2040년에 퇴직할 경우

연 금 -퇴 직 금 에  의 한  소 득 대 체 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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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용 근 로 자 공 무 원 자 영 자

부 문

최
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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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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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퇴 직 금

그렇지만 [그림 4-5]와 [그림 4-6]에서 보여주는 대로 제도의 공식에 의

해 약속된 ‘가상적’ 노후소득보장 수준은 지나치게 높은 이율배반성이 있음

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이 성숙해 가면서 막대한 규모의 연금기금이 쌓여 갈 것

이며, 이 기금이 공적기관(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 된다

는 것은 선진국 시스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며, 금

융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향력으

로부터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나. 퇴직금제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적 관점에서 2층보장체계로서의 

기업연금 혹은 사적연금과는 거리가 멀고, 따라서 퇴직금제도 자체로서의 

비판적 재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모든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단

순히 전별금(severance pay) 혹은 장기근속수당의 기능만을 하는 퇴직금

제도를 사용자만 8.3%의 기여율을 부담하도록 운 하고 있는 예는 선진 

경제체제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한국의 퇴직금제도

는 사회제도적, 노동시장정책적, 노사관계적, 사회보장적 정당성(혹은 기

능)이 매우 약해지거나 없어진 지 오래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혹은 효과 때문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협상 혹은 개혁 테이블에서 가장 민

감한 제도로 남아 있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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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가지고 훌륭한 기업연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데도 퇴직금의 부담은 이를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퇴직금 급여는 근로생애 동안의 임금 이력과는 관계없이 퇴직 당시

의 최종(평균)임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적 승진-임금체계와 

직접 연계되어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도 아주 불평등한 보

상체계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세계에서 몇 되지 않은 법정제

도로 남아 있으면서도 기업의 적립 의무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재나 세제정

책적인 유인이 아주 약한 제도이다. 퇴직금과 관련하여 기업의 미적립 부

채액은 경제위기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사업이 침체하는 경우 많

은 장기근속 중고령 근로자들이 명예퇴직을 하거나 반강제퇴직을 하게 되

고, 기업은 그간 퇴직금을 충당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운 자금이

나 업이익 혹은 IMF하에서처럼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그 퇴직

금을 충당하게 되므로, 이는 남아있는 선배-후배 근로세대간의 불합리한 

불평등 소득이전이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다. 제도의 개혁을 위한 대안

1) 부분적 개혁

가장 기초적인 첫 번째 조치로서, 현행 퇴직금제도에 대한(적립 및 지급

보장에 관한) 제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는 현행 퇴직금제도의 낮은 수익률, 높은 위험률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한 제도일 뿐이고, 퇴직금 적립금에 대한 

규제가 약하고, 드러나지 않은 퇴직금 부채액에 대한 경제 차원의 추정조차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적극적인 감독기관도 없다. 

또 추후 경제위기와 같은 사태가 다시 올 경우 퇴직금은 동일한 문제에 

부딪칠 것이므로, 그러한 규제의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평생직장-평생고

용의 패러다임이 이미 무너지고 있고 고용형태가 점점 다양해져 가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임금-보상체계의 변화(연봉제, 성과급제 

등) 등과 현행 경직된 퇴직금제도 간에는 간극이 점점 커져 갈 것이다.

한편,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데는 3단계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첫째, 기업에서 과거 자연발생적으로 퇴직금 채무를 상환

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연금체계로 전환할 것(새로 들어오는 근로세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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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이 필요하다. 1970년대 미국의 기업연금도 

ERISA의 제정(1974년) 이후 이와 같은 과정을 밟았고, 일본도 경제위기 

이후 기업경 의 투명화 및 회계 기준의 국제화 압력하에서 똑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둘째, 근로자들의 연금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설정(투자 및 이동성, 연금

급여형태, 세금 등에 대한 규제(특히 새로운 외부 자금에 대하여) 등)이 필

요하다. 이것은 이미 설정된 연금서비스 계획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갹출

계획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내야 한다.

셋째, 감독 능력을 새롭게 만들어 내거나 개선해야 한다. 기업연금이 임

의제도인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남미국가들처럼) 확정갹출제하

에서의 사전 감독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개혁을 위하여, 이탈리아와 홍콩의 예를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

다 .

2) 구조적 개혁

그러나 부분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조적인 문제

점들이 남는다. 즉 계층간의 불평등과 비용 부담 문제라든가, 사업주들에

게 기업연금을 강제함으로써 새로운 부담을 지우는 것 등과 같은 문제점들

이 나타난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은 제도의 발단 단계에서부터 안정 국면에 들어가

기까지 수십 년이 걸린다는 것을 우선 명심해야 한다고 한다.

구조적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공․사 부문이 균형을 이루는 다층구조에

서 축소된 국민연금체계와 사용자 주축의 새로운 연금제도를 통합해야 한

다. 다층 시스템이 될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줄이면서도 이전과 

같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가능하며, 아울러 기여율도 낮출 수 있다고 한

다(즉 퇴직금이 기업연금으로 전환되어 성공적으로 운 될 경우). 그리고 

이 때 기업연금은 DC제도로 운 을 하되 근로자의 수급권을 100% 인정하

면서, 다만 공적연금의 퇴직연령까지 탈퇴는 허용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재의 2분의 1로 줄이고, 기여율도 2분의 1로 축

소하여 주는 대신, 급여의 공백은 기업연금이 보충하도록 한다. 

둘째는, 공무원을 이 새로운 다층구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간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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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허용하되 새로운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의 가입만을 허

용하는 세대교체형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구조 개혁은 향후 

몇 십년간에 걸쳐 공적연금의 비율을 서서히 줄이면서 사적연금(기업연금)

의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연금제도가 이미 성숙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여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행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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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제외국의 퇴직금 및 기업연금제도와 시사점

1. 미국의 제도1)

미국의 기업연금은 크게 두 가지 기능, 즉 사회보장적 기능과 기업 차원

에서의 종업원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노후복지의 보장수단일 뿐

만 아니라 기업 측면에서도 우수한 인력의 확보 보전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관리의 수단이기도 하다. 실제로 직장을 찾는 근로자들

에게 기업의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다른 주요 사항들―예 임금, 휴가제도, 

승진제도 등―과 함께 일차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그만큼 기업

연금제도는 노동력의 수급 및 이동에 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기도 

하다. 

①사회보장적 기능: 미국의 퇴직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은 일차적으로 사

회보장(social security)에서 책임을 지지만 기본적 생계수준의 보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노령연금(Old-Age Insurance)만으로는 부족하

기 때문에 기업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이 보충적 보장을 함으로써 이중의 

보장체계를 형성해 준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연금은 사적연금(private 

pension)이면서도 준사회보험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재정 부담으로 유지되는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의 

일정 비용을 떠맡음으로써 사회보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주는 역할도 하

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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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미국의 기업연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적 

보험으로서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

춘 적격연금(qualified pension)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인

정책을 쓰고 있다. 기업연금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소득에 보탬이 될 경우 

그만큼 국민의 세금에 의해 운 되는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정적 부

담이 덜어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

이다. 

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금 혜택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출에 해당되므

로 이러한 지출의 비용효율성(cost effectiveness)을 위해서 되도록 많은 

근로자들이 기업연금의 수혜자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세

제상의 혜택을 받는 적격연금에 대한 정부의 각종 규제들도 사실은 기업들

로 하여금 보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연금 혜택이 제공되도록 유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대부분의 기업연금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주

가 내는 갹출금으로 기금이 적립되기 때문에 일종의 강제된 저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의 건전한 운  및 확대 적용은 국가의 저축률을 

높임으로써 자본투자는 늘어나고 인플레는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거시적 차원에서는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이익이 된다. 

②인력관리 기능: 고용주들은 생산성이 높은 양질의 근로자들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려고 한다. 미국 기업의 연금프로그램들

은 각 기업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발적으로 설계하여 종업원들에게 제

공하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도는 미국인들이 직장탐색을 할 

때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이다. 또한 연금은 중도퇴직하는 

것보다 한 회사에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할 때 급여수준이 높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종업원들의 근속을 유인하는 인센티브제도라 할 수 있다. 회사의 

근속연수는 직업능력 및 기업특수적 인적자본의 기능 향상과 정적 연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장기근속을 함으로써 안정된 노동력과 기업

의 생산성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동시에 기업연금은 기업 내에서의 생

산성 인센티브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 각 기업은 경쟁력 있는 연금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장 일치감을 높이고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 없

이 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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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연금 관련 법․제도 및 감독기구 

고용주들로 하여금 종업원들에게 퇴직연금을 제공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에 대해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그러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연금이 일정조건을 갖춘 적격

연금(qualified pension plan)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정 요건을 갖춘 적격

연금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격연금이 아닌 

임의적 연금을 운 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연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해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수급권의 보장이 약해 사

용주-피용인 양측 모두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업연금과 관련한 법․제도 및 감독기구를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1) 기업연금 관련 법․제도

가) 연방내국세법(IRC : Internal Revenue Code)

연방내국세법(IRC)은 소득세, 재산세, 증여세 등을 다루는 법령으로서 

정부기관의 사적연금 규제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제도의 설계 및 운 과 관련된 적격요건들과 그 시행규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IRC에서는 주로 적격연금의 기준을 정하고 적격연금에 대

한 세제 혜택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관한 규정이 제400조에 포함되어 있다. 

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연방노동법(Federal Labor Law)에 속하는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

(ERISA)은 연방내국세법과 함께 적격기업연금을 규제하는 양대 법이다. 

1974년에 제정된 ERISA는 연금제도의 불균등한 발전을 시정하고 종업원

에 대한 연급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가입자격, 수급권 부여, 기금의 설립 

및 종료, 연금의 이체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 외 기금 운 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연금수탁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ERISA는 개인별 퇴직구좌가 아닌 단체기금으로 적립 운 되어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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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이 문제가 되는 확정급부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적용이 되며 개인구좌

로 운 이 되는 확정갹출제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적격연금이 되는데, 

지켜야 할 기본적 사항들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표 5-1).

ERISA는 주로 적격연금제도에 대한 연방 규제의 비세제 측면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연금의 적격성, 제도참여, 권리이전, 보고 및 공시, 최소한

의 자금 확보, 수익구조 등에 관한 규정과 여러 가지 준수할 요건들을 기술

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에 의한 연금자산의 임의적 유용을 금지하고, 참여

자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인된 지정수탁자(trustee)에 의한 연금운

을 요구하고 있다. 

<표 5-1> ERISA의 연금규제 내용

        제도의 종류

 ERISA규정

연금제도

확정급부제도 확정갹출제도

가입자격

수급권 부여

기금운  정보

수탁자의 책임 적용

적용

적립방식

연금수리보고

제도종료보험

비적용

연금급부의 보장을 위한 감독기관으로는 연금보장청(PBGC: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의 설립과 운 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의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개인퇴직연금계정(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설정 근거도 규정하고 있다.

ERISA법의 구체적인 내용구성을 보면 Title I은 기업연금제도와 관련

하여 보고 및 공시, 수급권 부여, 참여자격, 자금조달, 건전성 관리 등의 조

항들을 포함하고 있고, 노동성에 의해 집행된다. TitleⅡ는 IRS에 의해 집

행되는데, TitleⅠ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IRC를 수정한 것이다. Title 

Ⅲ은 노동성과 IRS에서 시행하는 법 집행이나 규제활동 등과 관련된 것이

고, Title Ⅳ는 확정급부형(DB) 연금제도하에서의 근로자의 수급권 및 급

여 보장에 관한 것으로서 PBGC에 의해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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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기업연금 관련 부처간 관할 역의 재조정 이전에는 노동성과 

IRS가 ERISA의 TitleⅠ과 세법에 대해 중복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그

러나 재조정 이후로 노동성은 보고 및 공시의무와 수탁자의 적격요건에 대

해 책임을 지게 되었고, IRS는 참여조건, 수급권 확보 및 자금조달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Federal Employees’ Retirement System Act of 1986

(이하 FERSA)의 제정 결과로 PWBA는 FERSA에 규정된 일종의 연금제

도인 절약저축(thrift savings) 프로그램에 대한 건전성 감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표 5-2> ERISA법의 각 조항 관련 집행기관

ERISA 법․규제 내용 집행기관 혹은 부처

Title Ⅰ
연금가입 근로자의 권리 및 수급권 보호,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규정
노동성

Title Ⅱ 내국세법(IRC)과 관련된 적격요건 및 규제사항들 국세청(IRS)

Title Ⅲ
Title I과 II와 관련하여 노동성과 국세청의 규제

활동
노동성, 국세청

Title Ⅳ 연금제도에 대한 2차 보험 PBGC

다) 연금보장공사(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

PBGC는 기업의 도산시 혹은 다른 예기치 못한 문제로 기업연금이 종료

될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ERISA법의 Title 

IV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금보험공단으로 노동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재

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통제되는 독립적인 

연방정부기관이다. 현재 약 4만 4,000개 이상의 DB형 기업연금제도에 참

여하고 있는 약 4,200만 근로자(전체근로자의 1/3)의 퇴직소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라) 기타법

기타 기업연금의 운 에 관하여 규제하는 법들에는 연금의 투자, 운용에 

관련되는 연방증권법(Securities Law), 기업연금의 제공에 있어서 차별의 

금지와 관련하여 시민권리법(Civil Right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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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격기업연금(qualified pension plans)

1) 적격기업연금의 정의

적격기업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란 기업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규제 요건들을 충족함으로써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적격기업연금제도의 규정 및 규제에 직접 관련된 법령은 연방내국세법

(IRC)과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라고 할 수 있다. ERISA는 연금

제도가 따라야 하는 전반적인 적격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IRC는 세제 적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ERISA의 적격요건에 해당되면 기업연금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IRC의 규정까지 충족하면 세제 적격기업연

금이 되어 세제 혜택의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적격기업연금이란 

ERISA와 IRC를 모두 충족하여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이는 연금의 제공자인 사용자와 참여자인 종업원(수익자 포함)에게 궁극적

으로 이익이 되는 확실한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적격요건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IRC와 ERISA는 연금제도가 적격성을 지니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이나 규정 등을 정의하고 있다. 이들 기준이나 규

정은 연금제도의 설계와 운 의 모든 면에 적용되는데, 주로 다음 사항들

을 포함하고 있다. ①가입자격과 참여범위(eligibility and coverage), ②

급부와 갹출(benefits and contributions), ③재원 마련 및 건전성 유지

(funding), ④수급권의 부여(vesting), ⑤보고와 공시(reporting and 

disclosure), ⑥분배(distributions) 등이다. 

이러한 적격요건들을 준수하는 대가로 기업연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세

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①사용자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연금제도 갹출금

에 대해 즉각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종업원 참여자가 연금제도

에 갹출한 경우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며, 연금지급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된

다. ③연금자산에 대한 수익도 과세가 이연되어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

고, 배분시에 과세가 이루어진다. ④특별 배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예: 전방평균 과세 또는 전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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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자격 및 참여범위의 부당한 제한금지

가입자격은 고용주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가입 연령 및 근무연한에 

관련된 자격제한은 법적 규제를 받는다. 적격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최

소연령은 21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며, 가입자격 근속연수도 1년 이상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 근속기간의 산정은 1년 동안 1,00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1년간 근무한 것으로 산정되며 연간 1,00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임시직은 제도 가입에서 제외될 수 있다(이는 주당 20시간 미만의 근무에 

해당함). 그러나 가입과 동시에 100%의 수급권을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속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중인 연금제도의 혜택 

범위가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총 근로자(고액급여자 제외)의 최소 70% 이

상이 되어야 한다. 

나) 연금 혜택 및 기금적립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적격연금은 연금 혜택이나 고용주 갹출금에 있어서 종업원 사이에 차별

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즉 기업의 경 진이나 고위간부 등에게 상대적으

로 유리하게 연금이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연금액 및 갹출금을 개

별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기준하여 정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적

격연금을 사회보장의 노령연금과 연계하여 연금급여액을 고임금 근로자들

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 기금의 적립 및 운 에 관한 규제

① 기금의 적립 :기본적으로 적격연금은 근로자의 은퇴 이전 기금이 확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보통 연금갹출금을 신탁

기금(trust fund)에 적립하거나 보험계약을 맺는다. 고용주의 기금운용에 

대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 적격연금이 고임금 근로자들의 세금 보호막으

로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방내국세법 제415조는 연간 연금급여 한도

액을 90,000달러로, 연간 고용주 갹출금의 한도를 30,00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한도액은 매우 높게 설정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극히 소수

의 고임금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다.

② 기금의 운 보고의 의무 : ERISA의 대상이 되는 기업주들은(SPDs: 

summary plan descriptions), 즉 연금운  종합보고서를 정부와 연금가입

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보고의 의무를 명시하

는 이유는 첫째, 제도에 대한 설명 또는 보고를 함으로써 가입자들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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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금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

게 하며, 둘째, 정부에 대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제도가 합법적으로 적용, 

운 되고 있는지 감독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SPDs 이외에도 기업은 

가입자들에게 연금의 재정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보는 요약된 형식으로 제공되는데 가입자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연금의 

재정적 상태를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입자는 연금과 관련된 다른 자료들

(예: 연간 회계보고, 보험계약, 기금운 보고서 등)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

다. 

③ 기금의 신탁(Fiduciary Requirements) :미국에서는 기업이 연금제

도를 신설할 경우 제도의 총괄적 운 을 위해 제도 운 인을 정하고 이들

이 수탁자를 지명하게 된다. 지명수탁자란 제도의 운 과 관리에 관한 권

한을 보유하며, 연금자산 운 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

하는데 주로 수탁자에는 고용주, 공직자, 수탁자(trustee), 연금행정가 등이 

포함된다. 수탁자들은 가입자와 수혜자에게 절대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

도록 하는 동시에 자산 손실의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기금을 운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기금은 연금 운 지침서에 따라서 운 되어야 한다. 

연금의 신탁방식은 크게 신탁형과 보험형으로 나눈다. 먼저 신탁형은 신

탁기금의 운 이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자사운 (in-house manage-

ment)형과 보험회사를 제외한 외부 투자회사에 위탁되는 형태가 있다. 

ERISA는 기업연금 자산의 운 을 신탁할 수 있는 적격수탁자는 ⓐ 1940

년 투자자문법에 의해 등록된 투자자문회사, ⓑ이 법에 의한 은행으로 규

정하고 있다. 수탁된 기금은 신탁계정에 의해 별도로 관리되며 주식, 채권, 

저당권(mortgage),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된다. 다음으로 보험형은 생명보

험회사가 수탁기관이 되는 것으로서 제도운 과 기금운용이 일반패키지 

형태로 계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기업연금 자산의 신탁기관별 분포는 신탁제도형이 70% 가까이 차

지하고 있으며, 기관별 운용대상은 신탁형의 경우 주식․채권에 대한 투자

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보험형에서는 기금이 일반계정으로 운용될 

경우 보험자산 전체의 투자 구성에 따라 채권 및 저당권이 중심이 되고 분

리계정으로 운용이 될 경우는 주식과 채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림 

5-1). 



76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그림 5-1] 기업연금의 수탁구조

제도운 인
(1) 자가운 (자사기금)

지명수탁자

(2) 적격투자매니저

 
 투자자문 신탁형(70%)

 은    행

 생명보험 보험형(30%)

신탁수탁자

라) 수급권의 부여에 관한 규정

ERISA는 연금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률의 법적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어떠한 경

우든 정년퇴직시에는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되게 되는데 근무기간 동안에

도 수급권은 연금제도의 설계시 정한 규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축적이 된

다. 따라서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의 경우에도 가입근로자는 부분적인 

수급권의 주장을 할 수 있게 된다. 기금의 적립 과정에서 근로자의 갹출분

이 있는 연금의 경우는 근로자가 기부한 갹출분에 대해서는 100%의 수급

권이 부여되고 고용주의 갹출분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규정에 따라 부분적

인 수급권이 주어지는 것이 관례이다. ERISA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주는 

다음의 세 가지 원칙 중의 하나에 따라서 수급권 부여계획(vesting sche-

dule)을 설정할 수 있다. 

①10년 수급권(10-Year Vesting) : 10년의 근속에 대하여 고용주가 기

부한 갹출금의 100% 수급권을 부여하는 계획으로 이 계획을 채택할 경우 

10년 미만의 근속에 대해서는 수급권을 전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② 5-15년 수급권(5-to 15-Year Vesting) :이 계획은 <표 5-3>에 따

라서 수급권을 부여한다.

③ 45법칙(45 Rule) :이 계획은 근로자의 나이를 수급권 부여계획에서 

고려하여 5년 이상 근속일 경우 나이와 근속연수를 합한 수가 45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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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5-15 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단위:年, %)

가입 연한 수급권 확보율 가입 연한 수급권 확보율

5 25 10 50

6 30 11 60

7 35 12 70

8 40 13 80

9 45 14 90

〉15 100

<표 5-4> 45 법칙에 의한 수급권 부여
(단위:年, %)

최소 근속연수 최소 근속연수+나이 수급권 확보율

5 45 50

6 47 60

7 49 70

8 51 80

9 53 90

10 55 100

경우 고용주의 갹출분에 대하여 <표 5-4>에 제시된 비율의 수급권을 점

차적으로 부여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계획을 채택할 경우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는 10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50% 이상의 수급권을 부여하고, 10년 

근속 이후에는 매 근속연수에 대해 10%씩의 추가 수급권을 부여한다. 

수급권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종업원의 근속연수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근속연수에는 연금에 실제로 가입하기 이전의 기간도 포함된

다(단 18세 이상). 확정급부연금의 경우 10년 계획이 가장 간단하고 고용

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고 확정갹출연금의 경우 다

른 두 가지 계획 중 하나 혹은 그보다 더 일찍 조기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

들이 채택되고 있다. 

④ 4-40방식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권에 대한 고용주들의 

의도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연금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내국세청(IRS)에서는 기업들이 위의 세 가지 기초적인 계획들보다 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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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급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고용주들에 의한 

수급권 남용의 대표적인 예로는 수급권이 부여되기 바로 전에 문제가 있는 

종업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IRS는 새로 설립되는 연금들에 대해 

정부가 권장하는 대표적인 수급권 부여계획인 4-40 방식을 채택하도록 하

고 있는데 4-40방식에 의한 수급권 계획은 다음의 <표 5-5>와 같이 근속

연수에 따라 수급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표 5-5> 4-40 방식에 의한 수급권 부여

(단위 :年, %)

근속연수 수급권 부여 근속연수 수급권 부여

1∼3  0 7 60

4 40 8 70

5 45 9 80

6 50 10 90

11 100

마)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규정

ERISA의 근본적인 입법 취지는 근로자들을 위한 연금수급권의 보호이

다. 수급권의 보호를 위해 ERISA법에서는 연금수급권의 부여 및 보증, 중

간정산제도, 제도종료보험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ERISA가 연금수급권의 부여 계획을 문서로 작성하게 하는 이유도 수급권

의 보호를 위한 목적이 있다.

① 이직시 중간정산제도 :중간정산제도는 종업원이 이직을 하게 되는 경

우 그간에 부여된 수급권의 비율에 따라 연금 혹은 일시금이 정산되는바, 

근로자는 이를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에 이관하여 

정년퇴직시까지 연금으로 계속 적립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시금을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불하게 된다.

② 연금종료보험 :수급권의 보호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규제는 연금 종

료시 적용되는 것이다. IRS는 기업의 연금이 제도 자체가 공식적으로 종료

되었거나 종료되지는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더 이상 갹출금을 내지 않을 경

우도 연금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급권 보호대책과 관련되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지급보증제도이며 지급보증제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연

금급여보장기구(PBGC:Pension Benefit Guarantee Corporation)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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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연금종료보험(Plan Termination Insurance)을 

운 하고 있다. 

연금종료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도는 확정급부제도(defined benefit 

plan)이며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는 가입자의 개인계좌

에 근거하여 운 되고 기금이 완전 적립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연금의 해당 기업주들은 기업의 도산 

혹은 폐업 등의 사고로 종업원들에게 연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 PBGC에 매년 연금보장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기업연금제도

는 매년 가입자 1인당 2.6달러를, 복수기업연금제도에서는 매년 가입자 1

인당 1달러를 PBGC에 납부해야 한다. 

연금이 종료될 경우 수급권자들은 PBGC에 의해 수급권을 보장받게 되

는데 확정갹출연금의 경우는 개인별 계좌가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축적된 

액수만큼 연금을 받게 되고, 확정급부연금의 경우는 그간 축적된 만큼의 

연금수급권을 부여받게 된다. 만약 기금이 부족할 경우 확보된 기금만큼의 

수급권이 부여된다. 

PBGC에 보장하는 연금급여에는 법적으로 최대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매년 조정된다. 1999년에 종료되는 연금제도의 경우 65세 이상의 퇴

직 근로자는 월 3,051.4달러까지 수취할 수 있다. <표 5-6>은 1996년부터 

PBGC가 보장하는 월 최대 보장급여액을 보여주고 있다. 

<표 5-6> PBGC에 의한 연금급여 월별 최대 보장액

(단위 : 달러)

65세 62세 60세 55세

1999

1998

1997

1996

3,051

2,881

2,761

2,642

2,410

2,276

2,181

2,087

1,983

1,872

1,795

1,717

1,373

1,296

1,242

1,189

바) 기업연금세제

고용주가 적격연금에 출자하는 갹출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과세 대상에

서 공제해 준다(deduction). 또한 근로자의 연금 적립을 위해 고용주가 갹

출금을 출자할 때 그 갹출금의 수혜자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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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금을 받을 때까지 세금이 이연된다(deferred).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특별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적립금의 투

자이익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어 근로자들은 세금부담 없이 노후를 위해 저

축을 하는 결과가 된다.

기업주들은 기업연금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명목하에 이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세제상의 혜택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기업연금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산업복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적연금

의 부족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이를 조장․보호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데, 단순히 세

제 혜택을 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반대급부로서 기업연금제도의 운용

을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즉 관련 세법에서 세제 혜택의 요

건으로 설정하는 적격요건을 통해 기업의 연금제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

의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의 대부

분이 세제적격연금, 즉 적격연금으로서 성장해 온 역사적 사실을 두고 볼 

때 세제 혜택이 기업연금의 발전에 미치는 향은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

다. 

기업연금에 대한 현행 조세상의 규정은 연방내국세법(IRC)과 근로자퇴

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한다. 연방내국세법은 기금갹출과 급여 단계에

서의 세제 혜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이 법에 의해 확정갹출제의 

사용자 부담금은 당년도 피용자 기본 급여의 25% 범위 내에서 전액 원금

으로 산입되어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단 근로자의 갹출금은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연금수급시 사용자 갹출부담분은 전액 소득세 과세대상

이 되며 근로자 기여금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내국세법은 

갹출단계에서 소득세를 과하지 않으면 급여단계에서 소득세를 과하고, 갹

출단계에서 소득세를 과하면 급여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는 원칙을 지키

고 있는데, 근로자보다 더 많이 갹출하는 사용자 부담분을 갹출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급여단계에서 과세함으로써 세제상 연금수급자에게 유리하

도록 설계되어 있다. 

확정급부제의 적립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ERISA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보험수리상 필요한 완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적립금과 기금운용

수익은 비과세된다. 즉 비과세되는 적립금의 한도는 당연도말 기준으로 수

급권을 확보한 근로자에게 기업이 장차 지급해야 할 연금급부액의 현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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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이다. 따라서 완전적립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은 매년의 갹출금을 탄

력적으로 납부함으로써 조세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완전적립금을 

초과하는 적립기금에 대해서는 매년 10%의 면허세(excise tax)를 부담하

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연금자산의 기금적립률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연

금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표 5-7). 

<표 5-7> 단일기업주 연금제도의 연도별 기금적립률 추이
(단위 : %)

기금적립률 1981 1983 1985 1987 1989

0∼49% 17 6 3 3 3

50∼74% 17 13 6 3 4

75∼99% 21 17 13 10 11

100% 이상 45 64 78 84 82

전  체 100 100 100 100 100

자료 : EBRI(1995), Databook of Employee Benefits.

특히 1987년 이후에는 기금적립률이 100%를 초과하는 기업연금의 비율

이 80%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나 이는 퇴직자의 연금수급보장이 강화되

었다고 무조건 긍정할 수만은 없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기업 도산의 경우 

초과적립금은 기업주에게 반환되기 때문이다. 만약 기업이 연금기금을 갹

출하지 않았다면 법인소득으로 간주되어 고율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금액

이 잠시 동안 면세 혹은 낮은 세율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연금기금으로 갹

출되었다가 기업주의 개인소득으로 되돌아 온 셈이므로 결과적으로 조세 

회피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하겠다. 

ERISA법은 세제 혜택 외에 제재 규정도 가지고 있는데 수탁자 등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거래를 하거나 최저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금지된 거래의 거래액 및 최저 적립부족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 후에도 일정 기간 내 기업이 최저 적립부족액을 보전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전액을 조세로 부과한다.

 

다. 적격기업연금제도의 분류 : DB제도와 DC제도

적격기업연금제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DB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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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연금과 DC형 기업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ERISA 제1002-(34),(35)조에 의하면 ‘개인계정연금(individual ac-

count plan)’이라고도 불리는 DC제도는 각 참여자에게 개인 계정을 제공

하면서 급여(benefits)는 참여자 계정에의 갹출금, 수익, 비용, 이익, 손실, 

참여자 계정에 할당될 수 있는 다른 참여자들 계정의 몰수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연금제도다. 이에 비해 DB제도는 개인계정연금이 아닌 연금제도

라고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로부터 볼 때 DB와 DC의 가장 

큰 차이는 개인계정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정의는 ERISA 제1002조에서 정의하는 DB와 DC제도의 개념이고, 

이들의 자세한 특색들은 ERISA의 다른 조항들에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

어, 급부의 축적 요건은 제1054조에, 나이 차별의 금지는 제623조에, 연차

보고서는 제1023조에, 급부의 형태와 지급은 제1056조에, 정보의 보고와 

제공은 제1024조에, 최소 적립기준은 제1082조에 기술되어 있다. 이 이외

에도 ERISA는 DB와 DC의 구분에 대해 광범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1) DB형 기업연금

DB형 기업연금에서는 종업원의 미래 연금급여가 미리 정해진 공식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약속된 급부는 종업원의 연봉, 근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DB형 기업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종업원 갹출이 없

다. 종업원 개인별로 계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참여 종업원은 확정급

부 전체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사용자는 참여자에게 미래 급부를 제공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금제도를 위해 만들어진 신탁에 정규

적인 갹출을 하며, 사용자는 보장된 수준의 퇴직급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DB형 기업연금 후원자는 최종 퇴직급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에 제시

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먼저 균일급부방식(flat-benefit formula)이다. 

이 형식은 연금제도에 의해 인정된 모든 근무기간에 대해 균일한 금액을 지

불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력평균방식(career-average formula)이다. 경

력평균방식은 보통 연금제도 참여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을 이용한다. 퇴직 

시점에서의 급부는 참여자의 근무기간 연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에 근속연

수를 곱한 것으로 결정된다. 마지막은 최종급료방식(final-pay formula)으

로 참여자의 근로가 마감되는 시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평균 수입이 급부



위탁
사용자[후원자] 관리자[내부 또는 외부]

갹출

자문

컨설턴트

신탁
급부의 제공

종업원

수탁자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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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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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초가 되는데, 보통 최종 5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간은 수입이 가

장 많은 기간으로, 급부는 참여자의 최종 평균 수입의 일정 비율에 근무기

간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 방식은 참여자를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보호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높은 비용을 요구한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DB형 제도는 일정 시점 이후 참여자에게 일정한 

퇴직급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정 시점은 정상적 퇴직연령을 의미

하는데, 대부분의 연금제도에서는 65세로 정의하고 있다. DB형 제도에서

는 사용자가 갹출해야 할 금액을 미리 지정하지는 않는다. 대신 참여 종업

원이 퇴직하는 경우 약속된 급부를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보험요율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갹출금이 결정된다. 

참여 종업원에게 미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재원인 갹출금의 수준은 매년 

계산된다. 재원이 불충분한 경우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갹출하거나 갹출의 

수준을 증대시켜야 한다. 사용자는 종업원에게 정해진 미래 급부 제공을 

약속하 기 때문에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즉 투자 경험이나 능력이 

없어도 사용자는 충분한 급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갹출과 함께 투자 수

익을 획득하여야 한다.

DB형 연금제도를 도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2]와 같다. 먼저, 사용

자는 수탁자에게 연금 펀드를 위탁한다. 연금 펀드는 신탁계정으로 운 되

는데, 갹출은 후원자인 사용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지정된 관리자는

[그림 5-2] DB형 기업연금제도의 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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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으로 연금제도를 관리하는데,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관리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수탁자

가 컨설턴트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다. DB형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연

금 펀드의 운용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수탁의무

(fiduciary duty)를 지지만, 수탁자도 사용자의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

의 수탁의무가 있다. 수탁자는 연금 펀드인 신탁계정을 신의성실의 원칙하

에 운용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적격한 퇴직연령이 되어 퇴직할 경우 연금 

펀드의 신탁으로부터 퇴직급부를 연금(annuity) 또는 일시금(lump sum)

으로 분배받는다. 

2) DC형 기업연금

DC형 기업연금은 종업원 개개인을 위한 개인 계정에 갹출이 이루어지

는 형식으로 운 된다. 이 연금제도의 특징은 현재의 갹출은 확실히 이루

어지지만 퇴직 시점에서의 급부 수준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참

여자가 받는 급부의 규모는 약속하지 못하지만 사용자 또는 종업원의 갹출

은 매년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연금에 참여하는 종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

는 급부의 규모는 갹출금과 투자 수익금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종업원

이 갹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종업원의 연간 과세소득 중 일정 비율로 

결정되지만, 법으로 정해진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다. 

DC형의 경우에는 모든 갹출이 종업원 개인 계정으로 운 되고 투자 의

사결정이 참여 종업원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업원 스스로가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투자 성과는 각 참여자의 계정

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치게 된다.  

갹출은 사용자만 하는 경우와 종업원만 하는 경우 또는 양자 모두 갹출

하는 경우가 있다. 퇴직 시점에서 지급 가능한 급부는 각 종업원 계정에 

누적된 재원이다. 여기에는 모든 갹출금과 수익금이 포함된다. DC형 기업

연금에는 401(k) 플랜, 403(b) 플랜, 457 플랜, Keogh 플랜 등이 있다. 

DC형 연금제도를 도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5-3]과 같다. DB형과 비

교한다면, 사용자가 수탁자에게 연금 펀드를 위탁하는 것은 DB형과 비슷

하지만 연금 펀드가 종업원 개인들의 신탁계정으로 운 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갹출은 후원자인 종업원 또는 사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

방에 의해서만 갹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동으로 갹출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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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DC형의 대표적 형태인 401(k) 플랜에 대한 설문에 의하면 평균적으

로 종업원 갹출에 대해 50%의 대응 갹출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지정된 관리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하거나 외부에 위탁을 줄 수도 있으

며, 관리자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컨설팅의 경우 참여 종업원

에 대한 교육이 주종을 이루는데, 제도 또는 투자 대안 선택에 대한 설명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DC형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닌 종업원 개인이 자신

들의 기업연금 펀드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다. 즉 연금 펀드가 종업원 개인

의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간섭이나 부당한 인출이 불가능한 

데 비해, 자신들의 계정에 대한 투자 책임이 종업원 각자에게 주어진다. 이

는 사용자나 종업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사용자에게는 수탁 

의무를 크게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고, 종업원에게는 사용자와 무관하게 연

금 자산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5-3] DC형 기업연금제도의 조감

3) DB형과 DC형의 비교

<표 5-8>은 DB형과 DC형 기업연금을 항목별로 비교하고 있는데, 이

는 이미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단, DC형은 사용자 대차대조표에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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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 및 과다액 이외에는 기재될 것이 없으나, DB형의 경우에는 자세한 

내역이 기재되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다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펀드의 형

태(DB는 종업원 전체 계정, DC는 종업원 개인 계정), ②갹출의 주체(DB

는 사용자), ③연금 펀드의 운용 주체와 책임(DB는 사용자, DC는 종업

원), ④이전성(DB는 어렵고 DC는 용이함), ⑤규제 및 감독(DB는 많이 

요구, DC는 거의 없음)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표 5-8> DB형과 DC형 기업연금의 비교

항 목 DB형 DC형

펀드의 형태  종업원 전체의 신탁계정  종업원 개인별 신탁계정

갹출  사용자  사용자 또는 종업원, 또는 공동

운용  사용자 (책임)  종업원 (책임)

이전성  매우 어려움  매우 용이함

급부의 보장  PBGC가 최소 급부 보장  보장이 필요 없음

규제 및 감독  많이 요구됨  거의 없음

선호 계층  노령 퇴직 예정자  젊은 종업원

사용자 B/S  상세 내역 기재  갹출 미달/과다액만 기재

2. 일본의 제도

가. 일본에서의 퇴직금제도 변천

일본의 퇴직금제도는 만주사변(1935년) 이후 경제회복을 틈타 실업대

책의 일환으로 제정한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퇴

직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임의퇴직금제도 형식을 취하고 있

었다. 1936년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의 제정으로 법정 퇴직금제도가 

출범되었고 현 국민연금의 모태인 ｢노동자연금보험법｣(1941년)을 제정하

여 사회보험의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노동자연금보험법｣은 ｢퇴직적립금 

및 퇴직수당법｣을 흡수하여 ｢후생연금보험법｣(1944년)으로 개칭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기업의 퇴직금제도를 통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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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전쟁(한국전쟁, 1950) 특수경기로 경제가 안정화되고 종업원의 장

기근속화와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면서 퇴직금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급

증하게 되어 이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장기에 걸쳐 평준화하기 위해 퇴직

금의 연금화 움직임이 기업으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다. 따라서 퇴직급

여충당금이 손비로 인정(1952년)되기 시작한 1950년대 초반 쥬주제지, 미

쓰비시전기가 최초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 으며, 본격적인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미국의 적격연금제도(qulified pension plan)를 모

방하여 만든 ‘적격퇴직연금제도’(1962년)의 실시로 가능하게 되었다.

적격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퇴직일시금 증가에 따른 자금압박 심화 해

소를 위해 일시금제도를 폐지하고 연금화를 주장하 으나 정부의 세수 감

소 우려와 근로자의 인플레에 따른 연금에 대한 불안심리로 인하여 퇴직일

시금 선택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었다.

<표 5-9>  적격퇴직연금 도입시 노․사․정의 입장

구  분 입장 내        용

정  부 찬성
세수 감소를 우려했으나, 노사갈등의 조정장치로 활용이 가능하

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차원에서 찬성

기  업 찬성 기업의 부담 감소와 양질의 노동력 확보․유지가 가능

근로자 반대
연금에 대한 부정적(인플레 등) 사고와 노후보장은 기업연금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로 확보되어야 함.

한편 근로자의 공적연금제도인 후생연금법은 1960년대 들어 기업 근로

자 외에 자 업자, 농민 등을 포함하는 국민연금으로 확대되어 전 국민 공

적연금체제가 실현되었다. 이로써 공적연금제도(후생연금)와 기업연금제

도가 틀을 갖추게 되었지만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가중되었다.  따라서 기

업은 퇴직금 증가의 가시적 효과와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후생연금제

도와 기업연금제도의 통합 운용을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받

아들여 기업연금의 급부 내용이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을 상회할 것을 조

건으로 후생연금을 적용제외할 수 있는 후생연금기금제도를 1966년 발족

시켜 현재의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기본 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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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직금제도 운  현황

일본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고 기업의 자유

의사에 위임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임의 퇴

직금제도를 취하고 있어, 취업규칙에 ‘퇴직(연)금 지급규정’을 노사협의하

에 작성하게 되는데 이 규정은 법률상 효력을 갖게 된다.

일본의 퇴직금제도는 일시금제도 외에 연금제도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도입(1,000인 이상 기업의 

90%가 도입)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아직 연금제도 도입이 저

조(100인 미만 기업의 56.1%가 도입)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도 퇴직시 

일시금제도를 선호하고 있어 아직까지 퇴직일시금제도만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47.5%에 달하고 있다.

<표 5-10> 퇴직금제도의 형태
(단위 : %)

기업규모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연금제도만 도입 일시금제도 병용

전  체 47.5 52.5 20.3 32.2

 1,000명 이상 9.6 90.4 22.7 67.7

  300∼999명 17.6 82.4 31.2 51.3

  100∼299명 35.2 64.8 23.1 41.7

   30∼99명 56.1 43.9 18.2 25.8

자료 : 기업연금백서 , 2000.  

<표 5-11> 퇴직금 산정 기준급여의 종류

구  분 전 체
1,000인 

미만

3,000인 

미만

3,000인 

이상

기본급 전액 37.9 40.7 41.9 29.7

기본급 중 일부 제외 22.8 27.2 20.3 20.3

포인트제, 정액제 등 별도의 기준 설정 39.3 32.1 37.8 50.0

출처 : 기업연금백서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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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직금제도 설계는 일반적으로 근속연수와 급여를 기준으로 퇴

직금을 지급하는 급여비례 형태이나, 기업의 지속적인 부채 증가를 해소하

기 위하여 정액형(포인트제도) 등을 도입하는 기업도 있으며 특히, 종업원

의 연금 선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시금을 선택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일정

한 페널티를 주는 페널티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다. 일본의 연금제도

일본의 연금제도에는 전 국민 공통의 정액연금인 국민연금(기초연금)과 

직종에 따른 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연금제도가 있고, 기업연

금과 개인연금 등의 민 연금제도가 있다.

[그림 5-4] 일본의 연금제도(1997년 기준)

재형연금적립보험/개인연금보험 등

각출형 기업연금(826만명)

자사연금 등 적격퇴직연금

(1,062만명)
후생연금기금

(1,210만명)

후생연금보험(3,300만명)

국민연금(기초연금)(7,020만명)

국민연금기금

(91만명)

공제연금

(583만명)

자 업자 민간피용자

1) 공적연금제도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전국민 대상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 사업장 근

로자에게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하는 피용자의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이 있고, 

자 업자를 위한 추가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기금이 있다.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은 각각 1941년과 1959년에 창설되었지만, 

현재와 같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제공하고 후생연금이 추가적인 소득

비례연금을 제공하는 틀을 가지게 된 것은 1985년 연금제도 개혁 이후부터

이다. 우선 1985년 4월 국민연금법과 후생연금법이 개정되었고, 동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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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제조합법이 개정되어 신연금제도는 198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구연금제도에서는 농업, 어업, 상업 등 자 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민간의 피용자와 공무원은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종적분

할’ 구조이며, 그들의 피부양 배우자는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게 되어 있

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부인의 경우, 이혼하면 무연금 상태가 된

다든가 또는 장해보험 보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신연금제도에서

는 20세 이상의 전 국민을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여, 국민연금에서 공통

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 다.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조합은 원칙적

으로 보수비례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추가분’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2층구조’의 연금제도로 재편성하 다. 

한편 특수직역연금의 통합 작업의 하나로 선원보험의 직무외 연금부문

은 후생연금보험에 완전 통합되었다. 1989년 자 자에게 소득비례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 다.

가)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사회보험청)가 정액의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연금제도이다. 1985년의 연금 대개혁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전하 다(1996년 기준 가

입자는 3,131만 명이며, 보험료는 월 1만 2,300엔, 연간 급여한도는 78만 

5,000엔).

국민연금의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국민의 보험료, 피용자연금

제도로부터의 갹출금, 정부의 지원금과 적립금 운용 수입으로 조달되는데, 

국민연금의 갹출금과 보험료는 기초연금에 필요한 비용을 피보험자 총수

에 따라 인원수로 나누어 공평하게 부담한다. 정부는 지원금 형태로 기초

연금 갹출금의 3분의 1, 제도운 비, 20세 이전의 장해연금의 급부금 및 각

종 급여 혜택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나) 후생연금

후생연금은 피용자의 노령, 장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

하여 피용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이다. 후생연금은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가입대

상으로 하고 있다(1996년 기준 가입자는 3,281만 명).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 정부의 지원금, 적립금 운용수입 등으로 충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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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보험료는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을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하며, 사업주가 일괄하여 매월 납부한

다. 보험요율은 1994년 11월부터 일반 165/1,000, 선원과 갱내원의 경우 

183/1,000으로 인상되었으며 1996년 10월부터는 각각 17.3%와 19.15%로 

각각 인상되었다. 정부지원금은 국민연금에 대한 후생연금보험 갹출금의 3

분의 1을 부담하고, 1961년 3월까지의 보험료 갹출로 발생한 후생연금 급

여의 20%도 부담한다.

후생연금의 급여에는 노령후생연금, 장해후생연금, 유족후생연금이 있

다. 소득(보수)비례연금액은 [평균표준보수월액×(10/1,000∼7.5/1,000)×

피보험자기간의 월수×슬라이드율]로 계산된다. 

2) 기업연금제도

일본의 기업연금제도는 민간기업이나 단체가 그 종업원을 대상으로 운

용하는 적격퇴직연금보험 및 후생연금기금과 공익법인이나 학교법인, 의

사회, 변호사회 등이 주로 운용하고 있는 비적격연금보험의 세 가지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제도의 시행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

이 제고되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갹출금 부담의 증가에 대한 완화책의 일환

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활성화되었다.

<표 5-12> 일본 기업연금의 가입현황

(단위 :만명, 건)

가입자수 계약건수 및 기금수

1980 1985 1990 1995 1980 1985 1990 1995

  적격연금 584 756 937 1,078 61,437 68,268 86,648 91,465

  후생연금기금 596 706 984 1,213 991 1,091 1,474 1,878

자료 :ライフデザイン연구소, 기업연금백서 (평성9년판), 1997.

가) 발전과정

일본의 연금제도는 전통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사회여건하에서 

도입되어 서구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1950년대 후반 들어 노동

조합의 퇴직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되자 상당수의 기업이 기업연금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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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 으나 일시금제도가 뿌리 깊은 상황과 연금화에 의한 혜택 부족으

로 그 보급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런 여건을 반 하여 일경련과 신탁협

회, 생보협회 등이 퇴직금의 연금화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요구하 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기업갹출금에 대한 손금산입, 종업원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

제, 연금의 비과세 등이었다. 이에 따라 1962년 적격연금제도가 도입되었

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공적연금인 후생연금보험의 재정 불균형과 공사연

금의 조화 측면에서 1965년에 후생연금보험법이 개정되어 후생연금의 노

령연금 중 보수비례부분을 기업연금이 대행할 수 있는 후생연금기금이 실

시됨으로써 적격연금제도와 더불어 2대 기업연금제도로 자리잡게 된 것이

다.

나) 적격퇴직연금

적격퇴직연금제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서 정하고 있는 12가지 

세제 적격요건을 만족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제도이다. 

1997년 미국의 ERISA를 모델로 한 퇴직연금 관련 통합연금법이 제정

되었는데, 적격연금의 보험료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50% 

한도 내에서 종업원이 일부 갹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가능하고, 적격

연금의 급부는 가입자의 정년퇴직 시점부터 지급 개시되며 본인이 희망하

는 경우에는 지급 개시기까지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중도퇴직

자의 연금수급자격에 대해서는 근속 20년 이상 또는 연령 45세 이상으로 

하는 것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급부기간은 최저 5년 이상을 확보하면 되

며, 반드시 종신연금으로 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10년 확정연금을 선

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금 수령 대신에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이 일시금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는 적격

연금이 퇴직일시금의 대체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연금의 공적연금 보완적 역할 및 장기자금의 축적 기능에 대한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적격연

금보험 계약에 기초한 기업부담 보험료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전

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종업원의 갹출보험료는 생명보험료 소득공제의 

대상이다. 종업원이 급부로 수령한 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되며, 퇴직일시

금은 가상퇴직소득으로, 유족일시금은 상속세로 과세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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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생연금기금

국가의 후생연금과 기업의 퇴직금제도의 기능 및 비용부담 측면에서 중

복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단일화한 것으로서 조정연금이라고도 한다(1965

년 도입). 후생연금보험의 노령연금 중 보수비례부분을 대행함과 동시에 

독자적으로 부가급여(플러스 알파분, 30% 이상)를 지급하기도 한다.

기금은 후생성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생보사(신탁은

행)와 연금 및 일시금 급부에 대해 보험(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자산

의  관리운용을 위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

는 형태(단독설립: 500명 이상)가 원칙이나, 모회사가 중심이 되어 자회사

를 포함하는 형태(연합설립: 1,000명 이상) 및 동일 업종의 몇 개 기업이 

모인 형태(총합설립: 3,000명 이상)도 인정된다.

후생연금기금의 급부는 대행형, 가산형, 융합형으로 지급된다2). 1994년 

현재 대행 부분만 지급하는 대행형은 전체 조정연금제도의 16.0%, 가산 부

분까지 포함하는 가산형은 83.3%, 독자적 자사 연금과 병합하여 실시하는 

융합형은 0.7%를 차지하고 있다.

<표 5-13> 급여형태별 조정연금의 현황

 (단위 :건, %)

급여형태 기금수 비 율

대행형  295 16.0

가산형 1,535 83.3

공제형   12  0.7

전  체 1,842 100.0

  주 : 1994년 3월 기준

자료 :ライフデザイン연구소, 기업연금백서 (평성9연판), 1997.

2) ① 대행형:후생연금보험 중 노령연금의 대행기능이 강하며, 제도 발족 초기에 대

행 이점 추구로 이 형태가 많았으나, 현재는 본래의 설립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으며, 기설립된 대행형 기금도 가산형으로의 이행이 요청되고 있다. 

   ② 가산형 : 대행형과 같은 기본 부분에 기업 자체의 연금(퇴직금의 연금화, 적격퇴

직연금의 도입)을 가산 부분으로 추가시킨 급부형태이다. 가산 부분에는 퇴직일시

금으로 충당되는 경우가 많아  급부액도 두터워지고 조정기능이 한층 발휘된다.

   ③ 융합형 :급부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기업 자체의 연금체계로  단일 설계하는 

형태로, 각종 공제조합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공제형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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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적격연금제도

비적격연금제도는 세법상의 적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연금제도로서 광

의로는 자사연금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사외적립된다는 점에서 구분

된다. 비적격연금제도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까다로운 적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거나 자유로운 재량권을 원하는 기업, 그리고 사업주 갹출금

의 손금산입 이점이 없는 공익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이 주로 채택하고 있다.

3) 적용제외제도

일본에서는 후생연금보험에서 담보하는 노령후생연금을 초과하는 기업

연금에 대해 노령후생연금의 갹출금을 면제하는 적용제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기업연금의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후생대신의 인가를 받은 후 후생연

금기금이라는 공법인을 설립해서 운 해야 한다. 

1965년 후생연금보험의 급부수준이 40% 가량 상승, 노사 양측의 보험료

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미 기업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의 

중복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66년 후생연금보험의 노령후생연금에 대

하여 적용제외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림 5-5] 후생연금보험의 적용제외 체계

 보수비례연금

 물가슬라이드부분

 가급연금

(후생연금보험) (후생연금기금) (기업의 기존제도)

노령

후생

연금

  장해후생연금

  장해수당금

  유족후생연금

  가산부분

  부가(+@)

  대행부분

  - 퇴직일시금

  - 사내연금

  - 적격퇴직연금 등

대행

급부

 * 기본부분 기금에서

지급

 국가에서=대행부분+부가부분 지급

적용제외를 위한 승인 조건은 적격 혹은 비적격 기업연금제도에 관계없

이 다음과 같다.

① 노사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후생연금보험의 노령후생연금 이상을 담보하는 기업연금제도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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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종업원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연금이어야 한다(단독 설립 500명 이

상, 연합 설립 800명 이상, 종합 설립 3,000명 이상).

④ 생보사 혹은 신탁은행과의 연금 계약에 의해 자산의 운용 및 관리를 

하는 사외적립의 완전 적립을 원칙으로 하는 후생연금기금을 설립해

야 한다.

라. 일본 기업연금제도의 최근 동향

1) 최근 환경의 변화

가) 공적연금

최근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5년을 정점으로 감소가 예측되는 데 반해 노령인구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2040년 이후에는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 인구 2명당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노령인구의 증가는 결국 공적연금 부담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공적연금에 대한 부담은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와 기업의 부담 증

가 및 정부의 국고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소

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일본은 이미 경제분야에서 성장기를 지나 안정기

에 있으므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

며, 세대간의 갈등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연합회와 후생성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및 기업연금

제도에 관한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다. 1999년 7월 공적연금제도의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그 해 11월 심의가 가결되었다. 이 개정안의 주요한 

점은 공적연금의 슬림화, 즉 후생연금에 의한 최종 보험요율을 총급여의

20%(월급의 26%) 수준으로 억제하고 또 그 20% 수준에서 향후 급부 총

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악화로 현재의 제도가 유지될 경

우 현재의 보험료 수준으로는 향후 총급부액의 60% 수준밖에 지급할 수 

없고 또한 현 급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보험료를 급여의 30%까지도 부

담해야 할 실정으로(그림 5-7)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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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일본의 노령인구비율 추이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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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후생연금보험의 성숙도와 보험요율 추이
(단위 : %)

0%

10%

20%

30%

40%

50%

60%

1995 2000 2010 2015 2020 2025 2035 2040 2045 2050 2060

성 숙 도

(연금수급자수/가입자수)

보험료율

- 후생연금에 의한 보수비례부분의 급부 억제(2000년 4월)

- 물가슬라이드제 도입(2000년 4월)

- 60대의 재직 노령연금제도 도입(2002년 4월)

-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지급개시 연령 상향(2013년)

- 보험료 상향

- 총보수제 도입(2002년 4월)

- 국민연금보험료의 반액 면제제도 창설(2002년 4월)

- 국민연금보험료의 학생특례 창설(2002년 4월)

- 후생연금보험료의 육아기간중 사업주 부담 면제(2002년 4월)

[연금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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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부관련 개정안

① 기초연금액의 개정(2000년 실시) : 40년 가입의 경우 기초연금액 78만

엔을 80만 4,200엔으로 한다.

② 노령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의 급부 수준을 5% 적정화(2000년 4월 

실시) 

   노령후생연금을 산정하는 급부 승률을 7.5/1,000에서 7.125/1,000로 한

다.

 <급부수준 5% 적정화에 따른 연금액 계산>

 평균보수월액×급부 승률×가입기간×1999년 이후의 물가상승률

             (7.125/1,000) =〉 (7.5/1,000)에서 5% 적정화

③ 기초연금․후생연금액에 대한 물가슬라이드형으로 개정(2000년 4월 

실시), 임금슬라이드 대신 물가슬라이드로 개정 적용

④ 노령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 연장(2013년부터 실시)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25년까지 3년마다 1세씩 연장

하여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

⑤ 60세 이후의 재직노령연금제도 도입 (2002년 4월 실시)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취업자를 후생연금의 피보험자로 하고,  표준

보수월액과 노령후생연금의 월액 합계 37만 엔에 달할 때까지 전액 

연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표준보수월액 증가분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정지한다.

2) 보험료부담 관련 개정안

① 국민연금 보험료는 1만 3,300엔 (매년 500엔씩 증가)

② 후생연금 보험요율은 173.5/1,000 (5년마다 2.0%씩 증가)

   (당초:165.0/1,000, 5년마다 2.5%씩 증가)

③ 국고부담 부분을 50% 인상

3) 기타 개정안

①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액 면제제도 실시(2002년 4월 실시)

   (전액 면제대상은 아니지만 보험료 부담이 곤란한 경우)

② 학생에 대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특례대상으로 하여 1개월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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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내에 추가 납입할 수 있도록 납부 특례제도 창설(2002년 4월 실

시)

③ 육아휴업 기간중 후생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분 면제(2000년 4월 

실시)

④ 총보수제의 도입, 보너스를 포함한 연봉을 보험료 부과대상(2000년 

4월 실시)

⑤ 표준보수월액의 상하한의 개정

결국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급부 수준의 적정화와 지급개시 연령의 상

향조정을 통하여 공적연금의 슬림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는 곧 기업연금에 

대한 기대와 역할의 증대를 뜻하며, 기업연금의 활성화 일환으로 확정갹출

제도의 도입이 예정(2001. 1. 10)되어 있다.

나) 기업연금

한편 일본은 1990년대 후반 들어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급격한 금리 하락과 부실채권의 증가로 기업연금 자산의 수

익률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특히 자산운용 환경의 악화는 기업연금 자산이 

예정이율 이하로 운용되어 역마진을 초래함으로써 연금재원의 부족을 초

래하고 나아가 수급권에 대한 불안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수탁사

들은 예정이율의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예정이율의 하락은 기업들의 

부채(과거근무채무)를 증가시켜 기업의 경 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었

다.

이에 따라 1990년대 후반 적격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운용규제 완화 및 

관련제도를 정비하 다.

첫째로, 예정이율에 대하여 제약(5% 이상)을 두었던 제도를 개선하 다. 

10년 국채를 기준으로 정부에서 기준이율(최저이율 1997년 3.1%)를 공시

하고 이 기준이율 이상에서는 수탁사별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

다.

  둘째로, 과거근무채무의 상각을 정액법 20%(정률법 30%)에서 35% 

(50%)로 상각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조기에 과거근무채무의 상각을 촉진시

킴으로써 연금 재정의 건정성을 도모토록 하 다.

셋째로, 기업이 경 성적에 따라 부담 수준을 탄력적으로 가져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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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적격퇴직연금제도 규제완화 현황

항 목 개 정 전 개 정 후

예정이율의

탄력화
년 5% 이상 (실제는 년 5.5%)

10년 국채의 최근 1년간의 기준이

율 이상 수탁사별 결정

(FY 1997년 1월 : 3.1% 적용)

과거근무채무

상각기간 단축

정액법 년 20% 이하

정률법 년 30% 이하

정액법 년 35% 이하

정률법 년 50% 이하

급부 수준 변경
법인세법 시행령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음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와 또

는 이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급부액의 감액이 

인정됨.

연금자산 운용

규제의 완화

-자산 구성에 대한 규제

 ① 신기업연금보험 

    특별계정의 자산운용

    ․국내주식 : 30% 이하

    ․외화자산 : 30% 이하

    ․부동산   : 20% 이하

 ② 연금신탁계약 자산운용

    ․원본보장이 가능한 안전성 

      높은 자산 : 50% 이상

    ․국내주식 : 30% 이하

    ․외화자산 : 30% 이하

    ․부동산   : 20% 이하

-운용위탁기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공

련

-폐 지

-운용위탁기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공련, 

 투자자문회사

게 하기 위하여 이행비율(share) 변경 기준을 완화하 다. 따라서 종전에

는 재정 재계산(매 5년마다)시 또는 합병 등의 사유에서만 이행비율의 변

경이 가능하던 것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다.

넷째로, 퇴직금 감액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 다.  법인세법 시행

령에 “(퇴직)급여액을 감액하지 않으면 보험료의 납입이 곤란하게 된다고 

예측되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

능할 것”이라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퇴직급부의 감액에 대한 길을 열어 두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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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로, 자산운용 규제의 철폐이다. 기존 수탁사의 자산구성비율(국

내 주식 30% 이하, 외화기준 자산 30% 이하, 부동산 20% 이하)의 규제가 

있었으나 이 규제를 철폐하고 수탁사별로 자유로이 운용을 가능하게 하

다.

한편 일본은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방법이 일률적이지 못하고 기업의 

자유의사에 위임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방법이 기업마다 

상이하여 기업간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이 안고 있는 퇴직급

부 관련 비용의 실태 파악이 어려워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하여 2000년 4월부터 기업연금의 회계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

다.

1. 퇴직급여채무(퇴직금 부분+기업연금 부분)를 부채로 계상(일시금․기업연금을 

포괄한 퇴직급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기준)

2. 국제적 회계기준에 맞는 부채․비용의 계산(PBO:Projected Benefit Obligation

에 의한 채무인식)

3. 국채, 정부기관채, 우량회사채 등 안정성이 높은 장기 채권수익률로 예정할인율 

결정

4. 기업연금 자산의 시가평가

  ※ PBO(Projected Benefit Obligation) : 연금채무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

로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급부의 현재가치와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향후 지급

할 연금급부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재직자 및 연금수급자

의 미래예상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측정

2) 확정갹출제도의 도입 추진

가) 확정갹출제도 도입 배경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본은 거품경제의 붕괴로 인한 저금리의 장기화

와 연금자산 운용환경의 악화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고  종업원

들은 과거 종신고용의 개념을 탈피하고 벤처로의 이동 등 노동시장의 유연

성이 증가하 으며 특히 일본 정부의 공적연금제도의 슬림화 정책(급부 수

준의 적정화,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으로 인하여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도 

증대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공적연금제도의 슬림화를 보완하고, 기업의 금

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고용의 유동화를 해소할 수 있는 확정갹출형

〈일본의 기업연금 회계처리 주요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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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확정갹출제도의 도입배경

【기업 입장】 【종업원 입장】

 ▪버블경제 붕괴, 경기침제

 ▪저금리의 장기화, 자산운용환경 악화

 ▪고령화 진전

 ▪고용유동화 경향 진전

 ▪연봉제 실시 등 급여체계의 변화

 ▪노후생활 불안 증대

 ▪기업연금재정의 악화

   예정이율과 자산운용 수익률과의 괴리

   에서 발생하는 적립금 부족액 확대

 ▪기업업적의 악화로 인하여, 후발연금

   채무 부담능력 저하

 ▪고령화에 따라 연금지급 증가

   → 연금재정 악화 전망

 ▪연금의 통산성 결여

   연금자산의 개인지분 개념이 없어 전직

   에 따른 연금자산의 이관 등에 대응 곤

   란

 ▪공적연금의 슬림화

《현행 기업연금제도의 문제점》

 해결책은?

   ▪(후발)연금채무 해소

   ▪통산성을 가진 연금제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401(K) 자금의 대량유입에 

 의한 주식시장 활성화

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정부측에서는 확정갹출형의 도입으로 침

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 확정갹출형 제도 내용

제도 내용을 보면(표 5-15) 확정갹출제도의 대상은 기업의 종업원, 자

업자 등 주부와 공무원을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도에는 

기업형 연금과 개인형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형 연금의 경우 기

업연금제도(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등)를 확정갹출형으로 운용하고

자 하는 기업이, 개인형 연금은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실시 주체가 되어 

가입자 및 갹출한도 등을 관리한다.

다) 확정갹출형 이행방법

기업이 실제로 확정갹출형제도 도입시 검토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첫째 

현 퇴직금제도의 어느 부분을 이행(이행패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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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5> 일본의 401(K)제도 내용

기업형 연금 개인형 연금

실시 주체 기 업 국민연금기금연합회

가입 가능자

셀러리맨 중 기

존 기업연금제도 

미가입자 

(기업이 신규도입)

셀러리맨 중 기존 

기업연금제도 가

입자 자 업자

셀러리맨 중 기존 

기업연금제도 미

가입자 (기업이 미

도입)

갹출자 기 업 기 업 개 인 개 인

갹출한도액

(월액기준)
3만6,000엔 1만8,000엔 6만8,000엔 1만5,000엔

한도액 관리 기업 국민연금기금연합회

운  용

- 운용상품 : 예․저금, 공사채, 투자신탁, 보험, 주식 등.

  운용사는 3개 이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해야 하며 3개월에 

1회 이상 상품대체 기회 및 운용상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함.

세 제

- 갹출시 : 가입자 부담 - 소득공제

           기업 부담 - 손금산입

- 운용시 : 연금자산에 특별법인세 과세

- 급부시 : 연 금 - 공적연금 등 공제

          일시금 - 퇴직소득공제

급 부

- 노령급부금

- 장해급부금

- 사망일시금

-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지급률=퇴직일시금지급률/연금현가률

  예: 10년확정연금 현가율 : 91.166 (예정이율 6.0%시)

      따라서 퇴직시 일시금지급률 50배인 경우 연금지급률(50/91.166)은 0.548

      (54.8%)임. 즉 10년 동안 매월 최종급여의 54.8%씩 지급받게 됨.

다. 즉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신입사원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는 과거분을 포함할 것인가, 아니면 향후 발생부분만 이행할 것

인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한다.

<퇴직일시금 지급률에 대응하는 연금지급률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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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급부 수준은 어느 정도로 이행할 것인가(급부 수준․갹출금의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현재의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이 종업

원 퇴직시 급부 수준을 정확히 일치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확정갹출형의 적용 할인율에 따라 급부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므로 적정할인율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기존에 운용중인 과거분에 대한 이행방법에 대한 검토이다. 확정

급부형인 과거분을 확정갹출형으로 통일하여 운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분은 확정급부형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는 

기득권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련이 있어 급부 수준을 충분히 시뮬레이션한 

후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

￭확정갹출제도로의 이행방법

◇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확정갹출형제도만 운 하는 경우

① 과거 기간분을 포함하여 이행 : 현행 확정급부형의 지급액을 확정갹출

제도로 이행하는 형태로 이행시 현행 제도의 부족분(과거근무채무 미상각

부분)은 기업이 일시에 부담해야만 가능함.

확정갹출제도 이행시

현행제도

확정갹출형연금제도

②장래기간에 대해 이행하는 경우 :현행 확정급부의 지급률을 고정화하

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기업이 계속적으로 부담하고 향후 추가 발생하는 

부분만 확정갹출제도로 이행하는 형태로 기존 가입자를 제외하고 신규 사

원에만 적용할 수도 있고 신규 사원을 포함한 기존 가입자도 제도 도입 이

후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일정기간 두 가지 제도

가 병존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기존 가입자에 대한 기득권이 인정된다

는 장점이 있다.

확정갹출형연금제도
현행제도

확정갹출제도 이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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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갹출 형연금제도

현행제도 확정급부 고정

확정갹출제도 이행 시

◇ 현행 제도를 존속하는 경우

① 과거기간분을 포함하여 이행 :현행 확정급부제도의 일부분을 확정갹

출제도로 운 한다. 예를 들면 회사 지원분은 확정급부로 운 하고 본인 

부담분을 확정갹출제도로 이행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이원화하여 운 하는 

방법이다.

확 정갹 출 제도 이 행 시

현 행제 도

확 정갹 출 형연 금 제도

개 정후 확 정 급부

② 장래기간에 대해 이행하는 경우 :현행 확정급부제도의 급부 수준을 적

정하게 유지시키면서 확정갹출제도를 추가 도입하는 방법이다. 갹출금액 

등 제도를 비교적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현행 제도의 기득권도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제도의 융통성이 높은 이행방법이라 할 

수 있다. 

확 정 갹 출 제 도 이 행 시

현 행제 도

확 정 갹 출 형 연 금 제 도

개 정 후 확 정 급 부

확정갹출형연금제도

확정급부 고정
현행제도

확정갹출제도 이행시

확정갹출제도 이행시

현행제도

확정갹출형연금제도

개정후 확정급부

개정후 확정급부
현행제도

확정갹출제도 이행시

확정갹출형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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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부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의 급부상승 곡선 

  급부상승곡선을 고려하여 기득권자 및 신규 입사자에 대한 적정한 급부

수준을 도출할 수 있다. 

급부 액

확정급부형연금
· S子型 곡 선 확정갹출형연금

· 근 속년수 에 비례하 여

급 부액이 증 가하는

직 선적인 곡 선

6 0세

◇ 할인율의 설정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의 가정이 필요한데 할

인율에 따라 확정갹출제도의 갹출액이 정해지게 된다.

할인율에 따른 갹출금의 결정

할인율 5.0% 4.0% 3.0%

갹
출
금

정액 7,362円 9,361円 11,779円

정률 2.09% 2.54% 3.06%

급부 액 1,000万円

22세 60세

확정갹출형연금

<표 5-16> 확정갹출형의 급여 상승률과 할인율에 따른 갹출률 결정

(단위 : %)

      급여상승율
할인율

0 3% 5% 7%

3% 5.00 8.06 10.60 13.48

5% 3.53 5.96 8.06 10.55

7% 2.45 4.30 5.99 8.06

10% 1.37 2.54 3.69 5.17

가정 : 법정퇴직금제도, 입사 25세, 입사시 급여 100만엔, 퇴직연령 55세.

엔 엔 엔

만엔

S자형 곡선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급부액이 증가하는 

직선적인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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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급권 확보를 위한 조치 필요

일본은 확정갹출형제도를 도입하면서 종업원의 갹출금 등 수급권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본은 퇴직금제도가 노사합의

에 의한 자주성을 존중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약하고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확

정갹출형제도 도입에 따른 수급권 보호 조치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고려하

고 있다. 

첫째로, 기업에 적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은 적립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약속한 급부의 채무에 대한 적립금을 보유하도록 한다.

둘째로, 수탁자 책임의 명확화이다. 수탁자는 기업연금의 관리․운 에 

관련된 자의 책임과 행위준칙을 명시해야 한다.

셋째로, 정보의 명시화이다. 사업주 등은 연금 규약의 내용을 종업원에 

주지시키고 보험료 납부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해서 종업원 등에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마) 확정갹출제도 도입에 대한 대응

확정갹출제도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각 기업들은 발빠르게 확정갹출제

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사회경제생산성본부의 조사(1998년)에 

따르면 이미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4.6%, 도입 검토가 25.5%, 관심있게 검

토하고 있다가 38.1%로서 확정갹출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나 도입을 검토하

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68.2%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기업

에서 운용리스크의 감소와 향후 추가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인하여 적극적

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확정갹출형 연금제도 도입 의향
(단위 : %)

이미 도입 도입 검토중
관심있게

도입 검토중
도입은

고려치 않음
무응답

전  체 4.6 25.5 38.1 30.5 1.4

   300인 미만 - 16.4 30.1 49.3 4.1

   300∼500인 3.1 12.5 35.9 48.4

   500∼1,000인 6.4 25.6 41.0 26.9

   1,000∼3,000인 3.3 26.8 40.7 28.5 0.8

   3,000인 이상 9.3 39.2 40.2 10.3 1.0

자료 :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 퇴직금․기업연금의 전망과 과제 (1998년 9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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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확정갹출형 연금에의 관심 내용

74.2

60.2

51.6

41.7
35.2

14.7

88.1

73.9

56.0

38.8

0

20.1

0

20

40

60

80

100

운용리스크와

추가

없다

비용이 고정

되고 재무가

안정적이다

통산제도(포

터빌리티)가

가능하다

운용방법이

다양하다

종업원의 운

용자산잔고

확인이 가능

자사주, 이익

배분등 다양

한 갹출방법

기업 후생연금기금

[그림 5-10] 확정갹출형 연금 도입시 문제점

41.1

12.8
7.9

00

36.4

49.5

29.3

43.8

3.51.9

30.6
33.7

56.5

3.6
8.5

0

10

20

30

40

50

60

종업원투자

결정 능력·

경험부족

수속등이

번잡함

기존 제도의

정지·해산

곤란

자금적여유

부족

종업원정착

화효과 저하

노조등의

곤란

종업원불만

초래

특별한 문제

없음

기업 후생연금기금

또한 확정갹출형 연금 도입의 문제점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투

자결정 능력 및 경험 부족’이 56.5%로 조사되었고, 후생연금기금은 ‘기존

의 기업연금제도를 정지․해산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49.5%로 가장 큰 문

제점으로 조사되었다.  확정갹출형제도 도입에 대한 문제점에는 기업과 후

생연금기금의 입장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후생연금기금

의 경우 기업에는 없는 ‘종업원의 불만초래’가 43.8%로 나타났는데 이는 

후생연금기금이 다수의 회사가 연합하여 설립되어 합의절차가 어렵고 제

도의 공적연금 성격으로 탄력성이 떨어지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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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확정갹출연금법안 국회제출 내용

대상자 60세 미만 셀러리맨, 자 업자 등(전업주부, 공무원 제외)

종 류
① 기업형 연금 : 노사합의하에 기업이 실시

② 개인형 연금 : 국민연금기금연합회가 실시

급 여
갹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기업형 연금은 사업주가, 개인형 연금은 가

입자가 갹출

운 용

① 운용관리기관은 3개 이상의 운용수단을 가입자에게 제시

② 운용방법은 가입자가 선택

③ 운용대상은 예․저금, 공사채, 투자신탁, 주식, 보험 등 

   (예․저금은 원본 보전형)

급 부
노령급부금은 원칙적으로 60세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필요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

세 제

① 갹출금 : 가입자 부담 - 소득공제, 기업부담 - 손금산입

② 운용금 : 연금자산에 특별법인세 과세

③ 급  부 : 연금-공적연금 등 공제, 일시금-퇴직소득공제

퇴직․

 이전 등

① 자산잔고는 개개인의 가입자 계정에 기록관리

② 이․퇴직시는 적립금의 이전 가능

③ 가입 3년 이하로 가입자격 미만족자는 퇴직일시금

주: 시행일 : 2001년 1월 10일부터 시행 예정.

마. 시사점

우리나라와 일본의 퇴직금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기업연금

제도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제도라는 것이다. 일본이 1960년대

부터 본격적인 기업연금 시대를 열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법정 퇴직

일시금제도를 고수하고 있어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최초 법정 퇴직금제도(퇴직일시금제도)의 도입은 실업대책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퇴직금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퇴직 후 노후생활

에 대한 보장을 위해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었음을 볼 때 아직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제도로서의 근본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인 후생연금을 ‘적용제외’하는 후생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되어 민간기관에서도 공적연금을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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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정부는 공적연금에 대한 급부 수준을 유지하면서 공적연금에 대한 부

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고 기업은 공적연금을 자사 퇴직(금)연금과 함께 설

계할 수 있어 퇴직금제도 설계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며 또한 퇴직금이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의 부

담과 국민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퇴직 후 

안정된 노후생활보장과 국민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민간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하여 기업연금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의 도입을 통

하여 퇴직금 제도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현행 확정급부형의 문제점인 

후발채무, 통산성 등의 문제점 해결과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확정갹출형의 경우 투자 손익에 대한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므

로 금융시장의 안정화와 다양하고 충분한 대체 투자수단의 도입이 선결조

건으로서 아직 금융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으나 제도적인 장점을 고려해 볼 때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에 대한 부채 계상의 합리성 여부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의 실익 검토가 필요하며,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퇴직금의 통산성, 

수급권 보장제도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국의 제도

국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 대상의 정액연금인 기초연금과 피용근로자

를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연금, 기업연금과 개인

연금으로 이루어진 사적연금제도 등이 있다. 국의 연금제도에서 가장 중

요한 특징은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사적연금이 대행하는 적용제외

(contract-out) 제도가 채택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에서는 공적연

금의 개혁의 일환으로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한 소득비례연금에 대

한 적용제외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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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적연금제도

1996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82% 가량이 각종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50% 가량이 적용제외형 기업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적용제외형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비율도 

25%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운 하는 소득비례연금(State Earni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의 가입자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17% 

가량으로 적용제외 제도의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갹출조건은 근로기간의 90% 이상 국민보험

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를 납입하는 것이다. 납입기

간은 남성 44년, 여성 39년이며, 앞으로 남녀 모두 49년으로 연장될 계획이

다. 납입되어야 할 연금보험료는 최고 소득(UEL)을 상한으로 자신의 소득

에서 최저 소득(LEL)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1997년 

기준 최저 소득은 주당 62파운드, 최고 소득은 주당 465파운드이며 매년 

물가 수준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 부과 상․하한선이 조정된다.

1997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독신가구는 주당 62.45파운드, 부부는 주당 

99.80파운드가 지급된다. 기초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남성 65세, 여성 60

세이나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20까지 남녀 모두 65세가 되도록 단계적으

로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2) 소득비례연금

소득비례연금(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은 

최저 소득한도(LEL)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정액

의 기초연금 이외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8년 도입

되었다. 현재 근로자의 약 17% 가량이 소득비례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소

득비례연금의 급부액은 재평가된 전체 근로기간 평균임금의 20% 수준이

다.

소득비례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기초연금과 마찬가지로 남성 65세, 여

성 60세이나 2020년에는 남녀 모두 65세가 되도록 여성의 지급연령을 단

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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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국의 연금제도

임의보장 기타자유저축
독립형

추가임의갹출(AVCs)

추가임의갹출

(AVCs)

소득비례연금

(SERPS) 
적격개인연금

기업연금

(대부분 확정급부형)

추가보장 적용제외형

기초보장

적용형 

기초연금 소득보조

(소득조사급부)

근로자의 25% 근로자의 50%근로자의 17%

근로자의 82% 근로자의 18%

  주 : 1996년 기준.

자료 :  Richard Disney, “The Uninted Kingdom’s Pension Program”, 1997.

<표 5-19> 국민연금 보험료(1997∼98)

부담 주체 소득수준 갹출률

소득비례연금

적용자

피용자
 62파운드 미만의 소득부분

 62∼465파운드의 소득부분

 2.0

10.0

사용자

 62∼109.99파운드의 소득자

 110∼154.99파운드의 소득자

 155∼209.99파운드의 소득자

 210파운드 이상의 소득자

 3.0

 5.0

 7.0

10.0

소득비례연금

적용 제외자

피용자  62∼465파운드 소득부분에 대해 1.6% 면제

사용자
 62∼465파운드 소득부분에 대해 3.0% 면제

  (단, COMP는 1.5%)

 

  주 : 1997∼98 회계연도의 최저 소득한도는 ￡62/주, 최고 소득한도는 ￡465/주임.

자료 : Bacon & Woodrow, Pension Pocket Boo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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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연금제도

국의 기업연금은 확정급부형인 급여비례연금(Salary Related Sche-

mes와 확정갹출형인 Money Purchase Schemes이 기본을 이룬다. 기업에

서 독자적으로 운 하는 기업연금이 아닌 단체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각 

기업연금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 갹출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 기

업연금을 운 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종업원의 개인연금에 갹출을 하거나, 

기업연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인상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기도 한다. 

기업은 여러 가지 선택안 중에서 자신의 목적에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

으며, 다만 특정 제도를 선택하 을 때 모든 종업원을 그 제도에 강제 가입

시킬 수는 없다.

1) 기업연금 관련 법․제도의 발전과정

◦ 기업연금위원회(OPB)의 설립: 1973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기

업연금의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기업연금위원회(Occupatio-

nal Pension Board: OPB)를 설치하 고 모든 기업연금의 설립은 

OPB의 인가를 받도록 하 다. 

◦ 적용제외제도의 도입: 1975년 사회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업연금에 

의한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기업연금의 운

에 적용하고 있다(*최초의 적용제외제도는 1959년 국민연금법 개

정에서 채택되었음).

◦ 소득비례연금의 감축: 1986년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1986) 개정은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목적으로 소득비례연금의 

삭감 등을 포함하는 조치와 사적연금의 장려책을 포함하고 있다.

◦ 연금법의 제정: 1995년 제정된 연금법(Pensions Act 1995)은 공적

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에 관한 개혁안을 담고 있는데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공적연금 수령 연령의 통일: 현행 여성 60세, 남성 65세→ 남녀 65세

    - OPB를 대신하여 1997년 연금감독위원회(Occupational Pen-

sions Regulatory Authority : OPRA)를 설립

    - 연금의 Indexing을 임금 대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

    - 연금적립의무 강화: 연금채무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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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보증국(Pension Compensa-

tion Board) 설립

2) 급여비례연금(Salary Related Schemes)

급여비례연금(Salary Related Schemes)이란 근속연수와 급여를 기준으

로 연금급부액이 계산되는 확정급부형의 연금제도이다. 지급 기준이 되는 

급여로는 퇴직 시점의 급여 혹은 퇴직 직전 1년간의 평균 급여, 특정기간

(예: 퇴직 전 3∼5년) 내의 최상위 급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최종 

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이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 급여이다. 예

를 들어 최종 급여방식을 사용할 경우 가입자는 자신의 최종 연도 총급여의 

60분의 1에 가입 연도를 곱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기업

연금에 30년 가입하고 퇴직할 경우 50% 정도의 소득대체율이 확보된다.

그러나 상한선은 있다. 즉 국 국세청에서는 최종 급여의 3분의 2 이상

의 연금 수령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절대액의 상한

선도 있는데 연간 1998년 기준 8만 4,000파운드이다.

기업연금에서 근로자는 납입액의 일부만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게 된다. 기업연금은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와 병행하여 운 할 

수 있으며 풀(pool) 형태로 펀드에 투자되어 차후 연금급여를 지급하게 된

다. 가입자가 이직할 경우에는 최종급여방식으로 정산하여 연금이 거치되

거나 다른 연금제도로 동일 금액 상당액을 이체할 수 있다.

3) Money Purchase Schemes

확정갹출형의 Money Purchase 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급

여의 일정비율로 납입액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직원들은 자기 자신과 

회사의 납입액이 저축된 개별 연금계좌를 가지게 된다. 이 제도하에서 기

업은 종업원의 나이, 직급 및 근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제도를 설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기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연금에의 기여 수준을 장기 

예산계획에 맞출 수가 있으며 장래 비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별 근로자의 퇴직시 적립투자된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구입하게 되는

데 퇴직연금은 납입액의 수준, 납입액의 투자 성과, 퇴직시의 펀드와 연금

의 교환비율(annuity rate)에 향을 받는다. 이 제도에서는 가입자가 퇴

직시까지의 투자성과 변동에 따른 위험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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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개인연금제도(Group Personal Pension Schemes)

기업 단위로 운 되는 기업연금과는 달리 단체개인연금은 개별 단위로 

가입하는 개인연금계약을 그룹으로 모아 놓은 것이다. 기업은 급여에서 공

제하여 기업의 납입분과 함께 연금사에 보험료를 지급함으로써 퇴직연금 

적립금을 쌓아나가게 된다. 동일 기업의 종업원들이 다량의 개인연금계약

을 구입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제도를 협상할 수 있다. 

단체개인연금의 장점은 개별 계약의 집합체이기에 따로 신탁업법에 따

른 제도를 만들 필요가 없고, 운  경비가 들지 않는다는 것으로 운 의 

효율성 때문에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개인연

금의 가입자도 공적 소득비례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out)에 관한 선택

권도 허용되어 기업연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추가적 임의갹출(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AVC)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에 개인적으로 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이를

추가적 임의갹출(AVC)제도라고 한다. 특히 제도의 형태가 Money Pur-

chase Schemes과 최종 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인 경우 법적으

로 AVC를 운 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AVC 이외에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독립 AVC(Free-standing AVC)’로 알려진 

개인별 AVC로 납부할 수도 있다.

최종 급여방식하에서 AVC를 통해 가입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연금액

을 증액할 수 있다. 첫째, 확정된 급여방식에 따라 가입자들은 추가 납입액

으로 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최종 급여의 60분의 30으로 

수혜율이 정해진 급여율을 60분의 35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둘째로, 

Money Purchase Schemes과 단체개인연금하에서 AVC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의 15%가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납입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

다. 단, 근로자와 회사의 납입 총액은 연금 수혜액이 최종 급여의 3분의 2

가 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다. 개인연금

개인연금(Personal Pension)은 개인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갹출을 통해 

적립하는 연금으로 5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개인연금은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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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후 판매되었으며 75세 이하의 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

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을 통해서도 소득비례연금에서 

적용제외가 가능하나 개인연금에 대한 갹출에는 소득과 연령에 따른 제한

이 있다. 

라. 적용제외제도

국에서는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을 초과하는 급부를 행하는 기업연

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갹출금을 면제하는 적용제

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1)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의 소득비례연금으로부터 적용제

외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감독청(Occupational Pensions Regulatory 

Authority)으로부터 적용제외인증서(Contracting-Out Certificate)를 발

급받아야 한다. 기업연금감독청은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제도에 대하여 급

부 수준, 급부의 질적 검증, 지급 능력 등의 요건에 대한 검증 후 적용제외

인증서를 발부한다.

기업연금의 주급부 수준은 소득비례연금 적용시에 제시된 급부보다 총

액 수준에서 높아야 하고 1995년 연금법에 의해 정의되고 1997년 4월부터 

시행된 참조 기준제도(Reference Scheme)에서 제시된 퇴직, 유족, 사망급

부보다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이 최소 급부요건을 충족하는 연금제도를 적

격퇴직연금(Contract-Out Salary Related Scheme: COSR)이라고 한다. 

고용주 및 종업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로부터 소득비례연금 면제분을 제

외한 금액을 국가에 납입하고, 면제분에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기업연금에 

납입한다. 소득비례연금의 면제보험료(rebate)는 종업원 급여액의 4.6%

(고용주 3.0%, 종업원 1.6%)이다. 부가보험료는 기업 독자의 추가연금으

로서의 기업 및 종업원으로부터 갹출, 임의부가연금으로서의 피용자로부

터의 갹출로 구성된다.

기업이 적용제외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고 근로자는 기업의 향후 재무

건전성 및 자신의 이직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된 국민연금 수령 연령 전에 다시 소득비례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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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적용제외 기업연금의 보험료 흐름

면제보험료+부가보험료

기업연금기금

국가(사회보장부)

 종업원(기업)

국민보험료-면제보험

료 면제보험요율

사업주: 3.0%

종업원: 1.6%

재가입할 수도 있다.

2)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가 적용제외되기 위해서는 기업연금감독기관(OPRA)으로

부터 사회보장법에서 규정된 적격개인연금(Appropriate Personal Pen-

sion Schemes: APPS)으로 판정을 받아 적격제도증명서(Appropriate 

Schemes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적격개인연금의 갹출금의 수준은 소득비례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갹출금

[그림 5-13] 적격개인연금 보험료 흐름

국민보험료 면제보험료(환급)

국가(사회보장부)종업원(기업) 금융기관

부가보험료(개인기금으로)

사업주: 1.5%

종업원: 1.6%

부가보험료 한도액

 ∼35세: 17.5%

36∼45세: 20.0%

46∼50세: 25.0%

51∼55세: 30.0%

56∼60세: 35.0%

61∼74세: 40.0%

면제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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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연금의 최소 갹출금

(guaranteed minimum contribution)은 적용제외에 따른 면제보험료와 

정부보조금(소득대비 일정비율, 적용제외 첫 해에만 해당)의 합으로 구성

된다.   

3)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가 적용제외되기 위해서는 적격개인연금처럼 

기업연금감독기관(OPRA)의 적격연금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에

서는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하나의 확정갹출형 연금

제도로 취급하고 있어 개인연금의 가입의 적격성 검증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확정급부형에 의해 많은 기업연금이 적용제외되었고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은 소규모 기업에서 많이 선택되기 때문에, 확정갹출형 적용제외

제도의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표 5-20> 국의 연금제도별 가입현황
                   (단위 : 천명)

남  성 여  성 전  체

SERPS 3,264 3,211 6,474

민 부문 COSR 3,764 1,489 5,233

공공부문 COSR 2,197 2,045 4,242

COMP   291   124  414

APPS 3,521 2,078 5,599

  주 : SERPS(State earnings-Related Pensions), COSR(Contracted-Out Salary 

Related Schemes), COMP(Contracted-Out Money Purchase Schemes), 

APPS(Appropriate Personal Pension Schemes) 1992 회계연도 기준. 

자료 : Bacon & Woodrow, Pension Pocket Book, 1998.

마. 최근의 연금개혁

1998년 국 정부는 중․장기적 차원의 연금개혁안인 ‘Partnership in 

Pensions’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때의 연금개혁안 발표의 배경으로는, 수차

례에 걸친 연금급여의 삭감조치로 인하여 연금 수급계층의 빈곤 문제가 확

대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국에서는 현재 전체 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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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가운데 대략 3분의 1이 공공부조 급여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연금개혁안의 주된 내용은 최저 소득보장제도의 구축, 소득

비례연금제도의 개혁 그리고 신탁연금보험의 도입이었다.

1) 최저소득보장제도(Minimum Income Gurantee)의 구축

자산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연금 수급계층에게 주당 최소한 75파운드의 

소득을 보장하는데(참고로, 기초연금 급여수준은 현재 66.75파운드임), 여

기에서 최저 소득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년도 소득 수준의 상

승률에 연계하여 재조정하도록 하 다.

2) 소득비례연금제도의 개혁

현행의 소득비례연금제도(SERPS)는 2층보장연금(State Second 

Pension)으로 개편하 다. 2층보장연금은 정액의 형태로 하고, 1949년 제

도 가입시 주당 대략 43파운드가 제공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의 

간호 또는 5세 미만 아동의 양육으로 인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크레디트(credit)를 제공하도록 하 는데, 

정액 형태의 2층보장연금으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의 경우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동시에 중산층 이상 소득계층의 경우 적용제외의 유인이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 신탁연금보험(Stakeholder Pension)의 도입

가) 신탁연금보험의 목표집단

신탁연금보험의 주된 대상은 연소득이 9,000∼20,000파운드인 근로자로

서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규칙적인 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한 자

이다. 국가는 이들 계층을 대상으로 유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최

소한의 관리비용으로 운 이 가능한 신탁연금보험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나) 신탁연금보험의 기본요건

이 보험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확정기여방식으로 하도록 하는데, 기본 요

건으로서는 ①관리비용은 가입자 개인별 적립기금을 기준으로 1% 이내로 

하고, ②가입자는 최소한 10파운드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③가입

자 개인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거나, 다른 연금보험 상

품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없고, ④신탁연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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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관리자는 가입자에게 연금자산의 가치, 보험료 총액, 관리비용 수수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탁연금보험 가입절차

기업연금제도를 자체적으로 제공할 능력이 없는 사용주는 신탁연금보험 

보험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 때 사용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신탁연금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협의를 하여야 한

다. 또 근로자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이를 신탁연금보험 보험자에게 전달하

여야 할 의무가 사용주에게 있다.

라) 신탁연금보험의 감독

신탁법(Trust Law)에 근거하여 감독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신탁연금

보험 기본 요건의 준수 여부 그리고 가입자의 이익에 준한 제도운  등이 

감독의 대상이 된다.

마) 신탁연금보험에 대한 과세체계

현행 개인연금의 경우 과세 체계는 가입자의 연령이나 소득에 따라 복잡

하게 이루어져 있는 반면, 신탁연금보험의 경우 과세 체계를 단순화하여 

개인당 연간 보험료 납부액 3,600파운드에 대하여 기초공제가 이루어지도

록 하고 있다.

바. 시사점

국의 연금 개혁은 우리에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 축소

와 시장원리의 강화라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책임은 기초생

활보장으로 제한하고, 생활수준 보장의 문제는 시장원리에 일임함으로써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도모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추세로 인한 국가 

또는 국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의 개

입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억제하고 과도한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제한함으

로써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의 연금 개혁은 적립방식에 기초한 기업연금 또는 개인보험을 

활성화함에 따라,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저축률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내 자

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확정기여방식의 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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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바, 확정기여방식 연금제도의 경

우 자본시장 여건의 중․장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나아

가 보험 공급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상품의 공급 증가 등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국가 역할의 축소와 시장기능의 강화는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첫째, 제도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문제이다. 연금제도

의 개혁에 따라 대다수의 근로자가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은 연금의 지급에 있어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둘째, 보험상품을 불합리하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민간보험

공급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의 결과 국가의 공적연금 가입이 유리한 사람도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정성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그리고 보험시장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확정기여방식의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의 경우 시장의 불안

정성과 제반 정보부족 문제로 인한 그 비용이 전적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전

가될 위험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연금수급 계층간 소득불균형 문제가 심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득재분배적 기능을 우선적 목표로 하는 공

적연금의 역할 축소는 필연적으로 노후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위험성

이 있는 것이다.

[그림 5-14] 국 연금제도의 변천 과정

2층(Second tier)
(임의가입)

직역(기업)연금
민영연금

(개인연금,
생명보험 등)

1960

기초연금
(정률)연금

사회부조
(자산조사 적용)

1층(First tier)
(강제가입)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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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Second tier)
(임의적용)

공인된 직역연금
(확정급여형태)

국가소득비례
연금제도
(SERPS)

1980

기초국가연금
(정률)

공적부조
(자산조사 적용)

1층(First tier)
(강제적용)

3층(Third tier)
(임의적용)

개인연금
(확정급여형태)

민영보험
(생명보험 등)

적용제외 적용

2층(Second tier)
(임의적용)

공인된 직역연금

(DB & DC형태)

국가소득비례
연금제도
(SERPS)

1990

기초국가연금
(정률)

공적부조
(자산조사 적용)

1층(First tier)
(강제적용)

3층(Third tier)
(임의적용)

자발적인
추가기여
(AVCs)

기타 개인보험
(생명보험 등)

적용제외 적용

‘Free-standing’
AVCs

개인연금
(개별적 가입)

  198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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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스위스의 제도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내용은 특수직

역 종사자와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금의 재정적 불안정과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 전환을 위한 공적연금체계와 기업연금과의 관계 그

리고 기업연금과 개인연금 간의 관계를 설정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는 우리나라 공․사 연금의 개선에 

매우 중요한 방안의 하나로서 관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사회보험의 개편이 남미를 중심으로 민 화 경향을 보이고 있

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에 대한 개선방향이 일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남미나 헝가리 등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의 재정상황 등이 이미 위험 수위

를 넘어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체제 자체를 포기하는 

형태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적연금 도입이 

2층(Second tier)
(임의적용)

공인된 직역연금

(DB & DC형태)

신탁연금보험
(Stakeholder

Pension)

연금제도 개혁 후 영국 소득보장체계(예상)

기초국가연금
(정률)

최저소득보장
(Minimum Income 

Guarantee)

1층(First tier)
(강제적용)

3층(Third tier)
(임의적용)

자발적인 추가기여
(AVCs)

기타 개인보험
(생명보험 등)

적용제외 적용

‘Free-standing’
AVCs

개인연금
(개별적 가입)

2010?

제2국가연금
(SSP)

생애개인저축계정(LISA):선택권부여

연금제도 개혁후 국 소득보장체계(예상)

 2010?



제 5장 제외국의 퇴직금 및 기업연금제도와 시사점 123

늦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통하여 재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

히 있고, 법정퇴직금제도가 현재까지 유지됨으로 인하여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나름대로 특수한 상황이 고려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에 있

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위스의 3층보장체제는 현행 우리나

라 노후보장체계를 개선하여 공적 부분과 사적 부분의 조화를 통한 안정적

인 노후보장체계로의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의하여 분석

할 대상 국가로 판단하고 있다.

가.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은 전형적인 다층보장시스템으로 공적연금, 기업

연금, 개인연금의 3층보장체계를 갖추고 있다. 공적연금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 및 유족연금(AHV)과 장해연금(IV) 제도를 통하여 전

국민에 대한 노령 및 사망 그리고 장해에 대한 기초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보장에 추가적으로 기업연금(BV) 제도를 두어 2층 보장의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연금이라는 제도 명(名)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1층 보장의 노령 및 유족연금(AHV), 장해연금(IV)과는 달리 2층보

장에 있어서의 기업연금(BV)은 근로자 계층에 대하여서는 당연 적용이 이

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자 자에 대하여 임의가입 규정을 두고 있

다. 이러한 1층 및 2층 보장체계 외에 각 개인의 선택 및 결정에 의하여 

본인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하여 추가적으로 노후를 보장하도록 하는 3층

보장체계로서 임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후보장에 있어서 스위스는 나름대로의 세분화된 형태로서 3층보장의 

특징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스위스의 노후보장의 유형은 기초보장을 전

국민에 당연 적용함으로써 노후생활에 필수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기초보장이 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범위는 포괄적인 반면에 급여수준이 기

존 소득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는 기업연금은 소득비례적 형태

로 하여 전체 노후보장체계를 복수보장체계로 운 하고 있다. 기업연금의 

경우 스위스의 특징은 그 자체를 기초연금과 같이 정형화하거나 민 보험

처럼 계약에 의하여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와는 달리 일부 규정을 정형

화하고 그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노사간의 합

의 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추가적인 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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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림 5-15] 스위스의 3층 보장체계

      노령, 생명, 장애연금

1층 보장

공적기초연금

1948

2층 보장

기업연금

1985

3층 보장

개인연금

전국민

기초연금

추가급여 강제

적용연금

추가

임의연금

세제우대 임의추가

나. 기초연금과 시사점

스위스는 노후소득을 위한 기초보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철저한 보편주

의에 입각한 체계를 1층 보장에 적용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에 있어서 근로

자를 비롯한 경제활동 계층은 물론 스위스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

고 있어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적용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1층보장체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층은 스위스 주재 외교관이나 유학

생 정도에 불과하다. 

기초연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자에 대한 소득대체율로 기초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평균 약 35% 수준이다. 이에 대한 재정 충당을 위하

여 기초보장제도는 노령 및 유가족연금(AHV)과 장해연금(IV)으로 제도

가 분리운 되고 있는데, 노령 및 유가족연금(AHV)의 경우에는 갹출부담 

최고액에 상한선이 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2%(총 8.4%)를 부담하

도록 하고 있다. 장해연금(IV)에 있어서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0.6%

(총 1.2%)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자 자의 경우에는 자 자 소득에 따

라 부담률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노령 및 유가족연금(AHV)의 경우 최저 

4.2%에서 최고 7.8%이며, 장해연금(IV)의 경우 0.646%에서 1.2%로 차등

화하여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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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 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은 최저 총 4.846%에서 9.0%까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갹출 부담률도 상향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갹출부

담 면제를 위한 소득 최고 상한선 규정은 없다. 한편 비경제활동 계층으로 

재산소득자에 대해서는 소득 정도와 연령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 

따른 차등화된 정액 갹출을 하도록 하고 있다. 

노령 및 유가족연금(AHV)의 경우 최저 부담은, 1999년 현재 연 299스

위스프랑이며 최고 8,400스위스프랑이다. 장해보험(IV)의 경우는 43스위

스프랑∼1,200 스위스프랑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비경제활동 계층으로 

보험에 가입된 계층에 대해서도 20세가 지난 첫 해부터 갹출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갹출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과 보험에 가입된 남편을 둔 전업주부, 

남편의 사업을 같이 도와주는 부인으로서 남편으로부터 임금 등을 받지 않

는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유족(미망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초보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행 국민연금이 9%의 

부담으로 연금급여를 소득대체율 60%(40년 가입)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

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개선 작업에 있어서 부담과 소득

대체율 간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부담과 소득대체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첫째, 현행 국민연금의 부담 부분을 유지하면서 수지상등 원

칙에 따라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할 것인가, 또는 급여수준을 유

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부담 부분을 상향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는 국

민연금과 기업연금과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국민연

금의 역할을 기초보장으로 제한하여 현행 부담 수준을 유지하면서 급여 수

준을 부담 수준과 적정한 관계에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소득비례의 기능

을 위해서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다층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이다. 

둘째, 기초보장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부담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

민연금은 가입자의 부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재정방식으로 운 하고 있

다. 즉 재정부담이 사용자와 근로자 그리고 자 자나 농어민의 경우 가입

자 본인이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국고 보조는 국민연금의 관리운 비 수

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기초보

장 형태로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을 하도록 하는 기능을 부여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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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위스에 있어서 기초연금의 경우 국고보조가 재정안정을 위하여 지원

되게 되는데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지방정부의 부담 비중이 상대적

으로 높다. 노령 및 유가족연금(AHV)에 대한 국고 보조는 전체의 20%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15%를 그리고 지방정부가 5%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연방정부의 국고 보조는 약 17.5%, 지방정부(Kanton)

가 3%를 보조하고 있어, 전체 재정의 약 20%를 국고 보조로 충당하고 있

다. 장해연금(IV)의 경우에는 전체 재정의 약 50%를 국가에서 재정을 보

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규정에는 연방정부가 3분의 1(33%), 지방정부가 3

분의 1(17%)을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국고 보조는 전체 재정

을 50% 수준으로 연방정부가 4분의 3을, 지방정부가 4분이 1을 각각 부담

하고 있다. 

이외에 노령 및 유가족연금(AHV) 수급권자로서 급여 수준이 낮아 기초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로 보조를 하는 기

초보장보조(EL)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은 전적으로 연방정

부와 지방정부에 의하여 조달되도록 하고 있다. 기초보장보조(EL)에 대한 

재정 부담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4년 현재 약 23%를 그리고 지방정부가, 나머지 77%를 연방정

부가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부담은 경감되고 연방정부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21> 기초연금을 위한 기여율

노령․유족연금(AHV) 장해연금(IV) 보조연금(EO) 전  체

노(50%)

사(50%)
8.4% 1.4% 0.3% 10.1%

자 업자 7.8% 1.4% 0.3% 9.5%

실업자
CHF 324∼

8,400/년

CHF 54∼

1,000/년

CHF 12∼

300/년

CHF 390∼

10,100 / 년

주 : CHF 47,800 이하 소득자는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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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업연금과 시사점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다층보장체계에서 2층보장에 해당되며 1985년에 

법제화되었다. 기업연금은 1층보장에 의한 전 국민 기초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소득에 비례하는 연금급여로서 기존의 소득에 비례한 보장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1층보장(AHV, IV, EL)이 당연적

용되는 것과는 달리 최소한의 규정에 의한 임의성이 포함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기업연금 시행은 의무화하고 있으나, 보험

료 부담 수준의 최소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과거 노․사간에 자율적인 제도로서 이미 19세기

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스위스의 기업연금은 기업에 존재하고 있는 자율적인 제도를 

체계화하고 기업연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제도 도입을 의무

화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기업연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 다는 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스위스의 기업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 있어

서 법정퇴직금이 현재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다면 퇴직금의 기업연금화라는 제도적 전환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이 제도 변화 및 개편에 있어서 무리 없는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스위스의 기업연금 규정에 따르면 기업연금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사

용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의 부담 부분이 근로자의 

부담 부분보다 최소한 같거나 높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업

연금의 부담률은 근로자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최소 근로자 

소득의 7%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최고 18%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기업은 자율적으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부담률

을 정하고 있는데, 현재 기업연금의 평균 부담률은 9∼10%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한편 노령 이외의 위험, 즉 사망 또는 장해에 대한 위험보장에 대

하여서는 근로자 임금의 1.5∼3% 사이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는 약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기업연금의 부담 수준을 최소 기준만을 법으로 제시함으

로써 기업마다 나름대로의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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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기업연금 기여율

연 금 적 립

위 험 보 장 ( 2 - 6 % )

특 별 요 율 ( f r o m  a g e  2 5 ,  1 % )
보 장 기 금 ( 0 ,1 % )
인 플 레 연 동 ( 0 ,2 - 0 ,4 % )

7 %
1 0 %

1 5 %
1 8 %

1 8
1 8

2 5
2 5

3 2
3 5

4 2
4 5

5 2
5 5

6 2  여 자
6 5  남 자

위 험 보 험 위 험 보 험 과  저 축 보 험

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기업간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 차별화를 통하여 기

업의 인사관리정책의 일부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점도 중요한 시사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 퇴직금이 재정 부담을 사용

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할 경우 노․사간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가 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사용자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원가계산은 근로자가 받게 되는 순소득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총비용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며, 근로자의 경우에 있

어서는 오히려 총비용보다는 순소득에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

담 당사자에 대한 문제는 제도의 성숙과 함께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항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정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하는 데 있어서 스위스 제도

와는 별도의 접근이 필요한데, 관리운 에 관한 사항을 들 수 있다. 스위스

의 기업연금 관리운 은 분산관리 운 체계에 의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보

험자 또는 독립법인이 관리운  주체가 될 수 있다. 현재 스위스의 기업연

금 관리운  주체는 약 1만 8,000개의 법인에 달하고 있는데, 이 중 1만 

7,400개가 사법인이고 600개가 공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법인은 원칙

적으로 민 보험회사, 공단, 조합, 노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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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연금 주체는 부보된 위험을 전적으로 조합이 책임지거나 부분 또는 

전부를 제3의 보험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업연금의 이러

한 위험부문에 대한 관리운  주체의 위험 부분 보장을 확고히 하기 위하

여 위험을 조합 스스로 지는 경우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불준비금 계정

에 제한된 형태로 처리하거나 재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분산

관리운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의 기술적 위험, 특히 예기치 않은 위

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은 원칙적으로 다양한 관리운  

주체에 대한 선택에 자유가 있다. 또한 스위스 기업연금의 재정방식은 적

립방식으로 보험료 부담에 의하여 재정 조달이 이루어지며, 각 개인은 각자

의 연금계좌를 갖는 확정갹출형(DC)의 제도로 운 된다. 아울러 기업의 

도산 혹은 파산 등 예기치 않은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연금수급권을 보호

하기 위해 스위스의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연금지급안전장치(Auffang-

snetz)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

적 장치로 이는 스위스의 기업연금이 일정 수준까지는 강제 적용이기 때문

에 추가적으로 마련된 장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업

연금의 도입이 법정 퇴직금이 전환되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제도적 장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상과 같이 스위스의 3층 보장체계는 우리나라 노후보장의 개선방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모델의 하나로 공적연금의 국가적 책임 범위의 합리성 

확보,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노후보장체계에 있어서 각 기업에 대한 기본적

인 의무 부여와 기업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차별화의 인정, 그리고 개인연

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한 자 자의 노후보장과 추가적인 개인의 노후보

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할 수 있다. 

5. 칠레의 제도

가. 공적연금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칠레에서는 1924년 연금기금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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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후 정착되기 시작하 고 1981년의 연금제도 개혁시까지 선진국과 비

슷한 공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공적연금제도는 군인, 공무원 등 직업에 따라 불입액 및 급부액이 구별

되는 직능별 연금기금제도 고, 이에 따라 연급수급 자격은 각 제도별로 

연령, 근로기간, 성별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으며, 부과방식

(pay-as-you-go)으로 운 되었다.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대부분

이 3개의 주요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1960∼80년대의 기간에는 

60~70%대의 가입률을 기록하기도 하 다. 공적연금의 가입자 비율은 

1973년 약 80%로 최고조에 달하 으나 이후 가입률이 차차 감소하여 

1980년에 이르러서는 64%로 감소하 다. 이는 높은 급여세율 부담으로 인

한 강제 갹출의 회피, 실업률의 증대, 자 업자의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22> 연금제도 개혁전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자(1980년)

(단위 : 백명, %)

연금기금 가입자수 비 율

 사회보장 연금기금(Social Security)

 사기업 근로자 연금기금(EMPART)

 공무원․언론인 연금기금(CANAEMPU)

 기  타

13,943

 4,300

 2,642

 1,384

62.21

19.31

11.86

 6.22

전  체 22,269 100.00

사회보장 관련 갹출금의 과도한 부담은 갹출을 회피하고자 하는 근로자

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크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 다. 당시 사

회보장제도(연금, 의료, 산재 등)의 갹출률은 1974년에 비해 20% 이상 감

소했지만 월임금의 33.2∼42%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고, 이

에 따라 1972년 3.3%이던 실업률은 1975년 14.9%, 1980년의 경우 10.4%

에 이르는 수준이었고 급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자 업자의 비율은 1974년 

19.9%에서 1980년 21.1%로 증가하게 되었다. 

신규 근로자나 근로자 단체의 가입시 계리적인 조사 등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정 불균형이 나타날 경우 갹출률이 급격히 인상되어 1974년

의 경우 근로자가 임금의 50%에 이르는 사회보장 관련 갹출금을 부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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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3> 주요 연금제도별 평균갹출률

(단위 : %)

연금제도 1980 1974 차이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사기업 노동자연금(EMPART)

 공무원․언론인연금(CANAEMPU)

33.2

41.0

32.5

56.6

64.5

54.7

23.4

23.5

22.2   

정도 다. 또 근로자로부터 사회보장관련 세금를 징수하여 이를 노인, 장

애자, 유족 등의 급부에 사용하는 부과방식의 연금제도 기 때문에 노령인

구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 다. 한편 연금기금의 

재정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매년 GDP의 2.59%씩 증가하 다. 출

생률은 1960년대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이미 인구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적 상황에 처하 다(근로자/연금수혜자 비

율: 1960년 10.8 → 1980년 2.2).

당시 연금기금은 명목가치가 고정된 채권과 담보의 형태로 자산을 보유하

고 있었는데 1970년대의 고인플레이션의 지속으로 연금기금이 보유한 자산

의 실질가치가 크게 하락되는 한편, 각 연금제도가 독립적으로 성장하여 왔

기 때문에 연금제도의 복잡성과 연금지급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1981년 당시 2,000개의 법률과 3,000개의 부속 법률이 

있었고 30개 이상의 각종 연금제도와 70개에 달하는 각종 급부가 존재하 고 

육체노동자, 화이트칼라, 군인 등 직종에 따라 각 제도의 수혜자격이 근속기

간과 연령 등에 따라 서로 상이하 음).

한편, 연금의 급부 수준은 제도적 합리성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오히려 

집권당의 정치적 프로세스에 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사회보장세로 부

과되는 연금불입액이 매월 임금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반면, 연금수령액은 

퇴직 전 5년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었던 것 등 칠레의 

공적연금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나. 민 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급증하여 정부 총지출의 50% 이상이 공적연금 보

전에 소요되자 칠레 정부는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전년도 재정흑자가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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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4%, 공공부문 저축률이 7.4%에 달한 상태에서 1981년 연금 개혁을 

실시하게 된다. 

연금 개혁에서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민 연금기금사가 근로자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받아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자가 퇴직연

령에 도달하게 될 때 자신의 계정에 적립된 재원을 통해 연금을 받게 되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 다. 이를 위하여 연금기금법이 제정되어 연금제

도를 개혁하게 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에서 민 연금제도로의 이전이 진

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갹출률 고정, 연금재정의 민간 운용, 정부에 의한 엄격한 제도 감독 

등에 기초하여 개인계정(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 ICA)에 적립

금을 쌓는 방식의 단일연금제도를 채택한다.

② 기존 제도 가입자가 민 연금으로 옮기는 것과 자 업자의 민 연금 

가입은 자유로우나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는 강제적으로 민 연금에 가입

해야 한다.

③ 기존 제도에 의한 급부 수혜자가 없어질 때까지 양 제도가 공존하게 

된다.

한편,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인한 비용 발생분은 정부재정을 통해 부

담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현 세대의 이중 부담을 배제하 다. 구제도의 운

은 연금정상화공사(Pension Nomalization Institute: INP)가 담당하게 

되어 주요 연금제도를 통합 운 하 는데, 부과방식 연금제도가 유지되면

서 그 가입자 중 일부가 민 연금으로 옮겨가게 됨에 따라 정부가 공적 연

금재정의 수입 감소를 지원해야 했고, 구 제도 가입자가 신 제도로 이동하

는 경우 이동자의 전환 전까지의 갹출금 즉 구제도 기여액(past service 

bonuses)에 해당하는 재원은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의 발행을 통해 

퇴직시까지 이연시키는 정책을 폈다.

다. 신제도의 주요 내용

① 개인계정(ICA)의 도입 : 각 가입자는 근로기간 동안 개인의 고유 계정

에 갹출금을 매월 적립한 후 민 기관인 연금기금사가 이를 직접 운용토록 

하 다. 가입자는 임금의 17%에 해당하던 사회보장 관련 급여세 중 8%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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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는 대신 연금기금사의 개인계정에 월임금의 10%를 불입하게 되었

고, 근로자가 민 연금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 분담금은 폐지되며 가

입자의 급여가 18% 인상됨에 따라 6.5%의 실질임금 인상효과가 발생하

다. 민 연금은 각 개인의 불입액으로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가

입자가 소득을 축소 신고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② 연금재정의 민간운용 : 민 연금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담당하는 민

연금기금사(Administrator of Pension Funds: AFP) 설립을 허용하 는

데, AFP는 연금의 관리와 기금 운용이 주목적인 회사로 연금과 관련된 업

무 이외의 타업무를 겸업할 수 없다. 각사는 가입자로부터 갹출금을 받아 

개인계정에 적립하고 모든 적립금을 하나의 펀드로 운용하여 가입자가 수

급자격을 갖게 될 경우 급부를 지급한다. AFP는 연금관리의 대가로 가입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임금의 3% 정도로서 전체 업계가 

동일한 수준이며 여기에는 기금사가 생보사에 가입하는 상해․유족연금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다. 

③ AFP의 자유로운 선택 : 가입자는 민 연금제도 가입시 연금기금사를 

선택 가능하며 가입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AFP간의 이동도 자유롭다.

라. 민 연금제도의 내용 

① 정부의 역할 : 정부는 가입자가 퇴직할 때 해당 가입자의 개인계정에 

적립된 연금재정이 연급수급에 불충분할 경우 최저 연금급부를 보장하게 

된다. 가입자 보호를 위해 감독기관은 지난 1년간 수익률 평균을 기준으로 

최저 한도를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AFP에 대해서는 청산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감독기관을 통해 AFP의 급부관리와 투자 등에 대한 감독을 수행

하며 AFP나 생보사의 파산시 가입자에게 최저 연금을 보장하고 상해․유

족연금 보험료를 보장해 준다.

② 수급자격 및 급부 : 노령연금은 지급개시 연령을 남성 65세, 여성 60세

로 일원화하 으며 현 적립액으로 수급 가능한 연금액이 최저연금의 

110%를 초과하거나 과거 10년간 평균임금의 50%를 넘는 경우에는 조기 

수급도 가능하다. 연금급부액은 과거 10년간 평균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상해 및 유족연금의 지급은 AFP가 생보사에 가입한 단체보험의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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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금의 수급방법 선택

연금의 수급자격이 주어진 후 가입자는 단계적 인출방식, 개인연금 구

입, 두 가지의 혼합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① 단계적 인출방식(Programmed Withdrawal) : 퇴직후에도 가입자가 

AFP에 개인계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년 일정액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매년 그 금액이 조정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AFP가 연금재정을 관리하

므로 수급자가 계정의 소유권을 갖는 대신 수명 연장 위험과 재무적 위험

을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② 생보사의 개인연금 구입 : 이 방식은 수급자가 자신의 계정에 적립된 

연금재정을 인출하여 생보사의 개인연금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생보사가 연금과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장점이 있다.

③ 혼합방식 : 금액을 정하여 개인연금을 구입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AFP에 일부 남겨지는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서 연금수령액은 인출

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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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 : 전환모형 

1. 퇴직금제도의 전환모형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도입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제도의 내용이나 

운 방법에 있어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본 제도와 관련하

여 노사간의 이해상관이 관행으로 얽혀 있고 따라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

는 노사관계나 경제사회적 기능 측면에서 전환비용(transition cost)이 커

지는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향으로 보든지 장기

적인 노동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든지 간에 현행 퇴직금제도는 보다 효율적

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 혹은 전환되어야 한다는 데는 광범위한 의

견 수렴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어진 과제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현행 퇴직금제도를 개선

할 것인가이다. 기존의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방법은 하나의 최

선의 방법이 존재하기보다는 가능한 대안들이 각기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복수의 전환방안을 제시하며 각각의 대안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그리고 현실 적용의 한계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서 다음의 네 가지 전환모형을 

설정한다. 첫째는 기존의 법․제도의 부분적 개선(parametric reform)을 

통해 퇴직금제도를 적립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을 완전 

사외적립하는 방안으로 모든 차후 구조적(structural reform) 개선모형의 

선결과제이다. 둘째는 제도교체형 전환모형으로서 퇴직금제도를 존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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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 기업 임의적인 연금제도의 선(先)도입을 통해 법정 기업연금제도

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세대교체형 전환모형을 통한 법정 기업연금

의 도입방안이다. 넷째는 국민연금과 기업연금의 연계(contracting-out)를 

통한 공사연금 다층 보장체계(multi-pilllar system)의 구축을 위한 장기적

인 전환모형이다.

이상의 네 가지 전환모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제도의 

진행에 따라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대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모형은 다른 전환모형들의 실효성을 위해 선결적으로 이

루어져야 하는 전환 과제이며, 네 번째 모형은 다른 모형과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방법론적 관점에서 이러한 각개의 대안

들을 우선 별개의 개선방향으로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단, 퇴직금제도의 개선방안의 최종 목표로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논

하는 데 있어서 본 보고서에서는 퇴직적립금의 연금화(annuatization)를 

의무사항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미리 상기시키고자 한다. 즉 여

기에서 말하는 기업연금은 기업에 기초를 둔 Corporate Pension 혹은 

Private Pension을 의미하며 연금(annuity) 형태로 지급되는 퇴직적립금

(retirement savings)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

적연금인 기업연금의 경우 퇴직연령까지 기금의 장기적인 적립이 제도의 

1차적인 정책목표이며 적립된 기금의 연금화는 그 다음 단계의 2차적인 정

책목표라는 입장을 반 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도 연금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는 한 적립금의 연금

화를 강제하는 경우는 드물고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매우 조심스러

운 입장이 아닐 수 없다. 예로 기업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 국의 경우도 

아직까지 적립금의 퇴직연령까지의 보전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연금화는 

강제화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퇴직금의 장기적립(long- 

term savings)과 연금화(annuitization)는 의무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닌 

두 개의 독립적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가. 개선모형 I : 퇴직금의 완전 사외적립

1) 배 경

퇴직금 개선방안으로서 우선 퇴직금 보장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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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우선 퇴직금제도의 완전 사외적립을 정책적 목표로 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개선모형 Ⅰ’로 한다. 

퇴직금제도가 1963년 도입되어 약 40년간 법적인 제도로 운 되고 있으

면서도 퇴직금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한 대안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지급보장 문제는 지금까지 퇴직금제도의 한계로 남았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퇴직금의 완전 사외적립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외적립은 퇴직금 부채를 매년 고용주가 사

외의 기관에 적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금 부채는 매년 변화하고 사외

적립의 경우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저해하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금운용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기업에게 무조건 퇴직금 부채를 사외적립하도록 요구

하는 것은 기업이 퇴직금을 임금형태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기업의 

임금보상체계에 혼돈을 야기하며 경직된 임금보상체계는 기업의 생산성에

도 향을 미친다. 따라서 기업의 상황에 따른 사외적립 유인제도를 도입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퇴직금의 미적립 부채 문제를 분석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사외적립제도의 전환방안을 제시하고 적립된 퇴직금의 

퇴직 시점까지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2) 개선안

가) 퇴직금 미적립(unfunded liability) 문제

현행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법정 제도로서 법에서 정한 법정 급여수

준의 완전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

업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적립되지 않고 회계 장부상 부채로 기록된 상태

로 있으면서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운 자금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이 관행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1996)에 의하면 퇴직급여충당금의 50% 이상이 

비적립 혹은 미적립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

의 운 현황은 경기 침체 및 기업의 도산시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장에 

잠정적으로 심각한 위험 요소로 내재되어 있으며, 최근의 경제적 위기를 

통하여 이러한 잠재적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 많은 강제 혹은 임의 퇴직근

로자들이 부분적으로 완전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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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998년 당시 체불임금의 70%가 퇴직금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퇴

직금의 수급보장 및 기업의 경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퇴직금의 완전 

사외적립을 통한 수급권의 보장성 확보는 다른 어떤 개선 과제보다 최우선

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21세기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경쟁의 심화, 금융자본주의하에서의 경기

의 잦은 급등락,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기업들은 과거 어

느때보다도 예측하기 어려운 경 난과 도산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

한 거시 경제․사회적 변화는 과거 개발경제 혹은 고도성장 경제하에서의 

기업환경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이며 그러한 변화는 미적립 채무

(unfunded liability)로서의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현저하게 위협하게 될 것

이다. 

실제로 IMF 경제위기하에서 퇴직한 수급권이 있는 근로자들 중 40% 

정도가 받아야 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 거나 부분적으로만 받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한국노동패널, 1998). 

기업의 자금 동원이 점점 금융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한 

국가의 금융시장은 세계 금융시장에로 점차 깊숙이 편입되어 가는 상황에

서 퇴직금과 관련된 기업의 잠정 채무는 경 의 투명성 및 회계기준의 국

제화에 심각한 부정적인 요소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이는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의 신인도(credibility)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

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문제는 퇴직금제도 자체의 기능과 효

과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어떤 과제보다 우선적으로 개선 혹은 해결되어

야 할 과제로 본다.

퇴직금제도의 미적립 문제와 지급보장성의 문제는 퇴직금 관련 현행 

법․제도의 틀 안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법․제도의 틀 안에서의 해소방안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있다.

(1) 지급보장을 위한 제도로서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한계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대량 도산과 임금 및 퇴직금의 지불불능 사태를 겪고 난 후 「임금

채권보장법」을 통하여 퇴직금을 부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

지나 극히 부분적인(최대 3개월분의 임금, 근속기간 3년에 해당하는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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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보장이며, 완전한 지급보장과는 거리가 멀다. 

아울러 기업측에서는 일종의 의무부과금(levy)로 인식되고 있는 임금채

권보장제도는 기업의 위험률(risk)과는 상관없이 균일률(0.2%)의 보험료

로 운 되고 있어서, 기업의 도산시 여전히 지급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한

계에 더하여, 고전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모델 케이스가 될 위

험이 있다. 즉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존재 자체가 퇴직금의 지급의무 혹은 

지급보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유인할 수 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한 보험보다는 사회보장제

도로서의 성격이 더 짙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임금채권우선변제조항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으면서 우선변제의 범위가 3개월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구조조정시 근로자들의 임

시적인 임금 퇴직금에 대한 보전기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사외적립을 유

도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외적립을 위한 별도의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퇴직금

의 보장을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이 도입된 것은 퇴직금제도에 대한 정부

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 온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대안으로서의 퇴직(연금)보험제도

근로기준법상 퇴직보험제도는 기업이 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대하여 금

융기관과 보험계약을 맺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

금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이러한 퇴직

(연금)보험제도를 확장 내지는 개선할 경우 퇴직금의 미적립 문제와 그에 

따른 지급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현행 퇴직(연금)보험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사외위탁 및 지급보장을 주목

적으로 법에 규정되고, 업계에서 개발된 보험상품으로서 기금의 적립 및 

운 을 기본으로 하는 기업연금제도와는 거리가 먼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퇴직금제도를 적립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목적에 한하여 퇴

직(연금)보험제도는 하나의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보다 좀더 나은 

방법은 현행 퇴직(연금)보험제도를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확

대 개편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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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임금보다는 퇴직금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퇴직금 채무와 연계하여 산재보험과 같은 일종의 위험(risk)보험 성격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하여 사외적립시 임금채권보장법의 갹출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퇴직(연금)보험제도 등과 같은 사외위탁제도의 가입

을 유도하는 방안이 된다. 

또한 강제화 혹은 강력한 세제유인정책을 통하여 퇴직보험의 가입을 유

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할 경우 최소한 퇴직금의 지불보장은 

일정한 범위 내에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보험은 어디까

지나 보험상품으로서 기업주의 보험료 납입 여부 및 정도에 따라서 수급권

의 보장 확보도 임의적이 될 수 있는 한계를 안고 있다.

나) 사외적립제도로의 전환방안

사외적립의 방안에는 첫째, 상각방법에 관한 정책적 고려와 둘째, 유인

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1) 상각방법에 의한 사외적립

사외적립제도로의 전환방안으로는 완전적립방식(fully funded)과 위험

보험과 연계된 부분적립방식(partially funded but insured)이 있을 수 있

으나 지급보장을 위해서는 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단, 기존의 퇴직금 채

무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을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

재 기업들의 퇴직금 미적립 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 차원의 전환비용이 클 

것이다. 따라서 미적립분의 일시적 적립보다는 분할상각(amortization)의 

방법을 활용할 경우 일시적인 자금 수요의 문제를 우회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4년에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도입 이후 미

적립 기업연금의 적립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시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특

히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분할상각 기간

은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미국 기업연금의 경우 보통 5∼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관례 다.

(2) 세제유인정책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보험료의 차등적용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정도에 따른 차별적 세제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사내적립의 관

행을 사외적립으로 유도하기 위해 사내적립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중지

하고 사외적립시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되 사외적립의 형태간에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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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세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상의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특별한 우대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보험료도 퇴직금의 사외적립 여하 혹은 정도에 따라서 기업간

에 차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완전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서는 기업의 운 자금 수

요와 관련하여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사외적립이 연금제도로의 전환이 아닌 퇴직금의 지급보장만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면 사외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퇴직금의 지급보

장이 가능한 기업의 경우 이자율과의 연계관계 속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비

용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격연금의 경우 연금기금의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고 있음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울러 건실한 성장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적립이 비용 효율적일 수는 있어도 도

산의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는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퇴직금제도가 사외에 적립될 경우 발생하게 될 관련 집단간의 이해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이루어질 경우의 장점으로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이 강화됨과 동시에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는 것을 들 수 있으며, 고려사항으로는 기업측에 전환비용이 발생하게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적립제도하에서는 현행 기여율인 8.3% 미만의 적립

률로도 법정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기업 

차원의 전환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퇴직금의 사외적립이 이

루어져 기금이 기업의 경 과 독립적으로 운 이 될 경우 퇴직금의 수급권

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적으로는 장기저축 혹은 장기투자의 증가

로 금융시장의 기저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잠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험과 연구들은 

기업연금제도가 장기투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

전에 긍정적인 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도 현행의 미적립제도하에서 현실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기업의 도산시 퇴직금 지급불능의 통상적 위험률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도산 등으로 인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 실패율을 약 30%로 할 

경우 거시적으로는 현행 미적립제도하에서의 퇴직금의 실질 지급률은 6% 

(=8.3%*0.7) 미만이 된다. 이러한 위험률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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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나며, 전체 근로자 가운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압도적으

로 높은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문

제가 많은 제도이다.

다) 적립퇴직금의 퇴직연령까지의 보전(Preservation) 과제

퇴직금의 사외적립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남는 과제는 퇴직

금의 보전 문제이다. 즉 현행과 같이 퇴직시마다 정산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선진국들처럼 연금수급 연령까지 보전되게 할 것인

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참고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나라들

은 대부분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퇴직적립금을 퇴직연령까지 보전하는 것

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생애 동안 

발생하는 목돈(주택마련, 실직시 생업자금, 자녀의 교육 및 결혼비용 등)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중요한 자금줄 역할을 해오고 있다. 따라서 

퇴직적립금의 보전을 정년까지 강제화할 경우 근로자측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아울러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무기간중에라도 퇴직금의 중간정

산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처럼 이직시마다 정산되고 혹은 이직중에도 중간정산되는 퇴직금은 

근속기간 동안의 임금과 본질상 구분이 안 되는 후불임금으로서 실직기간 

동안의 생계비 혹은 목돈의 기능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생애 기간 동안 모

두 소진되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퇴직금이 퇴직시마다 혹은 근무기간 동안에라도 중간정산 될 수 있음으

로써 생기는 편리함은 퇴직후의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이라는 보다 중요한 

기능의 희생을 바탕에 깔고 있다. 퇴직금이 근로생애 기간 동안 소진되지 

않고 적립되어 운 될 경우 퇴직후 국민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노후소득원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급여는 이론적으로는 소득대체율이 높으나 평근로

자들의 제한되고 단속적인 노동시장 참여 및 고용기간,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생애(평균 퇴직연령 55세), 자 업자들의 소득신고 회피 혹은 축소 등

의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실질적인 급여수준은 전혀 충분치 못할 것이다. 

더욱이 아직 대부분의 가계가 가장의 단독 소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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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 볼 때 국민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의 수준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

에 없어서 보충적 노후소득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퇴직금이 적립시스템으로 전환될 경우 이는 일종의 ‘장기계약저축’이며 

기금이 금융시장에서 운용되게 되므로 퇴직금의 보전과제가 경제적․사

회적 정당성과 설득력을 가지려면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 ⓑ적립금

의 이동성(portability) 문제가 제도적 선결과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전이 될 경우 적립기금의 운 을 보험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

금운 형으로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의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보험형은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기금운 형

은 위험 부담이 있지만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의 선택이 쉽

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이 이슈와 관련하여 정책결정 방향에 대해 권역

별로 금융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릴 것이다. 

나. 개선모형 II : 임의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통한 제도교체형 전환모

형(법정 퇴직금제도→임의기업연금제도→법정 기업연금제도)

1) 배 경

본 개선모형은 무엇보다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 속에서 현행 법

정 퇴직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가치와 기득권적 경직성 그리고 금융

시장의 미발달 및 불안정이라는 제도적 요인들을 고려한 것이다. 즉 근로

자들은 오랜 사회적 관행상 퇴직금을 노후소득원으로서보다는 퇴직시 받

을 수 있는 목돈으로서의 ‘후불임금’으로 보면서 퇴직금에 대한 국가정책적 

혹은 제도적 개입을 환 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퇴직금을 사외적

립하여 기업연금 형태로 운 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 양측의 정보와 경험의 

부족, 금융시장의 불안정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에 대한 근

로자들의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선모형

이러한 고려에 바탕하여 개선대안 중의 하나로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

를 존치하고, ⓑ임의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제도의 점차적인 페이스아웃(phase-out)을 유도한 후, ⓒ임의제도의 정착 

후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임의기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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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제도란 설립 및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퇴직

금제도의 페이스아웃 기간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설정하되 최

종 전환완료 시점을 정책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예: 10년 기한으로 제

한). 

임의 기업연금제도의 선(先)도입 후(後)퇴직금제도의 페이스아웃을 통한 

법정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적격기업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미국, 일본의 경우 참조). 즉 임의기

업연금제도에 대해 차별적 세제정책을 통하여 적격제도의 경우만 세제 혜

택을 줌으로써 유사 법정 제도로의 발전을 유도한 후 퇴직금의 지급을 갈

음할 수 있는 대안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기업연금이 임의제도이면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ERISA법에 의한 세제적격연금의 시행 덕분이다1). 세제

적격연금의 경우는 적용만 강제가 아닐 뿐 실질적인 기능면에서 상당한 불

이익(penalty)과 연계되어 법정 제도와 다를 바 없다. 일본의 경우도 법정 

퇴직금을 임의화하면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의 적격연금을 

모델로 하여 제도를 설계하 다2).

현재도 법정 퇴직금 이외에 종업원을 위한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제공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통계에 

따르면 개인연금 가입액의 약 50% 정도가 기업에서 제공하는 개인연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세제적격의 (임의)기업연금제도가 도

입될 경우 개인연금으로 투입되는 자원들이 전환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본다.

[그림 6-1] 퇴직금 ⇒ 기업연금제도로의 제도교체형 전환모형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퇴직금제도

⇒법정 기업연금제도

임의기업연금제도 적격기업연금제도

1) 제5장 1. 미국의 기업연금제도 참조.

2) 제5장 5. 일본의 기업연금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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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정책을 통해 적격기업연금제도3)를 도입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상

의 퇴직금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여 법정률 이상의 급여가 실질적으로 보

장될 수 있을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운 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단, 확정급부형(DB)제도가 아닌 확정갹출형(DC)제

도의 형태로 기업연금이 운 될 경우 적격요건을 통해 최소한의 확정이윤

율 이상을 보장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적격 제도로 인정해야 할 것이

다4). 이는 장래의 기대이익에 대하여 근로자측에서도 일정 정도는 위험부

담(risk taking)은 감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단, 이러한 과도안은 기존의 퇴직금 기득권이 있는 근로자들로 한정하고 

새로운 진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적격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강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선안은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경직

된 퇴직금제도를 대체하는 제도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다. 즉 현행의 

퇴직보험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아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형태는 확정급부형 제도(Defined Benefit Plan) 혹은 확정갹출형

(Defined Contribution Plan)로 하되 제도의 설계는 유연하게 하면서 법정 

최소 보장의 수준을 현행 퇴직금제도에 의한 지급 수준과 유사하게 설정할 

경우 ‘퇴직금에 갈음하는’ 제도로 인정하여 대안 제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예: ESOP, 스톡옵션 등). 

가) 법정 퇴직금에 갈음하는 급여의 보장을 위한 기업연금의 기여율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퇴직급여는 최종(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기

준으로 매 1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1개월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환원하면 8.3%(=1/12)이 된다. 근로기준법에서

는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퇴직급여의 액수만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급

여충당금의 적립 의무나 운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퇴직급여는 현재의 임금에 퇴직시점까지의 임금인상분을 포함하게 

되므로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매월 적립방식으로 운 할 경우 현재의 

법정 퇴직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보장할 있는 적정 기여율은 적립기금에 대

한 이자율 및 투자수익률을 어느 수준에서 가정하느냐에 따라 가변적이라

3) 제5장 1. 나. 적격기업연금 참조.

4) 제5장 1. 다. 적격기업연금제도의 분류 : DB제도와 DC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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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2000)과 기존 연구에 의하면 DC형 제도로 운 할 

경우 법정 퇴직금에 갈음할 수 있는 기업연금의 적정 기여율은 5∼6%대로 

추정되고 있다. 즉 현재 임금의 약 6% 정도만 기업연금으로 전환되어도 

법정액의 퇴직금에 상당하는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는 추정이다. 물론 이

러한 가정은 연금기금의 건전한 운  및 일정률 이상의 투자수익을 가정할 

경우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투자수익률(혹은 이자율)을 보수적

으로 더 낮게 가정하더라도(예: 5%) 법정 퇴직금보다(8.3%) 훨씬 낮은 기

여율로 연금기금을 적립하더라도 현재의 제도하에서의 퇴직금 수준을 상

회하는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퇴직급여충당금의 미적립

으로 인해 경험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퇴직금 지급(수급)불능의 위험도(약 

30% 추정)를 감안할 경우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사 양측 간의 장

기적인 이익(수급권의 보호, 운 의 안정성, 경 의 투명성 등)은 전환비용

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연금기금의 적립으로 인

한 국내 자본시장의 견고화 및 활성화 그리고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노후소

득보장의 강화라는 거시경제적 플러스 효과는 단순한 손익계산을 넘어서

는 사회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26세에 입직하여 55세 퇴직하는 표준 근로자를 가정하여 현행 

퇴직금제도와 DC형의 기업연금제도하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추계를 

보여준다. 이자율은 5%에서 9%까지를 가정하 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

하면 이자율이 6% 이상만 되면 5%의 연금제도에의 기여율을 통하여 현행 

제도하의 법정 퇴직금을 상회하는 기금적립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다. 따라서 6% 정도의 기금 기여율을 설정할 경우 기금운 의 변수를 고려

하더라도 퇴직금에 갈음하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이러한 추정은 어디까지나 임금인상률을 5%대로 고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자율과 임금상승률의 경쟁상황에서는 최종 임금에 기준하여 

정산되는 현행 퇴직금제도가 급여수준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지

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은 기금의 투자운용 차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가정이므로 기금이 성공적으로 투자운용될 경우 임금인상률을 상회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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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55세 퇴직 기준 각 제도별 표준근로자의 퇴직급여액 비교

(단위 :천원)

이자율 5% 6% 7% 8% 9%

 법정퇴직금1) 94,569 94,569 94,569 94,569 94,569

 중간정산2) 132,039 147,256 164,845 185,184 208,708

 매년 정산3) 143,107 165,740 192,768 225,101 263,838

 DC형 연금4) 85,867 99,448 115,666 135,066 158,310

주: 1) 26∼55세 근속 법정퇴직금 일시금

   2) 10년마다 총 2번 중간정산 후 55세까지 적립

   3) 매년 중간정산(연봉제) 후 55세까지 적립

   4) 월급여액의 5%를 55세까지 매년 적립

나) 적격기업연금제도(Qualified Pension Plan) 및 세제정책

적격기업연금제도는 국가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추고 세제상의 우대 

혹은 혜택을 받는 연금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기업 차원에서 설계 운 되는 

사적 복지제도로서의 기업연금에 공적인 성격을 부여함으로써 기대하는 

공적인 기능(노후소득보장)을 하도록 하는 정책유인이다. 적격요건은 국가

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정책목표에 따라 적절하게 정해질 수 있는데 대표적

인 예는 미국의 ERISA(퇴직근로자소득안정법)에 근거한 적격연금제도를 

들 수 있다5).

3) ‘전환모형 Ⅱ’의 장단점

본 모형의 장점으로는 제도간의 전환이 자연스럽고, 전환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모형의 장점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제도의 사회적 실험효과: 제도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즉 일

정기간 동안 법정 강제제도가 아닌 임의제도로 도입․시행됨으로써 자연

적 시장상황하에서의 자율적 운 을 통해 제도의 가치 및 운  효율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②제도의 징검다리 역할: 아울러 임의기업연금제도는 추후 퇴직금제도의 

5) 제5장 1. 가. 기업연금관련 법․제도 및 감독기구, (2) 적격기업연금 참조.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세제정비 방안도 위 자료의 ERISA상의 세제정책 및 본 보고

서의 세제정비 방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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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 

③제도에 대한 교육 및 학습효과: 임의기업연금제도의 시행을 통해 노사

간의 교육 및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시행 기업뿐만 아니라 시행

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 효과가 있으며, 성공적인 제도의 운 은 제

도 도입을 위한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④법정 제도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임의기업연금제도가 확대될 경우 실

질적인 장기저축의 증가로 인하여 동일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 모형의 단점으로는 임의기업연금은 기업의 경 사정이 우수하거나 

대기업 중심으로 도입 시행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가능

성이 낮아 기업의 규모간․근로계층간의 불평등 및 이원화의 잠정적 문제

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퇴직금제도 역시 급여상의 혜택 

면에서 기업의 규모간 불평등이 큰 제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해외사례 : 이탈리아(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의 사례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보험료의 부담이나 연금급여의 측면에

서 공적연금의 비중이 큰 상태에서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고 있던 상황이었

다. 그러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장기적으로 공․사 연금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안정화시켜 나간다는 장기계

획 아래 법정 퇴직금제도를 DC형의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한 사례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가별 사례: 이탈리아의 경우 참조)

다. 개선모형 Ⅲ : 법정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1) 배 경

본 개선방안은 새로운 제도를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경우 발생하

게 되는 기득권의 변화에 따른 제도전환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제도

를 도입하는 전략적 개선방안이다. 

2) 전환모형 A

우선 개선안 A의 내용은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대안 제도로

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되, 새로운 제도의 적용은 일정 시점 이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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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근로세대부터 강제 적용하는 방안이다. 즉 기존의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퇴직금제도와 관련된 기존의 기득권을 보전하되 새

로운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정 기업연금제도를 강제적용하는 방

안이다. 단, 기존의 근로세대가 원할 경우 구제도로부터의 중간정산 후 새

로운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2] 퇴직금 ⇒ 기업연금제도로의 세대교체형 전환모형

법정 퇴직금제도 (기존 근로세대) (세대교체에 의한 제도의 소멸)

법정 기업연금제도(새로운 근로세대)

3) 전환모형 B

개선안 B는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를 법정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

법으로 일정 시점을 전후하여 단절적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세대교체형 대

신에 점진적 전환모형을 채택하는 방안으로 퇴직금 법정 기여율의 일부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되 초기에는 적은 비중으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상

향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제도의 전환을 이루는 모형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 일정은 추후의 구체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나 선진국(특히 호주)의 경우를 참조하여 첫 단

계에서는 개별 연금제도의 한계운 비용을 고려하되 가급적 최소한으로 

설정하고(예: 2.0∼3.0%), 추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실현 가

능성이 높을 것이다(예: 1단계2.0% ⇒ 2단계4.0% ⇒ 3단계6.0% ⇒ 4단

계8.3%).

[그림 6-3] 퇴직금 ⇒ 기업연금으로의 점진적 전환모형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일시금

기업연금

기업연금 전환기업연금 전환
기업연금 전환  

2.0%(2003년까지) 4.0%(2005년까지) 6.0%(2007년까지) 8.3%(2009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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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도 도입의 인센티브를 위해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분에 대해서는 

100%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정책적으로 설정한 전환 일정보다 앞서서 

전환하는 기업의 경우도 전환분에 대하여 100% 세금감면 혜택을 줌으로

써 제도의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우리나라 실정에 적절한 기업연금제도: DB형 제도 대 DC형 제도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어떤 형태의 제도가 우리나

라 실정에 적절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의 대안으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미성숙 현실과 근로자들의 경험의 

부재 및 정보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초기에는 확정급부방식(Defined Bene-

fit Plan)으로 하고 제도의 정착 이후 확정갹출방식(Defined Contribution 

Plan)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기업연금제도의 역사가 오랜 외국의 경우, 특히 미국의 경우도 

초기에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확정급부(DB)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 하

다가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 및 근로자들의 충분한 제도 학습이 이

루어진 이후 확정갹출(DC)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도 기업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될 때는 대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 고, 대기업들은 기업의 안정성이 높고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발달되어 있어서 주로 DB형으로 기업연금제도를 시작하 다. 그러나 

그 이후 기업연금제도가 중소기업이나 신생 기업들에 확대되고 주식시장, 

특히 투자신탁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1990년대 초반부터는 DC형 연금제도

가 급격히 확산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결과적으로 오늘날 대기업의 경우 

DB형 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중소기업이나 신생 성장기업의 경우 DC형 

제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6). 

그러나 이러한 방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확정급부방식의 경우 

급여수준에 대한 보장성은 있으나 제도의 이동성 및 통산성이 극히 제한적

이어서 근속기간이 짧고 직장간 이동이 빈번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환경 

하에서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DC형보다 DB

형의 경우가 기업으로서는 운 비용이 더 크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

6) DB Plan과 DC Plan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5장 1. 다. 기업연금제도의 분류 :

DB제도와 DC제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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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DB형의 경우 연금갹출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최종 급여만이 정

해져 있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위한 부담금이 (임금의) 일정률로 정해져 있

는 DC형보다 운 비용에 대한 예측 및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

울러 DC형에서는 기금의 출연금 부담만이 기업의 책임이고 이후 운 (투

자)과 관련된 위험(risk)은 근로자가 져야 하는 데 반해, DB형의 경우 기

금의 출연에서부터 확정급부의 보장까지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업에 지우는 운 비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기업의 도산 위험성이 상대적으

로 높은 상태에서, ⓑ금융시장의 인프라는 아직 미발달되어 있고, ⓒ근로

자들의 금융시장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극히 제한적인 점 등 제도의 선택

과 관련하여 각각의 여건들이 서로 상치되어 DB형과 DC형 제도간의 일률

적인 선택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형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사정과 근로자

들의 선호를 고려하여 기업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락하고 사전적으로 특정 제도로 확정하여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본

다. 

5) ‘전환모형 Ⅲ’의 장단점

‘전환모형 Ⅲ-A’는 기존 근로계층의 현행 제도에 대한 기득권을 건드리

지 않는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새로운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개혁이 세대교체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제도의 전환기간(transition 

period)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전환모형 Ⅲ-B’는 기존의 퇴직금제도의 점진적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제

도인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서 역시 제도의 전환비용이 상대적으

로 크지 않을 것이며 그만큼 이해당사자나 기득권의 반대도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특히 현행 퇴직금제도가 대부분 미적립 상태인 상황에서 기

업연금으로의 전환분은 제도적으로 수급권의 완전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

으므로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플러스 요인일 것이며, 기업측에서도 새로

운 갹출 부담 없이 현재와 미래의 퇴직금 채무를 점진적으로 갚아 나가는 

결과가 되어 노사 양측간에 상호 호혜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전환모형 Ⅲ-B’는 ‘전환모형 Ⅲ-A’에 비해 제도의 전환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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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짧고 새로운 제도의 점진적 도입으로 제도의 경험 및 교육홍보, 운  

및 관리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단점으로는 제도의 전환 기간 동안 법정 퇴직금제도와 법정 기업연금

제도가 동시에 운 됨으로써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직접 

담당을 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운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연금제도의 설

계나 운 은 수탁자(보험, 투신, 은행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하

게 될 것이므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6) 선진국의 사례

부과방식(pay-as-you-go)의 공적연금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민

화한 많은 나라들이 세대교체형 전환모형을 채택하 다(예: 호주의 

Superannuation Guarantee 제도의 도입, 남미 여러 국가들의 연금개혁, 

이탈리아의 기업연금제도도입)   

라. 개선모형 Ⅳ : 공적연금의 적용제외 및 연계를 통한 전환모형

1) 배경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에서 약속된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아, 이를 충족하

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17% 이상의 보험료 부담이 예상되며, 그럴 경우 

퇴직금과 합하여 공․사 연금에의 기여율이 25%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 

한편 현재의 보험료 수준 및 적립방식을 계속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의 규

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공적기관의 관리능력과 효율성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대체적인 전망이

다(World Bank, 2000).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 연금 합하여 

전체 갹출률을 20% 이상 초과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현실적이나 

비효율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인상은 일정 한

도(9% 정도)에서 억제하고 추후 그 이상으로 요구되는 기여율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으로 적용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모형은 결과적으로 공적연금의 비중을 장기적으로 줄여가면서 기업

연금을 키워 나가는 방안으로 연금 개혁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이며 세계

은행(World Bank)에서 제안한 한국 연금개혁백서에서 제안한 구조적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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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방안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본 모형 역시 제도교체형보다는 세대교체형

으로 하는 것이 전환비용이 덜 들 것이나 제도교체형도 장점이 있어서 신

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개선안

본 개선모형은 공적(국민연금)-사적(기업) 연금 간의 연계를 통한 장기 

개선방안이다. 즉 국민연금의 일부를 적용제외(contracting out)하고 여기

에 현행 퇴직금 기여분(8.3%)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합하여 기업연금으로 운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적연금의 급여 수준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기여율

도 축소하는 대신 노후소득의 공백을 기업연금으로 보충하는 방안이다. 

이 개선안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

려할 수 있다. 

가) ‘전환모형 Ⅳ-A’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하여 보험료를 노사 각각 2.25 % 

씩 총 4.5%로 축소하고 급여도 2분의 1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이때 근로자

의 경우 나머지 2.25%는 기업연금으로 전환하고 사용주는 기업연금에 약 

8.0%의 기여의무를 부과하되 완전적립식으로 한다.

※ 목표소득대체율을 최종 소득의 60%로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에의 기여율: 사용주 = 2.25%; 근로자 = 2.25% 

 ▪기업연금에의 기여율: 사용주 = 8%; 근로자 = 2.25% 

나) ‘전환모형 Ⅳ-B’

국민연금에의 기여율을 노사 각각 현재의 4.5%선에서 제한하고 이후 계

획되어 있는 추가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인상 일정에 따라서 점차적

으로 기업연금기금으로 전환하여 기존 사용자측의 기여분에 합하여 기업

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이다.  

※목표소득대체율을 최종 소득의 60%로 설정할 경우

 ▪국민연금에의 기여율: 사용주 = 4.5%; 근로자 = 4.5% 

 ▪기업연금에의 기여율: 사용주 = 8% + α(=추가 보험료 인상분)

단, A안과 B안의 경우 모두 기업연금 중 일부를 퇴직일시금 혹은 목돈

으로 중간정산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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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B안의 경우 A안보다 사용주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큰 단점

이 있으나 추가적인 부담분은 국민연금의 급여에서 소득재분배 부분을 강

화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연금

⇒

⇒

개인연금

일부 중간정산 허용
    법정 퇴직금

기업연금(퇴직금전환)

국민

연금

소득비례부분
기업연금(적용제외)

기초보장부분 기초연금

3) ‘전환모형 Ⅳ’의 장단점

장점은 공적연금의 건전성(sustainability) 확보와 새로운 제도인 기업

연금의 도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는 

추가부담 없이 기업연금제도를 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점으로는 공적연금의 적용제외를 위해서는 기존에 기업연금제도가 운

되고 있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세대교체형으

로 할 경우 전환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도 단점이다. 

4) 외국의 사례: 국과 일본의 공․사 연금간의 연계 및 적용제외제도 

참조

마. 소결 

위의 어떤 전환모형을 선택하든 퇴직금의 법적 지급보장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나, 중도퇴직시 중간정산을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

을 것이냐는 정책적으로 도전이 되는 중요한 이슈이다. 기업연금제도하에

서는 적립기금이 퇴직시점까지 보전되는 것이 원칙이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생애 기간 동안 목돈에 대한 수

요가 강하고 퇴직금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주요한 자금원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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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절충안으로 법정 기업연

금제도하에서도 중간정산을 허락하되 부분적으로만 허락하고 퇴직기금의 

대부분은 퇴직시점까지 보전되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적립금의 보전을 정책의 1차 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 세제를 통해 퇴직적립금의 보전을 유도하

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적립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①중간정산시 

세제상의 부정적 유인(disincentive)을 강하게 하는 방법, ② 일부 외국의 

경우처럼, 특별한 사유(즉 주택마련자금, 실직 혹은 예외적 의료비용 등)의 

발생시에는 부분정산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새로운 세대에 대한 퇴직금제도는 기업연금으로 바뀌어 지급된다. 따라

서 기업연금제도의 수탁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게 된다. 강제로 사외

적립되어 운 되는 기업연금기금은 자본시장의 투명성 및 효율성이 전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금의 부실화에 대한 원금보장 장치가 없으면 

법적 제도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는 사실상 공적연금의 민간운 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법정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의 대체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공적연금의 민 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2. 외국의 사례

가. 이탈리아: 퇴직금제도(TFR)의 기업연금제도(DC Plan)로의 전환

1) 이탈리아의 법정 퇴직금제도

가) 퇴직금제도의 현황

이탈리아의 퇴직금제도(Trattamento di Fine Rapporto:TFR)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1919년에 도입이 

되었고, 사용주의 연 기여율은 6.91%이나 사외적립 시스템이 아니라 대부

분 사내적립되어 운 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기업의 연말 결산서에 채무

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가 퇴직시의 최종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근속기간

에 따른 지급률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이탈리아의 퇴직금제도는 매월 적

립되지는 않지만 사용주의 의무기여분에 대하여 수익률을 계산하여 지급

되는 시스템이다. 수익률 r=1.5+0.75P(P=인플레율)로 설정되어 있다(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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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션이 6% 이상일 경우는 - 수익률이 결과됨). 정부는 기업의 퇴직금보

장기금으로 0.5%의 보험료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여 퇴직금지급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 왔다.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기금과 유사한 기능

을 하는 제도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상대적으로 미약한 

자본시장과 중소기업체들의 운 자금 수요가 커짐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은 기업의 재정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들의 주택자금에 대한 수요가 높아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퇴직

일시금은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목돈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

발적 실업의 경우에는 생계비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나) 퇴직금제도의 평가

구제도하에서는 퇴직시에만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유동

성 수요가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조기퇴직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노동시

장의 사정이 좋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사례들

도 종종 있어 왔다. 즉 퇴직금의 존재 자체가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동과 

노동시장의 보상체계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었다는 평가이다.

공적연금의 경우 급여율이 너무 높고(80%/40년),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높아(32%), 공적연금의 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한편, 인구구조도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함께 노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가까운 장래에 공적연금의 지

출이 GDP 대비 약 16%(2030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

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의 비중을 줄이고, 기업연금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인 장기 개선책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편 기존의 법정 제도인 퇴

직금제도가 있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 기업측의 추가부담 없이 재정충

당을 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의 중요한 변화들로 인해서 근로자

들의 노동이동이 점차 증가하게 됨으로써 내부적으로 퇴직금제도의 경제

사회적 유용성이 약해지고, 외부적으로는 유럽연합의 금융시장권으로 편

입이 점차 깊어지게 됨으로써 미적립된 채무로서의 퇴직금은 기업의 경

합리화의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공적연금(public pension)도 제도적으

로 성숙하여 아주 높은 소득대체율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그만큼 노사

간의 부담이 커서 임금의 40%가 ‘공적연금＋퇴직금’을 위한 보험요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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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고 있는 현황이었다.

다)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

국내 노동시장 및 산업구조의 변화, 국제 금융시장의 변화, 사회보장 보

험료의 부담 증가 등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퇴직금제도는 

더 이상 경제사회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제도가 되지 못한다는 노사

간의 인식하에 퇴직금제도는 외부 적립형의 기업연금제도로 점차 대체되

어가고 있다. 

전환의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구제도(퇴직금제도: 

TFR)와 신제도(기업연금제도) 간의 선택권을 준 반면, 1993년 이후부터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은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기

여금을 전액 연금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2) 공적연금의 개혁과정

가) 1992 Pension Reform: Parametric Reform

① 배경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정부는 통화위기와 공공부채의 위기에 직

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탈리아는 경제의 구조조정과 함께 연

금 개혁을 하게 되었다.

② 내용

ꋫ 기존의 연금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연금급여에 관한 자격조건을 엄

격하게 한다. 

ꋫ 연금수급 개시연령(은퇴연령)을 60 → 65세 상향조정(여자: 55→ 60

세) 

ꋫ 수급자격 최소 기여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

ꋫ 연동방식의 변환: 연금급여를 임금연동에서 물가연동으로 변환

나) 1995 Pension Reform: Systematic Reform

① 배경

1992년의 경제위기하의 1차 개혁안이 너무 점진적이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② 내용

ꋫ 공적연금제도를 가상적 개인계좌(‘virtual’ individual account)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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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환하고 수익률은 지난 5년간의 평균 GDP성장률로 한다.

ꋫ 은퇴연령 퇴직시 적립된 기금은 연금급부로 전환(annuatization), 급

부계수는 퇴직연령에 따라 차등화한다.

다) 평가

ꋫ 새로운 연금제도는 회계 차원에서 전보다 건전한 제도로 볼 수 있다. 

  - 즉 ①급여수준이 경제의 성장수준과 연동되게 되어 있으며, ② 급

여액이 자신의 기여 정도 및 퇴직연령과 연계되어 있으며, ③ 새로

운 시스템은 기여회피 및 조기퇴직의 인센티브를 줄인다.

ꋫ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

  - 새로운 제도는 새로운 노동시장 진입자들(1996년 1월)에게 적용

  - 1996년 1월 기준으로 18년 이상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적용제외

  - 1996년 1월 기준으로 18년 미만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비율적으로(‘pro rata’) 적용

  - 새로운 제도는 결국 새로운 세대의 연금급여를 줄임으로써 기금 건

전성의 문제를 해소

3)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ꋫ 1992년 개혁 이전에는 1층보장인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아주 높

아 (80%/40년), 2층보장의 현실적 필요성이 약하 다. 

ꋫ 기업연금이 존재는 하 으나 숫자도 적었고 신용 혹은 보험회사에 의

해 상품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도 다(일부 기업 차원에서 일종의 

fringe benefit으로 제공)

ꋫ 1992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친 공적연금의 개혁을 통해 노후소득

을 위한 2층 보장으로서의 기업연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적연금

제도의 발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ꋫ 그러나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에는 다음과 같은 전환비용이 

수반된다.

   - 기업의 부담 증가: 기업의 내부 운 자금으로 쓰이던 퇴직금이 기

업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기업은 실질적인 부담을 안게 된다.  

   - 기업은 이러한 실질적인 부담을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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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임금인상폭의 조정 등을 통해)

4) 도입된 기업연금의 제도개요 및 운 현황

ꋫ 1993년에 새로운 기업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금융적 측면

의 인센티브가 약하여 2년 동안 단 하나의 새로운 연금기금이 생겨나

지 않았다. 따라서 1995년의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

다.

① 확정갹출형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로 도입하고 확정급부형

제도(Defined Benefit Plan)는 자 업자들에게만 허용한다.

   - DC제도를 선호한 이유는 미국과 국 등 선진국들의 경험과 세계

적인 추세가 DC제도 쪽으로 가고 있으며, 소수의 대기업과 다수의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이탈리아의 기업구조에서는 DB제도보다

는 DC제도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 DC제도가 노동이동이 높은 산업구조에서 더 적합하며 기업 차원

에서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노조측에서는 DB제도가 기업 차원의 노사협상으로 갈 확률이 높

은 반면, DC제도는 산업 차원 혹은 국가 차원의 협상구조에 유리

하다고 판단하 고 정치권에서도 DC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선택권

을 더 허용하는 유리한 제도로 보고 있다.

② 도입된 연금기금의 종류: 폐쇄형과 개방형

   - 새로이 도입된 제도하에서는 폐쇄형과 개방형 두 종류의 연금기금

이 있다.

ꋫ 고용주 중심의 폐쇄형기금(employer-based closed fund): 단독기업 

혹은 기업집단 단위로 운 되는 연금기금

ꋫ 개방형의 위탁운 기금(open fund with fund management): 기업

이 직접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위탁 운 하는 기금 

   - 두 경우 모두 각 기금은 연금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전문적인 기금

운 자에 의해 기금이 운 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 1999년 현재 21개의 폐쇄형기금(closed fund)과 75개의 개방형기

금(open fund)이 운 되고 있으며 가입근로자수는 약 40만 명 정

도에 그쳐, 전체 노동시장 및 근로자의 비율로 보면 아직 미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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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러나 앞으로 5년 이내에 노동력의 약 4분의 1 정도가 DC형의 

신 연금제도로 옮겨올 것이고 점차 구퇴직금제도는 없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③ 연금기금의 운

ꋫ 퇴직금의 연금기금으로의 전환방법

   - 기업은 연금기금이사회에 퇴직금기금의 기업연금기금으로의 전환

을 제의하고 연금기금이사회에서는 기업의 그러한 제의를 받아들

이거나 거부할 수 있다.

   - 연금기금이사회에서 기업의 제의를 받아들일 경우 연금기금이사

회는 기금운 자에게 문의하되 기금운 자는 연금기금이사회의 

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만약 기금운 자가 받아들일 경우 근로자들은 자신의 퇴직금이 기

업연금기금으로 편입되는 것에 대해 가부간 선택할 수 있다.

   - 그리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자신의 퇴직금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기업연금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주식에 상당하는 다른 자산

(‘well-defined set of financial assets’(ex, convertible bonds))을 

대신 제시할 수 있다.

ꋫ 기여한계 및 세제

   - 기금의 운 은 전문금융기관에 위탁되며,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여

금의 한도는 2%(연 250만 리라 한도)로 제한한다.

   - 1993년 3월 이전에 취업하고 있던 근로자들은 TFR 중 일부를 연금 

펀드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그 이후에 취업한 근로자들은 퇴직금 

전액을 기업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단, 자 업자들은 자기 소득의 

6%(연 500만 리라 한도)까지 연금기금에 넣을 수 있음)

5) 1999년 법개정: 기업연금제도의 확산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의 추구

   - 연금개혁 4년이 지난 현재 새로운 연금제도에로의 가입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이유는 ⓐ근로자들의 단기안적 태도(즉 공적연금 이외에 기업연

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음), ⓑ공적연금에의 기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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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높음, ⓒ기업연금에로 유인하는 금융적 유인요인이 충분

치 못함 등을 들고 있다.

   - 따라서 기업연금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도적 정책유인

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었다.

   -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조치는 1999년 8월 법개정을 통해 TFR과 기

업에서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간의 대체(swaps)를 허용하고 노

사간의 협의를 통해 퇴직적립금을 연금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정책유인을 도입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6) 최근 논의되는 주요 이슈들

가) 현재의 기업연금제도의 강제화

    - 3개의 주요 전국노조 가운데 2개의 노조가 퇴직기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동의(단, 연금기금에 가입하지 않고 퇴직금

제도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주는 것

을 전제로) 

    - 이는 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개별적으

로 이를 명시적으로 천명해야 함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퇴직금은 자동적으로 연금기금으로 이체

    -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제도(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환)를 반기지 않고 있다(∵ 제도이행의 비용이 사용자에게 남

게 되므로).

    - 따라서 정부에서는 기업이 감당하게 될 이러한 전환비용을 어느 

정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나) 다른 개선대안들

    - 기존에 도입된 제도의 틀을 유지한 채 적용을 강제화하는 방안에 

대한 개선대안들로 두 가지 대안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개선대안 : 

    - (특히 정부 (수상 M. D’Alema)이 지지하는 대안임) 기업연금이 

이미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므로 정부는 이제 퇴직금제도를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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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 각 근로자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하여 근로자에게 되돌려 

주고 기업연금제도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하 다.

      (※물론 이러한 제안도 기업이 감당해야 할 비용, 즉 과거채무의 

일시적 변상에 대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음)

  두 번째 개선대안:

    - 또 다른 개혁안은 Opting-Out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즉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젊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의 급여를 줄이면서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줄여 주는 대신 그만큼

을 기업연금에의 기여로 돌리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즉 공적연

금의 보험료를 32%에서 25%로 줄이고 나머지를 기업연금으로 

Opting-out하는 방안).

    - 그러나 이탈리아의 공적연금은 이미 역사가 오래되어 수급자가 

많고, 세대간 부과방식(pay-go)으로 막대한 규모의 미적립 연금

채무(unfunded pension liabilities)를 지고 있기 때문에 Opting- 

Out 개혁안은 앞으로 20∼30년간 정부재정(public finances)과 

공적연금기금에 상당한 재정적 타격을 주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아울러 Opting-Out제도는 장래 연금수급자들에 대한 연금채무

(pension debt)를 부분적으로 갚아 나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

어서 현재의 재정적 부담은 미래의 채무 부담의 감소와 상쇄효과

가 있다.

    - 아울러 이탈리아의 금융시장의 경기가 좋아 기업연금의 수익률이 

높을 경우 젊은 세대에게는 순이윤효과(net efficiency effect)가 

있게 된다.

7) 이탈리아 연금개혁의 정책적 함의 

    - 이탈리아는 공적연금에 의한 노후소득보장이 높은 수준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법정 제도로 있는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으로 전환

하 다.

    - 이탈리아의 경우도 퇴직금이 미적립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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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기업(특히 중소

기업들) 역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운 자금화에 의존적이었다.

    - 그러나 내부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구조 변화, 외부적으로 금융

시장의 로벌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편승하여 비효율적

인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바꾼다.

    - 그렇게 함으로써 기왕에 높은 (공적)연금보험요율의 부담을 추후

적으로 낮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다.

    - 퇴직금제도에서 연금으로의 전환을 세대대체형으로 실행한다(즉 

일정시점 이후에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신규 근로세대부터 제도

를 적용하고 기존 세대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부여).

      ※ 세대대체형은 제도의 전환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제도의 전

환비용(transition cost) 및 기득권의 반발은 최소화할 수 있는 모

형이다.

나. 홍콩의 법정 기업연금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 : MPF)

1) 홍콩의 노후소득보장 (사회부조와 법정 퇴직금제도) 

홍콩의 사회보장시스템에는 미국, 국 등의 국가에서 보편화된 노후소

득을 위한 1층 보장인 공적연금제도가 없고 무소득 노령자와 최저 소득자

를 위한 사회부조 형태의 생활보호제도만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후

의 노후소득보장은 그간 한국과 비슷한 퇴직급여제도에 의해 부분적으로 

담당되어 왔다.  

홍콩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 강제제도로서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공로보상 성격의 일종의 근속급여 혹은 전별급여

(long service payment/severance payment)라고 볼 수 있으며, 급여율은 

우리의 법정률보다 낮다.

법정 강제제도인 공적연금제도는 없으나 법정 퇴직금제도 이외에 세제 

혜택을 받는 직업연금제도(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

ance: ORSO)가 임의제도로서 1995년에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

다(현재 1만 9,000개의 연금 플랜에 약 100만 명의 근로자들이 가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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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의기업연금제도(Occupational Retirement Scheme Ordinance : ORSO)

홍콩의 ORSO제도는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비슷하게 임의제도이며 퇴

직후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나 미국의 기업연금제도와 다른 점은 첫

째, 급여가 대부분 일시금(lump sum)으로 지급됨으로써 퇴직시까지의 보

존성(preservation)이 약하고, 둘째, 수탁자(trustee)에 관한 법적인 공인제

도가 없으며, 셋째, 연금의 이동성(transportability)이 없어서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이동을 할 경우 서로 연계가 어려우며, 넷째, 기여(contri-

bution)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없다는 것 등이다. 

노후소득보장의 기초인 노령연금(Old-Age Pension)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임의기업연금제도는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들이 많아 본격적인 2층 보장체계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홍콩정부는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을 위해 

2000년부터 법정 강제제도인 기업연금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 :

MPF)를 도입하기로 하 다. 이 제도를 통해 홍콩 정부는 공적연금과 사

적연금의 공백을 동시에 메울 수 있는 종합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3) MPF제도의 도입 및 내용

가) 제도 설계

연금의 형태는 신탁방식(trust)에 의해 운 되는 전형적인 확정갹출형 

제도이다. 각 제도의 수탁자는 기업연금감독기구인 연금감독청(Manda-

tory Provident Fund Authority : MPFA)의 감독을 받는다.

나) MPF의 형태

MPF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단위기업 플랜, 위탁

업 플랜, 산업특수 플랜 등이 그것이다. 

- 단위기업 플랜(employer sponsored scheme): 대기업 혹은 기업연합

에서 단독으로 운 하며, 운 자는 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위탁운  플랜(master trust scheme): 단독으로 기업연금제도의 운

이 용이치 않은 중소기업, 자 업자들이 전문 수탁기관 혹은 운 자에

게 기금을 위탁하여 운 하는 형태로 대부분 여러 가입기업의 기금을 

통합(pooling)해서 운 한다. 일종의 상호기금(mutual fund)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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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이점은 가입기업들이 각각 별도로 기금등록이나, 기금의 운

 및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단독 운 을 위한 인력 및 경험이 

없어도 제도의 설치 및 운 이 가능하며 운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다. 

- 산업특수 플랜(industry scheme): 주로 건설업과 음식업 중심의 기금

으로, 근로자들이 대부분 임시․일용직이거나 이동이 많은 비정규직

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다) 적용대상

18∼65세 사이의 모든 근로자(단, 60일 이상 고용된 자)에 대해 강제적

용되며, 자 업자들도 의무가입대상이다. 이런 측면에서 MPF제도는 형태

는 기업연금에 가깝지만, 기능상 1층보장체계의 공적연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 공무원과 가사노동자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라) 법정 최저기여율

주택수당을 제외한 임금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주와 근로자

가 각각 MPF제도에 기여해야 한다. 자 업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의 

5%를 기여하면 된다. 특히 자 업자들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자료에 기초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가입 회피나 기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연금수탁자에게 소득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기준 상한선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새로 고용된 근로자가 60일 

이상 계속 고용된 이후에야 연금 가입이 시작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용주는 첫 두 달간에 해당하는 사용자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지급해야 하

며, 근로자는 고용된 지 31일째부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보험료의 기

초가 되는 소득 상한선은 사용주, 근로자 각각 20,000홍콩달러(월)이며, 자

업자들의 경우 20,000 홍콩달러(월) 혹은 240,000 홍콩달러(년)이다. 한

편 기여대상 소득하한선은 근로자와 자 업자 동일하게 4,000 홍콩달러이

다. 특정 월의 소득이 소득 하한선 이하로 내려갈 경우는 기여를 면제받게 

된다. 

마) 기금운 의 원칙

운 의 원칙은 가입과 동시에 완전하고 즉각적인 수급권이 주어지는

(full and immediate vesting of benefits) 전형적인 확정갹출형의 연금제

도이다. 따라서 어느 직장에서나 고용이 종료될 경우 100%의 수급권(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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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고용주의 기여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100%의 이동성이 있다. 단, 예

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립된 기금은 65세 법정 수급개시 연령까지 의

무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단, 60∼64세 사이 조기퇴직할 경우, 사망 혹은 

구장애를 당하게 된 경우, 지난 12개월 동안 기여 실적이 전혀 없고 적립

금이 소액(즉 5,000홍콩달러)일 경우에는 예외이다. 

제도의 전환기에 사용주측의 비용부담을 고려하여 홍콩의 MPF제도는 

퇴직금과의 상계(off-setting)를 허용하고 있다. 즉 사용주측에서 퇴직금 

지급의무가 존재하거나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MPF제도에 적립된 기여금

에서 의무퇴직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업연금제

도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흡수 통합하고 있는 형태로 기존의 법정 퇴직금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사용주측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기득권도 보전해 줄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바) 조세제도

사용주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전체 임금의 15%까지 세금감면의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자들은 연(年) 12,000 홍콩달러까지 기여금에 대하여 세금감

면 혜택이 주어진다. 기금의 운 이익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세금면제의 혜

택이 주어지고 있다.

4) MPF제도와 ORSO제도의 연계

임의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법정 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

어서 홍콩 정부는 제도의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임의 제도와

의 연계-통합방안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즉 기존의 ORSO제도가 MPF

의 요구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킬 경우 MPF가 적용제외(exempt)된다. 즉 

기존의 기업연금제도가 MPF의 규정들을 만족시키거나 만족시키도록 개

정될 경우 새로운 MPF제도를 설립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

용제외를 받은 ORSO제도의 기존 가입근로자들에 대해서는 MPF에서 요

구하는 최소 수급권 및 기여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홍콩의 경

우 MPF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임의 제도로서의 ORSO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전환비용이 최소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홍콩 정부는 새로이 도입될 기업연금제도의 감독을 위해 연금감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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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FA)이 이미 설립되어 제도의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연

금상품들에 대한 자격인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의 경우 미국의 기업연금보장공사(PBGC)와 같은 연금수급권에 대한 보장 

장치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지 않아서 기업연금의 지불보장 장치는 미흡하

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사업장이 많은 홍콩의 경우 기업의 도산 및 폐

업으로 인한 피해는 근로자들 개인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연금제도가 전형적인 확정갹출형으로 도입되어 기금

이 개인계좌에 적립되기 때문에 확정급부형(defined benefit plan)에서와 

같은 지급보장성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5) 우리나라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와 달리 사회부조 이외에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공적연금)

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홍콩의 기업연금제도는 앞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종합적인 노후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상 한국과 홍콩은 직접

적인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퇴직금제도

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상의 전환방법에 있

어서 홍콩의 MPF제도는 여러 가지 시사점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법정 퇴직금제도를 새로운 기업연금제도가 흡수 통합함으

로써 전환비용과 기득권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의 경우도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기업의 부담 측면에서 다행

스러운 점은 기존에 퇴직제도가 법정 제도로 존재하고 있고 기여율도 법정

률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기업연금제도

가 도입될 경우 기업 측면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는 기여금에 있어서 새로

운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

부분의 기업에서 퇴직적립금이 사내유보되어 있고 운 자금으로 쓰이고 

있는 상태에서 퇴직금제도가 대부분 미적립된 상태로 있어서 어떤 형식으

로 전환이 되든지 새로운 제도를 위한 기여금의 부담 문제가 주요한 이슈

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가 1층 보장체계로 존재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기

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초기의 기금갹출 문제에 있어서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홍콩의 경우처럼 기업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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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후 기업연금 적립금과 퇴직금의 상계(off-setting)를 허락하고 신규 

진입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제도로의 완전 전환을 강제하는 조정안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존에 임의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으로써 법정 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임의기업연금제도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정 제도가 기업에게나 근로자에게나 생

소하지 않고 제도의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도 홍콩의 경우를 참조하여 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임의 제도

로서의 기업연금제도를 세제상의 혜택과 함께 도입하여 몇 년 시행한 후 

법정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호주의 법정 기업연금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

1) 도입 배경

호주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소득 및 자산 조사에 기초한 기초노령연금 

제도만을 가지고 있었으나 공적연금만으로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1991년 법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

다.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역사적으로는 1986년 임금인상과 인플레 그리고 

생산성 증가에 관한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임금인상을 인플레 수준(6%)으로 제한함과 동시에, 인상

분의 절반(3%)은 기업연금으로 전환, 개인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하는 방

안을 합의하 는데 이를 생산성보상연금(Productivity Award Super-

annuation : PAS)에 관한 노-정간 합의라고 부른다.

PAS제도는 도입 이후 노사정으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러한 

합의의 정치경제적 차원에서의 장점으로 첫째, 노조는 인플레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금기금의 운 에 노조

가 개입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부분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점, 둘째, PAS가 전체적인 임금협상에 포함됨으로써 기업측에서도 반발이 

적다는 점, 셋째,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노령화사회에서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점, 넷째, 국내 자본시장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보탬이 된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호주의 이러한 연금 개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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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국가들에서의 일반적인 경향인 사회보장의 효율화 및 부분적인 민

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2) 제도의 내용 및 현황

도입된 제도하에서의 연금기금은 개인의 퇴직금계정에 적립되는, 가입 

즉시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되는 DC형의 연금제도로 기업간의 이동이 보

장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적립기금은 법정 퇴직(수급)연령까지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단, 월 450호주달러 이하의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적용제

외를 규정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도입 결과 1986년에는 약 40% 정도만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었으나, 1991년 법정 제도화한 이후 70% 이상의 근로자들이 연금

적용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동시에 연금수급 퇴직연령은 상향조정되었다.

기업연금에 대한 사용자의 기여율은 1992년 3%로 시작해서 2002년까지 

9%까지 증가하게 되어 있다. 즉 10년간의 페이스인(phase-in) 기간을 설

정, 점진적으로 기여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근로자도 

3%를 기여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기여율이 이렇게 높게 설정될 수 있었던 것은 도입 배경에서 상술

된 대로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기업연금으로 적립해 나

가는 생산성 연계(productivity award) 방법을 통해 노사간의 큰 비용부

담 없이 보험료 부담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공식 추계에 의하면 향후 근로자들의 생산성 증가가 매년 1%만 되어

도 실질임금의 저하 없이 연금기금을 적립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로 1998년 기준 향후 4년간 예상된 생산성 증가분으로 실질임금의 감소 없

이 연금기금의 적립이 가능하게 된다는 추정치를 내놓고 있다.

3) 연금제도의 운

가) 연금기금의 운

노사 동수의 기금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새

로운 제도 도입시 노조의 동의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나) 사용주 중심의 DC제도

미국과는 달리 기업연금제도가 아직 다양하게 성장할 시간이 부족한 호

주의 경우 대부분의 제도는 외부 위탁운 이 아닌 사용주 중심의 DC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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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 되고 있다.

다) 투자전략

투자전략은 제도시행 초기부터 투자처의 선택이 다기화되어 있는 복잡

한 투자전략보다는 사용주 중심의 단순투자전략(a single investment 

strategy)을 채택하고 있다. 

단순투자전략은 기금의 운 자를 사용주가 책임지고 선택하되 투자의 

위험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제도로서 투자의 이윤측면에서는 원시적

인 제도이지만 제도의 운 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제도 도

입 초기에는 현실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은 노사간에 연금의 투자운 과 관련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상황하에서 기금의 투자운 과 수급자 보호의 문제

를 간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통한 위

험분산 기능이 약해진다는 약점이 있다.

사용주의 기여분은 일정 상한액 내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며 상한액

은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이 있도록 하고 있다. 

라) 반연금화정책

호주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과는 달리 연금급여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경우 세금우대를 받지만 연금화할 경우 저율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금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호주의 경우 연금화가 안 되어 적립된 퇴직기금이 단시간 내에 흩어져버리

고 장기적인 노후소득으로 남아 있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연금급여의 수급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유

는 호주는 아직 연금시장(annuation market)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4)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호주의 기업연금제도는 사회부조 형태의 공적연금이 기초보장으로 존재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적연금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는 판단하에 노후소

득보장제도의 강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공적연금이 기초보장부분

뿐만 아니라 소득비례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제도적 상황

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기업연금제도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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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업연금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

다. 

첫째로, 노후소득보장의 강화를 위해 기업연금제도의 세계적 추이와 발

맞추어 노사정이 공히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도입

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 수반되게 되는 도입비용(사용주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①연금보험료를 생산성

을 연계한 임금인상분으로 충당하되, ②적정보험료(9%)의 부과를 위해 초

기에는 낮게 설정하고(3%)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전

환비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점진적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 다는 점

이다.

셋째로, 확정갹출형으로 적립되는 연금기금의 운 에 있어서 금융권 인

프라구축의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운  경험이 많지 않은 제한점을 고려하여 

시행 초기에는 사용주가 기금운 자(신탁자)를 선택하여 운 하게 하는 단

순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DC형 제도의 도입시 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투자교육 및 투자대상

선택 등의 문제가 제기되나 호주의 경우는 이러한 복잡성과 위험도를 최소

화하는 방향에서 사용주 책임하의 단순투자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점이다.

넷째로, 적립기금의 보전을 법정 퇴직연령까지 강제화하고 있는 한편 지

급은 연금보다는 일시금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연금시장이 발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 형태로의 운 의 위험도가 크기 때문이었다는 점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금시장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업

연금의 지급을 처음부터 연금 형태로 강제화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다.   

라. 남미의 연금제도 개혁

1) 배 경

남미의 여러 국가들은 1980년대의 경제불황을 거치면서 그간 방만하게 

운 되어 오던 연금제도의 심각한 미적립 및 건전성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

었다. 아울러 공적연금의 운 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효율성에 대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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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공적연금의 민 화 방향으로의 압

력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같은 시점에 국내 자본시장의 구축 필요성이 심각

하게 제기됨으로써 연금 개혁을 위한 계기(momentum)가 생기게 되었다. 

2) 공․사 연금제도의 개혁

가) 칠레의 연금 개혁

칠레의 연금 개혁이 남미 여러 국가들의 연금 개혁을 위한 촉발제 역할

을 하 고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 브라질, 볼리비아, 페루 등도 연금제도를 

상당부분 민 화하 다.

칠레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기존 제도(old social security sys-

tem)와 새로운 제도(new privatized system) 간의 선택권을 주었다. 즉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기존 근로세대에 대해서는 인정채권(recognition 

bond)이나 기존 제도하에서의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불해 줌으

로써 기득권을 보호한 것이다.

- 남미국가들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기존 제도의 부분적 개혁

(parametric reform)을 단행하 다(이는 구제도가 갖는 인센티브를 

줄이고, 새로운 제도하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중의 효

과가 있음). 특히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 급여의 비중을 줄이면서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 공․사 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을 경우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약해지며, 너무 높아도 비효율적이다. 미래를 위한 저축

이 과다하면 현재의 투자와 소비에 대한 위축효과가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 60%는 향후 기업연

금의 도입을 상정할 경우 너무 높게 설정된 수준이다.

나) 아르헨티나의 연금 개혁

아르헨티나의 경우 연금제도의 개혁을 통해 1차보장체계인 공적연금에

서 평균 임금의 25%, 2차보장체계인 기업연금에서 15%, 도합 40%의 소

득대체율을 설정하고 있으며 기여율은 고용주 부담의 공적연금은 16%, 근

로자 부담의 기업연금은 1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 멕시코의 연금 개혁

멕시코의 경우 50년 전통의 공적연금제도를 건드리기가 부담스러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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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연금은 그대로 두고 대신 2차 보장체계로서의 기업연금을 기여율 2%의 

적은 비중으로 출발하 다(각 연금계좌에 대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

게 됨).

3) 우리나라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시사점

남미국가들은 기존에 공적연금의 비중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인구의 노

령화 및 노동시장, 국제금융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공적연금의 재정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liability and sustainability)이 심각한 문제에 부딪

힘으로써 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게 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남미의 이러한 경험은 공적연금의 비중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고, 시행

초기부터 재정 건전성 및 보험료 부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체계에 대한 위험 신호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남미국가들의 연금 개혁은 공․사 연금체계를 전체적으로 민 보험화한 

칠레의 경우를 극단적 경우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적연금의 비중

을 줄이기 위해 일부 혹은 전부를 사적연금(기업연금)화한 개혁이라는 점

에서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연금체계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점이 있다.

아울러 남미국가들은 역사가 오래된 (공적)연금제도의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환비용을 최소화하고 기득권의 저항을 고려하여 세대교체형의 

전환방법을 채택하 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체계의 적용을 새로운 노동력 

진입세대에 대해서는 강제화하고, 기존 근로계층에 대해서는 구체제와 신

체제 간 가입선택권을 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환전략은 노사관계의 제

약 속에서 기존 근로계층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도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체제가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심화하는 제도 환경이 설정되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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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연금제도의 형태

기업연금의 형태는 급여․갹출 형태, 갹출금의 분담 주체, 세제 적격성 

및 수탁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류된다. 

2. 도입 가능한 기업연금제도의 유형

가.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

일반적으로 확정급부제도하에서는 일정한 급부 공식에 따라 약속된 연

금지급의 보장을 사용자가 부담하나, 확정갹출제도하에서는 조성된 적립

금과 이의 운용수익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제 급부율이 예상 급부율보다 낮

게 될 수 있는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게 된다. 

확정급부제도를 채택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의 일정률을 유지하기 위하여 갹출 요율을 어떻게 결

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확정갹출제도는 항상 기금의 

적립률이 100%이므로 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사용자측의 입장에 따라서는 위험은 있으나 연금자산의 투자수익에 따

라 기업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확정급부제도 쪽이 기업의 갹출 부

담에 변동이 없는 확정갹출제도보다 선호되기도 한다.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확정급부제도에 부수되는 기금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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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종업원 이동에 따른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가 복잡해지고 많은 규제

가 따르기 때문에 확정갹출제도가 증가하고 있다. 

<표 7-1> 기업연금의 형태

기 준 형 태 내  용

수탁기관

보험형
생명보험회사가  연금제도의 사무처리, 기금운용, 연금지급 등

을 일괄하여 수행하는 제도

신탁형

회사가 자사조직, 신탁은행, 투자신탁 등을  수탁기관으로 지

정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특정기관은 기금운용 또는 

사무처리만을 담당

급여/

갹출금 

확정방법

확정급부

제    도

임금수준과 근속연수에 의해 계산된 일정한 급부 공식에 따라 

매월의 연금액을 일정액 또는 임금의 일정률로 미리 정하고 연

금수리에 의해 역산하여 갹출금이 결정되는 제도 

확정갹출

제    도

매월의 갹출금을 기준 급여의 일정률 등으로 정하고 퇴직자의 

급부수준은 갹출금과 그 운용수익에 의해 실적분배되는 제도

분담주체
비갹출제도 전체 재원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형태

갹출제도 사용자, 종업원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형태

세  제

적격성

적격연금
일정한 법적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금재원의 갹출금, 연금자산

의 운용수익, 연금급부에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제도

비적격연금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 임의의 연금제도를 총칭

<표 7-2> 확정급부제도와 확정갹출제도

구  분 확정급부제도 확정갹출제도

 갹출금 변동 가능 확정

 급부 확정(급여의 일정비율) 실적에 따름

 위험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회사 부담 물가, 이자율 변동 종업원 부담

 기업부담 축소 가능 축소 불가능

 통산제도 도입 복잡 용이

 연금수리 복잡 없음

 선호 장기근속자에 유리 단기근속자(젊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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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확정급부제도를, 중소기업이 확정갹

출제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연금제도의 수는 확정갹출제도가 압도적으

로 많으나 가입자수는 비슷하며 적립기금의 액수는 확정급부제도가 많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이후 제도의 편리성 때문에 확정갹출제를 채택하는 기

업이 급속히 증가하여 가입자와 적립금이 급증하 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

적으로는 확정급부제도이지만 확정갹출제도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하이브

리드형 제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하이브리드형 제도는 1985년 미국은

행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1997년 현재 중규모 기업 이상 종사자의 6% 정

도가 가입하고 있으며, 특히《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의 4분의 1이 이 제

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모두 확정급부 형태를 갖고 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많이 

채용하는 적격연금은 확정급부제의 성격을 가진 반면, 갹출률이 정해진다

는 점에서 확정갹출제의 성격을 일부 지닌 조정 연금은 대기업이 주로 채

용하고 있다.

나. 갹출연금과 비갹출연금

기업연금의 갹출금을 사용자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종업원이 부담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사용자의 퇴직금 부담이 장기적으로 종업원의 임금

에 반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로 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세제로부터의 

혜택이 누가 부담하는 편이 더 큰가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비교적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퇴직금제도의 도입이 임금

체계에 향을 미치므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임금 동결에 대한 

사후적 급부로 인상분을 연금화함으로써 사용자가 주로 부담하게 되었다.

국의 경우는 직역연금이 주로 공적연금의 적용제외에 의하여 성장한 

관계로 연금 부담을 노사가 모두 직역연금 쪽으로 경감시키려는 의도에서 

노사가 같이 부담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의 경우는 기업의 기업연금이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종업원의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전액 사용자가 갹출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연금의 실시 성격에 따라 현행 법정 퇴직금의 충당

금을 연금화하여 퇴직일시금을 대체한다는 취지라면 갹출금은 사용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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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의 퇴직금 부담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

현행 퇴직금제도를 연금화하는 데는 노후의 생계 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

대체율이 낮아 급여 수준상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제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사 모두가 연금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피용자의 근로기간 동안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노사합

의에 의한 종업원 갹출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퇴직일시금을 유지하고 퇴직일시금과 연금을 병행하거나, 또는 기업연

금만을 시행하더라도 퇴직급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자의 추가 갹

출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다. 보험형과 신탁형

기업연금제도는 그 계약의 형태 또는 연금기금을 받아 운 하는 기관에 

따라 보험형과 비보험형으로 구분한다. 

보험형은 보험계약을 통해 생명보험회사가 운 하며, 비보험형은 각국

의 금융제도에 따라 여러 가지 계약 형태나 수탁기관의 운용이 가능하겠지

만 대표적인 것이 신탁계약이다. 

신탁형의 경우 연금재원 적립에 필요한 갹출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연금

계리인을 지정하게 된다. 

갹출금은 수탁회사(신탁은행 또는 보험사)에 지급하며, 수탁회사는 이 

자산을 보유, 투자하며 계약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기금은 보험상품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상품에 투자된다. 자산은 수탁회사가 보유하지만, 

신탁형은 자가보험 형태로 기업주가 급여지급의 최종 책임을 진다. 수탁자

는 갹출금이 지급의무를 이행하기에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다. 

보험형은 보험계약의 특성상 수탁기관인 보험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짐

으로써 연금지급 및 계약 실행상의 보증이 있다.  합동운용방식의 자산운

용을 통해 소규모 단체에 대한 수탁운용이 가능하며, 예정 이율에 대한 보

증성이 있다.  분리계정을 통해 개별 기업연금의 펀드 운용과 실적배당형 

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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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3〉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차이

연금보험계약 연금신탁계약

계약의 

개요

형태

약관에 의거 기업을 계약자, 

종업원을 피보험자 겸 수익

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

기업의 기업연금 규정에 의거 

기업을 위탁자, 종업원을 수익

자로 하는 연금신탁 계약

연금자산 보험자의 자기자산
수탁자의 자산이 아닌 타인

자산

계약상의 책임 보험자 기업이 최종책임

가입자

범위

규모 소규모까지 가능 일정규모 이상

연령 제한 없음

보증성

예정 이율 있음 없음

연금지급 있음 없음(기업책임)

계약 실행 있음 없음(기업책임)

라. 세제적격연금

기업연금은 노후생활 안정화 기능을 수행하여 공적연금의 보완기능을 

하는 준공적연금으로 인정되며, 제도 성숙기에는 국민 대다수가 직․간접

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엄격한 세제적격 요건을 적용하여 이를 충족한 기업

연금에 대해서는 갹출단계, 적립단계, 수급단계에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세제 혜택으로는 ①갹출금의 손비인정, ②투자수익에 대한 면세 

또는 과세 이연, ③급부지급까지의 소득세 이연, ④퇴직일시금에 대한 세

제우대 등이 있다. 

  

마. 재정방식

재정방식이란 기업연금과 같은 확정급부형 연금제도하에서 약속된 급부

를 지급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식을 말한다. 

재정방식의 분류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금제도의 정상 상태에

서 보유하는 적립금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중 우리나라

에서는 도달연령방식과 특정(가입)연령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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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외국의 세제적격 퇴직급부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갹출금 운용수익 연금급부

미국

- 종업원갹출금

  소득공제 불인정

- 기업갹출금

  급여의 25% 또는 3만달

러중적은 액수손비인정

ERISA규정의 연금수

리상 완전적립 범위 내

에서 비과세

- 종업원갹출분: 비과세

- 기업갹출분: 과세

국

- 종업원갹출금

 AVC를 포함한 연간

급여의15%까지소득

공제

- 기업갹출금: 손비인정

최대 적립한도 내 적립

금의 투자수익 비과세

토지개발세 부과

- 종업원갹출분

  면세, 일시금 이상에 대

해 10% 세율 적용

- 기업갹출분

  최종 급여의 1.5배 이내 

일시금 비과세

- 제반 연금급부: 과세

일

본

적격

연금

- 종업원갹출금

  : 생명보험료 공제

- 기업갹출금: 손비인정

비과세

(적립금에 1% 특별법

인세)

기업갹출분만 과세

(단, 사망일시금은 소득세 

면제, 상속세 과세)

조정

연금

- 종업원갹출금

  : 사회보험료 공제

- 기업갹출금: 손비인정

비과세

(대행급부의2.7배이상 

적립금에1%특별법인세)

- 제반 급부: 과세

 (사망일시금은 비과세)

주: 1) 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2) AVC: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추가 갹출금)

1) 도달연령방식

개별 종업원이 연금제도 가입시 도달한 연령부터 퇴직시까지 평준화된 

갹출금을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서는 가입시점의 연령에 따라 

갹출금이 상이해진다.

2) 특정(가입)연령방식

종업원의 실제가입연령에 관계없이 전 종업원의 표준가입연령을 산출하

고 표준가입 종업원에게 할당된 갹출금을 전 종업원에게 공통으로 적용한

다. 이 때 특정연령의 결정방법으로는 평균가입연령, 최빈가입연령, 최저가

입연령, 기타 기업이 정한 연령 등을 사용한다. 가입시 표준연령 이상인 종

업원에 대해서는 적립부족금이 발생하며, 이는 과거근무채무로서 일정기

간에 걸쳐 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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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기업연금의 체계 

부과방식

퇴직시 연금현가적립방식

단위적립방식(일시납적립방식)

특정(가입)연령방식

적립방식 평준적립방식 종합보험료방식 사전적립방식

도달연령방식

개인평준보험료방식

가입시 적립방식

완전적립방식

기타 재정방식(개방형 종합보험료방식)

기업연금의 급부가 정해지면 기업연금의 재정방식으로 어느 방식을 채

택하든 궁극적으로 적립해야 할 금액은 동일하다. 필요한 재원이 어느 시

점에 어떤 속도로 확보되느냐에 따라 재정방식들간의 차이가 있다.  연금

재정의 잉여금은 과세의 대상이 되며 부족금은 감독기관의 제재 대상이 되

므로 일반적으로 기업연금의 재정방식은 100% 적립(완전적립)을 원칙으

로 설계된다. 

3. 기업연금 도입의 환경

사적연금의 적합성을 판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

다. 

첫째, 모든 국민의 노후생계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큼의 제도인가와 이 

제도가 저소득층을 포함한 국민의 노후 문제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는가에 있다.  

둘째, 조세, 퇴직, 고용정책, 자본축적에 관한 정부의 목표와 일치하는가

가 분석되어야 한다.  정부의 목표는 노후의 생계보장이나 이 문제는 세수

의 감소, 근로의욕의 저하에 따른 노동생산성의 감소 등 국가경제의 전체

적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과 상충되지 않는 연금정책 수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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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해야 한다. 

셋째, 민간연금의 실질적 비용과 기회비용이 민간연금의 혜택보다 커야 

한다. 민간시스템의 운 에 있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조세지출

과 규제비용이다. 기업연금정책에서 상실될 수 있는 형평성과 효율성에 있

어서의 기회비용 등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이 제도가 소득재분배 비용

을 얼마만큼 증대시키는가가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하여야 할 것은 운 방식

에 있어서 확정급부방식인가 혹은 확정갹출방식인가를 선택하는 것이다. 

기업연금이 확정급부방식으로 도입될 경우 기업은 퇴직금 부채를 근로자

의 퇴직과 함께 상환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연금화로 덜 수 있으면서 근로

자는 퇴직금의 현가를 손해 보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

나 일시금을 연금화로 전환시키는 데 따른 미래 불확실성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연금 급부의 보장을 위하여 직접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강화한 

‘퇴직금보장보험공사’ 등의 설립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상 노사정

이 법정 퇴직금제도의 개선에 모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퇴직금제

도는 사실상 확정급부방식이므로 이 방식의 기업연금제도는 퇴직금의 연

금전환이 가장 용이한 방식이다. 

퇴직금의 기업연금화하에서도 기업은 이 자금을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도 일정부분 내부 자금화할 수 있으므로 기업연금방식으로 퇴직금제도를 

운 할 유인이 매우 커진다. 그러나 연금기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퇴

직금보장보험공사(가칭)는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야 하

며 이는 사실상 많은 관리비용을 수반할 것이다. 이 기구는 기업의 급부 

지불능력에 따라 연금급부 지급을 위한 최저의 유동성 확보(기금 적립)를 

요구하거나 연금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기업에 부과한다. 각 기업은 연금제

도의 관리운 에 많은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다수의 기업이 

하나의 연금기금을 형성하여 운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확정갹출제도에 입각한 기업연금제도는 사실상 퇴직금제도로부터의 전

환에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확정갹출제도는 갹출한 기금의 운용수

익에 따라 급부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연금액이 일정하게 결정될 수 없다. 

따라서 개인이 기대하는 연금액과 실제 지불되는 연금액이 다를 경우 현재 

법정 퇴직금제도의 이념과 결과가 달라져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

서 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제도로 전환하는 문제는 오히려 퇴직금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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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에 의하여 확정갹출제도로 전환한 후 노사가 합의하는 연금기금

을 사내 혹은 사외에 적립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기업이 외부의 확정갹출제 연금제도에 갹출을 할 경우, 기업의 자금이 

다른 부문에 유입되도록 하여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

제가 있다. 이 자금이 주로 장기적 채권이나 대기업의 주식 등에 투자된다

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조달 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기업이 사외갹출을 할 경우, 당분간 이에 대한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이 있어야 한다. 혹은 기업 사정에 따라 연금기관에 

일정 기간까지 완전 적립을 하도록 하는 등의 유예조치도 허용할 수 있다. 

각국에서 공적연금제도가 개인의 노후생계에 충분한 급부 수준을 조달

하는 데 따른 갹출료 인상이 국민의 저항을 낳기 때문에 기업연금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적정한 급부를 보장하기 위한 갹출료 부담과 

책임을 기업 혹은 개인과 분담하기 위한 조치로서 기업연금의 도입에 적극

적이었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각국은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여

하고 있지만 국․일본과 같이 적용제외로 기업연금을 활성화하고 있다. 

공적연금의 몫을 기업연금이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

우나 연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개인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적이면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업연금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다는 이중적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퇴직일시금을 퇴직보험 또는 퇴

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퇴직금

을 수령하게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퇴직금의 기업연금

화에 대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퇴직

금의 사외적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은 기업에게 부담이 되므로 기업연

금의 급진적 확산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퇴직보험의 주요 특징은 퇴직금의 청구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며 적립금

을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의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

기관은 각 근로자에게 납부상황과 퇴직금 예상액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적립 원본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별 구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금의 이전성 문제

가 해결될 수 있는 상품의 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나, 퇴직금의 성격이 

확정급부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갹출을 기업이 할 것인가 문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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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왜냐하면 임금을 매년 8.3%씩 적립해서는 완전 적립을 하기가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근속연수가 늘

어날수록 적립 필요액이 급속히 증가하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려는 유인이 커져서 퇴직보험의 기업연

금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퇴직금이 기업연금화하기 위하여는 확정급부형이 우선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와 고용기업과의 

상당한 신뢰가 없으면 연금보장이 불확실하다. 그리고 기업은 임금결정 과

정에서 연금 부채의 변화를 매년 반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비교적 단순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는 완전적립방식이며 계정의 이전성이 높다. 그러나 확정갹출형제도에

서는 연금제도를 근로자의 노동력 향상을 위한 유인으로 사용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의 자발적 갹출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매칭갹출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확정갹출제도의 도입시 자

본시장의 형성이 불완전한 경우 기금운용의 문제가 생긴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근로자에 있어서 기업연금과 퇴직일시금제도는 사실

상 경제적 현가 차원에서 크게 다를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기업연금이 퇴직일시금제도보다 우월하다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현행의 개인연금은 이미 갹출과 급부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연금 도입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에 준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퇴직금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개인연

금에 대한 세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퇴직금의 기업연금화에 대한 일본의 경험

일본의 경우 퇴직금제도가 임의화된 지 오래이고, 기업연금이 퇴직일시

금보다 더 노후생활보장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퇴직일

시금제도로 머물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퇴직일시금제도가 하나의 관

행으로 되어 있어 제도의 개선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직연금

제도는 퇴직금의 사전 적립에 의하여 연금제도화되는 것이 일반화될 수밖

에 없다고 본다.

일본의 기업연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도입되고 있다. 첫째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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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별도로 연금을 실시하는 방법이며, 둘째는 현행의 퇴직금에서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금화하는 방법이다. 전자는 새로운 급여의 설정이지만 

후자는 일시금을 선택하면 사실상 종전의 퇴직금과 같다. 

퇴직금과 별도로 연금이 신설되는 경우는 퇴직금의 수준이 일반적인 수

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경우로서 퇴직금의 인상을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해

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내에서도 기업연금은 퇴직금에서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연금화하는 방법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도 적고 실

시가 용이하다고 본다. 

유기연금에서는 퇴직금에 운용수익을 더하여 일정 기간에 분할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종신연금에서는 10년 혹은 15년의 보증기간을 붙여

서 보증기간분의 연금과 일시금을 등가로 하고 보증기간을 넘는 종신연금

부분을 회사 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으로부터의 연금제도로의 

비용부담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퇴직금제도를 전면 사

외적립하게 되면 자금운용 비용이 증대하게 된다. 따라서 퇴직금의 기업연

금화는 법인세법상의 우대에 의존하게 된다. 

퇴직금의 기업연금으로의 전면 이행은 대기업보다 중규모 기업에서 많았

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퇴직금의 일부 이행은 이행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가장 일반적으로 채택된다. 그리고 퇴직금제도

의 합리화가 있은 1980년대 이후 연금화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 퇴직금의 세제는 일시금이 일반적이었던 시대에 제정된 것으로서 

사실상 일시금우대세제이며 연금수급에 관한 세제는 부족한 편이었다. 따

라서 일부 기업은 비과세 한도액까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은 연금

으로 지급하기도 한다. 

연금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이다. 이에 대한 대

책은 물가슬라이드방식, 수시증액방식, 연금체증방식이 있다. 적립방식의 

기업연금에서 슬라이드방식의 도입은 재정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본

다. 따라서 기금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한 수시 개정, 사전의 재원적립에 의

한 체증연금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세제가 연금제도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년

이후 취업이 계속되는 경우 연금은 제2의 직장급여에 해당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현실적인 방법으로 일시금이 주(主)가 되고 연금이 종(從)이 되는 

배분이 합리적이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금제도는 그 도입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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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퇴직일시금과 병존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공적연금제도의 보완으로서 일본판 401K제도의 도입을 준

비하고 있다. 기존의 기업연금제도는 확정급부제도 다. 그러나 일본판 

401K는 장래의 운용 성과에 따라 급부가 증감하는 확정갹출연금이다. 이

것은 미국의 401K를 모방하여 만들어졌으나 상당히 다르다. 

미국의 401K는 첫째, 종업원 갹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업이 추가적립하

거나 둘째, 종업원이 갹출한 금액에 관계없이 기업은 이익의 일정 비율을 

개인의 구좌에 적립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종업원은 자신과 기업

이 갹출한 금액을 다양한 투자신탁과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한다. 기업이 

갹출한 금액은 손금으로 취급되며 종업원이 갹출한 금액은 연간 1만달러

를 상한으로 소득공제된다. 

위의 첫번째 방법은 일본의 재형저축과 유사한 방법이다. 종업원의 자립

노력이 기본이며 기업은 그것을 측면 지원하는 개인저축의 일종이다. 한편 

두번째 방법은 최근 일본 기업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퇴직금선지급제도’

의 색채가 짙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불하여 종업원 자신에

게 노후자금 준비의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퇴직금 기업연금 개혁의 

일환이다. 

2000년도의 세제 개혁에서 기업이 일본판 401K를 도입하는 경우(기업

갹출형의 도입, 기업형 연금이라고도 부름) 종업원이 납입하는 갹출금에는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기업이 적립 부족 상태에 있는 

기업연금제도를 401K 제도로 전환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5. 기업연금제도 설계

가. 기업연금제도 설계시 고려사항

1) 근로자와 사용자의 권익보호

기업연금의 도입과 수탁기관의 선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

어야 할 것은 기업연금의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편익이다. 근로

자들이 누리는 기존의 권익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부담도 

최소화․균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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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정 퇴직금의 존재

현재 퇴직일시금이 존재하므로 기업연금 도입시 이를 고려한 제도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일본의 선례를 참고할 수 있으나 퇴직급여충

당금의 일부가 국민연금으로 전환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보다 복잡하다. 

3) 수급권 보장 

기업연금의 목표인 종업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종업원의 

연금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급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

이 있다. 

① 제도 자체 내에서 보장: 수급권의 자격요건, 수급권 부여의 최저 원

칙, 사외적립 의무화, 연금계리인에 의한 합리적 제도 설계 의무화 

등. 

② 제도가 종료될 때 보장: 사외적립되더라도 투자수익이 낮거나 과거 

근무채무 등으로 발생하는 미적립 채무의 보장조치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 의해 확정급부제도의 경우 기

업과 종업원 간에 PBGC(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라는 보

증기관이 개입하여 연금제도 종료시 연금자산이 PBGC의 보장급부보다 

적을 때 기업의 순가치의 30%까지 종업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RISA의 규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연금제도에 있어 

수급권 부여는 다음 두 가지 조건, 즉 ①근속 5년에 가입자의 발생급부액 

전액의 수급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이 경우 근속 5년 미만의 부분에 대해

서는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②근속 3년까지 가입자의 발생급부액이 

적어도 20%의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후 4년간에 걸쳐 매년 20%씩 수급

권을 취득하는 조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기업연금제도 수탁기관

수탁기관의 지정에는 당시의 금융환경이 감안되어야 함은 물론, 결과적

으로 수탁기관이 기업에게는 기금운용의 성과를 제고시키고 이용 편리성

을 제공하며 근로자에게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수익성, 안전성을 제공하

는 서비스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연금의 설립과 기금운용이 20∼30년에 걸치는 장기자산을 취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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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장기자산 운용에 적합한 기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자산

운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급부사무, 관리, 업 및 기업연금에 대한 시장

동향의 조사, 연금설계, 지급사무에 적합한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기업연금은 복잡한 보험수리적 요소를 동반(특히 확정급부제의 경우)하

므로 이에 대한 전문인력과 지식을 보유한 기관이 선정되어야 한다. 

5) 세제 정비 

기업연금에 대한 세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공적연금,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와 비교한 적절한 세제 정비가 있어야 한다. 현재 사내유보된 퇴직급여

충당금에 대해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 지속된다면 사외적립은 기대하기 어

려우므로 기업연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행 사내유보방식의 

우대조치를 감축시켜 사외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급부의 형태에 있어서도 퇴직일시금보다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

후소득 보장에 적합할 것이므로 연금을 선택하는 편이 세제상 유리하도록 

세제 정비가 이루져야 한다. 

6) 공적연금과의 조정

공적연금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기업연금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즉 공적연금이 정착되어 오는 과정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

도가 경제․사회적 안정기능을 수행하려면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연금을 

점차 확대시킴으로써 양 제도를 상호보완시켜 왔다.

미국의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은 법적으로는 거의 독립되어 있지만 기업

연금의 급부 수준이 공적연금의 급부 수준에 따라 통합(integration) 조정

되는 경우가 많다(확정급부형의 경우만 적용). 조정방식에는 상쇄방식

(offset plan), 초과방식(excess plan), 그리고 단계율방식(step up plan)의 

세 가지가 있다.

상쇄방식은 총보수에 기초하여 급부액을 계산하고 공적연금 상당액 부

분을 공제하는 방법이며, 공제 가능한 금액의 한도인 최대 공제한도는 공

적연금과의 직접적 관계는 없다. 

초과방식은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을 합산한 급부액이 종전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방법으로 공적연금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급부율이 높고, 급부대상이 되는 급여에도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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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수준 이하의 보수보다 통합 수준 이상의 보수에 대해 높은 급부 승률을 

사용하여 급부액을 산정함으로써 통합조정을 행한다.

국과 일본의 경우 적용제외(contract out)방식을 통해 공적연금과 조

정을 시도하고 있다.

7) 기업연금제도의 가입 범위

연금제도를 설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해야 할 것으로는 가입

대상의 범위이다. 일반적으로는 정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하며 임시고용

자 및 촉탁은 제외하며  임원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적격연금의 세제적격 요건에서는 당초 임원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1974년 

개정에서 사용인을 겸직하고 있는 임원은 가입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에서는 임원을 가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가입적용대상 범위가 정해지면 다음 단계의 고려사항으로 실제로 그 제

도에 어디까지 가입시킬 것인가 하는 가입자격을 정하게 된다. 보통 가입

자격은 입사 즉시 인정하는 경우와 일정한 근속 또는 연령에 도달한 이후

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입자격을 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연금액 계산

의 기초가 되는 가입 기간의 시작시점을 정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입

자격을 25세로 정하고 25세 이후의 가입연수에 비례한 연금을 지급하는 방

법이 있다.

일본의 경우 대기업에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본래형의 기업연금을 갹출

제로 설립하는 경우 이와 같은 결정방법이 자주 이용되고 있다. 즉 60세가 

정년인 회사에서 가입자격을 25세로 하면 학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최장 

35년간 갹출하여 가입연수 35년에 대한 급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가입자격은 동시에 본인의 갹출이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입

사가 빠른 젊은 종업원은 아직 연금제도 등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기 때문

에 갹출제에서는 일정한 근속 내지 연령에 도달한 이후 갹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갹출은 노후에 관심을 가진 연령 이후에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의미에서 30∼35세의 가입연령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가입이 

지연되면 그만큼 갹출기간이 짧아져 장기간의 갹출에 따른 적립 효과가 

줄어들어 충분한 연금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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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업연금의 급부 수준

기업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완책으로 이른바 최소의 공적연금에 추가하여 

종전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금 수입을 인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재직중인 근로자세대는 4인 가족으로, 노후는 부부만의 2인 세대로 간주

할 경우, 노후는 재직중 수입의 3분의 2 혹은 60∼70%의 수입만으로도 재

직중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재직중에는 

필요한 자녀교육비, 주택취득비, 근로에 수반한 제경비가 불필요하게 되어 

퇴직후 생활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퇴직후에도 종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수입 수준을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종전소득에는 상여금도 포함하여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여금

도 월수입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소득이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

다.

둘째, 종전소득이란 최종 급여가 아니라 가족을 가진 근로자의 대표적인 

연령대의 수준이라고 간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이란 명목소득이 아니라 순수하게 수령하는 실수령 금액이라

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근로기간중에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사회

보험료의 부담이 많은 것에 비해 노후에는 사회보험료의 부담도 경미하고 

세금도 경감되기 때문에 명목금액으로 종전소득의 60%는 실수령액으로 

보면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된다. 

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향

노사합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항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화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인 도입방향이 결정되

어 있다. 즉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보장하는 혜택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

다는 것이 대전제가 된다. 즉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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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기업연금제도 도입방향

(현행) (기업연금도입 후)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제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인퇴직계정 및 기타 적격저축제도 신설퇴직일시금

사내적립제도

＋

국민연금

 세제적격 기업연금(DB/DC)＋국민연금

  국민연금액은 DB 조정시 사용

  국민연금보험료는 DC 조정시 사용

[그림 7-3] 세제적격 기업연금제도의 운

기업

(계약자)

보험사

(보험자)

종업원

(피보험자/

수익자)
감독관청

(노동부, 국세청)

연금보험상품을 활용한 

퇴직소득 지급

기업연금보험 계약

보험료 납입

적
격
승
인
요
청

적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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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형 기업연금제도의 설계방안

가. 기본 방향 : 단계적 접근방식을 채용

기업연금제도는 자본시장, 공적사회보장, 노동시장 등 거시적인 경제변

수들을 포괄하는 매우 복합적인 제도이므로 단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하기

에는 무리가 따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퇴직금제도라는 기업연금

제도가 발전한 국가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존재하므로 단기간에 기업연

금제도로 전환하는 데에는 더더욱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제반 여

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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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3단계의 접근방식을 제안하고자 한

다. 먼저 1단계는 정착기로 적어도 향후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연금제도에는 자본시장, 연금수리인, 전산시스템 등 제반 하부구조가 

필요하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이들 하부구조를 정비하면서 현재의 불완전

한 기업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데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본다.

2단계는 확충기로 향후 3∼7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연금제도를 보다 다양

화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연금보장청(PBGC)의 

도입, 국제적 기준의 연금 회계기준의 도입 등 제도를 완비하는 작업이 필

요하다.

3단계는 통합기로 향후 7∼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단계

에서는 기존 기업연금제도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와 통합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보다 완벽한 3층보장체계를 구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완비할 필요가 있다.

1) 제도 준비기(1단계 : 3∼5년)

우선 기존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 제도

적 보완을 통해 기업연금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최근 확정갹출(DC)형 기업연금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자주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곧바로 DC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제도관리비용, 가입자의 이용 

편리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우를 보면 <표 7-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정급부(DB)형 기업연금제도의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반

면, DC형 기업연금제도의 비용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C형의 도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곧 DC형의 증가가 비용상

의 이점보다는 오히려 최근 미국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신경제 및 

자본시장의 활황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신경

제에 속하는 업종에 주로 DB보다는 DC형을 선호하는 젊은 층 근로자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DC형을 도입하기보다는 미국에서의 상황을 면 히 

검토, 자본시장의 발전 정도를 감안하여 향후 적어도 3∼5년 후에 DC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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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5> 인건비의 지출구성

(단위 : 달러, %)

1995 1996 1997 1998

총인건비 17.49(100.0) 17.97(100.0) 18.50(100.0) 19.00(100.0)

급  여 12.58( 71.9) 13.04( 72.5) 13.47( 72.8) 13.87( 73.0)

기업복지 4.91( 28.1) 7.94( 27.5) 5.02( 27.1) 5.13( 27.0)

유급휴가 1.12(  6.4) 1.14(  6.3) 1.16(  6.3) 1.20(  6.3)

보  험 1.14(  6.5) 1.09(  6.1) 1.10(  5.9) 1.13(  5.9)

기업연금 0.55(  3.1) 0.55(  3.0) 0.55(  3.0) 0.57(  3.0)

 -확정급부(DB) 0.30(  1.7) 0.26(  1.4) 0.24(  1.3) 0.25(  1.3)

 -확정갹출(DC) 0.25(  1.4) 0.29(  1.6) 0.30(  1.6) 0.32(  1.7)

법정복지 1.59(  9.1) 1.62(  9.0) 1.63(  8.8) 1.65(  8.7)

  주 : 1) 1998년은 1999년 3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2) 보험은 생명보험, 의료보험, 장․단기 소득보상보험 등을 포함함.

출처 : Alexis M. Herman & Katharine G. Abraham,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1986-99, BOL, March 2000.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본시장의 발전이 미약한 속에서 DC형

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노후소득 보장기능으로서의 기업연금제도의 기능

이 훼손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우선 현행 기업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

울이는 것이 최선의 정책적 선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연금제도의 본류

<표 7-6> 종업원의 DB/DC 선호도
(단위 : %)

연 령 층 확정급부제도(DB) 확정갹출제도(DC)

12∼24세 28 72

25∼34세 36 64

35∼44세 46 54

45∼54세 52 48

55∼64세 71 29

65세 이상 94  6

자료 : Eric Lofgren, “Workforce Management is New Discipline for the Future”, 

Compensation & Benefit Management, Wint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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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을 둔 제반 유인책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수급권 및 통산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기업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따른 단기간에 걸

친 급격한 비용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를 제대로 정

착시키기 위해서는 수급권 및 통산성을 확보하는 방안과 사업주의 비용 부

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

2) 제도 도입기(2단계 : 3∼7년)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DC형 및 복합형(hybrid) 기업연

금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DB형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연급보장청(PBGC)과 같은 지급보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단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미국에서 DC형의 급속한 발전은 

자본시장의 활황과 경제구조의 변화와 접한 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DC형의 허용 시점 역시 기본적인 하부구조의 완비뿐만 아니

라 중장기 자본시장의 전망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

다. 만약 자본시장이 저조한 시점에 DC형의 도입이 허용되는 경우 조기정

착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까지 임금채권보장기금에 의존하던 수급

권 보장을 미국의 연금보장청(PBGC)과 같은 지급보장기구의 설립을 통하

여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제도는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불

가피한 제도이며, 기업연금제도의 신뢰성은 개별 기업연금 재정의 건전성

과 함께 어떠한 지급보증제도가 설정되어 있는가에 의해서도 평가될 수 있

다.

<표 7-7> 주요국의 지급보증제도 운용 형태

구  분 미  국   국 일  본

보증대상 모든 기금의 해산 부정행위에 의한 해산 후생연금기금의+α

보증한도 최고한도 설정
Min{손실자산의 90%

    적립부족의 90%}

최저책임준비금의 

30%

재원충당

제도종료보험의 보험료 

운용수익

구상권 행사한 자산

사후적 전직역연금에 

부과
전기금의 갹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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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제도에 대해서는 수급권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과 자기책임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수급권 보호를 중시하여 보증대

상인 해산 사유의 범위도 넓으며, 보증액과 보험료의 부담 수준도 높은 편 

인 데 비해, 국의 경우는 자기책임을 강조하여 10% 상당의 자기부담 원

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제도 통합기(3단계 : 7∼10년)

3단계는 국민연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를 통합(integration)하는 단계로, 

이를 통해 비로소 완벽한 기업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연금제도의 안정적 운 이 필요하므로 적어도 항후 7∼10년 정

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7∼10년간 기업연금제도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후 공적연금제도와 통합하는 것이 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다 안전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무리하게 공․사 연금 통합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업연금제도의 발전 추이와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추이를 

점검하면서 제외국의 경험을 철저히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한 공․사 

통합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나. 퇴직금제도를 고려한 기업연금제도 설계모델(안)

기업연금의 재정방식은 근로자의 수급권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최대한 

탄력성을 둔다. 즉 급여 상승률을 고려하여 장래의 퇴직급부를 근속기간에 

걸쳐 평준화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정연령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의 특성에 따라 도달연령방식, 개인

평준방식의 적용도 가능하다. 이 때 특정연령의 결정방식은 평균 가입연령 

방식, 가입최저연령방식, 기업이 협정에 정한 연령 등이 있다. 

기업연금의 수급자격에 도달하기 이전에 퇴직 및 사망한 사람에게 어떠

한 급부를 행하는가는 제도설계 방법 및 사고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야 한다. 

기존 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이행한 제도에서는 정년퇴직자의 연금급부

만 인정하는 경우와 중도퇴직에 대해 일시금 급부를 포함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할 수 있다. 연금제도에서 중도 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중도 급부

는 종래대로 기업의 퇴직금제도에서 지급되므로 수령하는 종업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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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중도 급부를 연금제도에 포함하여 적립할 것인가

의 여부는 오로지 기업의 자금 준비, 세무처리 등을 고려한 뒤에 결정되어

야 할 문제이다.

<표 7-8> 기업연금제도의 설계모델 

적용범위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입사와 동시에 가입

정상퇴직연령 특정연령(예 55세)이나 연령대(예 55~60세)

급부 공식
급여비례방식: 퇴직시 기준급여 

급여액 산정기준: 근속연수

급부 기업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이 급부의 주 내용이 됨.

보충급부 사망, 재해보장을 특약형식으로 제공함.

급부의

상․하한

현행 퇴직금제도 급부수준 이상 

누진제 실시 기업의 경우 추가급부 가능

종업원 갹출 전액 사업주 부담, 합의에 의해 추가갹출 가능

수급권 근속 1년 이상시 부여 발생. 완전 연금수급권은 별도 결정사항

급부지급방법
연금지급 원칙. 일정액 또는 일정기간 한도로 퇴직일시금 허용.

종신연금이 바람직함.

<표 7-9> 기업연금제도 관련 세제

항  목 주 요 내 용

◦ 기업연금 보험료

   - 비인정 한도

   - 기업부담 보험료

     ․ 기업측

     ․ 근로자측

- 퇴직금 추계액 범위내

  ․(충당금＋종퇴/기업연금보험료) ≤ 추계액

- 기업연금의 보험료는 손금인정

- 근로소득에서 제외

◦ 기업연금 급부

   -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

- 퇴직소득세 과세

-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 과세

◦ 사업자 귀속 보험금 및 배당금 - 총수입금액에 산입

◦ 취급기관 

-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된 보험사업자

- 신탁업법에 의해 신탁업이 인가된 금융기관

-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해 허가된 위탁회사

◦ 임금채권보장기금 출연 경감 관련 
- 기업연금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임금채권보장기

금(임금총액의 0.2%) 경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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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연금제도 관련 세제

기업연금의 도입을 위한 관련 세제의 정비방안은 위의 <표 7-9>와 같

이 정리될 수 있다.

2) 기업연금제도로의 이행방식

우리나라의 기업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연금 설계시 개별 회사의 퇴직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퇴직금

제도와는 별도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많지 않은 경우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퇴직금제도가 존재하는 일본에서 기업이 연금제

도를 도입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퇴직일시금과의 관계이다. 

퇴직금 수준이 낮은 기업의 경우 퇴직금제도와 상관없이 기업재정상 기업

연금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퇴직금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 새로이 

기업연금을 도입하고자 할 때 퇴직금과 어떠한 연관 속에서 도입하는가는 

기업재정상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표 7-10>은 일본의 기업이 적격연금을 도입할 때 어떻게 퇴직금과 조

정하 는가에 대한 일본신탁협회의 조사 결과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퇴

직금과의 조정’이 85.7%로 ‘퇴직금과의 조정 없음’ 14.3%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기존의 퇴직금과 별도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한 곳은 7개사 중 1

개사에 불과하며, 나머지 7개사 중 6개사는 기존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기업연금으로 전환하여 적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일부 

이행’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부 이행’은 1,976건인 23.0%를 

차지하고 있다.

<표 7-10> 기업연금과 퇴직금의 조정(적격연금)
(단위: 건, %)

구  분 건  수 점유율

- 퇴직금과의 조정

   ․전부 이행

   ․일부 이행

- 퇴직금과의 조정 없음

7,351

1,976

5,375

1,229

 85.7

 23.0

 62.7

 14.3

전  체 8,580 100.0

자료 : 일본 신탁협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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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퇴직일시금이 존재하므로 기업연금 도입시 이를 고려한 제

도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퇴직금제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퇴직

급여충당금 누계액이 상당액에 이르므로 일시에 이행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이므로 상당 기간의 이행시기를 거쳐야 할 것이다. 이 때 이행방

식에는 크게 전면 이행과 부분 이행 방식이 있다. 

전면 이행: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를 전부 적격기업연금제도로 전환

일부 이행(橫割): 기존 퇴직일시금제도의 일정비율을 적격기업연금제도로 전환

일부 이행(縱割): 정년퇴직자 또는 장기근속자만을 적격기업연금제도로 전환

별도 신설: 기존의 퇴직일시금제도와는 별도로 적격기업연금제도를 도입 

전면 이행의 경우 기업측의 자금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나 소규모 기

업이나 신생 기업 등은 가능할 것이다. 전면 이행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모두 연금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히 일시금 선

택이 존재하고 있으며, 퇴직자는 연금이나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

급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일부를 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수급할 수 있는 연금 설계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년 이전의 중도 퇴직시에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일시금

이 지급된다. 

일부 이행의 경우 기존의 퇴직금 대상자 일부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일

부를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하면서 나머지 일부는  퇴직금제도에 잔류 또는 

중간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연

령 또는 근속연수를 단위로 하여 기업연금으로 이행비율을 달리하는 경우

이다. 이 때 장기근속자 또는 고연령자의 이행비율을 높게 하는 방식과 반

대로 저연령층의 가입비율을 높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이행의 경우 퇴직금제도에 잔류하는 부분은 향후 기업의 상황에 따

라 추가적으로 이행을 할 수 있다. 정년 또는 퇴직시까지 잔류하여 부리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 다만 중간정산제가 근로자의 요청이 있

을 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일시적 자금이 필요할 때 또는 장래 

수급권이 불안한 경우 등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함으로써 재직시 퇴직

급여충당금이 정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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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연령에 따른 부분 이행방식(예)

기
업
연
금
가
입
비
율

  퇴직금 잔류 퇴직금 잔류

기업연금 가입 기업연금 가입

연령 정년 연령 정년

(고연령층 고이행비율 방식) (저연령층 고이행비율 방식)  

하지만 이는 퇴직급여충당금 재원이 기업연금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퇴

직후 소득안정이라는 기존의 퇴직금제도나 기업연금제도의 취지에 역행하

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직중 중간정산액을 기업연금으로 흡

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이행에는 횡적 이행과 종

적 이행이 있는데, 횡적 이행은 정년퇴직금뿐만 아니라 중도퇴직일시금도 

포함하여 전체 퇴직금의 2분의 1을 기업연금으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년퇴직금에서 기업연금으로 이행된 부분은 연금 지급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시금 선택 규정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 이 때 정년퇴직

자가 일시금을 선택하면 종래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업연

금에서 지급되고, 회사의 퇴직금제도로부터 지급되는 나머지 2분의 1과 합

쳐 100%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된다. 중도퇴직자에게는 종래와 같은 금

액의 일시금이 2분의 1은 기업연금에서, 나머지 2분의 1은 회사의 퇴직금

제도에서 지급된다.

횡적 이행으로 일부 이행한 경우 기업은 직접 지불하는 퇴직금의 잔여부

분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을 설정하게 되며, 퇴직금의 2분의 1이

행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은 이행 전의 2분의 1이 되며, 이것을 

초월하는 퇴직급여충당금, 즉 이행부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7년

간에 걸쳐 상각을 허용할 수 있다. 횡적 이행으로 일부 이행하는 경우 이행

비율은 퇴직금의 일정비율, 즉 2분의 1 내지 30%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

으로 적용 가능한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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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자금을 계획적으로 적립하여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제고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연금으로 적립하는 부분의 비율이 높으면 높을

수록 바람직하다. 그러나 기업연금으로 적립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자금 부

담이 가해지게 되며, 따라서 기업연금으로의 이행의 주목적이 자금 부담의 

평준화에 있다면 퇴직금 중 일정비율을 적립하는 것만으로도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부 이행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에 의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자금 부담의 평준화 양쪽을 모두 고려한 절충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비율의 연금화가 타당한가는 종업원의 연령구성, 퇴직금의 지급

전망, 자금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면 된다.

<표 7-11> 퇴직금의 기업연금제도로의 이행방식(일본의 사례)

구 분 전면 이행
일부 이행

(일정비율)

일부 이행

(정년퇴직자만)
별도 신설

이

행

후

퇴
직
금
제

정년

퇴직

현행 퇴직금제도

를 폐지하기 때문

에 급여가 없음

현행 퇴직금의 일

정비율을 일시금으

로 급여

이 부분을 이행하

기 때문에 급여가 

없음

현행 퇴직금을 일

시금으로 급여

중도

퇴직

상동 상동 이 부분은 이행되

지 않으므로 일시

금을 급여

상동

연
금
제
도

정년

퇴직

원칙적으로 연금

급여

현행 퇴직금의 일

정비율을 원칙적

으로 연금급여

원칙적으로 연금

급여

신설될 부분을 연

금급여

중도

퇴직

현행 퇴직금을 일

시금으로 급여

현행 퇴직금의 일

정비율을 일시금

으로 급여

이 부분은 이행되

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없음

신설될 부분을 일

시금으로 급여

퇴

직

조정

유무
유 유 무 무

퇴
직
급
여

충당

금

편입

신규로 편입할 필

요가 없음

이행후의 기준까지 

편입할 수 있음

현행의 기준까지 

편입할 수 있음

현행의 기준까지 

편입할 수 있음

퇴
직
급
여

충당

금

편입

전액 처분 이행후의 기준까지 

계산하여 누적한

도 초과액은 처분

처분 불필요. 정년

퇴직자 발생시에 

정산처리를 요함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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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산제도의 도입

가) 통산제도의 정의

일반적으로 전직을 되풀이한 종업원은 동일한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 종

업원에 비해 급부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 통산제도란 전직을 되풀이한 

종업원에게도 연금급부를 통산함으로써 일정한 급부 수준을 확보하기 위

한 조치이다. 급부형제도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통산의 확보는 기술

적 과제가 많다. 연금제도의 급부 수준은 각기 상이하다는 점, 급부에 대응

하는 비용의 계산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통산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나) 선진국들의 통산제도 현황

향후 점점 인력의 유동화가 예상되는 속에서 기업연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가는 데에는 통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개인의 

지분이 확정되지 않은 급부형제도의 통산의 확보는 제외국에서도 과제이

다. 이 과제를 네덜란드에서는 독자적인 연금통산제도에 의해 해결하고 있

다. 즉 네덜란드에서는 연금기금이 (전직 전의)기업에 종업원이 (전직 전

의)회사에서 획득한 현가상당액(물가상승을 가미)을 반입함으로써 연금을 

통산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최종급여비례연금의 경우 전직 전의 기업

이 임금상승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일본에서도 일부의 적격연금제도에서 

포터블제도(전직 전의 기업에게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급부원자를 이관하고 

퇴직시에는 가입원기간을 통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다)로서 연

금통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직자를 받아들인 기업측의 부담이 크고, 

동일 기업 그룹 내 등의 한정적인 이용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중도탈퇴자의 가산 부분과 같이 탈퇴일시금을 

연합회에 이관하여 연합회로부터 종신연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미국의 IRA(개인퇴직연금계정)와 같이 개인별로 퇴직금계정을 설정, 원자

를 풀로 하여 퇴직시까지 운용하는 방법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는 연금 지급요건으로서 대부분의 제도에서 15∼20년의 근속

이 필요하다. 그러나 오늘날 인력의 유동화 및 다양한 고용형태 등을 고려

하면 통산의 확보와 동시에 지급요건의 기간 단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하다.

다) 세부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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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법정 퇴직금제도에서는 근속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

이 발생하므로 이직시보다는 오히려 기업의 도산시 수급권 문제가 심각하

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근속 1년에 완전한 수급권을 부여하는 방식

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당히 관대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연금 지급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연금 지급의 활성화를 통한 

노후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도산 및 이직시 수급권에 대한 

조항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일시금 수령도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세제상 우대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임금채권보장기금이 존재하므로 기업도산 및 중도퇴직시 기본생활보

장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퇴직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도산 및 중도퇴직시에도 계속적으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즉 통산제도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미국과 같이 갹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과세이연이 가능한 개인퇴직계

정을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일반 

개인퇴직연금계정(IRA)은 자 업자 등 기업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급부제도(DB), 확정갹출제도(DC), 개인퇴직연금계

정(IRA)은 기업연금제도의 다원화에 대비, 각 종류별 계정 설정을 의미하

며,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업별 퇴직금제도의 차이에 따른 퇴직급부금의 차이는 전 직장의 퇴

직금제도를 기준으로 이직자의 이직 전 기업에서의 기업연금 적립금을 정

산과정을 거쳐 일시금으로 전 직장의 기업연금 자산에 불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는 이직자는 퇴직후 새로운 기업에 취직하기 전까지 전 

직장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소비하지 않고 개인퇴직연금계정(IRA)에 

입금함으로써 계속근무를 인정받는 제도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즉 이직 전

의 직장에서 5년간 근무하여 1,000만 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

람이 새로운 기업에서의 퇴직금제도하에서는 500만 원의 가치밖에 인정받

을 수 없는 경우 이직 전의 근무기간을 2분의 1만 인정하는 정산방법을 고

려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퇴직연금계정(IRA)이 있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잦은 이직에 따라 

연금수령 근속기간의 부족에 따른 연금수급 자격 미달을 해소할 수 있으

며,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금이 연금자산으로 들어오므로 연금자산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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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개인퇴직연금(IRA)제도 도입 개념도(안)

개인퇴직연금계정

일반 개인퇴직연금계정 기업연금 개인퇴직연금계정

확정급부형 

개인퇴직연금계정

확정갹출형 

개인퇴직연금계정

캐쉬벨런스 

개인퇴직연금계정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도퇴직시에도 생계유지 및 긴급자금 등 목돈에 대한 수요를 무

시할 수 없으므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결혼, 주택구입, 재해 등)에 한해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기업연금제도 가입기관 및 개인퇴직연금계정(IRA) 

등으로부터 퇴직금의 일정한도 내에서 약관 대출을 인정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퇴직일시금 수요에 대한 심리적 유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

다. 또한 필요시에는 중산정산 금액을 반환할 수 있는 제도(반환퇴직금제

도의 설정 등)를 마련하여 노후 생활자금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유

인책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즉 정착단계에서는 퇴직일시금 수령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림 7-6] 개인퇴직연금계정을 통한 통산성 확보방안(예시)

〈개인퇴직연금계정이 없는 경우〉

    일시금수령           일시금수령      일시금수령

근속기간 소멸 근속기간 소멸 근속기간 소멸 근속 5년인정

A기업 B기업 D기업

입사               5년               10년              15년              20년

C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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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연금계정이 있는 경우〉

A기업 B기업 D기업

입사               5년               10년              15년              20년

C기업

근속 4년 인정 근속 5년 인정 근속 6년 인정 근속 5년 인정

정산
4년

정산
9년

정산
9년

근무조건
A기업〈 B기업

근무조건
A기업=B기업

근무조건
A기업 〉B기업

4) 사업주의 비용 부담 완화방안

원활한 기업연금제도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완화

해 줄 필요가 있다. 현재 사내에 적립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대

부분 운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종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

우에도 대출과 상계되어 있으므로 기업연금제도로 이행함에 있어서 사업

주의 비용부담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계

정에 대한 40%의 세제 혜택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그 대신에 기업연금

제도에 갹출되는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 전액 손금산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

다. 제외국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갹출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금산입을 인

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연금제도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근무채무(PSL)를 적립하는 데

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따라서 PSL에 대해서는 5∼7년(제도가 확립

되는 기간)에 걸쳐 상각하도록 특별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한 후에 자금여력

이 없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DC형의 일종인 종업원지주

제도를 허용하여 벤처기업 등의 인재 유치 및 자금 부담 완화를 지원해 줄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DC형의 운용에 대한 노하우를 쌓을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지원할 수도 있다. 현재 

많은 벤처기업에서 자사주 형태로 주식을 지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종업원지주제도의 운 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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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퇴직금제도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한 

세제정비방향

1. 퇴직금 관련 세제정비의 필요성

가. 퇴직금 및 연금제도의 과세체계의 개요

퇴직금 및 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후 노후생활을 안정적으

로 보장함으로써 사업장에서의 근로의욕을 장려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근

로복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퇴직금 및 연

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동 적립기간중의 인플레이션

에 의한 구매력 상실, 연금기금에 대한 불안 심리, 일시금 형태의 유동성 

선호 등 연금제도의 저해요인을 상쇄시킬 보완장치로서 선진국에서는 기

업연금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연

금세제 혜택에 대하여 세수의 상실로 인한 재정 수입의 감소, 근로자의 도

덕적 해이1), 과세 형평성 저해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경우도 있다.

연금제도에 대한 과세 체계는 3단계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즉 노후생활 

자금의 적립단계인 보험료 또는 갹출금의 불입단계, 갹출된 기금을 투자 

운용하는 단계인 수익발생단계 및 퇴직 후에 동 기금을 수취하는 소득수취

단계로 분류한다. 세분하여 살펴보면 갹출단계는 미래 연금소득의 지급 또

는 수취를 목적으로 직장단체, 회사 또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료나 갹출금 

1) 뉴질랜드에서는 근로자들이 우발적 임의사유에 의해 연금을 찾아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연금세제 우대조치를 철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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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적립하는 단계로서 현금 등의 갹출금이 연금기금으로 투입되는 단계

이므로 일본에서는 ‘입구세제’라는 표현을 쓴다. 적립된 보험료 등에 의해 

조성된 신탁재산 등의 운용으로 인해 손익이 발생하는 단계는 수익발생단

계로서 기금에서 운용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함에 따라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향이 있다. 퇴직 후에 급부를 받는 방식은 연금과 

일시금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일시금보다는 연금소득에 대해 유리한 

세제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출구세제’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림 8-1]은 연금과세체계 및 과세유형을 도표화한 것으로 각 단계별 

과세 여부에 따라 EET형과 ETT형 외에 TTE형, TTT형 등의 다른 유형

도 존재가 가능하다. 여기서 E(Exempt)는 소득공제가 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을 의미하고, T(Taxed)는 과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8-1] 연금과세 체계 및 과세 유형

나. 퇴직금 관련 세제정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선진외국과 달리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았고, 근로기

준법에 의해서 의무화되고 있는 법정 퇴직금제도2)를 시행하고 있다. 법정 

2)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갹출 주체 수급 주체연금기금

입구세제

갹출 주체에 대한 소득 

공제 또는 손금산입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이자, 배당,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출구세제

수급 주체에 대한 

소득세 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EET형과  세+ + =

소득공제 과  세 ETT형과  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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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지급 재원은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자

는 이 재원을 사내적립 또는 사외적립방식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사내적립

은 기업 내부에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장부상으로 적립하는 것을 말하며, 사

외적립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퇴직보험이나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퇴직신탁에 가입하거나, 혹은 법인세법 시

행령에 의해서 손금인정되는 생명보험 사업자의 단체퇴직보험3) 또는 은행

의 종업원퇴직신탁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의 퇴직금 혹은 기업연금에 관한 세제 부분은 설정한 제도가 어떠한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의 세제가 다르다. 

즉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기업의 경우에 사내적립방식을 사용하느냐 혹은 

사외적립수단인 단체퇴직보험 혹은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이냐에 따라 그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기업연금은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의 세제 내용

이 다르다. 사업주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매년의 갹출금, 부채

로 적립해야 하는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자소득 부분 등에 대해서 어떠한 세제가 적용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근

로자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의 갹출에 대응하여 매년 부담하는 갹출금, 갹

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부분 및 연금소득에 대해서 어떠한 세제를 

적용할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퇴직금제도 혹은 기업연금제도의 세

제는 노사간의 갹출금 분담방식이나, 사업주의 퇴직부채의 금액 산출에 대

해서 어떠한 회계방식을 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본고에서는 법정 퇴직금제도와 관련되는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

보고, 선진외국의 기업연금 세제를 참고로 하여 세제정비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퇴직금 관련 회계제도는 사업주의 퇴직비용 및 퇴직 부채, 이에 

따른 세액 산정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부록에서 별도로 다루

고자 한다.

‘근속연수×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정 기준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를 퇴직금누진제라 부르고 있으며, 1998년 IMF 

이후에는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토록 하

다.

3) 단체퇴직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정식 명칭이고, 실무에서는 종업원퇴직적립

보험, 줄여서 종퇴보험이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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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금 관련 세제의 현황 및 문제점

가. 퇴직금 관련 세제의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내에 설정하거나, 단체퇴직보험이나 종업원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사외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 사외에 위탁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우리나라의 퇴직금 세제는 

기본적으로 EET형이다. 아울러 1999년 퇴직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수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연금소득

세제가 없었으나, 정부는 200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퇴직보험에서 연금

으로 받을 경우 2001년부터 연금소득으로 종합과세하는 세제 체계로 전환

하 다. 이와 더불어 법정 퇴직금의 지급 재원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세제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1) 갹출 주체인 사업주에 대한 입구세제

법인세법상 사업주의 퇴직금 재원 갹출방법은 사내적립제도인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과 사외위탁제도인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 퇴직보

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등에의 가입이 있다. 정부는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내적립에 대해서는 퇴직금 추계액의 40%4)까지만 퇴직

급여충당금 적립액을 손금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사외위탁에 대해서는 전

액 손금인정을 해주고 있다.

사내적립액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는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서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

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를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해 법인이 퇴

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의 총급여액 기준과 누적

액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

4) 과거에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1949년∼73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또는 

50%(1973년∼98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까지 손금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으

나, 사외위탁을 장려하기 위해 1999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의 개정을 통해 

손금인정 한도를 40%로 축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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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다. 

한도액 = Min (①, ②)  

① 총급여액 기준 =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10% 

② 누계액 기준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 × 40% + 퇴직금전환금 기말잔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 장부상 퇴직급여충당금 기초잔액-전기충당금부인액-기중 지급액

한편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사외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관련 세

법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사외위탁을 활성화시키도록 하

다.5) 즉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외에 

적립하는 단체퇴직보험, 종업원퇴직신탁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및 부금은 복리후생비의 일부로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 다.6) 손금산입 한도의 구체적인 내

용은 아래와 같다.

한도액 = Min (①,②)

① 추계액 기준 = (퇴직금추계액 - 당기말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세무상 단

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

② 예치금 기준 =
당기말 단체퇴직보험예치금 잔액-세무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

액
※

※전기말 대차대조표상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당기중 단체퇴직보험금수령 및 

해약액-유보잔액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기업연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서 적격요

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 데 반해 우리나라 세

법 관련 규정에는 이러한 적격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후 사업자가 보험금 등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담보로 제공한 경우 담보제공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 상당액과 보험계

5) 종업원퇴직보험(단체퇴직보험)에 대하여는 1976년부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손금인정하 으며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대하여는 1997년부터 법

인세 시행령 제45조를 근거로 손금인정해 오고 있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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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은 총수

입금액에 산입토록 하 는바, 이 제도는 부분적인 세제적격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은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두

고 있지 않는 데 반하여,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은 근로기준법 제3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법정 퇴직금제도를 사외

위탁한 것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서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

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또는 부금이라고 명시하여 세제적격 요건을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포

괄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퇴직일시금의 금액이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간

의 단체협약에 의해서 사전에 결정이 되며, 퇴직금 지급을 위한 비용을 사

업주가 전액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외국의 확정급부형 기업연금과 유사하

다.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경우 기금의 운용 수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업주의 수입으로 산입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의 

2에서는 단체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보험계약의 보험 차익과 퇴직일시금

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토록 하 다. 아울러 소득세

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에서는 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법인 

또는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관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

우 당해 배당금을 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토록 하 다. 위와 같은 규

정은 보험 차익과 신탁 이익은 차후 근로자의 퇴직시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부담 주체인 사업주의 퇴직금지급 부담을 경감시켜 주므로 사업

주의 소득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운용 수익은 직접 사업주에

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추후 보험료의 정산에 사용될 재원이므로 실질적

으로는 운용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3) 수급 주체인 퇴직자(중간정산자)에 대한 출구세제 

퇴직금제도에 관한 출구세제는 과거 퇴직일시금에 관한 퇴직소득세만이 

존재했었다. 1999년 3월부터 판매 개시된 퇴직보험은 퇴직일시금을 연금

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 고,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2000년 하반

기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01년 1월부터 연금소득세제를 도입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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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일시금 형식의 퇴직소득은 기존의 퇴직소득세 체계와 유사하게 분

류과세7)하도록 하 고, 연금 형식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액의 10%

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등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토록 개

정하 다. 동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그림 8-2]와 같다.

퇴직소득세를 분류과세로 정한 취지는 종합과세에 비해 저율의 경과세

를 하고자 한 것으로서 비과세의 범위가 넓고, 폭 넓은 소득공제가 허용되

며, 근속연수로 나눈 과세표준에 대해 기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

로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해 줌으로써 

세액 부담을 크게 줄여 주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퇴직연금소득세

제를 도입하면서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해 주는 제도를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하 다.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항목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

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8)이며, <표 8-1>과 같이 분류될 

[그림 8-2] 연금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의 과세 흐름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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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묶음효과(bunching effect)의 과중한 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초과누진세율 구

조하의 종합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말한다. 아울러 묶음효과는 결집효과라고도 하며 과세 기간의 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에게 과중한 세액을 부담시키

는 효과를 말한다.

8)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9) 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0. 9)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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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또한 비과세 퇴직소득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받는 장해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

하여 지급받는 각종 연금 등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다10).

<표 8-1> 퇴직소득 관련 항목 분류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것 퇴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

①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

②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③ 퇴직보험의 보험금

④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금

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⑥ 해고예고수당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받는 것

이 아닌 것

   (예)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근로소득으로 간주

퇴직소득세의 과세체계는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 제22조 제2항, 제5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표 8-2>에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세액이 산출

된다. 

이 표에서 급여비례공제11), 근속연수 공제12), 퇴직소득산출세액공제

액13)은 각각 각주로 설명하 다.

한편, 퇴직연금을 종합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퇴직연금 수령시 퇴직

일시금으로 간주하여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던 방식에서, 국민연금 및 

10) 소득세법 제12조

11) 급여비례공제의 산출은 다음과 같았으나, 2001년부터 재경부는 명예퇴직수당 등

에 대하여 일반퇴직소득과 동일하게 공제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되, 2003년부터

는 50%에서 25%로 축소하고 2005년에는 이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하 다

구            분 공 제 액

① 일반적인 퇴직급여 퇴직급여액 × 50%

② 명예퇴직수당

퇴직급여액 × 75%③ 경 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

12) 근속연수별 공제액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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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t년) 공제액(원)

0＜t≤ 5 300,000×t

5≤t＜10 1,500,000＋ 500,000×(t－5)

10≤t＜20 4,000,000＋ 800,000×(t－10)

20≤t＜∞  12,000,000＋1,200,000×(t－20)

13) 2005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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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2>  퇴직소득세 과세절차

퇴  직  급  여  액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 퇴 직 소 득 금 액

- 퇴 직 소 득 공 제  급여비례공제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    율  퇴직소득과세표준/(근속연수×기본세율×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Min(240,000×근속연수, 퇴직소득산출세액×50%)

= 퇴직소득결정세액

개인연금 수령액과 함께 묶어 연금소득세를 종합과세하는 연금과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과 대등하게 소득세법

상 단일 세목으로 연금소득을 정의하고 종합과세하게 됨을 의미한다. 연금

소득에 대한 과세 절차는 아래와 같고, 연금소득공제금액은 연금수익금액

별로 차등 적용14)한다. 연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연금지급기관이 담당

하며, 지급시 10%의 세율을 우선 적용토록 하 다.

연금수입금액 :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

- 연금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의 50%(한도 600만원) 수준

= 연금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 가산되어 과세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외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해지환급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나.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

현행 퇴직금 관련 세제의 문제점으로는 세법상 세제적격 기준에 대한 규

14) 연금수입금액별 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한도 : 600만원/년)

연금수입금액 공제액

      0＜χ≤ 250만원    χ(전액공제)

250만원≤χ＜500만원 2,500,000+(χ-2,500,000)×40%

500만원≤χ＜900만원 3,500,000+(χ-5,000,000)×20%

900만원≤χ＜2600만원  4,300,000+(χ-9,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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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고, 입구세제상 추계액의 40%까지의 사내적립에 대해 손비인정해

주고 있으며,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가 퇴직연금보다 유리하여 연금세제

로서의 한계점이 있으며, 다양한 임의 기업연금제도15)에 대한 세법상의 기

준이 미비한 점을 들 수 있다.

1) 세법상 세제적격기준에 대한 규정의 부재

연금 특성상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구매력 상실 등의 불이익을 보

상해 줄 세제 혜택을 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부여하기 위해서는 세법상 

명확한 적격기준의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구분에 대하여 세제 혜택의 

내용도 차별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도

록 하 다.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은 세제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세제적

격기준이 아니라 퇴직보험 등의 적립을 법정 퇴직금제도의 설정으로 간주

하기 위한 기준이므로, 사실상 기업연금에 대한 세법상 세제적격기준은 없

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의 주요 요건16)은 아래와 같다.

① 퇴직근로자는 퇴직보험 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직접 일시

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②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인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

③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

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될 수 없을 것

④ 보험사업자 등이 퇴직보험 등의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

험자 등에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할 것

⑤ 보험사업자 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

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 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등.

2) 입구세제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는 현재 사업주가 전액 부담

15)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이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해서 자율 적용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말한다.

16)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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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세제는 사업주와 관련된 부분만 있다. 

즉 사업주의 퇴직금 지급재원 마련을 위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사내

적립을 할 경우에는 추계액의 40%까지 손비인정을 해주고 있다. 즉 법인

이 퇴직급여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총급여액 기준과 누적액 기준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되

어 있다.17)

우리나라 기업의 사외적립률은 48% 정도로 추정되며,18) 이는 1998년 

말까지 적용되었던 세법상 손금인정 한도인 50%에 근접하고 있다. 한편,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의 비율은 기업의 부담 가중과 근로자의 수

급권 보장이 상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손금인정비율을 상향 조정하

면 기업의 자금 부담은 완화되나, 종업원에 대한 수급권 보장은 약화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사내적립에 대해서 일정 한도까지 손금 한도를 인

정하는 것은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는 하나 근로자의 

퇴직부채의 체계적인 관리(Asset Liability Management:ALM)를 저해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출구세제상의 문제점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리되어 각각 개별적으로 과세되던 연금소득을 새로운 연금과세 체계로 

통합운 하기로 하 다. 동 세법 개정은 장기적인 연금과세 체계로 바람직

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퇴직일시금제도가 병존하는 현 여건에서 세

액 부담이 연금 지급기간 등에 따라 일시금 선택시의 세액 부담보다 클 경

우가 있어 연금 유인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법의 개정 과정에서 이의 문제점을 인식한 

재정경제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 중 산출세액의 

50%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2005년부터 폐지하기로 하

다. 세액 부담의 비교를 위하여 법정 퇴직금을 전액 퇴직보험으로 운용하

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이 정년 퇴직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와 연금으로 

받을 경우를 비교해 보자.

17)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0조

18) 한국노동연구원 ｢기업의 퇴직금제도 운 실태조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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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정은 근로자가 퇴직일시금 100,000,000원을 현행 소득세 기준으

로 받는 경우(①), 2005년부터 적용될 소득세 기준으로 받는 경우(②), 연

금으로 받되 10년간 분할해서 받는 경우(③), 20년 분할해서 받는 경우

(④), 30년 분할해서 받는 경우(⑤)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연금

으로 받는 경우 퇴직연금 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종합소

득공제는 일괄적으로 2,600,000원으로 하며, 연금으로 받는 경우의 소득세

는 각 연금액에서 공제될 세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이다. 할인율은 

10년의 경우 7.78%, 20년의 경우 8.05%, 30년의 경우 8.3%를 적용하 다. 

이 할인율의 적용기준은 2000년 11월 29일 현재 국채이자율을 무위험이자

율로 사용한 것이다.

<표 8-3> 대안별 결정세액의 현재가치 비교

대    안 ① ② ③ ④ ⑤

결정세액 1,600,000 3,200,000 4,729,230 2,691,564 1,922,699

<표 8-3>에서와 같이 현행 세법 기준으로 일시금을 선택하는 것이 세

액 부담이 가장 적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20∼30년의 장기로 받을 경

우에 2005년 개정될 세법 기준의 퇴직일시금의 세액보다는 유리하다. 물론 

부담세액은 할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할인율이 낮다면 연금 수

령시의 부담 세액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사례분석은 

퇴직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의 여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 수령시의 부담 세액은 더욱 높아지

게 될 것이다.

부담 세액에 대해 할인율 및 일시금 기준의 수령 금액을 기준으로 민감

도를 분석해 보면 현행의 퇴직소득세 과세형식보다 연금소득세 과세시 세

액 부담이 커지며, 퇴직소득세 개정시에도 연금수령 기간이 짧으면 세부담

이 크므로 연금 유인효과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8-4〉 금액 및 할인율별 부담세액의 현재가치 비교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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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6.5% 8% 9%

일시금 1억원 1.5억원 2억원 1억원 1.5억원 2억원 1억원 1.5억원 2억원

① 1,600 5,850 4,100 1,600 5,850 4,100 1,600 5,850 4,100

② 3,200 5,700 8,200 3,200 5,700 8,200 3,200 5,700 8,200

③ 4,502 10,631 19,627 4,766 11,615 20,826 4,929 12,221 21,566

④ 1,884 6,314 10,825 2,667 7,102 13,255 3,122 7,557 14,856

⑤ 696 4,979 9,406 1,733 6,172 10,633 2,377 6,841 12,337

[그림 8-3] 금액 및 할인율별 부담세액의 현재가치의 도표

4) ‘근로자의 퇴직보험 등에의 추가갹출’ 및 ‘확정갹출형 연금제도’에 대

한 세제의 미정비

현행 세법에는 퇴직금의 사내적립과 사외적립인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

금신탁과 단체퇴직보험 및 종업원퇴직신탁에 대한 세제만이 명시되어 있

다. 따라서 근로자가 기업이 갹출하는 보험료 등에 추가하여 자신이 보험

료를 부담(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하는 경우나, 기업주가 퇴직

금제도에 추가적으로 미국식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

ship Plan:ESOP)19) 등을 포함한 확정갹출형(defined contribution) 기업

19) 종업원과 기업주가 공동으로 혹은 기업주 단독으로 기금을 갹출하여 주로 우리사

주를 구입하여 적립하 다가 종업원이 퇴직시에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서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으로 취급한다.

 

0

5.000.000

10.000.000

15.000.000

20.000.000

25.000.000

1억 1.5억 2억 1억 1.5억 2억 1억 1.5억 2억

퇴 직 일 시 금

부
 담

 세
 액

퇴직소득세(현행) 퇴직소득세(개정) 10년 수령 20년 수령 30년 수령

6.5 % 8.0 % 9.0 %

퇴직소득세(현행) 퇴직소득세(개정) 10년 수령 20년 수령 30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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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에 관련 세법에 따른 세제 혜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발적인 기업연금제도 도입 및 확산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3. 주요 선진국의 기업연금세제 비교

가. 세계적인 세제 개혁 동향 

현재 세계 각국은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부(富)의 창출 기반

이 제조업에서 세금의 징수가 어려운 지식산업 및 서비스산업으로 전환되

어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기업활동의 세계화와 인터넷의 국제화에 

따른 조세 회피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20세

기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함에 따라 미래에 

예정된 채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반면, 근로의욕 저하와 인구의 

구조적 변화로 재정 파탄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세제 개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세제 개혁의 주요 방향을 살펴보면, 과세당국간 협조를 통하여 세금 회

피를 막고 세수를 확보코자 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세수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의 세율을 인하시키고 새로운 세수인 재산세, 

서비스산업 등의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세제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미국 재무장관이었던 로렌스 서머스는 세계무역기구(WTO)

와 유사한 세계조세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 다. 연금제도와 관련된 세제 

개혁의 내용으로는 많은 나라에서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제도의 민 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각국의 주요 세

제 개혁 동향은 <표 8-5>와 같고, 아래에서는 본고의 핵심과제인 주요국

의 기업연금세제의 개요와, EET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미국과 ETT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일본의 기업연금 세제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8장 퇴직금제도 개선 및 기업연금제도 도입에 대비한 세제정비방향 219

<표 8-5> 각국의 세제 개혁의 주요 내용 및 효과20)

국가 세제 개혁 내용 효  과

독일

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민 화 유도

② 상장기업 양도소득세 폐지 원활한 산업구조조정 유도

③ 법인세율 및 근로소득세율 인하 근로의욕 고취, 실업 완화

미국 법인세율 및 근로소득세율 인하 근로의욕 고취, 실업 완화

국 주식거래세율 인상 세수 확보

이스

라엘

① 주식양도세, 이자소득세, 재산세 등의 신설 과세 기반을 재산 역으로 확대

② 근로소득세율의 저하 근로의욕 고취, 실업 완화

나. 주요국의 기업연금 세제 개요

1) 과세 체계

각국의 기업연금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험료 혹은 갹출금의 불입단계에

서의 보험료 혹은 갹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이연과 같은 입구세제, 적립

된 기금으로 발생하는 운  수익에 대한 과세 및 출구단계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등으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입구 및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소득수취단계인 출구에서만 과세하는 EET형이 고전적이

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별 과세 체계는 <표 8-6>

과 같다.

<표 8-6> 주요국의 과세 체계21)

과세형태 국  가 과세형태 국  가

EET
 한국, 미국, 국,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스위스, 독일

TTE 뉴질랜드

ETT 스웨덴, 일본

TTT 호주

20) 한국경제신문 2000년 7월 17일자 신동혁 전문기자 기사, “세계는 지금 세제개혁

바람”.

21) 전춘옥 외 2인, 『고용관행의 변화에 따른 퇴직급여 회계와 세무에 관한 연구』, 

한국상장회사협의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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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담 주체의 입구세제

기업연금의 보험료 혹은 갹출금은 기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종업원이 분담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입구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갹

출금인 비용을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와, 종업원에 대한 소득으로 볼 수 있

는 이 금액을 종업원에게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그리고 종업원이 사업주

의 갹출금과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납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

할 것인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미국, 일본, 국 및 독일의 과

세 방법은 <표 8-7>과 같다.

<표 8-7> 주요국의 입구세제 비교

구분
사업주 갹출분

근로자 갹출분
사업주 근로자

미국
한도내

손금산입1) 근로자소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소득공제 없음3)

일본
전액 

손금산입

적격연금: 소득으로 간주하되 지급시까

지 과세이연

적격연금

:50,000엔 한도 소득공제

후생연금: 사회보험료로 간주하여 소득

세 비과세

후생연금

:사회보험료 소득공제

국
한도내

손금산입2)

근로자소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단,근

로자 연수입이 ￡82,200초과분은 과세)

급여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독일
전액

손금산입

준비금과 공제기금

: 소득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준비금과 공제기금

: 소득공제 없음

연금보험과 직접보험

: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연금보험과 직접보험

: 한도내 소득공제

주: 1) ① 사업주 갹출한도

        : DC형의 경우 Min(급여총액×25%, $30,000)을 상한으로 갹출

      ② 근로자 갹출한도 

        : DC형의 경우 $10,000을 상한으로 갹출

      ③ 소득공제 한도: 연급여의 15% 

    2) 근로자 연수입 ￡82,200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인정

    3) 401(k)의 경우 비과세한도액($10,000)까지 소득공제 인정

3) 수급 주체의 출구세제

기업연금의 수급단계의 과세는 퇴직시에 일시금으로 받느냐 혹은 연금

으로 받느냐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종업원이 퇴직 전에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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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종업원에 대한 귀속분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혹은 연금으로 받느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미국․일본․ 국 및 독일의 과세 체계는 <표 

8-8>과 같다.

<표 8-8> 주요국의 출구세제 비교

구 분
퇴  직 사  망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미 국
과세

(본인 갹출분 제외)

과세(본인갹출분 

제외)

소득세 과세

($5,000 공제) 소득세 및 상속

세 과세DC형:연간 급부

액 한계 있음
1)

$600,000 초과시 

상속세 과세

일

본

적격

연금

근로자갹출분 공

제후 퇴직소득으

로 간주하여 과세

공적연금 등 공제

후 잡소득으로 간

주하여 과세

상속세 과세

(￥5,000,000×법  

정상속인 상당액 

공제)

상속세 과세

(￥5,000,000×

법정상속인 상당

액 공제)

후생

연금

퇴직소득으로 간

주하여 소득세 

과세

공적연금 등 공제

후 잡소득으로 간

주하여 과세

비과세 비과세

 국 전액 비과세 전액 과세 비과세 소득세 과세

독

일

준비금 및 

공제기금

소득세 과세 Min(연금액 40%,

6,000DM)비과세
-

소득세 과세

연금기금

및

직접보험

소득세 과세

(12년 이상 유지

계약은 비과세)

원금 상당액 공제

후 과세

사업주갹출분

 :소득세 과세

근로자갹출분

 :상속세 과세

LT사업주갹출분

 :소득세 과세

근로자 갹출분

 :상속세 과세

주 : 1) Min ($130,000, 과거 가장 높았던 3년간 급여평균)

       → 한도초과 수급액에 대해 15%의 규제세 과세.

다. 미국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미국은 EET형의 세제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로서, 기업연금제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한 임의 제도이면서도 가장 다양한 형태로 발전한 것으

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

ment Income Security Act:ERISA)에 의해서 종업원간의 형평성이나 수

급권 등을 엄격히 감독하고, 내국세법(IRC)에 의해서도 종업원간의 형평성, 

수급권 등의 적격요건을 정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부

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Form 5500 등 세제적격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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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국세청 및 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도 가능

하며 이 경우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세제적격 요건

세제적격 요건은 내국세법(IRC) 제40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회사와의 

독립성, 공시의무, 형평성, 수급권 등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① 기금은 회사(고용주)와 독립적인 수탁자에 의해 신탁의 형태(trust)

로 운 되어야 한다.

② 그 연금계획은 서면의 확정계획에 의해 작성되어 있어야 하며 직원

들에게 공포되어져야 한다.

③ 그 계획이 임원, 주주, 간부들(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근로자 및 

연봉 75,000달러가 넘는 근로자 포함)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아

야 한다.

④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확정적인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⑤ 고용주는 반드시 현금이나 다른 현물재산의 형태로 기여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2) ERISA법상의 기업연금의 적격요건

미국의 노동 관련법인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에서는 가입대상, 연금수급

권, 과거 근무분에 대한 채무상각 조건, 확정급부형의 경우 연금지급보증

공사(Pension Benefits Guaranty Corporation:PBGC)와의 재보험 체결 

의무화 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25세 이상으로 근속 1년 이상인 자는 전원 가입대상일 것

② 연금 수급권에 있어서는 통상 지급개시 연령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

서는 100% 지급할 것

③ 과거근무채무분의 상각은 30년 이내 완료하는 것일 것

④ 기업연금 폐지의 경우 적립금 부족분에 의한 급부 불이행을 막기 위

해 정부가 설계한 연금보장청(PBGC)과 재보험 계약을 체결할 것

⑤ 감독관청에 대한 연차보고서의 제출과 가입자에 대한 제도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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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공개할 것

⑥ 전직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된 일시불 급부를 개인퇴직계정에 

이관 가능할 것.

3)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에 대한 과세 혜택

가) 입구세제

적격퇴직연금의 입구세제는 확정급부형과 확정갹출형으로 나누어서 살

펴볼 수 있다. 확정갹출형에서 401(k)는 CODA(Cash or Deferred Arr-

angement) 규정이라고도 불리며, 참여종업원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현금

으로 받거나 연금 제도와 연결되어 있는 신탁으로 과세 전에 갹출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로서 Profit- Sharing Plan, 

Stock Bonus Plan, Pre-ERISA Money Purchase Plan 등에 적용이 가

능하다.

<표 8-9> 연금제도 및 부담 주체별 갹출금 과세방식

구     분 부담 주체 입 구 세 제

확정 

급부형

(DB)

 Pension Plan
기  업

갹출한도:Min($7,500 ,연소득의 15%)

손금산입 한도: 연금수리상 적정액

근로자 현실적으로 갹출 불가

확정

갹출금

(DC)

 401(k)

기  업
갹출한도:Min($30,000,연소득의 25%)

손금산입 한도 : 연급여의 15%

근로자
갹출한도:Min($30,000,연소득의 25%)

소득공제 한도:$10,000

나) 출구세제

기업연금으로부터의 급부 수령시의 과세인 출구세제는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와 통산(portability)을 위한 임시해

지시의 과세 체계가 각각 다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⑴ 연금 형식의 수령

연금(annuity) 형식의 수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입시 손금산입 또

는 소득공제된 부분만 과세대상으로 하고 불입시 과세된 부분은 과세대상

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세법상의 과세절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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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상 연금 수령기간을 산출(종신연금의 경우 IRS에서 매년 공시)

② 예상 연금 수령기간에 매년 연금 수령액을 곱하여 예상 수령가능 총

액을 계산

③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을 산출

④ ‘특정 연도의 연금수령액×(1-과세제외비율)’만큼 과세

예상연금 수령기간은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는 동 확정된 기간을 사용

하고, 종신연금의 경우에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에서 

정하는 예상 수령기간22) 동안 과세제외비율만큼 과세에서 제외하나 그 예

상 수령기간 초과시에는 연금 전액이 과세된다23). 아울러 과세되는 소득세

는 연금지급시 원천징수하게 되고, 종업원이 퇴직한 날과 70.5세에 달한 익

년 4월 1일 중 빨리 도래하는 날까지 기업연금이 개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즉 최저 지급요건 금액과 실제 지

급 금액의 차액의 50%를 벌칙성 조세로 납부토록 되어 있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세 및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⑵ 일시금 형식의 수령

5년 이상 가입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59.5세에 달했을 때에는 연금급부 

대신에 일시금(lump sum)으로 급부를 받을 수 있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동 금액에 대해 수령 당해 연도에 전액 과세대상으로 적용한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집적효과(bunching effect)를 피하

기 위하여 5년 평균법을 이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5년 평균법은 일시금

에서 최소 공제액24)을 차감한 세전소득을 5로 나누고 여기에다 개인의 소

득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 다시 5를 곱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하는 연분연승법을 말한다. 

근로자가 59.5세가 되기 전에 퇴직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22) 연금수리적으로 정하는 평균 사망연령까지의 기간이다.

23) IRC 72(b)(2)에 규정되어 있으며,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종신연금이 개시되었던 

계약의 경우에는 예상 수령기간 초과시에도 과세제외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24) 최소 공제액은 일시금(x)의 금액에 따라 산정기준이 달라진다.

    ① x〈$20,000 : 일시금의 50%

    ② $20,000≤x〈$70,000 : $10,000 - {(x-$20,000)×20%}

    ③ x≥$70,000 :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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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한 해에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인출에 대

해서는 그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과다인출 벌과금이 부과된다. 종업원

이 사망하여 유족이 받게 되는 유족일시금에 대해서는 5,000달러의 사망급

부 공제를 한 후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일시금이 600,000달러를 초과하

게 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한다. 다만, 배우자에게 지급시에는 상속세

를 과세하지 않는다.

⑶ 통산을 위한 임시 해지

근로자가 퇴직한 후 60일 이내에 새로운 고용주의 적격기업연금에 가입

하던지 개인별 퇴직구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IRA)에 가입하

게 되면 소득세와 10%의 가산세가 면제되고 계속 비과세 혜택이 지속된

다. 즉 통산(portability)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해지하는 경우(roll-over)는 

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기금에서 타기금으로 직접적으로 

이관하거나 수급자가 수령하고 60일 이내에 타기금으로 이관하는 경우에

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마) 일본의 기업연금세제 개요

일본의 기업연금세제는 ETT형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평가되며, 보험 성

격의 적격요건을 갖춘 적격퇴직연금 및 국민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

정하는 후생연금기금에 대해서는 적격연금으로 취급하며, 특정퇴직금공제

단체의 비적격연금, 사업주가 종업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자사연금은 

비적격연금으로 취급한다. <표 8-10>은 과세 체계를 나타낸다.

<표 8-10> 일본의 적격연금 및 비적격연금에 대한 과세체계 비교

구  분 사업주 갹출액 운용수익 근로자 수급액

 적격연금   소득공제 과세 연금 등 수취시 과세

 비적격연금   근로소득으로 과세 과세 수급권 확정시 과세

1) 적격퇴직연금(Qualified Retirement Plan)의 요건 

적격퇴직연금의 요건은 연금제도의 설정 목적, 대상 등에 대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일본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퇴직연금계약의 적격요건)

에 기술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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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할 것

② 종업원을 급여의 수취인으로 할 것

③ 급여수취인은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지 않을 것

④ 보험료와 급여액은 적정한 연금수리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것

⑤ 보험료는 정액방식 또는 급여비례방식 등으로 할 것

⑥ 과거 근무채무에 대한 보험료 불입은 사전에 정할 것

⑦ 5년마다 재정 재계산시 초과하는 유보액은 기업에 반환할 것

⑧ 퇴직금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의 자금은 후생연금기금의 보험료의 

전환 이외는 기업주에게 반환되지 않을 것

⑨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된 경우 제8항의 요건에 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수취인에게 귀속될 것

⑩ 급여의 지급조건에 있어서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을 두지 말 

것

⑪ 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받는 등의 이익을 

받지 않을 것

⑫ 계약은 상당기간 계속된다고 인정할 것.

2) 적격퇴직연금에 대한 과세혜택

입구세제를 우선 살펴보면, 사업주 부담분에 대해서는 전액 법인의 손금

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

고 있다. 근로자 부담분은 타생명보험 계약의 보험료와 합산하여 50,000엔

한도로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적격퇴직연금의 적립금에 대해서 1%를 특별법인

세로 부과하고, 주민세는 특별법인세의 17.3%를 부과하여 합산하여 적립

금의 1.173%를 과세하고 있다.25) 이렇게 운용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취

지는 기업연금의 사용자 갹출을 급여의 변형으로 간주한 간주소득의 과세

이연에 따른 기간 이익을 상쇄하려는 것으로 알려진다.

출구세제는 급부의 지급사유에 따라 다르며, 세부내용은 <표 8-11>과 

같다.

25) 법인세법 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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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1> 지급사유별 출구세제의 과세방식

지급사유 형태 적용세제 과세소득 계산

  정년퇴직
연  금 잡소득 연금수령액×(1-본인부담보험료/연금지급총액)

일시금 퇴직소득 일시금-본인부담보험료-퇴직소득특별공제
1)

  해약․환급 일시금 일시소득 일시금-본인부담보험료-일시소득특별공제
2)

  사  망
연  금  

상속세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
일시금

주 : 1) 근속연수 20년 이하 : ￥400,000×근속연수

근속연수 20년 이상 : ￥8,000,000+￥700,000×(근속연수-20년)

    2) ￥500,000

4. 세제정비방향

전술하 듯이 세제 정비는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에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제도만이 있고,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향이 확

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우선 퇴직금제도의 수급권 강화를 위한 세제의 

정비와 개인연금저축지원제도 등을 기업연금의 틀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임의 기업연금세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에는 국민연금, 개

인연금은 물론 다른 사회보장체계까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제도가 

상호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체계의 정비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

되어야 할 것이다. 

가.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및 연금 유도를 위한 현행 세제의 개선방향

현행 세법은 퇴직금 추계액의 40%까지는 사내에 적립하더라도 손금으

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업의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해 줄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 즉 기업의 

자산부채관리의 장기적인 체계성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적립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율을 하

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자가 기업이 갹출하는 보험료 등에 추가하여 자신이 보험료

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바 

소득공제 혜택에 따른 과세이연 혜택을 주어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저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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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증가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01년부터 도입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일시금을 택했을 

때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연금 유인효과가 약하다. 연금 유인을 강화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는 2005년부터 일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을 

높이기로 하 으나, 이의 경우도 연금 수급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일시금 

선택시보다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금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폐지26)하는 방법보다는 연금소득에 대

해 보다 강력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의 방법으로는 연금소득에 대한 종합소득공제시에 소수자

추가공제 또는 특별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의 50% 수준27)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부

여하는 방법 등이 있다. 즉 근로소득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주

어지면 현재의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 혜택보다 유리한 세제 혜택이 부여

되는 결과로 연금 유인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나. 임의 기업연금세제의 도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관련 제도의 미비로 다른 나라에서 보이는 임의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개인연

금저축지원제도나, 미국식 ESOP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는 법

정 퇴직금을 기본으로 하고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퇴직소득을 보장해 주

는 복지제도의 일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업연금세제를 도입하여 제도의 

왜곡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부 우량 대기업, 금융기관, 공기업 등에서는 종업원에 대해

서 1994년 개인연금제도 도입부터 사내복지기금 또는 급여에서 저축지원

을 하고 있다. 또한 2000년 들어서는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개인연금제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확대추세에 있다. 더욱이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자기 기관에서 판매

26) 퇴직일시금의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퇴직금을 임금후불이나 실업급여 성격으

로 보는 근로자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27) 연금소득공제가 근로소득공제의 5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제

시한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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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개인연금에 통상임금의 일정비율을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인연

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개인연금제도로 운용되고 있지만 실제는 전형

적인 추가적 기업복지 성격을 갖는 기업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연금세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연금세제에 의한 개인연금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바, 이는 결국 본인의 개

인연금 가입 한도를 소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인연금제도의 가입에 장

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

국식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에 준하는 세제 혜택이 부여되어야 한다.

LG화재(주)에서는 2001년부터 근로자와 기업주가 각 5만 원씩을 갹출하

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자 퇴직시에 추가적인 퇴직금을 지급하

는 미국식 종업원지주제도를 도입하 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는 확정갹출

형 기업연금제도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이러한 제도를 기업연금세제로 흡수하여 도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서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

고 있다. 그러나 이 중간정산제도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근로자측에서는 노후생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할 수 없어 노

후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를 연금상

품으로 흡수할 수 있는 개인별 퇴직적립구좌(Individual Retirement 

Savings Account)의 도입과 이에 맞는 세제 유인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다. 세제적격기준에 대한 세법상 규정 정비 및 세제 차별화

궁극적으로는 기업연금제도의 확산과 종업원의 수급권 확보 등을 위한 

세제적격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업연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적격기업연금제도에 대한 세제상의 차별적 우대를 위

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별도의 세제적격기준이 

요구되는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설정되

어야 한다. 

① 계약의 형태와 목적

② 적정한 연금수리계산 

③ 정상적인 보험료의 산출방식

④ 재정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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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입자간의 차별 취급금지 

⑥ 적립금에 대한 사업주에게의 반환금지 

⑦ 해약환급금의 사업주에로의 반환금지 

⑧ 담보 제공과 그에 따른 차입금지

⑨ 수급권 부여 계획 

5. 참고 :현행 퇴직금 관련 회계제도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가. 현행 퇴직금 관련 회계제도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회계연도 말 현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및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퇴직금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부채 인식하고, 전기말 대비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증가액은 ‘퇴

직급여’ 계정 등으로 비용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급여충당금계정

은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로 분류되며 그 성격은 부채성충당금이다.28) 또

한 그 평가액은 회계연도 말 현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전 임직원이 일

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한다.29) 기

말 현재 목표 퇴직급여충당금의 부족분은 퇴직급여충당금 적립대상 임직

원의 업무 성격에 따라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 등으로 구분하여 계

상한 후 대응하는 수익의 발생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표 8-12>는 대상 임직원 업무 성격별 계정 분류표이다. 

<표 8-12> 퇴직급여의 업무 성격별 계정분류표

대상인원 업무성격 계  정 분류

판매관리 부서 판매비와 관리비 비 용

제조부문 제조원가 재고자산

건설현장 건설중인 자산 재고자산

연구개발부문 개발비 무형자산

28) 기업회계기준 제26조에 따르면 부채성충당금이란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부채성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퇴직급여

충당금, 수선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9) 기업회계기준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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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퇴직금적립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사내유보와 사외적

립이다. 현행 법인세법은 퇴직금 추계액의 40%까지 사내유보에 대하여 손

금을 인정하고, 40% 초과분은 사외적립하여야만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손금을 인정해 주고 있다.30) 기업의 사외적립 수단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에 근거를 둔 생명보험회사의 단체퇴직보험, 은행의 종업원퇴직신탁과 근

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보험회사의 퇴직보험과 은행 및 투자신탁의 퇴직일

시금신탁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의 유사하다. 기업회계

기준 해석 13-27에 의하면 단체퇴직보험 등과 퇴직보험 등의 이자 수익 또

는 특별배당금의 수령액은 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보험료 등의 납입은 

예치금으로 처리한다. 다만 대차대조표상 표시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단체

퇴직보험예치금은 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에서 보험회사가 사업비로 충당하

는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는 반면, 퇴직보험예치금은 

종업원의 수급권이 보장되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공시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31)

① 회계연도 말 현재 전 임직원의 퇴직금 소요액

②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잔액

③ 기중의 퇴직금 지급액

④ 임원 퇴직금의 처리방법

⑤ 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 및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에 대

한 주요 계약내용 등.

나. 현행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문제점 

기업과 관련된 일정한 회계원칙에 따라 화폐수치를 통하여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 활동은 법률적 형식보다 경제적 실질

(economic substance)을 우선시하여야 함32)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퇴직

급여 회계처리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부채를 

평가하고 비용을 인식함으로 인해 기업회계기준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45조 제2항.

31) 기업회계기준 제27조 제2항 및 기업회계기준 해석 13-27.

32) 재무회계개념체계 제41조【실질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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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제회계기준과도 상치됨으로써 유용한 회계정보를 충분히 제공하

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주요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를 평가하는 기본 가정이 회계공준과 배치된다. 기업회계기준

에 의하면 기업은 회계기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가

정하여 지급해야 할 추계액을 부채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는 계속기업

(Going Concern)의 가정이 아닌 기업 청산을 가정하여 부채를 평가토록 

함으로써 회계이론 및 재무회계개념체계 제25조(계속기업)33)와 배치된다.

둘째, 부채를 평가하는 방법이 기업회계기준의 부채평가규정을 위배하

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부채의 가액은 기

업이 부담하는 채무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34)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

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

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

하여야 한다.35)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부채에 대한 평가만은 회계기간 말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가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추계액의 

명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토록 하고 있어, 기업회계기준의 부채평가규정과 

상치하고 있다.

셋째, 비용을 계상하는 방법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입사 초년도에 전혀 퇴직급여비용을 계산하지 않다가 근무 2차연도에 2개 

연도분의 퇴직급여를 일시에 비용처리하는 현행의 처리방법은 비용의 기

간 배분을 오도함으로써 연도별 기간 손익의 계산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36) 

33) 계속기업의 전제란 일반적으로 기업 실체는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할 정

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 실체는 그 경 활동을 청산하

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할 필요성도 없다고 가정한

다. 그러나 기업 실체의 중요한 경 활동이 축소되거나 기업 실체 자체를 청산시

킬 의도나 필요가 있어 계속기업을 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적용된 기준

은 공시되어야 한다. 

34) 기업회계기준 제64조.

35) 기업회계기준 제66조 제1항.

36) 전축옥 외 2인, ｢퇴직급여회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회계저널 , 7

(2),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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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사내유보액의 내역을 공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

준은 사내유보액의 세부운용 내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공시하라

는 등의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퇴직급여충당금 중 사내유보액 부분은 운

용되는 자산의 항목을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공시해 주지 못함으로써 적립

기금의 운용 상태와 보장되는 근로자 수급권을 명확히 표시해 주지 못하고 

기금의 남용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다섯째, 기업연금에 대한 회계처리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관련 해석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회계처리는 모두 

퇴직시 일시불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한정되어 있다. 기업연금이 도입된

다면 현행의 회계처리기준으로는 그 부채와 비용의 인식 및 평가가 불가능

한 실정이다. 

여섯째, 기타 유사 퇴직급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 유사 퇴직급여, 즉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위로금, 퇴직종업원의 후생복리비, 전입종업원의 퇴

직급여 승계,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등에 따른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이나 해석 등의 구체적인 회계처리규정

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아니하 다.

상기 문제점들 중 중요 부분은 퇴직부채의 평가와 퇴직비용의 측정 부분

이다. 회계연도 말 시점에서 전 임직원이 모두 퇴직할 경우에 발생되는 현

금유출액은 객관성은 높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부채액이 아

닌 의미없는 수치일 수 있다. 오히려 현재 근속중인 임직원이 미래에 퇴직

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예상퇴직금 지급액의 현재가치가 “현재의 경

제적 사건으로 인해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효용의 희생”이라는 부

채의 정의 측면에서 더 의미있는 수치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기업회

계기준에 의한 회계 정보는 그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적 형식을 중시한 

결과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 퇴직급여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방향

퇴직급여 회계처리의 핵심은 퇴직부채의 인식과 평가의 문제이다. 퇴직

부채에 대한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퇴직부채는 미래 예상 현

금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퇴

직부채를 현재가치에 의해 평가하는 과정에서 미래 예상 현금지출액에는 



234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첫째 지급 사유의 불확실성이다. 정년퇴직, 중

도퇴직 또는 사망퇴직 등 퇴직사유가 평가시점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둘째 

지급액의 불확실성이다. 퇴직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평가시점에

서 정해지지 않는다. 셋째 지급시점의 불확실성이다. 현재 근속중인 퇴직

자가 퇴직할 예상시점이 평가시점에서 정해지지 않는다.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퇴직부채의 평가는 회계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제고되나 그 평가 과

정상 많은 추정이 개입되므로 추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뒷받침되지 아니

하는 한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당히 어려운 작

업이다. 

외국의 경우 퇴직급부는 일시금 형태보다 연금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부채를 평가하는 데 연금재정방식(actuarial funding method)을 활

용하고 있다. 

1) 연금재정방식

연금재정방식이란 확정급부형 연금(Defined Benefit:DB)의 경우 연금

기금을 중심으로 지출현금흐름(퇴직금지급액)에 상응하는 수입현금흐름

(갹출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해 나아가는가를 나타내는 급부재원 조달

방식이다. 미래 특정시점에 지급해야 할 퇴직부채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이 

매년 어떠한 방식으로 갹출금을 적립해 나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연금재정과 연금회계는 그 목적이 다르다. 연금재정은 연금부채의 지급

의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금갹출금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정확한 

계산을 목적으로 하며, 연금회계는 재무제표에 부채와 비용에 관한 유용한 

정보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기업이 당기에 인식하여야 할 

퇴직급여비용의 측정과 관련 채무의 상환에 대비하기 위한 퇴직기금에의 

갹출액의 결정은 각각 독립된 별개의 활동이다. 그러나 세제적으로 당기의 

기금갹출액을 당기의 퇴직비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연금회계에서 

연금부채와 연금비용을 측정하는 별도의 방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연

금수리상의 다양한 재정방식 중 특정방식을 선택하여 이를 기업이 부담해

야 할 부채와 비용의 측정에 사용하고 있다.37) 

연금재정방식의 종류는 [그림 8-4]와 같이 분류될 수 있다.38)

37) 손성동, 기업연금회계에 관한 연구 , 삼성금융연구소, 199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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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4] 기업연금 재정방식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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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의 재정방식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평준적립방식39)이며, 

아래에서는 PUM방식과 EAM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PUM 방식에 의한 퇴직부채평가

국제적으로 종업원의 퇴직급부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의 대표적인 예로는 

미국 FASB의 SFAS No. 8740)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C의  IAS No. 

1941)를 들 수 있다. 이들 회계처리기준은 퇴직부채의 PUM(Projected 

38) 성주호․김진억,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1998.

39) 평준적립방식에 사용되는 기호들의 원어는 다음과 같다.

  

평준적립방식 세                  분

Accrued Benefit Method

(발생급부방식)

 ① Current Unit Method (CUM)

 ② Projected Unit Method (PUM)

Projected Benefit Method

(예측급부방식)

 ① Entry Age Method (EAM)

 ② Attained Age Method (AAM)

 ③ Individual Level Premium Funding (ILPF)

 ④ Aggregate Cost Method (ACM)

40) 미국재무회계위원회(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s:FASB)의 재무회

계기준(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SFAS).

4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IASC)의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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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Method)방식에 의한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 평가방식은 위 그림

에서 보듯이 발생급부방식(Accrued Benefit Method)의 일종으로 미래에 

실제 지급하게 될 추정퇴직급여 총액 중 당해 근무연도까지의 퇴직급여 원

가 해당액을 적정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퇴직부채로 평가하는 방

법이다.42) 전춘옥 외 2인의 연구(1998)의 PUM방식에 의한 퇴직부채 평가 

사례분석에 의하면 급여 인상률이 할인율을 초과하지 않는 한 현행 기업회

계기준에 의한 퇴직부채 평가액이 PUM방식에 의한 퇴직부채 평가액을 

초과하게 된다고 분석하 다. 급여인상률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현행 퇴직부채 평가방식은 퇴직부채를 과대평가하고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활동을 위축시킴과 동시에 우리 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8-5]는 할인율(10%)이 급여상승률(3%)을 초과하는 상황을 가정

하여 입사 초년도 월급여 100만원인 신입직원의 30년 근무기간 동안의 퇴

직비용과 퇴직부채를 평가해 본 결과이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평가된 기말

의 퇴직부채는 퇴직시점을 제외하고는 어느 연도이든 PUM방식에 의해  

평가된 퇴직부채보다 과대 평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퇴직비용은 PUM방

식의 경우 초기에는 과소 평가되다가 후기에는 과대 평가되는 경향을 보임

으로써 학습효과에 부합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5] 입사연차별 퇴직부채의 평가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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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전춘옥․이효익․이석 , 「퇴직급여 회계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연구」, 회계

저널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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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  입사 연차별 퇴직급여비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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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연령방식에 의한 퇴직부채 평가

가입연령방식(Entry Age Method:EAM)이란 예측급부방식(Projected 

Benefit Method)의 일종으로서 가입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사망률, 승급

률, 퇴직률, 할인율 등의 기초율을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평준갹출액

(Normal Cost:NC)을 계산하고 이어 퇴직부채(Actuarial Liability:AL)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우리나라 퇴직보험의 재정방식으로 사용되

며 세계적으로 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연금재정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에 의한 퇴직부채 평가시 중요한 과정은 사망률, 퇴직률, 승급

률, 할인율 등 기초율을 추정하는 과정이다. 이들 기초율에 대한 부채평가

액의 민감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어서 기초율의 추정 과정에 따라 퇴직부채

의 평가액은 크게 변동될 수 있다.

모델퇴직률, 모델승급률43), 퇴직연금사망률, 6.5% 할인율을 기초율로 가

정하여 S기업의 퇴직부채를 가입연령방식에 의해 평가해 보고 모델승급률 

산정시 고려되는 임금상승률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PUM방식의 결과와 유사하게 현행의 퇴직부채 평가방식인 추계액방

식보다 EAM방식에 의한 퇴직부채 평가가 부채액을 과소 평가하며 임금

상승률 1% 상승에 따라 부채액은 평균 6.29% 상승한다.  

43) 보험개발원이 1997년 말부터 1998년 상반기까지 퇴직연금보험의 도입시 통계적

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소규모 단체에 적용할 표준퇴직률 및 표준승급률의 산출 

작업이 있었는바 이 작업의 결과 산출된 퇴직률과 승급률을 모델퇴직률 및 모델

승급률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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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13> 임금상승률별 퇴직부채와 추계액 방식의 비교

(단위 : 억원)

임금상승률 0% 1% 2% 3% 4% 5% 6.64% 추계액방식

평가액 3,982 4,228 4,493 4,777 5,080 5,403 5,970 6,865

[그림 8-7] 임금상승률별 퇴직부채 평가액과 추계액 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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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결 론

퇴직부채는 기업의 고정부채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고, 선진국에

서는 기업의 M&A시 기업가치 평가상 중요한 이슈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부채에 대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부담스러운 장기부채이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근

본적 대책이라는 점에서 노사간에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기

도 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띠는 퇴직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업연금 도입에 대비하여 선결되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경제적 실질보다는 법률적인 형식을 중시하며 청산 기준에 의해 퇴직부

채를 평가하고 그 부족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행 퇴직급여충당금 

회계처리는 계속기업 회계공준의 위배, 경제적 실질을 반 하지 못하는 명

목가치에 의한 평가, 국제회계기준 등에의 부정합으로 인한 회계정보의 비

교가능성 저하 등의 가시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시 연

금부채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불가능한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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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금재정방식 중에서 

우리나라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와 도입 예정인 기업연금제도에 가장 적합

한 방식을 검토하여 연금 회계처리준칙 등의 제정 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금재정수리방식에 의한 퇴직부채의 평가는 경제적 실질

을 중시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의 개선이 가능하고, M&A 및 연금ALM 

(Asset Liability Management)상 현재보다 유용한 재무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연금 도입시 그 평가가 가능해지고 부채비율이 감소함으로써 기

업 재무구조가 개선될 가능성이 큼과 동시에 회계 정보의 국제적 비교 가

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의의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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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장

결 론

1. 기업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가. 노령화 사회로의 이행과 전통적 가족부양체계의 약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의 비용 부담 및 혜택과 관련하

여 연령세대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바 노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일반적으

로 사회(특히 노후소득)보장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반면 필요 재원의 갹출

을 감소시킴으로써 재정 부담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

우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1970년대 이후 이미 15% 수준에 도달함으

로써 공적연금의 재정이 큰 문제로 대두되었으며 이의 해결방안으로서 사

적연금의 역할 제고가 강조되고 있다(OECD, 1992; Turner and Beller,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공적연금의 미성숙으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으며 선진국에 비해 노령인구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그러나 

경제발전과 사회인식의 변화를 감안해 볼 때 노령화는 급속히 확대될 것이

며, 1960년대 ‘베이비 붐’ 세대가 국민연금의 주된 수혜자가 되는 2020년경

부터 공적연금의 재정수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따라서 문제

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가능한 신속히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중 핵심적인 대응방안의 하나가 기업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박경숙‧박

능후, 1991). 

아울러 가족구조의 지속적인 핵가족화는 전통적인 가족 내 노인부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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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점차적인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선진 서구사회에서의 기업연금의 

발달은 위에서 언급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와 가족부양체계의 해체와 사회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는 그 정신

과 가치체계는 값진 것이지만 제도적으로는 선진 복지사회로의 발전방향과 

맞지 않는 것이며 사회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먼저 가족부

양체계는 노령세대의 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과 제도의 발전을 지연

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동시에 가구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노인세대의 

생활 수준에 그대로 반 되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도 존재하게 된다. 

나.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Multi-pillar System)의 구축 필요성

퇴직금제도는 어느 정도 근로자의 노후생계보호에 기여해 왔으나 중도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지급되어 정년퇴직시까지의 보전성이 약해 장기적

인 노후소득보장이 어려우며 일부 제도의 적용이 아직 제한적이고 고용이 

안정된 근로자에게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또

한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도 현재의 제도로는 대부분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준 이상의 급부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선진국의 사회보장의 역사를 보면 공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적 기업연금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왔

다. 역사상 어느 사회에서도 근로자들의 퇴직후 노후소득보장을 공적연금 

단독으로 보장할 수 있었던 예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는 노후의 

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과 기업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 기업연금의 

비중이 높아져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Turner and Watanabe, 

1995). 이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적연금이 노후의 실질적인 소

득보장을 하는데는 제도의 성격상 그리고 재정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적

연금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게 사적 보장인 기업연금의 역할을 점차 확대

하여 온 결과이다(표 9-1). 

현행 퇴직금제도도 부분적으로 퇴직 후 노후소득원의 역할을 부분적으

로 하고는 있지만 이는 근로생애 동안 고용이 안정된 극히 제한된 일부의 

근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며 잦은 이직 및 짧은 근속기간(평균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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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는 이직시마다 지

급되어 소비되는 일시적 목돈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생애 동안 목돈에 대한 수요가 특히 높은 우리나라 근로자들

의 생애단계에 따른 일시금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일한 퇴직금을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급할 경우 일시금의 필요

를 희생하는 대신 노후소득보장의 요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사회보장에서 기업연금 특히 사적보장의 역

할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선진국으로의 첫걸음을 위해서 기업연

금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표 9-1> 노후소득원의 구성비율 추이: 국

(단위 : %)

노후소득원 1980 1984 1988

사회보장 61 61 51

기업연금 16 18 23

근로소득 11 8 8

개인저축 11 13 17

전  체 100 100 100

자료 : Turner and Watanabe(1995:138).

2.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해결되어

야 할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 및 중요한 제도적인 장치 혹은 보장이 필요

하다. 

가. 기업연금을 위한 기금 적립의 과제

퇴직금제도의 기업연금제도의 전환을 법정 강제화할 경우 부담 주체인 

기업측에서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기금의 재정충당 문제일 것이다. 퇴

직일시금을 연금화할 경우 그간 퇴직급여충당금을 운 자금으로 사용하고 

사외적립해 오지 않은 대부분의 기업들에게는 일시에 거액의 퇴직급여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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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금을 연금위탁기관에 내어놓아야 하는 재정상의 부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럴 경우 그간 문제가 되어 오던 퇴직금의 지불보장 문제는 일시에 

해결되는 효과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기업측의 저항 없이 시

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퇴직급여충

당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거근무채무(past service liability)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분할상각하는 점진적 이전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1970년대 중반 ERISA법이 제정되어 연금기금의 적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분할상각의 방법을 활용하 다. 일본의 경우도 

경제위기 이후 경제구조 합리화의 일환으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이 도입된 이후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미적립된 연금

기금에 대한 분할상각 계획을 세워야 했다. 일본의 사례는 기업의 퇴직금

(혹은 기업연금)에 대한 부채(unfunded liability)의 존재는 자본시장의 국

제화에 필수적인 기업경 의 투명화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한편 퇴직금을 임의 제도화한 후 여러 가지 유인정책이나 제도를 통하여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방안이다. 퇴직금을 임의 제도화할 경우의 우려는 현

재의 법정 제도하에서 퇴직금제도를 실시하던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

들이 비용상의 이유로 퇴직금제도를 실시하지 않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임금삭감에 해당되고 근로자들의 저항이 심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완화하기 위한 절충안으로는 제도시행은 법정 제도로 존속케 하

고 지급률을 자율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도 재정능력이 없

거나 경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 혹은 노조의 힘이 약한 기업들에서는 형식

적으로 제도는 실시하되 지급률을 아주 낮게 책정하여 유명무실한 제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나. 기업연금 수급권 보장의 과제

퇴직금을 연금화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중간정산이나 퇴직시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연금 형태로 한시적으로 혹은 평생 분할지급이 되는 것이

다. 따라서 기업연금은 기업의 존속 여부 및 경 상태 그리고 신뢰성 등에 

의해 지급보장이 결정적인 향을 받게 된다. 물론 기업연금을 실시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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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기금은 외부, 즉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여 운 이 되도록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기업 도산시에는 기금의 계속적인 조달이 중단되게 됨으

로써 연금의 계속적인 지급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는 

일정 형태의 연금지급보장기구의 설립과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행 퇴직금제도의 기업 연금화에 대한 논의는 퇴직적립금의 

퇴직시점까지의 보전성(preservation) 문제(기금적립)와 퇴직적립금의 퇴

직 이후의 지급방법의 문제(연금화)가 독립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전

자는 중간 퇴직시마다 일시금으로 정산되는 현행 퇴직금제도 대신 근로생

애 동안의 퇴직적립금을 정년퇴직 연령까지 보전하는 문제이며, 후자는 그

렇게 적립된 퇴직금을 어떻게 지급하느냐의 문제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법(lump sum payment)과 연금화(anuatize)하는 방법이 있다. 현행 퇴

직금제도의 기업 연금화를 논의할 때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중요하고 우선

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기업연금(private 

pension)과 관련된 제도운 의 핵심 문제는 근로생애 동안 적립되는 연금

기금의 운  및 투자의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퇴직적립

금의 연금화는 기금의 성공적인 적립 후의 문제이다. 퇴직적립금의 연금화

를 위해서는 연금시장(annuity market)이라는 금융인프라의 문제가 새롭

게 대두되며 그러한 문제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금기금의 

적립단계에서의 운 상의 규제 문제와 지급보장의 문제 등이 다시 도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안정화의 과제

기업연금제도가 도입될 경우 확정급부형이건 확정갹출형이건 연금기금

은 현행 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외부 지명신탁자(trustee)에 의해 운 이 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거대한 투자자본을 형성하게 되며 이 기금의 효율

적인 운 을 위해서는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발달 및 안정화가 필수

적이다. 아울러 연금기금의 적립 및 운 은 수급권자인 다수의 근로자와 

연금 운  주체간의 장기금융계약(long-term financial contract)이 형성

되게 되는 것이며 적립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은 수많은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의 안정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감독기구(supervisory 

agency)의 설립과 운  또한 필수적이다. 이러한 제도적 안전장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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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미 기업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미국과 

국, 스위스 등의 선진시스템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 공․사 연금 제도간의 연계의 과제

기업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소득보장의 다중보장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기여 단계에서 혹은 급여 단계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의 연계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간의 연계가 이루

어지는 형식으로는 미국식의 연금급부를 통한 연계제도(방하남, 1997)와 

국 혹은 일본식의 공적연금의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를 들 수 있다. 

미국의 제도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하여 

왔고 또 법적으로도 완전 독립되어 있으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의 연계

가 급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업연금의 급부 수준이 공적연금의 

급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다. 이는 공․사 보장제도가 독립적으로 존

재 발전해 나가지만 제도와 개인의 생활보장이 실제로 만나는 최종급여에 

있어서 서로 연계가 되는 제도이다. 

다음으로는 국과 국제도를 원용한 일본의 예를 들 수 있다(Turner 

and Watanabe, 1995). 국은 공적연금에 대한 직역연금의 적용제외로 각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이 공적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을 대체할 

경우 공적연금의 소득비례부분을 적용제외시켜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

다(Daykin, 1995). 일본의 경우도 유사하게 기업의 후생연금기금제도를 통

해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Bodie, Mitchell and 

Turner, 1995; Clark, 1991; Turner and Daily, 1991; 이해 , 1997 참조)

3. 기업연금 도입의 기대효과

가. 기업측면

1) 퇴직금비용의 평준화 및 자금관리의 계획화

퇴직일시금의 경우 퇴직금지급액은 정년퇴직자수와 근속연수의 변동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어, 퇴직금의 자금계획 수립이 어렵지만 퇴직연금

제도는 보험수리적으로 계산된 보험료를 사외에 적립하는 것이므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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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업 퇴직금 부담의 평준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제도 전환기의 비용 발생이라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종업

원의 퇴직시 일시적으로 다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업으로서

는 자금관리가 계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연금

이 도입되면 기업주의 갹출금 전액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주어져 제도 설

계의 형태에 따라 기업주의 실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생산성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

동시에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종업원에게 노후의 생활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고용안정과 우수한 인재 확보를 기대

할 수 있고, 기업의 속적 발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제도의 실시는 

종업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경우 기업의 연금제도는 종업

원의 회사에 대한 일치감을 높이고 경 성과가 개별 근로자의 연금적립금

과 연계되는 확정갹출제도(Defined Contribution)의 경우 우수인력의 확

보 및 생산성 향상에 가장 중요한 보상도구로 작용하고 있다.

3) 기업 실정에 따른 퇴직금구조의 융통적 설계

일반적인 임금정책과는 달리 퇴직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제도의 설계와 

집행에 자율성과 융통성이 부여되어 있어 급부의 종류, 수급권자의 범위, 

갹출 형태 및 수탁기관 등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제도

의 설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법정 지급률이 정해

져 있어 기업 차원의 융통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향후 기업

연금제도가 성숙할 경우 이러한 제도적 경직성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근로자 측면

1) 장기저축과 수급권 보장으로 인한 안정된 노후생활자금 보장

기업연금이 가져올 수 있는 근로자 측면에서의 이익은 수급권의 보장으

로 인한 안정된 노후 소득원의 확보이다. 즉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전에 연금수리에 의한 적정금액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게 되므로 퇴

직금의 수급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고 퇴직후에 장기적이고 계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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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급부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퇴직

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효과적인 관리․운용은 개인별 능력에 좌우되

어 자금운용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의 경우 노후 보장에 실패할 가

능성이 많다. 그러나 연금의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감소되며, 정해진 기간

에 일정 연금을 정기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노후 소

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세제 혜택을 통한 실질소득의 증가

기업연금의 급여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관례

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는 퇴직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제도가 실시될 경우 공적연금의 보완 기능

을 고려하여 공적연금과 유사한 세제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연금수급시 연금과세 혜택에 따라 실질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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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미국의 확정갹출형(DC) 기업연금제도

갹출형제도는 가입자별로 개인별 계정을 설정, 각 가입자에 대한 급부는 

개인별 계정에의 갹출액, 계정에 배분되는 비용과 투자수익, 몰수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갹출형제도에서 갹출액의 납부는 급여의 10%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하지 않고 사업주의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제도도 있다. 사업주의 자유재량에 위임하는 경우에

는 갹출금을 가입자의 계정에 배분하는 방법, 예를 들어 보수에 비례하는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별 계정은 적어도 연 단위로 투자수익(investment income) 및 미

실현 평가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수익 지분을 적어도 연 단위로 개인별 계

정에 배분한다. 제도 중에는 투자수익을 분기별, 매월, 매일 배분하는 경우

도 있다. 최근에는 투자수익을 가입자 계정에 매일 배분하는 방법이 급속

히 확산되고 있다. 은행 예금구좌 및 연금계약 등과 같이 장부가 기준으로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시장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한

다. 갹출형제도의 자산 총액은 전액 개인별 계정에 배분되므로 평가시점의 

전체 계정잔고의 합계는 제도 자산의 시장가치 총계와 일치하는 것이 보통

이다. 

가입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중도퇴직한 경우, 그 자의 계정잔고

는 몰수되어 장래 사업주의 갹출금을 줄이는 데 사용되거나 다른 가입자의 

계정잔고를 증가시키는 데에 충당된다. 가입자가 급부수급 자격을 획득한 

경우, 급부액은 그 가입자의 계정잔고로부터 지급할 수 있는 금액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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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급부는 일시금지급, 분할지급 혹은 가입자에 대한 종신연금 및 가입자

와 배우자에 대한 연생종신연금의 형태로 지불된다.

현재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갹출형제도의 주요 형태로는 ①이익분배

제도, ②Money Purchase제도, ③절약저축제도, ④주식상여제도, ⑤종

업원지주제도 등이 있다.

1. 이익분배제도

이익분배제도는 연금제도 및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와 함께 

내국세입법하의 세 가지 기본적인 적격제도 형태 중의 하나이다. 이익분배

제도는 갹출형제도의 한 형태로서 대규모 사업주 및 소규모 사업주 모두에

게 인기가 높다. 소규모 사업주는 연금제도를 제공할 여유가 없다고 느끼

거나, 급부형 연금제도에 부수하는 재정상의 의무 및 수리상의 복잡함을 

회피하고자 하거나, 이러한 제도의 운 비가 대폭 저렴하다는 것을 인식한 

경우, 특히 이익분배제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많은 대규모 사업주 역

시 이익분배제도를 연금제도를 보충하는 것으로서 운 하고는 있지만 종

업원의 노후보장의 주요 재원으로서의 이연이익분배제도는 주로 중소기업

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가. 제도의 설계

내국세입법 및 내국세입청 규칙의 적격성은 이익분배제도에 대해서도 

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동일한 세제상의 취급을 받는다. 따라서 

적격성을 요구하는 이익분배제도는 적격연금제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적

격요건의 대부분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급부설정방식이다. 즉 연금제도의 급부는 명확한 방법하에서 결정되는 것

에 비해, 이익분배제도의 급부금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이익에서 납부되는 

갹출금을 바탕으로 하므로 급부 수준을 명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다. 이것이 이익분배제도와 연금제도의 주요 차이점이다. 나아가 수급권을 

획득하기 이전에 중도퇴직한 가입자로부터의 몰수금액은 가입자의 계정에 

배분할 수 있고, 투자손익 역시 제도 가입자의 분배액에 직접적인 향을 

미친다. 따라서 누적액이 커지게 되면 충분한 퇴직소득급부를 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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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투자실적 등 기타의 이유에 의해 누적액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상당히 적어질 수도 있다.

적격한 이익분배제도는 종업원 및 그 유족에 대한 급부를 위해서만 설립

되고 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적용범위, 급부, 갹출금과 기타에 관해 주주, 

임직원 및 고급종업원에게 유리한 차별조항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이 보편

적 차별금지 요건과 다수의 규칙이 연금제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익분

배제도의 설계에 강한 향력을 미친다.

나. 갹출금

전통적인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필요갹출금(required contribution)은 모

두 사업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갹출금의 금액(amounts) 및 원천(source)

이 회사의 누적이익 및 당기이익과 특정한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다. 종업

원갹출금이 사업주갹출금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제

도는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익분배저축제도(profit-sharing thrift plan)이

다. 순수한 이익분배제도와 절약저축제도(thrift plan) 중에는 임의의 종업

원갹출금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1) 갹출 의무

내국세입법은 이익분배제도에 대해 적격요건으로 사전에 규정된 명확한 

갹출금 산정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내국세입청의 규칙에서는 

적격한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갹출금이 계속적이고도 실질적인 것

(recurring and substantial)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은 제도가 선의에 

의해 설립된 것이며, 속적으로 운 하는 것을 명확히 의미하는 것이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자유재량식 갹출금 납부

방식의 명확한 이점은 탄력성이다. 즉 갹출금은 회사의 당년도 이익 및 운

전자본의 필요성에 기초할 수 있으며, 환경변화에 비추어 매년 조정할 수

도 있다. 실제로 사업주는 적자 연도에도 상당 금액의 갹출금을 납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탄력성의 정도는 갹출금이 실질적이고 계속적일 것을 

요구하는 내국세입청의 요건에 의해 다소 제약된다.

자유재량에 의한 산정방식에는 결점도 있다. 즉 갹출액이 가입자의 기대

를 하회하는 경우, 제도 및 사업주에 대한 가입자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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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선의 상황하에서 사업주측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갹출을 행하여

도 자유재량방식은 가입자의 재산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노동성의 임금시간관리국은 사전에 

결정된 산정식의 사용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재량 산정식하에서의 이익분

배제도에 대한 갹출금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잔업수당 산정상의 정규 

임금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주갹출금이 잔업수당

을 포함한 기준으로 가입자에게 배분되는 경우 및 제도가 滿額(full)이면서 

즉시 수급권이 부여(immediate vesting)되는 경우에는 자유재량 갹출금을 

잔업수당률의 계산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많은 사업주는 이익분배제도

를 통해 1개월분 급여상당액(즉 정규 연간보수액의 약 8%)의 지급을 목표

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잔업수당률(overtime pay rates)의 이익분배제도 갹

출금액의 산입 유무는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자유재량방식의 결점 때문에 대부분의 대기업은 명확하게 사

전에 결정된 산정식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재무상의 

탄력성에 강한 관심을 가지고, 또한 구속적인 사전 갹출금의 약속이 없어

도 노동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유재량방식 혹은 혼합방

식(이익으로부터 일정한 최저한의 고정갹출금과 자유재량의 추가갹출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2) 갹출금 산정식

사전에 갹출금을 약속하지 않은 제도 제공자는 연간 갹출금을 어떠한 방

법으로 결정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산정식을 채용해도 되

며, 재무상 및 인사관리상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완전히 임의의 방

법으로 갹출금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갹출을 약속하고 그것

을 제도 규약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제도 제공자는 갹출금 산정방식을 명확

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많은 변형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갹출금 산정방식에

는 ①이익의 일정비율, ②대상보수의 일정비율, ③종업원갹출금의 일정 

비율 등이 있다.

갹출금 산정방식은 애매함 및 분쟁, 불신감 등을 피하기 위해 조항을 주

의 깊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사업주가 사용하고 있는 회계 제도 

및 용어와 명백하게 일관되어 있어야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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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경 진과 

대상종업원이 특정년도 및 일정기간 동안의 이익금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

는 경우에는 조정자, 재판소가 임명하는 전문가, 기타 제3자가 이익분배의 

갹출금 수준을 결정하기도 한다.

제도 규약은 갹출금이 세전이익 및 세후이익 중 어느 이익에 기반하는가

를 규정하여야만 한다. 이론상으로는 세후이익이 갹출금 기준으로 적합하

나,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사업주갹출금은 소득세에 대한 과세공제가 가능

하므로 세후이익은 그 회계년도의 갹출금이 확정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

다. 따라서 갹출금 자체가 세후이익을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

우, 갹출금액의 결정에는 대수적인 산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

법은 세전이익에 적당한 감액률을 곱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갹출금 산정식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많은 제도는 

세후이익을 사용하는 갹출금 산정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이익에는 자산

매각 등 경상외 손익을 제외하여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갹출금 산정식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이익의 일정 비율 및 일정 비율의 

대상이 투하자본의 적정수익을 초과하는 이익부분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어 제도 중에는 기업 순자산의 10%를 상회하는 이익 부분에 

대해서만 분배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 분기점이 이익의 

일정액 및 배당의 일정액 형태로 규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제도에 갹출되는 이익의 비율이 증가하는 산정식도 있다. 반대로 이

익이 증대함에 따라 갹출비율이 감소하는 예도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갹출금이 대상보수의 1개월분에 상당하도록 설계된 갹출금 산정식을 채용

하고 있다.

갹출금 산정식에는 갹출금을 대상종업원 보수의 일정비율로 하는 경우

도 있다.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보수의 기준은 특히 잔업, 휴가, 질병 등을 

주의 깊게 취급하여야 한다. 1993년 이후부터는 15만 달러(물가슬라이드 

존재)를 초과하는 보수는 산입할 수 없다. 보수 기준의 갹출금은 당기이익

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거나, 갹출률을 당기이익의 수준에 

연동시키는 경우도 가능하다. 갹출금이 이익 및 대상보수의 일정 비율로 

표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갹출금은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지 않

도록 설계되고 있는데, 현재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보수의 15%이다.

제도 제공자는 언제든지 갹출금 산정식을 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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갹출금이 감소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의욕이 악화될 수도 있지만, 실제 

기업들은 사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때로는 갹출금의 약속 금액을 

삭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경이 명확히 급부의 삭감으로 연결

되는 경우에는 내국세입청이 제도의 일부 종료로 간주하므로 이 때에는 완

전하게 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도 전체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도 폐지가 설립 후 수년 이내에 행해지면 과세상 불리한 취급을 받는 경

우도 있다.

3) 사업주갹출금의 과세공제 한도

내국세입법의 제404조(a)(3)항은 적격한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사업주갹

출금의 과세공제 가능금액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즉 사업주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총보수의 15%에 상당하는 금액까지의 갹출금

에 대해서만 과세공제된다. 

1987년 이전에 시작된 과세 연도에서는 어떤 연도의 갹출금이 과세공제 

가능한 상한액, 즉 대상보수의 15%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이월(credit 

carryover)이 발생하 다. 이 미사용 권리는 이월되어 갹출금이 제도 가입

자 총보수의 15%를 초과하는 이후의 연도에 충당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권리이월을 이용할 경우 갹출금에 대한 과세공제 가능금액은 그 해 대상보

수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누적 가능한 권리이월 금액에

는 한도가 없지만, 어떤 과세 연도에 사용 내지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는 그 해 대상보수의 15%이다. 또한 권리이월을 사용할 경우에도 과세공

제 가능금액에는 권리가 사용되는 연도의 대상보수의 25%로 제한되어 있

다. 즉 대상보수의 25%가 전체 한도이므로 누적된 권리이월의 실질적인 

사용한도는 연간 15%가 아니라 10%이다.

갹출금 이월은 어떤 연도의 갹출금이 과세공제 가능한 상한액을 초과하

는 경우에 발생한다. 갹출금 이월액 중 다음 해에 과세공제 가능한 상한액

은 대상보수의 15%에서 다음해의 갹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즉 25%의 

한도는 갹출금 이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갹출금 이월은 기간 및 금액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누적할 수 있고, 갹출금 지불액이 과세공제 가능한 상

한액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후의 연도에 과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동일한 종업원집단을 대상으로 적격한 급부형 연금제도와 적

격한 갹출형제도의 쌍방을 운 하고 있는 경우, 1년간 두 가지 제도를 합



262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 과세공제 가능한 상한액은 대상보수의 25%이다. 이 경우에는 25%의 

합산한도뿐 아니라 두 가지 제도 각각에 대한 사업주갹출금의 과세공제에 

관한 별도의 한도도 적용된다. 즉 연금제도에 대한 갹출금이 대상보수의 

5%에 불과한 경우에도 이익분배제도의 갹출금에 대한 과세공제 가능액은 

대상보수의 20%가 아닌 15%이다. 나아가 내국세입법의 최저 적립요건에 

의해 연금제도에서 대상보수의 25%를 상회하는 금액이 갹출되는 경우, 연

금제도에 대한 필요갹출금 전액은 과세공제되지만,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과세공제 가능한 갹출금은 없다.

다. 배 분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사업주갹출금은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갹출한다. 

나아가 누적 제도자산은 통상 합동으로 운용되며, 그 신탁에 투자수익이 

부가된다. 제도는 가입자 및 그 유족의 이익만을 위해 운 되므로 이 합동

자산 속에 개별 가입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것은 제도

의 각 가입자에 대한 개인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각각의 계정에는 제도의 배분 규정에 따라 제도자산의 지분이 부여된다. 

이 규정은 사업주갹출금, 투자수익 및 지분에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되기 

이전에 제도를 탈퇴한 종업원으로부터 몰수한 계정잔고의 배분에 관계한

다.

1) 사업주갹출금

전통적인 이익분배제도에서 사업주갹출금은 가장 중요한 재원이며, 제

도가 내국세입청의 적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고급여종업원에게 유

리한 차별을 두지 않도록 가입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익분배제도에서

는 일정한 갹출금 산정식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갹출금을 개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배분산정식인데, 통상 갹출

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사업주갹출금을 배분하는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종업원의 보수이다. 즉 

각 대상가입자는 자신의 연간 보수가 전체 가입자의 연간 보수총액에서 차

지하는 비율에 따라 사업주갹출금을 받게 된다. 여기서 보수에는 기본급만

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본급, 잔업수당, 상여, 기타 현금수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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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총보수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고급여종업원에게 유리한 차별적인 조항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배분은 제도년도(통상은 사업주의 회계년도)의 기말일 현재 제도에 가

입하고 있는 종업원에게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제도 중에는 중도퇴직한 

종업원에게 연간 배분의 비례배분액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즉 해당 연

도 중 3개월간 제도에 가입하여 퇴직한 종업원은 동일소득 수준에서 1년간 

제도에 가입하고 있을 경우에 수령하게 될 갹출금 지분의 4분의 1을 받는

다. 종업원의 탈퇴가 퇴직, 사망 혹은 장해에 의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취급을 받게 된다. 갹출금의 비례배분은 단체교섭 단위가 제도년도 말 이

외의 시점에서 제도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단체교섭의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당기보수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주갹출금의 배분은 근무년수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년수가 반 되지 않는 경우 제도시행 시점에서 

근무년수가 긴 중고령의 종업원은 자기계정에 충분한 퇴직소득을 가져올 

정도의 잔고를 축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일부 제도에서는 제

도시행 이전의 근무를 가미한 배분산정식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근무년수를 반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단위방식(unit system)이다. 

이 방식에서 가입 단위는 보수와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종업원에게 부여된

다. 이들 두 가지 요소에 배분되는 비중은 그 결과가 고급여종업원에게 유

리하게 차별적이지 않는 한, 제도 제공자의 자유재량에 위임된다. 예를 들

어 연간보수의 300달러당 가입 1단위가 부여되고, 나아가 1단위가 제도시

행 전후를 묻지 않고 해당 기업에서의 근속 1년마다에 부여하는 경우도 있

다. 근무년수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하는 사업주는 예를 들어 근속 

1년마다 2단위를 배분하거나, 반대로 보수의 600달러에 1단위를 부여하면 

된다. 각 제도의 연도 말에 다양한 종업원계정에 부여되는 단위 수가 집계

되고 이 합계 단위 수로 사업주갹출금액을 나누어 단위금액이 결정된다.

근무년수를 가미하는 배분산정식은 고급여종업원에게 유리한 차별을 두

고 있는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내국세입청에 의한 특별심사를 받는다. 

고급여종업원은 제도시행시에 통상 장기 근무기간을 가지고 있으므로 배

분산정식에서 근무의 비중을 높이면 내국세입청이 그 산정식을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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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내국세입

청은 차별의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위 방식을 승인하지 않을 수

도 있다.

2) 투자수익

이익분배제도의 자산의 명의는 신탁수탁자에 속하지만, 합동자산의 지

분은 제도 가입자의 개인별 계정에 배분된다. 이들 자산은 순차적으로 가

입자에 배분되어야 하는 투자수익을 낳는다. 투자수익을 배분하는 유일한 

논리적 방법은 개인별 계정잔고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익분배제도의 투자수익은 총수익기준으로 산정된다. 수익에는 배당, 

이자, 실현 손익 및 미실현 평가손익이 포함된다. 내국세입청은 이익분배

제도의 자산에 대하여 적어도 연 1회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제도관리상

의 유연성과 제도 가입자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는 보다 빈

번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월차 및 일차의 평가를 행하는 경우도 있다. 

3) 몰수(Forfeitures)

완전한 수급권(fully vested)이 발생되기 이전에 이익분배제도로부터 탈

퇴하는 가입자는 그 계정의 수급권이 부여되지 않는 부분을 몰수당한다. 

제도에 따라서는 탈퇴한 종업원으로부터 몰수한 금액을 연금제도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필요갹출금(required contribution)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수금을 잔존가입자 사이에 배분하는 것이 주류이다.

일반적으로 몰수금은 투자수익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급, 계정잔고를 기

준으로 하여 잔존가입자 사이에 재배분하고 있다.

2. Money Purchase 연금제도

Money Purchase 연금제도와 이익분배제도의 주요한 차이는 전자에 대

한 갹출금은 제도규약에 규정된 일정한 산정식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는 점이다. 이익분배제도에서는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급부규칙의 적용

을 받지 않으므로 임의의 사업주갹출금이라 할 수 있다. Money Purchase 

연금제도는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급부규칙의 대상이 되며, 따라서 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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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 고정되어야 한다.

가. 제도의 설계

Money Purchase 연금제도는 급부형 연금제도와 동일한 기본적인 목적, 

즉 종업원에게 퇴직소득을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Money 

Purchase 연금제도는 이익분배 및 주식상여제도와 마찬가지로 갹출형제

도이므로 연금제도와 갹출형제도의 쌍방에 대한 내국세입법 및 내국세입

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연금제도로서 Money Purchase제도

는 다양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Money Purchase 연금제도는 종업원에 대한 퇴직소득의 제공방법으로

서 급부형제도와는 상당히 상이하다. 급부형제도는 확정된 급부 산정식을 

사용, 사업주갹출금은 그 급부를 지급하는 것에 필요한 것으로서 갹출된다. 

이에 비해 Money Purchase 연금제도는 갹출금산정식에 따르며 최종적인 

퇴직급부는 축적한 사업주갹출금과 그것에 부수하는 수익과 손실에 기초한

다. 

급부형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Money Purchase제도는 제412조의 최

저 적립요건 및 적격한 연생유족연금의 요건의 대상이 된다. 갹출형제도와 

마찬가지로 Money Purchase제도는 제도에 대한 갹출금의 연간 제한과 

제도자산의 순차평가 대상이 된다. 이 요건의 이중성은 Money Purchase

제도의 설계에 커다란 향을 미치고 있다.

1) 전통적인 Money Purchase 연금제도의 설계

전통적인 Money Purchase 연금제도에 대한 갹출금 산정식은 통상 사

업주에게 종업원 보수의 일정비율(예를 들면 5% 또는 10%)을 매년 갹출

할 것을 요구하는, 매우 간명한 것이다. 실제로 Money Purchase제도에 대

한 갹출금 산정식은 이익분배제도에 대한 갹출금 산정식과 매우 유사하다. 

Money Purchase제도와 다른 갹출형제도와의 가장 일반적인 차이의 하

나는 Money Purchase제도에 있어서의 연금선택권의 존재이다. 적격한 

연생유족연금을 통괄하는 규칙은 제412조의 최저 적립기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갹출형제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저 적립요건의 대상이 되는 

연금제도로서 Money Purchase제도는 가입자에게 적격한 연생유족연금

의 급부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입자의 급부는 개인별 계정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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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Purchase제도로부터의 연금급부는 독립된 연금 제공자의 연금계

약 구입을 통해 지급되는 것이 보통이다.

 

2) 목표급부제도

목표급부제도는 보다 급부형제도에 가깝게 설계된 Money Purchase제

도이다. 사업주갹출금은 다양한 합리적인 전제에 기초하여 종업원에 대한 

목표급부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수리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목표급부제도는 갹출금 산정식이 아니라 급부 산정식을 갖는 것인데, 최종

적으로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실제의 급부는 종업원의 개인별 계정에 기초

하므로 그 계정의 수익과 손실에 의해 변동한다. 바꾸어 말하면 목표급부

제도와 전통적인 Money Purchase제도 및 이익분배제도와의 차이는 목표

급부제도가 급부 산정식에 갹출금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목

표급부제도와 급부형제도의 차이는 목표급부제도는 종업원이 투자의 손실

위험을 여전히 부담하는 점이다.

나. 갹출금

사업주는 규정된 갹출금 산정식에 기초하여 Money Purchase제도에 대

한 필요갹출금 전액을 갹출한다.

1) 갹출금 산정식

목표급부제도를 제외한 Money Purchase제도에 있어서의 갹출금 산정

식은 대상보수의 일정 비율로써 표시된다. 보수의 정의는 1993년 이후는 

150,000달러(인플레조정 있음)를 초과하는 보수는 고려할 수 없다는 요건

을 포함하여 이연이익분배제도(deferred profit-sharing) 및 급부형제도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받는다.

2) 사업주갹출금의 과세공제 한도

사업주는 최저 적립기준하에서 필요한 갹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갹출금 산정식하에서 필요한 갹출금은 제도에 대한 표준

비용이므로 Money Purchase제도에 대한 모든 필요한 갹출금은 갹출형제

도의 가입자별 계정에 대한 배분한도에 따른다. 실제로는 대상가입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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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5%까지 갹출금의 과세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3. 절약저축제도(Thrift and Savings Plans)

동일 사업장 내의 종업원집단이 갹출형제도에 대하여 임의 갹출금을 납

부하는 협정을 통상 종업원저축(savings)제도 내지 절약저축(thrift)제도

라 부른다. 사업주가 갹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 협정은 순절약저축

제도라고 부른다. 순절약저축제도에서는 사업주가 모든 관리비용을 부담

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것이 종업원의 저축을 더욱 장려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의 절약저축제도에서는 종업원갹출금의 일정비율로써 사업주보조

갹출금을 정하고 있다. 내국세입법에서는 절약저축제도와 관련한 개별 규

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절약저축제도가 세제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

는 연금제도, 이익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중 하나에 적격하여야 한다.

절약저축제도가 이익분배제도로서 적격한 것과 연금제도로서 적격한 것 

사이에는 두 가지 제도의 법적 요건의 상이함을 반 하여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연금제도하에 사업주갹출금은 명확한 방식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익분배제도는 갹출금의 결정에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이익분배제

도는 재직중의 종업원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연금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금제도는 연금형태(종신연금 혹은 확정연금)의 지급이 가능

하지만, 이익분배제도는 연금 제공을 전혀 요청받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

로 이익분배제도는 즉시이연선택제도(CODA 즉 401(k)제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연금제도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절약저축제도의 대다수는 

이익분배제도로서 적격하다. 많은 절약저축제도는 즉시이연선택제도라 할 

수 있다. 처음부터 401(k)제도로서 설계된 것도 있으며, 변경에 의해 

401(k)제도로 된 것도 있다.

가. 절약저축제도의 이점

이익분배제도를 설립하여 운 할 때 사업주가 요구하는 목표는 모두 절

약저축제도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 모두에게 적합한 목표는 경쟁력 있고 

생산적이고 충실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절약저축제도의 매력은 제

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사업주갹출금

의 기준과 수급권 부여 규정이다. 절약저축제도는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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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갹출금의 약속이 명확하게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분배제도보

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종업원은 자기의 갹출금에 대해 적어도 사업

주보조갹출금(보통은 종업원갹출액의 25% 이상)만큼 당초의 수익률을 보

장받는 매력이 있다. 종업원갹출금이 있는 제도는 적어도 종업원 자신의 갹

출금에 대한 인출을 유연하게 인정하고 있다. 

절약저축제도는 종업원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첫 번째 이점은 급여

이체를 통해 편리하고 규칙적인 저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적

립되는 자금은 전문가의 투자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사업주

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 이점은 제도가 내국세입법의 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종업원의 개인별 계정에 부가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다. 실제 거의 모든 절약저축제도는 사업주갹출금을 포함하고 있으

며, 그것이 종업원의 입장에서 절약저축제도의 네 번째 가장 매력적인 이

점의 기초가 된다. 사업주는 (일정 한도는 적용되지만) 종업원의 저축 1달

러에 50센트 이상을 통상 갹출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로 종업원의 갹출

금에 대한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갹출금 수준으로 가장 낮은 25%

의 사업주보조갹출금조차도 종업원의 적립금을 크게 증가시킨다. 사업주

는 적격한 절약저축제도에 대한 갹출금을 과세공제할 수 있으며, 그 갹출

금은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된 시점에서도 종업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는

다. 인출시점에서 투자수익과 함께 통상의 소득으로서 과세된다. 

나. 제도의 설계

적격한 절약저축제도는 내국세입법 및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RISA)

에 규정된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도는 이들 법령 및 

규칙에 의한 제약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 한다.

다. 적용범위

절약저축제도의 대부분은 제공 기업의 모든(내지 실질적으로 모든) 종

업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 종업원이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

외되는 집단은 통상 시간급 및 파트타임 종업원(연간 근무가 1,000시간 미

만인 자)이다. 단체교섭 단위의 구성원인 종업원은 그 교섭단위가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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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임으로써 대상이 된다. 제도 중에는 사업주의 연금제도(갹출형 또는 

비갹출형) 내지 단체생명보험제도에 가입하고 있는 종업원으로 가입대상

을 한정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1) 가입자격

절약저축제도의 가입자격은 통상 아주 관대하다. 대다수 제도의 가입자

격 규정은 종업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의 요건보다도 관대하다. 대부분

의 제도에서는 근무요건(통상은 1년 이하)밖에 없다. 근무와 연령의 요건

을 조합하고 있는 제도는 통상 21세를 사용하고 있다. 제도 중에는 연령 

및 근무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신규 채용 종업원이 곧바로 가입자격을 얻

는 경우도 있다. 가입연령의 상한은 종업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존재하지 않는다.

2) 실제의 가입

절약저축제도의 가입은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에 한해서는 제한이 없

다. 그러나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이라 하더라도 매우 높은 비율로 가입

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가입자격이 있는 고급

여임종업원의 91%, 비고급여종업원의 70%가 가입하고 있다.

절약저축제도에의 가입 기회를 부여받은 종업원들의 반응은 사업주보조

갹출금 산정식, 수급권 부여규정, 투자선택사항의 이용 가능성에 강한 

향을 받는다. 사업주갹출금의 존재는 가장 향력이 큰 요인으로 존재한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비고급여종업원의 가입률은 보조가 없는 제도에

서는 46%인 데 비하여 종업원갹출금의 75% 이상의 보조가 있는 제도에서

는 72%를 기록하고 있다.

다. 갹출금

1) 종업원갹출금

절약저축제도에서는 갹출금의 허용 범위를 정하고 종업원이 자신의 갹

출률을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으로 이에 대응하여 사업주가 종업원

을 위해 갹출금액을 결정한다. 사업주갹출금은 종업원갹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사업주 보조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종업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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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갹출금이며, 나머지가 종업원의 추가 임의갹출금이다.

1993년 Watson Wyatt사의 조사에 의하면 종업원의 기본 갹출금 허용 

범위는 보수의 2∼10%까지이며, 6%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본 갹출률을 보수의 6%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차별적이 않다

는 것을 내국세입청에 입증하여야 하므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제도에서는 기본 갹출률의 상한이 종업원의 근무년수 및 연령(또

는 양쪽)에 관계하며, 고연령 및 근무년수가 오랜 종업원에게 고율의 갹출

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는 고급여여종업원에게 유리하게 차별적

이지 않다는 것을 내국세입청에 입증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경향은 아니다.

대부분의 제도는 사업주갹출금의 보조를 받지 않는 추가 임의갹출금을 

인정하고 있다. 종업원은 여력이 있는 경우 투자수익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등을 받기 위해 추가 갹출금을 납입할 것이다. 내국세입청은 추가 임의갹

출금에 대해 보수의 10%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의 2∼

6%의 기본 갹출금을 정하고 있는 제도에서 종업원갹출금의 합계는 기본 

갹출금의 상한 6%에 추가 갹출금의 상한 10%를 더하여 보수의 16%로 제

한되고 있다. 종업원이 갹출 자격을 가지는 적격제도를 사업주가 복수로 

운 하고 있는 경우 이들 제도에 대한 연간 임의갹출금의 상한은 보수의 

10%이다.

기본 갹출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업원은 제도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추가갹출률을 선택한다. 추가 갹출률의 최고는 2∼10% 범위이다. 제도 중

에는 보충 임의 갹출금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즉 종업원이 어떤 해에 상한

인 10%를 갹출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해에 10%의 갹출금을 추가하여 갹

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 보충 갹출금은 내국세입법 제415조의 제한

을 받는다. 

보다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 절약저축제도는 가입자에게 갹출률의 적

절한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의미로 가입자에게는 제도에 대한 

갹출을 일정 기간(1년간이 많음) 중단해도 제도에의 가입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 특권이 부여되고 있다. 가입자는 중단 기간중에도 수급권 부여 및 기

타 목적을 위한 제도의 가입상태를 계속 취득하는데, 다만 사업주는 그 가

입자를 위한 갹출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관리비용과 복잡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도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는 12개월에 1회씩 갹출금의 변경 및 중단이 인정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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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같은 취지로 대부분의 제도는 갹출금의 중단이 적어도 일정 기간(6

개월이나 1년 등. 그러나 전자 쪽이 일반적임) 계속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도 중에는 가입자에게 다른 적격제도로부터의 적립갹출금을 절약저축

제도로 이관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갹출제의 급부형 연금

제도가 비갹출제의 제도로 변경한 경우에 사업주가 적립된 종업원갹출금

을 그 종업원의 절약저축제도의 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

은 일괄납입 갹출금의 인출에 특별한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특별 종업원갹출금에 대한 사업주 보조는 없다.

2) 사업주갹출금

사업주갹출금은 통상 그 종업원의 갹출액에 의해 결정된다. 가장 일반적

인 방법은 제도의 룰에 따라 종업원의 기본 갹출금을 보조하는 것이다. 사

업주의 보조는 통상 각 종업원갹출금의 일정률이다. 그러나 제도 중에는 

보조범위를 정하여 추가 요인(종업원의 근무년수 및 가입년수 혹은 기업의 

이익수준 등)에 의해 변동하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갹출금을 종업원의 기

본 갹출금으로 하는 제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조갹출금은 종업원 기본 갹

출률의 50%이다.

많은 제도들에서는 기업의 이익 발생을 추가적인 사업주갹출금(기본적

인 보조갹출금을 상회하는 것)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들 제도에서는 사업

주갹출금의 최저액을 보장하고 있으며, 추가갹출금의 금액과 시기는 강제

적으로 이익 수준에 관련하는 산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반

면, 임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종업

원갹출금의 50% 이하의 사업주갹출금을 보조하는 제도에서 추가갹출금을 

제공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 갹출금의 투자

가입자가 절약저축제도에 납입하는 갹출금은 사업주가 그 가입자를 위

해 납입하는 갹출금과 함께 제도 관리자가 가입자 명의의 개인별 계정에 

부가된다. 그러나 갹출금의 법적 소유권은 신탁수탁자에 부여된다. 종업원

퇴직소득보장법(ERISA)은 항상 100%의 수급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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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갹출금과 그 수익에 대하여 독립된 계정을 요구하고 있다.

1) 투자매체

많든 적든 초기의 절약저축제도는 제도의 신탁수탁자에게 종업원갹출금

과 사업주갹출금 모두 제도를 제공하는 기업의 유가증권(대표적으로는 보

통주식)에 투자할 것을 지시하 다. 이것은 가입자가 회사의 지분을 획득

하면 회사에 대한 충성심이 향상되고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일반적으

로 믿고 있는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등록할 필요가 있었다. 일부의 제도에서는 사업주갹출금만은 사

업주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필요가 있었으나, 종업원갹출금에 대해서는 별

도의 투자 수단의 이용이 가능하 다. 오늘날에도 많은 절약저축제도가 사

업주갹출금의 일부를 사업주의 보통주식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절약저축제도에 대한 투자정책의 발전 속에서 사업주 중에는 자사의 유

가증권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것(나아가서는 허용하는 것조차도)이 과연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시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중대한 문제는 종

업원이 직업의 보장과 재정적 보장의 쌍방을 동일한 회사에 의존해야 하는

가라는 점이다. 사업주의 주식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종업원퇴직소득보

장법(ERISA)의 수탁자 책임 규정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ERISA법이 제도 투자의 분산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자사주에 제도자산

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일부의 사업주의 태도에 향을 미치고 있다. 마지

막으로 가입자가 자기 계정의 일부만을 사업주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선

택사항을 가진 경우에는 제도를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종업원에게 

회사 내용의 설명서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우려 

및 의문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도가 가입자에게 선택에 의한 사업주 유가증

권에 대한 투자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오늘날의 대표적인 절약저축제도는 적어도 가입자 자신의 갹출금에 대

해서는 다수의 투자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1993년 Watson Wyatt의 조사

에 의하면 중규모와 대규모 제도의 70% 이상이 종업원갹출금의 투자에 대

하여 네 가지 이상의 선택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주 보조가 있는 제도

의 60%는 사업주갹출금에 대해 네 가지 이상의 투자의 선택사항을 제공하

고 있다. 단지 19%만이 사업주갹출금을 사업주 유가증권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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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지도의 변경

제도 가입자가 향유할 수 있는 투자의 자유도에 관한 중요한 측면은 제

도의 신탁수탁자에 대한 투자 지도를 변경할 권리이다. 가입자 자신의 갹

출금, 사업주갹출금 혹은 모두에 관하여 가입자에게 투자 결정권을 부여하

는 제도에서는 적어도 연 1회 장래의 갹출금에 대한 지도를 변경하는 것이 

보통이다. 6개월마다 변경을 인정하는 곳도 있으며, 빈번하게 변경을 인정

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투자 펀드의 이체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 1회 이상 인정하는 제도는 소수이고, 가입기간 전체적으로 횟수를 제한

(3회의 이관 등)하고 있는 제도도 있다.

바. 수급권 부여

가입자 자신의 갹출금 및 이의 수익은 어떠한 경우에도 즉시 완전한 수

급권이 부여된다. 사업주갹출금과 그 투자 수익은 가입자의 사망, 장해, 퇴

직시에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된다.

4. 즉시이연선택제도(401(k)제도)

401(k)제도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종업원에 의한 급여의 감액과 사업

주에 의한 일정액의 보조갹출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보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선택갹출금의 납입을 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보수의 6%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택갹출금 총액의 절반에 상당하는 사

업주갹출금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가. 적격요건

즉시이연선택제도는 이 제도가 적격성을 갖추며, 선택한 갹출금이 사업

주갹출금으로 취급되고,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401(k)의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 

적격한 즉시이연선택제도는 이익분배제도 및 주식상여제도의 하나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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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그것은 종업원이 사업주로부터 현금으로 수취할 것인가, 제도에 

대한 선택갹출금으로 수취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택갹출금을 선택하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급부에 대한 종업

원의 권리는 몰수불능이어야 한다. 즉 즉시 완전한 수급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통상의 이익분배제도와는 달리 401(k)제도는 가입자가 재직

중 59.5세 이후나 재정적으로 곤궁하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선택갹출금에 기초한 발생 급부를 지불할 수 없다. 재정적 곤궁시

의 지불은 선택된 이연액에 한정되고, 이연액에 배분된 수익은 제외된다.

401(k)제도의 적용범위가 내국세입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판정하기 위

해서는 실제로 이연제도에의 가입을 선택한 종업원이 아니라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은 법

의 적용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집단이어야 한다.

나. 실제이연비율(ADP)의 심사

어떤 연도의 401(k)제도하에서의 선택갹출금이 차별적인가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이연비율(actual deferral percentage)을 가입자

격이 있는 종업원 각각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어떤 종업원의 실제이

연비율이란 그 종업원을 위해 신탁에 실제로 불입한 선택갹출금을 분자로 

하고, 그 제도 연도에 대한 그 종업원의 보수를 분모로 한 분수이다. 선택

갹출금이 종업원에 대하여 불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자의 실제이연비율

은 0%이다.

선택갹출금은 401(k)제도가 두 가지 심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차별

적인 것이 아니다. 양 심사기준에서는 모든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은 내

국세입법 제414조(q)에서 정의하고 있는 고급여종업원과 그 이외로 나누

어진다. 개인별 실제이연비율의 평균이 이들 두 집단의 각각에 대하여 계

산되고, 두 가지 평균이 비교된다.

첫 번째 심사기준은 고급여종업원의 실제이연비율 평균이 저급여종업원

의 실제이연비율 평균의 1.25배 이내이면 합격이다. 예를 들면 저급여종업

원의 실제이연비율 평균이 10%라면 고급여종업원의 실제이연비율이 

12.5%(10%×1.25) 이내라면 첫 번째 심사기준은 합격이다. 

다른 하나의 심사기준은 고급여종업원의 실제이연비율 평균이 저임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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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 실제이연비율 평균의 2배 이내로 두 가지 비율의 차이가 2% 이내이

면 합격이다. 예를 들어 저임여종업원의 실제이연비율 평균이 2%이고 고

급여종업원의 실제이연비율 평균이 4%라면, 4%는 2%의 2배이고 그 차이

가 2% 이내이므로 심사기준은 합격이다. 이와 같은 요건은 아래의 표에 

예시되고 있다. 동일한 규칙이 선택갹출금이 통상의 보수에 부가되는 추가

의 사업주의 지불금인가 또는 급여를 감액한 갹출금인가의 판정에도 적용

된다.

〔비고급여종업원의 평균 갹출비율과 고급여종업원의 최대 허용갹출비율〕

비고급여종업원의 

평균갹출비율(①)

고급여종업원의 최대 

허용갹출비율(②)

비고급여자의 평균에 

대한 고급여자의 최대 

비율(③=②/①)

비율차(④=②-①)

1.00

2.00

4.00

8.00

10.00

2.00

4.00

6.00

10.00

12.50

2.00

2.00

1.50

1.25

1.25

1.00

2.00

2.00

2.05

2.50

401(k)제도는 선택갹출금과 비선택갹출금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그 경

우 제도는 비선택갹출금도 일반적인 비차별 규제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결합한 갹출금이 401(k)제도의 요건(비율심사기준, 몰수불능성, 지급제한)

을 충족하여야 한다. 혹은 이와 같이 결합한 제도는 선택갹출금이 401(k)

제도의 비율심사기준을 만족하고, 비선택갹출금이 비차별성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만족하든가, 결합한 갹출금이 비차별성에 대한 일반 규정을 만족하

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사업주보조갹출금(employer-matching contribution)을 포함한 모든 

제도는 저급여종업원 사이에서 높은 가입률을 획득하고 있으며, 심사기준

을 충족하고 있다. 사업주보조 비율의 증가 및 즉시 내지 매우 빠른 수급권 

부여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가입을 증가시키고 비율심사기준의 

만족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

사업주의 이익분배 갹출금만으로 조달하는 제도의 경우 사업주는 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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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원을 위해 다음 두 가지 갹출금으로 구성되는 총계 4%의 갹출금 불입을 

결정할 수 있다. 즉 모든 가입자격이 있는 종업원에게 자동적으로 신탁에 

불입되는 보수의 2%에 상당하는 비선택갹출금의 지불과 종업원이 보수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 수취 및 신탁에의 입금을 지시할 수 있는 선

택갹출금 지불이다. 이 방법에서 고급여종업원의 모두가 이연을 선택하여 

평균이연비율이 4%가 되고, 저급여종업원의 모두가 현금을 선택하여 평균

이연비율이 2%가 되는 경우에도 비율심사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주가 위의 방법 대신에 4% 전부의 선택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저급

여종업원과 고급여종업원의 평균이연비율이 각각 0%와 4%가 되어 제도

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다. 초과갹출금의 시정과 벌칙

제도는 고급여종업원에게 초과갹출금, 즉 실제이연비율 심사기준을 충

족하는 상한액을 상회하는 선택갹출금을 이 초과갹출금에 배분할 수 있는 

수익과 함께 환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초과갹출금은 어떠한 제약 

및 벌칙없이 환급할 수 있다. 제도는 초과갹출금을 환급하는 대신에 종업

원에게 지불한 후에 종업원의 세후 갹출금으로서 제도에 다시 불입되는 

것으로 취급함으로써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그 제도 연도의 종

료후 2개월 반 이내에 환급하지 않는 초과갹출금에 대하여 10%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반환된 초과갹출금과 수익은 이연된 연도의 가입자의 

소득에 산입된다. 초과갹출금이 이연의 다음 제도 연도 말까지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제도는 적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라. 선택갹출금에 대한 7,000달러 한도

개인의 선택이연액은 연간 7,000달러로 제한되어 있다. 이 한도액에는 

모든 401(k)제도, 절세연금(법제403(b)조), SEPs하의 연간 선택이연액의 

모두가 포함된다. 선택이연액이 절세연금하에서 갹출된 경우에는 7,000달

러 한도는 9,500달러로 증액된다. 7,000달러 한도는 1988년부터 물가지수

에 슬라이드되지만 9,500달러는 슬라이드되지 않는다. 1996년에는 누적 물

가지수에 의해 7,000달러 한도는 9,500달러로 상승하고 있으므로 이들 두 

종류의 한도의 차이는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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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과세년도 동안 자기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이연액은 그것에 

배분되는 수익과 함께 차년도의 4월 15일까지 벌금 및 제약 없이 그 개인

에게 반환될 수 있고, 통상은 아무것도 갹출되지 않은 것처럼 취급된다. 이

와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연액에 배분되는 수익은 초과이연액이 당초 발생

한 연도의 과세소득이 된다. 개인은 복수의 제도하에서 이연을 행한 경우

에는 초과가 어떤 제도에 적용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다. 초과이연액은 4월 

15일까지 그 개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연된 연도와 최종적으로 

반환된 제도의 양쪽의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5. 주식상여제도

내국세입법 제401조(a)는 연금제도, 이익분배제도 및 주식상여제도라는 

세 종류의 적격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재무성 규칙 1.401-1(b)(ⅲ)은 주식

상여제도를 “이익분배제도의 급부와 유사한 급부를 지급하기 위해 사업주

가 설립하여 운 하는 제도이지만 급부가 사업주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되

는 점에 차이가 있다.”로 정의되어 있다. 주식상여제도하에서 가입자는 원

칙적으로 사업주의 유가증권 형태로 급부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

어야 한다.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의 

정관 및 조령이 종업원 및 적격제도의 신탁에 대해 사업주의 공개유가증권

의 실질적으로 모든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유가증권 대

신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제도는 규정할 수 있다.

지급되는 사업주의 유가증권이 확립된 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없는 경

우 가입자에게는 공정가격으로 그들 증권을 사업주에게 매각할 권리(put 

option)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요건이 없으면 주식의 지급은 종업원의 입

장에서 거의 가치없는 것이 될 우려도 존재한다.

가입자가 별도의 선택을 하는 것이 없다면, 급부 지급은 통상 퇴직연령 

이후의 퇴직, 장해,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도 종료후 1년 이내에, 그 이외 

퇴직의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또한 가입자가 별도의 선택

을 하는 것이 없다면 급부 지급은 5년 이내(계정잔고가 50만 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길어도 무방)의 기간에 걸쳐 거의 동액의 정기적 급부 형태

로 지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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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상여제도하에서의 대표적인 갹출금 산정식은 급부의 약속을 대상보

수의 일정 비율로 표시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익의 X%의 갹출(단, 연 Y달

러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후자의 산정식 형태는 사업주의 주식으로 지

급을 행할 필요가 없는 점이 특징인 이익분배제도하에서도 사용할 수 있

다.

6. 종업원지주제도(ESOPs)

가. 종업원지주제도의 요건

적격한 종업원지주제도가 되기 위해 갹출형제도는 많은 요건을 충족하

여야 한다. 먼저 이 제도는 적격한 주식상여제도이지만 적격한 주식상여제

도와 적격한 Money Purchase 연금제도와의 조합이어야 한다. 따라서 종

업원지주제도는 주식상여제도와 Money Purchase 연금제도에 적용되는 

모든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종업원지주제도는 다른 제도의 일부로 할 수

도 있다.

두 번째로 종업원지주제도는 주로 사업주의 적격 유가증권에의 투자를 

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로’라는 것은 절반 이상을 의미한다. 사업주의 유

가증권은 사업주 혹은 동일 총괄그룹 기업의 보통주나 우선주로 일정한 법

적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거의 대부분 보통주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부

분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일시적인 현금투자 이외는 사업주의 유가증권에만 

투자하고 있다.

세 번째로 종업원지주제도는 제도 규약에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나아가 

종업원지주제도는 그 제도가 주식상여제도이든 주식상여제도와 Money 

Purchase 연금제도와의 조합이든 주식상여제도에 대한 이하의 네 가지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종업원지주제도의 가입자는 급부 지급을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유

가증권 형태로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현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의 

제공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의 정관 및 조령이 종업원 및 적격제도의 신

탁 모두에게 사업주의 공개 유가증권의 모든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는 사업주의 유가증권 대신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제도는 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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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둘째, 지급될 사업주의 유가증권이 증권시장에서 쉽게 거래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에게는 공정가격으로 그들 유가증권을 사업주에게 매각

할 권리(put option)가 부여되어야 한다. 넷째, 가입자가 별도의 선택을 하

지 않으면 급부의 지급은 5년 이내(계정잔고가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길어도 무방)의 기간에 걸쳐 거의 같은 금액의 정기적 급부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나. 단순한 종업원지주제도의 운

단순한 종업원지주제도(차입형이 아닌 것)의 기능은 이익분배제도와 매

우 유사하다. 갹출액은 산정식에 기초한 경우도 있으며, 사업주의 재량으

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산정식은 이익 및 사업자의 보수에 기초할 수 

있다. 갹출금의 약속은 대상보수의 일정 비율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종

업원지주제도를 401(k)제도 및 절약저축제도하에서의 사업주보조갹출금

에 관한 것으로 이용하는 사업주도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갹출은 현금 또는 사업주의 유가증권으로 이루

어진다. 현금 갹출의 경우에는 그 현금의 일부 내지 전부로 사업주나 증권

시장으로부터 주식이 구입된다. 주식과 주식 구입에 충당되지 않은 갹출금

은 종업원계정에 배분된다. 주식 배당금은 가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추가 갹출금으로서 종업원 계정에 부가되어 추가 주식구입

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지급은 이익분배제도의 경우와 동일한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

서 요약한 요건에 따라 지급은 현금 또는 주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

주의 유가증권 지급은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는다.

법415조(c)는 갹출형제도하에서 개인에게 배분되는 갹출금과 몰수금액

을 제한하고 있다. 적격한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한 갹출액의 한도는 고급여

종업원에 대한 사업주갹출금이 전체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상된다. 이 특별한 규칙은 3만 달러의 배분 한도를 6만 달러로 증액시키

지만 종업원지주제도하에서 가입자에게 배분되는 주식금액을 초과하는 것

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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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의 운

이하에서 별도로 서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의 

기능은 비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와 동일하다.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에서

는 제도가 설정한 신탁의 신탁수탁자가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행하고, 

그 차입금을 사업주의 주식 구입에 이용한다. 취득된 사업주 주식은 신탁

수탁자가 소유하고, 제도로부터 가입자에 대한  갹출이 시행됨에 따라 서

서히 배분된다. 주식은 통상 사업주 기타 관계자에 의해 보증되어도 차입

의 담보로 설정된다. 신탁은 주식 배당 이외에는 스스로 수입을 만들 수 

없으므로 사업주인 회사 및 기타 외부 관계자가 차입을 보증하는 것이 보

통이다.

차입금(이자 포함)은 신탁수탁자에 의한 사업주의 현금 갹출로부터 변

제된다. 또한 제도는 사업주에게 차입금의 반제에 충분한 금액의 갹출을 

요구한다. 차입금의 반제가 차입 원본을 감소시킴에 따라 주식의 일부가 

차입금의 담보에서 제외된다. 담보에서 제외된 주식만을 종업원에게 배분

한다고 제도가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기에 주식을 종업원계정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다.

종업원에 대한 지급은 비차입형의 종업원지주제도와 동일하게 이루어진

다. 다만, 가입자가 자기계정에 배분된 주식의 모두가 담보에서 제외되기 

전에 지급받을 권리를 취득한 경우, 그 가입자는 담보 설정에서 제외된 주

식만을 수취하고, 수급권을 취득한 지분의 나머지는 담보에서 제외되는 날

의 다음날에 수급받게 된다.

라. 종업원지주제도의 이용

종업원지주제도는 이익분배제도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종업

원지주제도는 이익분배제도가 채용되는 여러 가지 이유에 기초하여 채용

될 가능성이 있는 종업원 급부의 하나이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의 근

로의욕 향상, 종업원의 참여의식 부여, 사업의 이익 증가에 대한 종업원의 

동기부여에 특히 유효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러나 주식가치가 

하락하면 근로의욕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우려도 있다.

종업원지주제도는 사업주의 다양한 재무상 기타 목적을 만족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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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되기도 한다. 공개주식의 구입에 의해 사업주는 주식 공개의 기업을 

신탁과 소수의 주요 주주가 소유하는 기업으로 전환하는(비공개화라고 부

름) 데에 종업원지주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매수의 회피 목적으

로 주식을 우호자의 손으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차입형 종

업원지주제도는 기업의 한 부문을 그 부문의 경 자 및 기타 자에게 매각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마. 종업원지주제도의 매각에 대한 유산세 공제

일정한 조건하에서 사업주의 주식이 유산으로 종업원지주제도에 매각

되는 경우에는 유산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총액에서 매각액의 50%가 공제

된다. 유산세의 대상이 되는 유산에 대해 이 공제는 매우 대폭적인 세 부

담의 경감이 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도의 방법은 세 부담의 경감을 분

배하도록 그 유산의 거래가 가능하므로 매우 유리한 구입가격의 설정이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유산과 관련한 매각거래가 종업원지주제도

의 다른 장점과 더불어 특히 동족 회사의 사망한 주요 주주의 지분 취득

과 관련하여 종업원지주제도 도입의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마. 종업원지주제도의 소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공제

기업은 통상 주주에게 지불하는 배당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도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지불되는 배당에 대해

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에게 공제가 인정되고 있다. 이 특례는 배당이 가

입자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도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에서 차입금 반제에 

충당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사. 종업원지주제도의 차입금 이자

법은 은행, 보험회사 및 일정한 타대출기관에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해 

종업원지주제도가 이용하는 차입금 이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

해서는 공제를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출기관은 사업주에 대해서보

다도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하여 저리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종업원지

주제도는 조달액을 기업의 주식과 교환으로 사업주에게 양도한다.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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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다른 수단보다도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

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사업주는 종업원 급부의 제공비용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은 공개주식의 증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발생하고, 1주당 이

익의 저하로 연결되는 것이다.

아. 투자의 분산

종업원지주제도의 각 가입자는 55세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을 충

족한 최초의 연도에 이어 5년간에 투자를 분산할 권리를 가진다. 이하에서

는 별도로 서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도는 사업주의 유가증권 이외의 세 

가지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5년의 각년도 사이 

종업원에게는 계정잔고 총액의 25%에 달할 때까지 사업주의 유가증권으

로부터 타투자의 선택사항으로의 이전이 인정되어야 한다. 5년째의 25%는 

50%가 된다. 

자. 수탁자의 요건과 금지거래

종업원지주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유가증권 보유에 관한 10%의 

제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도가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ERISA)의 일반적인 수탁자 요건을 면제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 주식을 공정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수탁자

는 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가 있다.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가 체결하는 차입거래는 해당하는 면제 규정이 

없는 경우 ERISA법과 내국세입법 쌍방의 금지거래에 해당한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는 타법적 요건과 함께 종업원지주제도의 법률상의 

정의를 만족하는 종업원지주제도에 대해서는 면제를 규정하 다. 이를 위

해서는 종업원지주제도는 주식상여제도나 주식상여제도와 Money Pur-

chase연금제도의 조합제도이며, 적격한 사업주의 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

도록 설계되고, 구체적인 규칙상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다. 내국세입

법의 정의로부터 추가 가입자 및 수급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이율이 합

리적이고 동시에 제도가 제공하는 담보가 적격한 사업주의 유가증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거래금지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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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독립 감정인

사업주 주식의 공정시장가치가 종업원지주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입자가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자의 

계정에 배분된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와 동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종업

원지주제도는 구입한 주식에 대해 공정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

할 수 없다.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치는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주식이 비공개이거나 일반적

으로 거래되지 않는 경우 내국세입법은 독립적인 감정인에 의한 평가를 요

구할 수 있다.

11. 이점과 결점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종업원지주제도는 종업원 급부로서의 가치에 

더하여 사업주에게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종업원지주

제도에는 결점도 있다. 이 제도는 다른 적격제도보다도 다액의 관리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증권법하에서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주식가치

가 급락하면 종업원의 큰 불만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차입형 종업원지주제도에는 또 다른 결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차입자

금으로 구입되는 미배분 신탁계정에 보유되어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이 신

탁이 조기에 종료하면 사업주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둘째, 이 제도는 법의 

‘전적인(종업원의) 이익’ 요건에 대해서보다도 사업주의 목적 쪽에 강하게 

기울어 있다는 이유로 부적격제도로 인정될 위험을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계정에 보유되어 있는 사업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하면 차입금을 반제

하기 위해 현금이 아닌 증가한 주식을 갹출함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과세공제를 사업주는 포기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신탁을 통하

여 사업주가 아닌 종업원이 주식가치의 장래 상승의 이익을 향유하는 것이

다.

종업원지주제도의 가입자는 사업주갹출금 및 주식 소유에 따르는 모든 

이익을 향유한다. 가입자의 입장에서 본 이 제도의 중요한 결점은 그들 재

정상의 안전성이 사업주의 명운에 너무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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